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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문재인 정부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국가 중요 정책의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주요 안건을 논의･발표하고 있으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자문기구 구성･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 

기술규제위, 

비용분석위원회)

규제개혁 추진체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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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위원회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

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 규제개혁기획단

- 덩어리규제 개혁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 규제애로 

개선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 규제신고센터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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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구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21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정부위원 7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명단(2021년 12월 기준)

구분 성명 현직

위 원 장

(2)

김 부 겸

김 지 형

∙ 국무총리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정부위원

(7)

홍 남 기

전 해 철

문 승 욱

권 칠 승

구 윤 철

조 성 욱

이 강 섭

∙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법제처장

민간위원

(16)

김 윤 정

김 준 기

박 소 라

박 순 애

안 소 은

윤 여 송

이 세 영

이 언 주

이 원 우

이 정 희

이 지 혜

이 철 수

이 현 주

정 은 미

정 지 연

최 병 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 MBC 미래정책실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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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입법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21년 본회의 운영실적

2021년에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는 총 22회(468회∼489회) 개최되었으며, 18개 부처의 총 52개 

안건을 논의(의결 39건, 보고 13건)하였다. 39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총 49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7건, 부대권고 6건, 개선권고 23건, 철회권고 3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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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집필자 ● 김수정 사무관

Tel. 044-200-2443, crystalkim@opm.go.kr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1.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8인, 정부위원 4~5인 등 12~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21년 12월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이 정 희(위원장)

최 병 환

김 윤 정

김 준 기

이 언 주

이 원 우

이 지 혜

정 은 미

∙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특허청 ∙ 새만금개발청

∙ 행복도시건설청 ∙ 해양경찰청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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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5)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박 소 라(위원장)

박 순 애

안 소 은

이 현 주

윤 여 송

이 세 영

이 철 수 

정 지 연 

∙ 교육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무조정실

∙ 국가보훈처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혁신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검찰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청 ∙ 문화재청

∙ 기상청 ∙ 질병관리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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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9) ’21년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경제분과위는 총 1회(529회) 개최되었으며, 1개 부처의 총 1개 안건을 처리(의결 1건)하였다. 1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건이었다. 한편, 행정사회분과위는 

상정된 안건이 없어 개최되지 않았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2021년 12월말 현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5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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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단장 겸임>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심사관리관규제혁신기획관

• 규제총괄과
• 규제정책과
• 적극행정팀
• 규제정보팀
• 규제정비과(규제신문고)

• 규제혁신총괄과
• 규제혁신1과
• 규제혁신2과
• 규제혁신지원팀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지원팀

• 심사총괄과
• 경제규제심사1과
• 경제규제심사2과
• 사회규제심사1과
• 사회규제심사2과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집필자 ● 김현정 사무관

Tel. 044-200-2665, hj730@opm.go.kr

(1) 설치배경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16년 2월부터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운영되었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적용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체계화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확대･재편(’17년 6월)하였다.

(2) 구성 및 운영

(가)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신산업 규제는 기존의 규제개혁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관(官)’이 아닌 ‘민(民)’ 주도 규제 시스템 

확립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 도입 △국제수준에서 규제 최소성 달성이라는 ｢규제개혁 

패러다임 3대 원칙｣ 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첫째, 민간주도의 규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 관료의 관점이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120명의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1)를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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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특히 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기술과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원칙 개선･예외 소명의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생명･안전･환경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규제심사 원칙으로, 이러한 심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적시에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셋째, 선진국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국내 규제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규제는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산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대한상의 부회장)는 총괄위원회와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구성

• 드론

• 자율주행차

위원장(1), 분과위원장(5)+총괄위원(5)

간사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신산업규제혁신위 지원 T/F)

총괄위원회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

(17명)

• IoT·빅데이터·

클라우드

• VR·AR

• AI·지능형 로봇

ICT융합

분과위원회

(30명)

• 신약

• 정밀·재생 의료

•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

(31명)

• 신·재생에너지

• 신소재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

(16명)

• 핀테크

• O2O

신서비스

분과위원회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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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 내에 세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었으며,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는 드론, 자율주행차, △ICT 융합 분과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는 

신약개발, 정밀･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 

분과위원회는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검토방식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분과위원회의 검토 

단계로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주도의 원칙 하에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2단계는 총괄위원회의 

검토 단계이다. 총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혁신 검토의견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조정하는데, 특히 여러 분과위원회에 중첩되는 과제들을 검토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개별기업, 협회,

전문가, 경제단체,

각 부처 건의

1단계

과제발굴·접수

과제별 소관부처

검토의견 제출

2단계

관계부처 검토

3단계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

4단계

규제개혁

위원회

• 분과위: 1차검토

• 총괄위: 2차검토

규제개선 방안

보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개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 2회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되며, 이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다) 2021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개최실적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1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애로 과제를 발굴한 후, 총 34회2)의 

분과위원회 회의 및 국무조정실 주관 수차례의 실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63건의 규제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과제 발굴은 현장성과 시의적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신산업 관련 업계･협회 

2) 2021년 분과위(32회): ’21.3.3~’21.10.20, 총괄위(2회): ’21.5.25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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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 건의도 수집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확대하여 경제단체, 업종단체와 소통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안건 토론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 풀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발굴된 건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업계 건의자, 민간위원이 함께 안건의 심층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해결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당초 소관부처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용 또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소재 분과(17건), 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융합(12건), 의료기기,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분과(28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과(6건)에서 총 63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2021년 6월과 11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집필자 ● 김재연 사무관

Tel. 02-6050-3292, kjy1980@korea.kr

(1) 추진단 설치배경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사항 발굴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귀를 더 크게 열고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개선이 아니라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설립하였다. 추진단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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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으로 폐지되었으나 업계의 

여망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출범하였다.

￭ 추진단 설치 근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8.16. 제정)

(2) 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의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된다.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팀 조직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및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 23명(정부 12명, 민간 11명, 단장･부단장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추진단 사무실은 기업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리 

잡았다.

추진단 조직도

공동단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부단장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팀장 : 기획재정부

총괄기획팀

팀장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선전략팀

팀장 : 대한상공회의소

투자환경개선팀

팀장 :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소상공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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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단 역할

추진단은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방문,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 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 이행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함으로써 건의자에게 과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 중인 과제는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처리 절차

이행 점검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단은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상시 개방하여 소통의 장소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통해서도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나) 관계 부처 협의･조정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며, 이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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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 개선 및 보고･발표

개선된 과제는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하며, 

언론사를 통해서도 발표한다.

(라) 이행 점검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신뢰 제고도 도모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 손민정 사무관

Tel. 044-200-2428, minjeong@opm.go.kr

집필자 ● 윤나라 사무관

Tel. 044-200-2452, nemo1934@korea.kr

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체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규제개선위원회 등 자유롭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7~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관의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과장급이며, 주요 업무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기획, 과제 이행 및 점검, 규제심사 업무,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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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혁신행정 

법무담당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등 일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처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소관 규제의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와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 민자영 사무관

Tel. 044-200-2634, jymin@korea.kr

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규제혁신과를 두었다.

* 지방규제혁신과 주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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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21 규제개혁 추진방향

집필자 ● 강보람 서기관

Tel. 044-200-2397, gelsomino@opm.go.kr

1 2021 규제개혁 추진방향

2021년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①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②핵심분야 

규제 개선 ③범정부 적극행정 확산을 집중 추진하였다.

첫째,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그간 성과를 내 온 규제혁신 

플랫폼이 신산업･국정 성과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확대･강화하였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를 ’19년 1월부터 

운영하여 ’21년 228건을 승인함에 따라, 총 632건을 승인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최초 지정(’19.7) 

이후 ’21년 5차･6차 지정을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에 총 29개가 지정되었으며, 지역전략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그간 수립한 6개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에 이어 자율운항선박 로드맵을 신규 수립(’21.10)하여 분야를 확대하였고,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21.12)을 시작으로 기존에 발표한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재설계해나갈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은 기존의 규정 단위 전환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등과 연계한 신산업 핵심분야별 

전환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네거티브 전환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국무총리가 직접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02
P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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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으며,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4차로 회의)을 통해 규제 쟁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과 업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둘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각 핵심분야별 규제를 개선하였다. 신산업 5대 분야(DNA 생태계 확대, 

비대면 산업 육성,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확대,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DNA(Data-Network-AI) 산업에서 디지털 뉴딜 성과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지능형 

로봇 분야 등 개선, 비대면 산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VR･AR 활용 

개선 등 분야별로 주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규제개선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였으며,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 분과 등에서 총 63건의 현장애로를 해소하였다.(’21.6, ’21.11)

코로나19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21.5, 7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21.9, 

27건)을 마련하였다. 제조업 기업 활동 지원 및 투자확대를 위해 입주업종･공장용지･건물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21.7, 11건)도 추진하였다. 또한 규제챌린지 방식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해외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게임 셧다운제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지역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규제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총 56건의 규제건의 과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여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1년에는 현장체감도가 높은 주요사례(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사진 제출 생략,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등을 포함하여 약 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셋째,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위해 면책, 인센티브 등의 적극행정 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였다.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를 맞아 확실한 국민체감을 목표로 국민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및 사전컨설팅시 면책보장, 면책기준 완화, 법령의견 제시, 인센티브 등 기존에 도입한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응･민생 지원 등 정책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핵심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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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1 규제샌드박스

집필자 ● 김청윤 사무관

Tel. 044-200-2451, luckykcy22@opm.go.kr

가. 규제샌드박스 개요

(1) 개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영국에서는 

주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하여 도입하는 한편, 본래의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외에도 규제 유무를 확인해주는 ‘신속확인’ 제도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임시허가’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개념도

임시허가 정식허가

정식허가

종 료

실증특례

모호ㆍ불합리시

안전성 확보시

법령 정비

안전성 입증시

법령 정비

안전성 미흡시

모호ㆍ불합리ㆍ금지시

안전성 불확실시

“규제 없음” 미회신시

규제여부

(30일 이내)

신속확인

“규제 있음”

시장출시



제2장

규
제
개
혁

추
진

주
요

성
과

REGULATORY REFORM BOOK

043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고,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다.

(2)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ICT융합･산업융합 분야, 2019년 4월 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까지 

총 4개 신산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스마트도시(’20년 2월)와 연구개발특구(’20년 12월) 분야가 

추가되어 현재 총 6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9.1.17 시행)

* 산업융합 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1 시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27 시행)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10 시행)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6개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6개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다.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특례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는 신청과제 접수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담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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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추진 체계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ICT융합(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개정

(’19.1.17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위원장: 과기부 장관)

산업융합(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개정

(’19.1.17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위원장: 산업부 장관)

혁신금융(금융위)

금융혁신법제정

(’19.4.1 시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
(위원장: 금융위원장)

규제자유특구(중기부)

규제자유특구법제정

(’19.4.17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특례등 심의위
(위원장: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위
(위원장: 국무총리)

스마트도시(국토부)

스마트도시법개정

(’20.2.27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스마트도시위
(위원장: 국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연구개발특구법개정

(’20.12.10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위
(위원장: 과기부 장관)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총괄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

제도 운영 중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네 차례(’19년 4월, ’19년 7월, ’20년 1월, 

’21년 2월)에 걸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제도 도입 1주년과 2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부각되었다.

(1) 1주년 계기 제도 발전방안(’20년 1월)의 주요 내용

(가) 접수 단계: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운영(’20년 5월)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후 2020년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설치･운영을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2020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5월12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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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공공 전담기관

특례 심의 (각 부처)

민간 전담기관

대한상의샌드박스지원센터

규제부처 협의

R&D

대
한
상
의

ICT 신기술·서비스심의위

산업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금융 혁신금융심사위

스마트도시 국가스마트도시위

R&D 연구개발특구위

지역 규제특례등심의위

규제자유특구위

ICT

산업

스마트도시

금융

협의 지원

ICT

산업

금융

지역

스마트도시

R&D

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10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그 중 137건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승인으로 이어졌으며,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며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나) 심사단계: 신속처리 제도(fast-track) 및 부가조건 완화 제도 도입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승인 절차

일반

신속

처리

(3개월) 15일 30일 20∼30일 15일/7일

7일/7일

생략/서면(즉시)

15일 이내

7일 이내

15일

15일

8일

8일

유사(2개월)

동일(1개월)

자료보완

법률자문

사업내용

검토ㆍ정리

관계부처

협의ㆍ조정
심의ㆍ의결

[분과위/특례위]

또한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부처에 부가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재의결이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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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진출단계: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 자금 및 사업재편 지원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특례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2) 2주년 계기 제도 발전방안(’21.2.2)의 주요 내용

(가) 제도 내실화

① 사업중단 불안 해소: 승인기업의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으나,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였다.

②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신규 도입을 추진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나) 제도 운용의 효율성 강화

① 신속확인 강화: 신속확인은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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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 

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기업들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② 기업 행정부담 완화: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③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을 

단축(예: 6개월)하여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탄력적 운영을 강화하였다.

(다) 기업지원 강화

① 보증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였다.

② 투자확대 유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 원 

조성 예정)의 투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성과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1) 승인현황

(가) 총괄

2021년에 22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2021년 

12월 말까지 승인과제는 총 632건이 되었다.

(나) 유형별 승인현황

유형별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가 89건, 적극해석 

등이 41건이었다.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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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해주는 실증특례가 전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분야별 승인현황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ICT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순이었다.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2021년에 새롭게 도입되어 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현황

(단위: 건)

분야
승인

합계

실증

특례

임시

허가

적극

해석 

등’19 ’20 ’21 ’19 ’20 ’21 ’19 ’20 ’21 ’19 ’20 ’21

계 632 195 209 228 502 148 171 183 89 31 25 33 41 16 13 12

ICT융합

/과기부
135 40 46 49 73 20 23 30 46 16 17 13 16 4 6 6

산업융합

/산업부
198 39 63 96 149 22 53 74 33 5 8 20 16 12 2 2

혁신금융

/금융위
185 77 58 50 185 77 58 50 - - - - - - - -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75 39 26 10 65 29 26 10 10 10 - - - - - -

스마트도시

/국토부
34 - 16 18 28 - 11 17 - - - - 6 5 1

연구개발특구

/과기부
5 - - 5 2 - - 2 - - - - 3 3

(라)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식약처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부처들이 전체 

승인과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합계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경찰청 기타

781개 181(23%) 122(16%) 101(13%) 68(9%) 55(7%) 31(4%) 31(4%) 192(24%)

※ 총 35개 부처(지자체 9개 포함,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포함), 총 781개 규제(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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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종별 승인현황

업종별로는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이 승인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승인현황

합계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모빌리티 의료 전기･전자 에너지 물류 기타

632건 186(30%) 137(22%) 71(11%) 64(10%) 50(8%) 32(5%) 21(3%) 9(1%) 8(1%) 54(9%)

(바)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08건, 대기업 189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35건의 과제에 대해 

승인받았다.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합계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등)

632건 408건(65%) 189건(30%) 35건(5%)

(2) 규제정비 현황

2021년까지 승인된 과제 총 632건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된 후, 규제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특례 

승인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월)을 통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택시발전법」 개정(’21.7월)을 

통한 앱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서비스 등이 있다.

* 규제법령 개정 94건, 적극해석 등 38건

규제정비 완료과제 현황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수) 정비시점

1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적극해석 ’21.12월

2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적극해석 ’21.12월

3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적극해석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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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유형(과제수) 정비시점

4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실증특례 ’21.12월

5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적극해석 ’21.12월

6 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21.12월

7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 조난 신호기 실증특례 ’21.11월

8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적극해석 ’21.11월

9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 ’21.11월

10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 ’21.9월

11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적극해석 ’21.9월

12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적극해석 ’21.9월

13~20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8건) ’21.8월

21~23 앱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 실증특례(3건) ’21.7월

24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실증특례 ’21.7월

25 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21.6월

26 직접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21.6월

27~29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 실증특례(3건) ’21.4월

30~33 선결제 택시･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4건) ’21.4월

34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해석 ’21.4월

35 서냉슬래그 아스팔트혼합물 박리방지제 적극해석 ’21.3월

36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21.1월

37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분석 플랫폼 적극해석 ’21.1월

38~45 민간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실증특례(8건) ’20.12월

46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20.12월

47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해석 ’20.12월

48~57 공유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10건) ’20.12월

58 해양유출기름 회수로봇 적극해석 ’20.12월

59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적극해석 ’20.10월

60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적극해석 ’20.10월

61 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에듀테크 적극해석 ’20.10월

62 응급 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적극해석 ’20.10월

63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해석 ’20.10월

64~65 모바일 환전(송금) 서비스 실증특례(2건) ’20.9월

66~67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 실증특례(2건) ’20.9월

68~69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 실증특례(2건) ’20.9월

70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판매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71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72~75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4건) ’20.6월

7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실증특례 ’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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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적극해석 ’20.4월

78 온라인 주류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서비스 적극해석 ’20.4월

79 소수력발전시스템 적극해석 ’20.4월

80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20.3월

81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해석 ’20.3월

82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해석 ’20.3월

83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실증특례 ’20.3월

84~98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15건) ’20.3월

99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해석 ’20.2월

100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실증특례 ’20.2월

101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 ’20.2월

102~109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실증특례(8건) ’20.2월

110~111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실증특례(2건) ’20.2월

112~114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실증특례(3건) ’20.2월

115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20.1월

116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19.12월

117~118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2건) ’19.11월

119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해석 ’19.11월

120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적극해석 ’19.10월

121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적극해석 ’19.10월

122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해석 ’19.9월

123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19.7월

124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적극해석 ’19.7월

125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적극해석 ’19.7월

126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해석 ’19.5월

127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이력 서비스 적극해석 ’19.5월

128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19.3월

129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해석 ’19.2월

130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해석 ’19.2월

131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해석 ’19.2월

132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해석 ’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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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확인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다면 제품･서비스 등을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총 94건의 “규제없음”이 확인되었다.

분야 “규제없음” 회신 주요 사례

ICT융합

∙ (앱을 활용한 동물병원 진료견적 서비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앱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진료비용, 진료절차, 진료항목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 동일한 진료항목과 내용으로 진료비 견적을 제공할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

산업융합

∙ (고소작업차와 로봇을 이용한 건물 외벽청소 서비스) 고소작업차로 접근할 수 있는 중저층 건물 유리창 외벽청소 

로봇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 문의

→ 청소용 로봇은 자율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격 제한이 없다고 회신

혁신금융

∙ (신용카드 결제처리 클라우드 단말서버 플랫폼)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되지 않아 가맹점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결제 서버도 단말기 등록대상인지 문의

→ 해당 서버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회신

스마트도시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제공 서비스) 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 데이터나 문화재청이 보유한 

저작물의 영리적 사용이 제한되는지 문의

→ 규제가 없어 소관 부처 및 지자체의 확인･승인을 거쳐 사업 가능하다고 회신

(4) 경제적 효과

(가) 투자유치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 원, 혁신금융 분야 2조 1,498억 원 등 현재까지 총 4조 

8,837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1.12월말,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 투자 합계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1,076억 원

산업융합 2,550억 원

혁신금융 2조 1,498억 원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 원

스마트도시 141억 원

합계 4조 8,837억 원

②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 원, 누계)

2,069
5,467

14,887

24,493

48,837

2020.1 2020.7 2020.12 2021.6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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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투자유치 주요 사례

ICT융합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146억 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중개

산업융합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209억 원) 220V 콘센트에 요금부과 기능을 더해 아파트, 빌딩 등의 주차장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혁신금융
∙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8,542억 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앱에서 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1조 6,591억 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준･절차 

등을 마련

스마트도시
∙ (세종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56억 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나) 매출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융합 분야 789억 원, ICT융합 분야 688억 원을 비롯하여 매출이 총 

1,561억 원 증가하였다.

① 분야별 매출 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분야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688억 원

산업융합 789억 원

규제자유특구 21억 원

스마트도시  63억 원

합계 1,561억 원

② 기간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 원, 누계)

2020.1 2020.7 2020.12 2021.6 2021.12

140

348
522

921

1,561

분야 매출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270억 원)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발송

산업융합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199억 원) 통신케이블을 활용하여 전기와 통신이 결합된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설치

규제자유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 16억 원) 각종 전자증명서 보관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전자지갑 서비스 ‘B PASS 

(비패스) 앱’ 등 개발

스마트도시
∙ (인천 수요응답형 버스 I-MOD, 53억 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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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증가

승인기업에서 6,355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한다.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분야 증가 인원

ICT융합 1,549명

산업융합 403명

혁신금융 1,786명

규제자유특구 2,409명

스마트도시 208명

합계 6,355명

② 기간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2020.1 2020.7 2020.12 2021.6 2021.12

134

1,412

3,208

4,467

6,355

분야 고용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395명)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 구직자에게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고 

택시가맹본부가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

혁신금융
∙ (KB 알뜰폰, 188명)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

규제자유특구
∙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439명) 혈액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제공

(5) 기업 만족도･인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설문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받은 기업의 만족도는 8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64.0%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필요 

사항으로는 심사 신속화, 규제법령 조속 개정 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설문조사로 확인된 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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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족도

2019 2020 2021

90.2% 91.7%
88.2%

② 인지도

43.3%

70.7%

64.0%

2019 2020 2021

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2021년에는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제5차, 제6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다. 제5차, 제6차 

특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4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로써 2019년 7월 최초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래 총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29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구분 특구명

제1차 특구

(’19.7.23 / 7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2차 특구

(’19.11.12 / 7개)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

제3차 특구

(’20.7.6 / 7개)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

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 △(경북)산업용 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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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그린수소

경남

무인선박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부산

블록체인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액화수소

강원

스마트 그린물류

산업용 헴프(Hemp)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중전압 직류송배전

수소에너지전환

탄소저감 건설소재

충남세종

자율주행

대전

전북

바이오메디컬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그린에너지ESS발전

대구

스마트 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북

이상화탄소 자원화

게놈서비스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2)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3년 만에 투자유치 2조 3,572억 원, 고용창출 2,409명, 기업이전 205개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도 현재까지 4차례*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투자협약을 축하하고 특구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전남 e-모빌리티 특구(’20.6) △강원 액화수소 특구(’20.10)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20.11)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21.7)

구분 특구명

제4차 특구

(’20.11.13 / 3개)

△(광주)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제5차 특구

(’21.7.1 / 4개)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제6차 특구

(’21.11.4 / 1개)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제2장

규
제
개
혁

추
진

주
요

성
과

REGULATORY REFORM BOOK

057

규제자유특구 주요 운영성과

구분 운영성과 주요 사례

투자유치

(2조 3,572억 원)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포스코케미칼, GS건설㈜는 각각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과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에 총 9,500억 원 투자

고용창출

(2,409명)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238명의 고용증가를 보이며 한국 GM공장 폐쇄 후 악화되었던 지역일자리 

회복에 기여

기업이전

(205개)

∙ (세종 자율주행 특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엔지니어 출신들이 세운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특구로 이전

매출증가

(21억 원)

∙ (부산 블록체인 특구) ㈜비피앤솔루션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콜드체인 물류유통 플랫폼을 판매하여 

8.4억 원의 매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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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규제샌드박스 주요 사례

주요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사례(40건)

분야 과제명(유형) 주요 내용 진행상황

ICT

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

∙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물품구매, 선거 등)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허용

시장 출시

(’20.6~)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종이 우편을 통해 보내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서비스 허용(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정보로 일괄 전환･활용 허용)

시장 출시

(’19.2~)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실증특례)

∙빛이 비추는 범위 내에서 여러 IT기기를 무선충전할 수 

있도록 900Mhz 주파수 사용 허용

실증 진행중

(’20.8~)

220V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일반 220V콘센트에 과금단자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및 과금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1)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플랫폼

(실증특례)

∙다수의 요식업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12)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 인접지역에서 같은 방향의 목적지를 호출하는 승객을 

연결하는 동승 중개 허용(승객 요청기반)

법령 개정 완료

(’22.1)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플랫폼

(실증특례)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개인간 자동차 

대여사업를 위한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 허용

실증 진행중

(’21.9~)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실증특례)

∙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2.1~)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 심전도 워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상징후 시 내원 안내하는 원격 서비스 허용

유권해석 변경하여 

허용(’20.2)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실증특례)

∙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로봇으로 

훈련을 하고, 앱의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는 

서비스(최초 처방 내에서) 제공

실증 준비중

안면인식 방식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내장칩 등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 외에 반려견 

영상을 촬영하고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2.1~)

산업

융합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공원 주행 등을 

허용하여 배달 등 사업 실시

실증 진행중

(’20.3~)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국회, 양재, 탄천 등)

법령 개정 완료

(’19.6)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

∙충전 직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 허용
실증 준비중

주유소 내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실증특례)

∙ 주유소 내에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여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 생산 후, 전기차 충전에 사용

실증 진행중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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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명(유형) 주요 내용 진행상황

자동차 SW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

∙ 정비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자동차 SW 업데이트 허용

시장 출시

(’21.8~)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허용

시장 출시

(’20.9~)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실증특례)

∙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용 자가채취 패드를 활용하여 병원방문 없이 비대면 

검사 및 상담 허용

실증 진행중

(’21.8~)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면 전동 휠체어와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제품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4)

DTC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만･영양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12)

공유 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

∙ 1개 사업장 내 다수 미용사가 직원이 아닌 ‘원장’으로서 

각각 영업하는 것을 허용

실증 진행중

(’20.8~)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실증특례)

∙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 검사 결과에 따라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0.6~)

혁신

금융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 여러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비교해주는 

서비스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3)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도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네이버페이 등)

실증 진행중

(’21.4~)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실증특례)

∙ 실물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0.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실증특례)

∙ 인증 한번만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2.1~)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실증특례)

∙투자자가 미국상장 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로 (0.1주씩)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1.11~)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카드 결제

(실증특례)

∙ 신용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NFC 기능 

이용)하여 별도 카드단말기 없이 카드 결제 허용

실증 진행중

(’20.7~)

배달 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실증특례)

∙ 소상공인의 배달 매출을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고, 나중에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중개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1.11~)

보험캘린더 서비스

(실증특례)

∙ 최초 보험가입시 포괄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재가입시 

캘린더에 일정을 기입하듯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가입 

하는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0.7~)

스마트 

도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실증특례)

∙ 일정 생활반경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DRT)를 신도심 

등에서 허용

실증 진행중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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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명(유형) 주요 내용 진행상황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비대면 주문 등 서비스

(실증특례)

∙ 건축물 평면도를 활용을 허용하여 시각장애인을 건물의 

정확한 입구까지 안내해주고, 주문 등을 지원하는 앱 

개발

실증 진행중

(’20.12~)

연구

개발

특구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특례)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을 허용하여 불법 드론을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하는 통합시스템 

도입

실증 준비중

규제

자유

특구

(경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응용제품을 

제작･판매하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0.7~)

(제주) 전기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임시허가)

∙ 개인이 보유한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유 플랫폼 구축

실증(’20.8~’21.12)후 

임시허가 전환(’22.1)

(경남) 무인 자율운항 선박

(실증특례)

∙ 선박직원(해기사)이 탑승하지 않은 선박의 해안정찰, 

조사, 통신 등을 업무수행 실증 허용

실증 진행중

(’20.9~)

(대전)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을 

위한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 의료･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임상 검체를 

신속하게 수집･분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

실증 진행중

(’20.7~)

(대구) 제조공정과 연동한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동 실증

(실증특례)

∙ 제조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동과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허용

실증 진행중

(’21.10~)

(강원) 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및 모빌리티 상용화

(실증특례)

∙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현재 운영이 불가한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적인 밸류체인 구축 및 

실증 허용

실증 준비중

(전북) 탄소소재로 고압･대용량 

수소운송

(실증특례)

∙탄소섬유를 적용한 탄소복합재 수소이송튜브트레일러를 

통해 현행 허용기준보다 높은 압력의 수소운송 실증 

허용

실증 진행중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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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철회･부결･검토중 사례(13건)

신청과제명 주요 신청내용 상태 사유

①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
가상자산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부결

(’21.12월)

이용자 피해 발생, 외환거래 모니터링 

곤란, 자금세탁 우려

주류 비대면 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후 주류 

비대면 판매 

철회

(’21.11월)

국민･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확대로 

오남용 우려

모바일 앱 기반 이동식 

주유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주유소 外 장소에서 이동식 주유서비스 

제공

철회

(’21.4월)
유증기 등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 우려

자가유래 자연살해 세포(NK 

cell) 면역세포 치료제

(임시허가 신청)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임상 

1~3상 혹은 1~2상)를 위한 조건부 

허가절차 완화

부결

(19.11월)

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아 임시허가 

부적절

천연물 이용 여드름 피부개선 

화장품

(임시허가 신청)

여드름 화장품에 대해 ‘세정용’ 외 

예방･개선용을 허용

부결

(19.7월)

여드름은 ‘질병’으로 개선용 화장품 

판매시 소비자 혼란

② 심각한 이해갈등이 있는 경우 

내국인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신청)

내국인 대상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검토 중

(’20.4월~)

의사협회 반대,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

의약품 비대면 배송

(실증특례 신청)

앱 기반 비대면 상담･복약지도 후 

처방약･일반약 배송

검토 중

(’20.5월~)

약사협회 반대, 오남용․오투약 및 

배송과정 중 변질 등 우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실증특례 신청)

약국 앞 화상판매기를 통해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 판매

재심의 

결정

(’21.12월)

약사협회 반대, 공공심야약국 사업, 

코로나19 재택치료 성과 등 감안 후 검토 

필요

얼굴 인식 기반 안경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신청)

앱을 통한 가상피팅한 안경을 제작하여 

온라인 배송･판매

철회

(’21.12월)

안경사협회 반대, 한걸음 모델 

합의(안전성 연구 후 검토) 감안

카풀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카풀 허용시간 확대(5~10시, 

18~22시)로 앱 기반 장거리 카풀 제공

부결

(’21.12월)

택시업계 반대, 카풀 허용시간 사회적 

대타협(7~9시, 18~20시) 및 국회 

입법권 존중

택시 소화물 

배송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해 소형화물을 

배송

재심의 

결정

(’21.12월)

용달업계･퀵서비스업계 반대, 

화물･여객 운수업 구분체계 혼란 우려

③ 사업자 자격 문제, 혁신성 부족 등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통합 포탈 

대출상담 등

(실증특례 신청)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원칙 완화 

요청

부결

(19.6월)

사업자 서비스 운영능력 부족(재무상태 

부실 등)

계좌 일임형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부결

(’19.6월)

기존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과 

동일(단순 진입요건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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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방식의 유연화(네거티브 규제 전환)

집필자 ● 김청윤 사무관

Tel. 044-200-2451, luckykcy22@opm.go.kr

가. 추진개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한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 분야의 ‘선허용-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시하였다.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앞서 서술된 규제샌드박스 외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은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정의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사후평가･관리의 네가지 

유형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하여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한정적인 열거를 통해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②개념정의의 확대는 요건이나 개념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방식, ③분류체계 

유연화는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식, ④사후 평가･관리는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면제･완화하고 

자율심의,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나. 추진성과 및 주요사례

국무조정실은 2018년 1･2차에 걸쳐 중앙정부의 법령을 대상으로 103건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3차로 132건의 과제를 발표하였고,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142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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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정 206건에 ‘유연한 입법 방식’을 적용하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공고히 하였다.

◇ 중앙정부 법령 1차(’18.1):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방법 다양화 등 38건

◇ 중앙정부 법령 2차(’18.10):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리스트, 시설물 점검시 드론 활용 허용 등 65건

◇ 중앙정부 법령 3차(’19.4):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 확대,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산업 확대 등 132건

◇ 지자체 자치법규(’19.9):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업종 포함(부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삼척) 등 142건

◇ 공공기관 규정(’20.5):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 등 206건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 리스트: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 네거티브화

기존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산업이 표준산업분류체계 상 농업･임업, 어업 제조업 등 

16가지로 열거되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들과 분류가 어려운 신산업에 대한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19.4)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등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전 산업을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 기반 사업,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신유형 산업 출현에 대비하여 

군산, 울산 등 7개 고용위기 지역의 정부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개념정의 확대: 선박 연료 공급업의 개념 확대

기존에는 항만운송사업 중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석유를 제외한 LNG, 전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18.6)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료유 이외에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연간 4.5억불의 시장이 창출되고, 기존 선박연료 대비 약 9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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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류체계 유연화: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에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초소형 자동차 및 

원형 핸들방식의 삼륜･사륜형 전기차 등은 현행 차종분류체계에 속하지 않아 시장진입 등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6)을 

통해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도입하여 

차종 구분을 유연화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트위지 등)가 국내에 도입되어 ’21년 기준 

9개 모델(7개 업체) 3,500여대가 판매･등록되었다. 또한, ’25년까지 7,200여억 원의 초소형 자동차 

관련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5,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후 평가･관리: 단순공정 수산물 HACCP 인증 사후평가 전환

기존에는 식품 공정이 동일하더라도 어류, 패류, 연체류 등 각각에 대해서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요구하여 사업자의 금전적･시간적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8.9)을 통해 

식품유형 및 공정이 동일한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HACCP 시스템에 변경 

품목을 추가하고, 지방청은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인증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업체 및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 향후 계획

5차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계획 발표가 규제 공급자(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과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업 등 수요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법령 

등 개정이 용이한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국무조정실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기업인, 관련 전문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신산업･신기술 핵심 분야 및 중점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사후관리･평가 등 파급효과가 큰 입법 방식을 단계적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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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집필자 ● 공도연 사무관

Tel. 044-200-2912, kdy5142@opm.go.kr

가. 개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신산업이 기존의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신산업에 적용할 인증기준이나 안전기준 등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이 신산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등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거나 개선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 없이 신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규제개선을 검토하는 경우 제품의 출시 지연, 사회적 

갈등 표면화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 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다. 우선 ‘미래예측’을 

통해서 해당 산업의 발전양상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한다.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수개월 간의 산･학･연･관 합동연구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와 규제이슈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연도별 규제개선 계획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로드맵을 

만든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정(Rolling 

Plan)하여 그동안의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간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년 9월)」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로드맵(’18년 11월)을 시작으로 드론(’19년 10월), 수소차･전기차(’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년 8월), 로봇(’20년 10월), 인공지능(’20년 12월)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21년 

10월) 로드맵을 신규 수립하였고, 최초 수립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업그레이드한 자율주행차 로드맵 2.0(’21년 12월)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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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1) 추진배경

자율운항선박은 인적 해양사고 75% 절감, 물류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통해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신산업 분야이다. 세계 각국에서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K-조선 재도약 전략」(’21년 9월)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기술 상용화에 맞춰 관련 규제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 로드맵 구축 과정

자율운항선박 로드맵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2020년 5월부터 구성하여 

4개월간 로드맵 연구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발전 단계를 

고려한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민간기업 수요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였다. 해수부･ 

고용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11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향후 기술발전 방향에 

맞추어 검토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로드맵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1.10.14)를 통해 발표되었다.

자율운항선박 산･학･연･관 협의회

산 한국선급, SK 해운, 삼성중공업,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협회 등 

학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고려대 등

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산·학·연·관

협업체계

해수부

KMI

한국해양

수산

연수원

한국

해양대
한국선주

협회

한국해운

조합

한국선급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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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발전 단계 예측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자율운항선박 등급을 고려하되, 

운항방식･정비방식･운항해역의 3대 변수를 조합하여 현실 적용가능성이 높은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자율운항선박 기술발전 3단계(세부 7단계) 시나리오

시스템

기능

모든 해역항내연안대양항내연안대양운항해역

원격정비원격지원정비선원정비정비방식

시스템시스템(원격운항자에 의한 관리)선원(원격운항자에 의한 운항 지원)운항방식

Lv4Lv3-③Lv3-②Lv3-①Lv2-③Lv2-②Lv2-①

(2031~)(2026~2030)(~2025)

완전자율운항자율부분운항자율

기술

단계

선박 이·접안 기능 및 도선 지원

선박 원격 유지보수 및 정비

선박 원격운항, 선원 지원

경제운항, 충돌회피, 지능형 항로 의사 결정

(4) 로드맵 세부내용

자율운항선박 기술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영역별 규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①운항주체, ②선박장치, 

③선박운용･인프라, ④해양안전 총 4개 영역 31개의 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운항주체(9건) → 자율운항선박 정의 및 자율등급 기준 정립, 운항주체 정의 및 역할 정립 등 

∙ 선박장치(6건) →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인증 및 사용기준 마련 등

∙ 선박운용･인프라(7건) → 원격검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마련,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 등

∙ 해양안전(9건) →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대응기준 개발, 항만 영상데이터 정보 관리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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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전체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율운항선박
정의 및

자율등급 기준 정립
(~’23)

원격운항센터
정의 및

설계요건 수립
(~’24)

운항주체 면허 및
근로기준 마련

(~’24)

운항주체 정의 및
역할 정립
(~’24)

운항주체 양성 및
평가 기준 마련

(~’24)

자율운항선박
국가직무체계 수립

(~’25)

자율운항선박-유인선 간
운항 안전기준 마련

(~’31)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인증 및
사용기준 마련

(~’27)

자율운항선박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 마련
(’26~’27)

자율운항선박 운영
사업자등록 규정

명확화
(~’26)

선원 직무전환
프로그램 도입

(’25~’27)

선원 비대면 의료
서비스 기준 마련

(’25~’27)

선박

장치

해양

안전

선박

운용

·

인프라

자율운항선박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23)

항만 영상데이터
정보 관리방안 마련

(~’23)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대응기준 개발
(~’24)

원격운항 제어권
전환의 범위 및

방법 정립
(~’26)

해상조난자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26)

디지털 해양안전
정보 제공 체계

구축
(’25~’27)

자율운항선박
운항에 따른 선박교통

관제 체계 재정립
(~’30)

新 해양디지털 통신
체계 도입
(’25~’30)

자율운항선박
산업촉진법 제정

(~’23)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로표지
연계 시스템 구축

(’22~)

선박 사고 배상,
보상체계 재정립

(~’26)

원격검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마련

(~’26)

원격도선
시스템 구축

(~’30)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보험체계 정립

(~’26)

비대면 디지털 항만국
통제 시스템 구축

(~’31)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
(~’23)

자율운항선박 관련
데이터 활용,

관리 표준 구축
(~’24)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기준 마련

(~’31)

완전자율운항선박 전용
부두 신설·운영기준 마련

(~’31)

장기

2031년~
완전자율

중기

~2030년
운항자율

단기

~2025년
부분운항자율

운항

주체

(5)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육성기반 구축과 

해운물류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등 미래선박 분야에서 조선강국 입지를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약 42만명 고용 증대, 약 56조 원의 조선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등이 

기대된다. 향후 원활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산･학･연･관 법･제도 정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및 시장변화 등을 파악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1) 추진배경

신산업 분야는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빠르게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2년 단위의 주기적인 개정(Rolling Plan)을 통해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로드맵 수립 이후 실제 기술발전 및 시장형성 상황을 반영하고, 이에 다른 새로운 규제이슈를 

포함시켜 각 분야별 로드맵 2.0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수립된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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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보완하여 2021년 12월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Lv.3(레벨3) 자율차가 2022년 출시를 앞두고 있고, 관련 서비스시장이 성장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로드맵(2018.11)을 

통해 마련된 Lv.3 자율차 상용화 기반위에서 2027년 Lv.4 자율차 상용화 및 자율차를 활용한 다양한 

여객･물류 등 서비스 활성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수립을 추진하였다.

자율주행 기술단계(Lv.)

*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

Lv.0 Lv.1 Lv.2 Lv.3 Lv.4 Lv.5

레벨

구분

명칭

운전
주시

-

항시필수
항시필수

( 조향핸들을상시
잡고있어야함)

시스템요청시
(조향핸들잡을

필요X,비상시에만
운전자가운전)

항시필수

사각지대경고
조향또는

감가속 중하나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구간

전구간
불필요

완전자동화
(Full

Automation)

고도자동화
(High

Automation)

조건부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부분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운전자지원
(Driver

Assistance)

無자율주행
(No

Automation)

작동구간 내불필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대응)

특정구간
(예: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등)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없는
완전자율주행

고속도로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

조향 및감가속
동시작동

자동화
구간

예시

(2) 기존 로드맵 성과 및 평가

1차 자율주행차 로드맵(2018.11 수립) 과제 30개 중 단기(∼’20년) 및 중기(∼’25년) 과제 15개를 

전부 또는 일부완료하였다. Lv.3 자율차 관련 안전기준 정비 등 선제적으로 자율차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규제사항을 

정비하면서 Lv.3 자율차 상용화라는 1차 로드맵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였다. 로드맵 과제 외에도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을 위한 「자율차법」 제정,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확대, 범부처 자율차 연구개발 사업 

착수 등 자율주행 기반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Lv.3 자율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 2년이 도래하면서 자율차 기술･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이슈를 반영한 

로드맵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변화,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한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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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 수립을 추진하였다. 기존 로드맵 과제 30개중 전부완료 과제 10개를 종료하고, 신규로 

20개 과제를 추가하여 40개 과제로 로드맵 2.0을 마련하였다.

(3) 로드맵 구축 과정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2021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였다. 산･학･연･관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발굴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 맞는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해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존과제를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성･규제 난이도･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아주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 硏),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대학교 등

기술 기나리오 도출,

기존과제 보완, 신규과제 도출

기술·산업 동향,

규제·제도 개선 수요 등

관련 산학연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참여기관 등

관계부처
(지원)

로드맵 개정 작업반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Top
DownBottom

Up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국토부･경찰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현재 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비추어 검토하였고,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였다. 마련된 로드맵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산･학･연･관 간담회(2021.12.15)를 통한 논의･보완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2021.12.23)를 통해 발표되었다.

(4) 기술발전 단계 예측(미래 시나리오 2.0)

기술발전 단계는 ①자율주행 자동차, ②자율주행 서비스, ③자율주행 인프라 영역에서 3단계로 미래 

기술 변화상을 도출하였다. ①자율주행 자동차는 2022년 Lv.3 승용차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Lv.4 승용･상용차의 상용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자율주행 서비스는 규제특례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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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증을 시작으로, 향후 차량공유, 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Lv.4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③자율주행 인프라의 경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밀도로지도･C-ITS 

등 자율운행 인프라가 주요 도로에 구축될 것으로 보았다.

연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점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도로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보스 지원서비스

교통사고 예방 순찰 서비스

무인 발레 주차 서비스

PBV 기반 신규서비스

공유서비스

군집주행기반 화물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고속도로(全구간)

일반국도 전국 확대

고속도로(일부구간)

도심 라스트마일 화물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

2022~2023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자율주행

화물배송

서비스

자율주행

사회기반

서비스

자율주행

뉴모빌리티

서비스

2024~2026 2027~2030

(2022)

Lv.3승용차

(공통)

기술 개발 및 실증

(2024)

Lv.3상용차

(2025)

Lv.4저속셔틀

(2027)

Lv.4승용차/상용차상용화

자
율
주
행

서
비
스

실
용
화

시
점

(5) 로드맵 세부내용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영역별 규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①차량, ②기반조성, 

③서비스의 3개 영역 총 40개 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차량(15건)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Lv.4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 자율차 사이버 보안체계 마련 등

∙ 기반조성(13건) →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 완화, Lv.4 자율차 보험규정 정비 등

∙ 서비스(12건) →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설, 주차장 내 자율주행 주차 허용,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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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전체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1 Lv.4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7

Lv.3 상용차 제작기준 마련8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9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 마련31

자율주행차 튜닝 허용32

자율주행차의 좌석 등 장치기준 규제완화33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34

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35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운전능력 평가체계 마련36

차량 SW 업데이트 기준 마련10

자율주행 사고기록장치 기준 도입11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통신장치 기준 마련12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체계 유연화25

주차장 내 자율주행 주차 허용26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완화27

화물차 군집주행 허용 및 운행허용구간 마련28

자율주행차 원격 관제 가이드라인 마련37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에 자율주행차 활용 허용38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서비스 관리/운영제도 마련39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40

화물차 군집주행 차량 기술요건 신설29

화물차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신설30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체계 마련13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정립14

외부의 도로이용자 소통관리기준 마련15

자율차 사고 형사책임 소재 정립16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정리17

Lv.4 자율차 보험규정 정비18

사고조사 및 위험운전 개선을 위한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범위 근거 및 기준 마련

19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 완화20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갱신, 관리체계 마련21

자율주행 인프라 관리기준 마련22

교통안전시설의 기준/규격 및 인증 체계 마련23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운전능력 평가체계 마련24

자율주행 안전교육 규정 마련3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5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6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4

차량영역

기반조성

영역

서비스

영역

단기(2022~2023) 중기(2024~2026) 장기(2027~2030+α)

(6) 향후 계획

자율주행차 세계시장규모는 2020년 약70억 달러(약8.4조 원)에서 2030년에는 약6,565억 달러 

(약787조 원)으로 93배나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자율차 시장을 선점하고자, 

정부는 로드맵 2.0을 기반으로 2027년 세계최초 Lv.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이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동시에 2021년부터 

1.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도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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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집필자 ● 김현정 사무관

Tel. 044-200-2665, hj730@opm.go.kr

집필자 ● 조병대 사무관

Tel. 044-200-2666, cankoon@korea.kr

집필자 ● 김미선 전문위원

Tel. 044-200-2667, kms2667@korea.kr

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63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특히,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新의료기기, 신약 등을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규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간소화 등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부처별 추진일정에 따라 과제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 주요 규제혁신 사례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총 36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301건(81.5%)이 완료되었으며, 68건(18.5%)은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의 수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3건의 규제개선 사례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0㎾이하 전기차충전기(약 98,000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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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중에 있으나, 2021년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350㎾ 초급속충전기 보급이 시작(82기)되고 있어 안전확인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범위를 현행 200㎾이하에서 400㎾이하로 확대하여 초급속 전기충전기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 운용요령 개정(’22.12월)

(2)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를 경감해 주던 것을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시에도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 (산업부) 친환경차동차법 개정(’22.12월)

(3)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 완화

그린벨트내 주유소,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20.2)하였으나, 

설치 자격은 해당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의 ‘소유자’만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있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유자가 아닌 수소충전소 관련 기업들도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친환경차 충전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21.5월)

(4)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항암제, 희귀의약품, 감염병(코로나 19 등) 백신･치료제 등 신약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운영 중이나 심사기간, 제출자료범위*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과 예측성이 낮았다.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우선심사 대상 증명자료, 개발경위, 제조방법, 용법･용량 및 효능･효과 등

**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2.1월)



제2장

규
제
개
혁

추
진

주
요

성
과

REGULATORY REFORM BOOK

075

(5)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 승인 절차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임상시험계획 수립 후 IRB*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하였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 179개 운영(’22.4월 기준)

**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22.12월)

(6)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대조약 선정대상 확대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은 대조약과 비교하여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며 대조약은 식약처에서 

공고한 의약품 중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공고된 대조약이 없는 경우 식약처의 공고를 기다려야하며 

제품 개발도 제형･용량 등 공고사항(제품명, 성품명, 제형, 용량 등)으로 제한되어 바이오시밀러 산업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에 제약사가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의약품 중 대조약을 

선정하여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제조판매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이미 받은 생물의약품과 비교하여 임상시험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입증된 의약품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21.4월)

(7) 드론 개발 시 ‘안전성 인증’ 예외 확대

25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여, 드론을 

수리･개조할 때마다 매번 안전성 인증 후 비행을 할 수 있어 드론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최초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인 인증 없이 드론의 수리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제작, 정비기록, 비행성능 등을 확인(초도, 수시, 정기인증 등)

** (국토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운영세칙 개정(’21.12월)

(8)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인구,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밀집 지역 및 위험한 비행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도심 내 드론 비행이 과도하게 위축되었다. 이에 도심 내 드론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량적 수치를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연구용역 진행(’21.6~’21.12) 후 가이드라인 마련(’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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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제공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IoT 기술 뿐만 아니라 3차원 고정밀지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상도 90m 이상의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되어,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 가능하여 산업용으로는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전문기관의 보안심사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계에서도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정밀지도 제공을 확대하였다.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22.3월)

(10)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생산’ 가능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 생산**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공공조달 입찰･계약 참여가 가능했다. 이에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도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생산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영세한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예: 태양광 CCTV 보안등, IoT 맨홀 등)

**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요건(제조공장, 생산시설, 인력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21.7월)

(11) 지하철 객차의 Wi-Fi 속도 상향

지하철 객차의 Wi-Fi 공유기용으로 6GHz 대역을 신규 공급하였으나, 6GHz 대역은 방송사, 통신사 

등의 통신 용도로도 사용 중이어서 전파 혼간섭 우려로 전파 출력을 제한(25mW)하여 사실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상향(LTE→5G)하여 지하철 객차 내의 Wi-Fi 속도를 

10배(70→700Mbps) 상향하였다.

* (과기정통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2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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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생규제 혁신

1 규제챌린지 추진

집필자 ● 정 송 사무관

Tel. 044-200-2407, jngsng@opm.go.kr

가. 추진배경

그간, 정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여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2020년 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논의･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갈라파고스 규제: 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제시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 6월 경제인 간담회에서 ‘규제챌린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밝히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하였다.

나. 추진경과

규제챌린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회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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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하였고,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의하여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15개의 과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다.

규제챌린지 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건의협회 소관부처

1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대한상의 여가부

2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대한상의 국토부

3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산업융합옴부즈만 복지부

4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주한유럽상의 식약처

5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대한상의 환경부

6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대한상의 고용부

7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외투옴부즈만 산업부

8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벤처협회 복지부･식약처

9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중기중앙회･중견연 환경부

10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대한상의･벤처협회 복지부

11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대한상의 복지부

12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대한상의 과기정통부

13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주한유럽상의 식약처

14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대한상의 복지부･식약처

15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주한유럽상의 국토부

정부는 규제챌린지 추진을 발표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각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협회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및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하여 최종 검토결과를 도출하였다.

* 민간인 또는 부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전문가 등)으로 구성 + 규제챌린지 과제 논의를 위해 건의협회･기업,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 필수 참석

다. 추진결과

정부는 건의과제 15개 중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등 2개 과제는 일부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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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등 

6개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검토하기로 하였다.

라. 주요 개선사례

①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대한상의 / 여가부)

기존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중독 문제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 (’11.11월~)

개선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시간선택제 일원화) 및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21.8.25)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 순기능 확산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 등

효과 청소년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존중, 보호자 교육권 및 가정내 선택권 부여 등 규제 합리성･실효성 확보, 게임산업 

발전 기여

②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대한상의 / 국토부)

기존 법령상 공유주거 개념 부재로 민간형 공유주택이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규제(면적제한 등)를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어려움

개선 공동기숙사 개념 신설 및 그에 따른 건축기준,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 마련 추진(주택공급 브리핑, ’21.9.15)

효과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이 용이하여 1인 가구 주거 안정 및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 기여

③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산업융합옴부즈만 / 복지부)

기존 인간･인체유래물 연구는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 서면동의 면제요건 해당*시 연구대상자의 

동의없이 연구 가능

*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다만, 아동, 장애인 등 동의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대리인의 서면동의 면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개선 대리인도 동일한 면제요건 적용

- 단, 면제요건 적용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통해 엄격 관리

효과 대리인 서면동의 획득이 불가능한 연구(아동폭력 사례 연구 등)가 가능하여 인간 대상 연구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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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주한유럽상의 / 식약처)

기존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18년~)으로 국내 인증 함량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

개선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 ISO 16128: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함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 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 ‘ISO 지수 표시’ 간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ISO 지수 

표시･광고 방안’ 마련

효과 화장품 영업자의 원활한 제품 홍보에 기여, 기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통한 화장품 산업 발전 지속 

유도

⑤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대한상의 / 환경부)

기존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강화 (’20.1월~)

* 허용기준: ▴(고정지붕형) 200ppm 이하 ▴(내부부상지붕형) 방지시설 설치(저감율 90% 이상 또는 50ppm 이하) ▴(폴리올레핀계 

물질) 200ppm 이하 등

개선 저장시설 형태･보관물질을 고려하여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 ▴(고정지붕형)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연결 및 95% 이상 저감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내부부상지붕형) 저장물질 

위해도에 따라 시설기준 차등 적용 ▴폴리올레핀계 물질에 대한 합리적 배출기준 마련 추진

효과 제도운영 탄력성 부여로 관련업계 부담 완화,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내부부상형과 연결 등을 유도하여 

총탄화수소 저감효과 증가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대한상의 / 고용부)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21.1월~)

* ▴(1,000톤 이상) ~’22.1.16 ▴(100∼1,000톤) ~’23.1.16 ▴(10∼100톤) ~’24.1.16 ▴(1∼10 톤) ~’25.1.16 ▴(1톤 미만) ~’26.1.16

- 원료보다 중간제품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중간제품을 제조･수입 하는 자는 구조적으로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문제점 발생

개선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26.1월)까지 적용 

- 단,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MSDS를 받은 경우는 현행과 같은 유예기간 적용하여 악용 

가능성 방지

효과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의 부담 및 애로사항 적시 해소, 현장에 맞는 MSDS 제도의 원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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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외투옴부즈만 / 산업부)

기존 상품 종류･크기와 관계없이 15포인트(가로 3, 세로 4mm) 크기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판매가격 의무 

표시제도’ 확립 (’17년~)

- 위반시, 1차는 시정권고, 2차부터는 과태료 부과*

* ▴(2차) 20~30만 원 ▴(3차) 30~50만 원 ▴(4차) 100~200만 원 ▴(5차) 300~500만 원

개선 ‘15포인트 이상’ 의무조항 삭제

- 단, 고령자･장애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조항 마련

*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에 ‘글자크기는 15포인트로 권고한다’ 포함

효과 가격표시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매장 운영업체 부담 감소 및 홍보 효과 증대 기여

⑧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벤처협회 / 복지부･식약처)

기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식약처) 및 ‘신의료 기술평가**’(복지부) 대상

*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을 위해 장비의 규격 등에 대한 심사

** 건강보험 등재 등을 위해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

- 관련 업계는 신의료기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심사･평가기간 단축 및 임상문헌 미제출 등 규제 완화 지속 요구

개선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동시(통합)심사를 지속 추진하고, 신의료 기술에 대한 임상문헌 제출 예외 적용, 유예기간 

확대 등* 개선

* ▴유예대상에 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진단용 의료기기는 평가실시 이력(탈락)에도 불구하고 1차례 시장진입 허용

효과 신의료기술 활용 의료기기의 선진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신의료기술 발전 촉진 기여

⑨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중기중앙회･중견연 / 환경부)

기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연간 0.1톤 이상은 등록, 0.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 연간 제조･수입량 1톤으로 등록기준 상향 조정, R&D 목적 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 등 화학업계 지속 요청

개선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환경 유해성’ 우려가 낮은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2종 면제), R&D 

목적의 경우 연간 0.1톤 이하 수입시 상세 성분정보자료 제출 면제(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효과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생산 비용*･소요기간 부담 감소, R&D 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여

*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평균(건당) 22.7 → 8.4백만 원(14.3백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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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집필자 ● 김정훈 사무관

Tel. 044-200-2431, kimjh061425@opm.go.kr

가. 추진배경

정부는 그간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기준 규제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행정부담 및 영업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온라인 행정서비스 분야 53건, 온라인 교육 분야 

20건, 온라인 영업 분야 6건 등 3개 분야 총 79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21.1월)

• 정비분야 선정

• 협회, 단체 의견

수렴

• 부처 검토요청

• 현장 건의과제 및 관련

법령 검토

• 141건 정비과제 발굴

• 국조실 주관 부처

협의·조정

• 79건 세부과제 선정

*단순민원, 온라인 행정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이

적은 과제는 제외

• 과제 최종조율

• 3개 분야 79건

개선과제 확정

정비 착수

(’21.5월)

과제 확정

(’21.2월)

과제 발굴

(’21.3~4월)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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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개선사례

(1)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국토부 등)

기존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업허가 신청 등에서 여전히 방문 처리하는 규정 

존재

개선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효력 인정 등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전자문서 효력 확대

효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확대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

② 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제출 간소화(농식품부 등)

기존 등록증, 면허증, 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162개)하여 행정업무 처리 중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효과 행정효율 증진 및 기업･국민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③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인정(과기부)

기존 국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은 경우 전자서명의 신뢰성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 부재

개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 면제하는 ‘국제통용평가’ 

적용

효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사업자의 평가부담 완화

④ 모바일 전자고지 분야 확대 및 제도화(국방부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23.2, 1회 연장)’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중

개선 △예비군 훈련 및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 확대 △법령 개정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화

효과 주소불명, 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사용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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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교육 활성화

①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교육부)

기존 일반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개설(20%) 및 이수가능학점(20%)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불가

개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폐지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학위 운영 가능

효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학위취득 접근성 확대

② 직무교육 등 대면교육의 온라인 교육 허용(식약처 등)

기존 안전교육 등 법정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의 적기 실시 곤란

개선 축산업 영업자 위생교육 등 필수교육을 적기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허용 확대

효과 필수교육의 안정적 제공, 교육 수요자의 편의 제고

(3) 온라인 영업 활성화

①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중기부)

기존 판로 확보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따른 높은 수수료 둥으로 

부담 가중

개선 온라인 플랫폼 분야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포상･지원

효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이용업체 상생협력 유도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

②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중기부)

기존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으로 상시인력 2인 이상, 생산장비 구비 의무, 생산공장에 격벽을 갖추도록 규정

개선 △생산직 2인 이상 → 1인 이상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허 → 임차보유 인정 △격벽설치 의무 → 격벽설치 

예외(사무실 공동임차시) 인정

효과 동영상제작서비스 업체의 비용절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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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계획

정부는 금번에 마련한 79개 개선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온라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장입지 규제개선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가. 추진배경

정부는 ’21년 규제혁신 플랫폼, 신산업 성과와 함께 기존산업 불편･부담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고용 비중이 큰 제조업은 규제 완화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기업･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공장입지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검토내용

검토 대상은 그동안 기업･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애로가 많았던 산업단지･용도지역의 

입주업종 용지･임대 등의 규제로, 규제 취지와 규제 완화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완화 

기간･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다. 추진경과 및 결과

그동안 기업･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규제애로 사례 분석을 거쳐 규제정비 대상분야를 

선정하였고, 관계부처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의 총 11건 입지규제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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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명 방식

산업단지 ➊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영구

(7건) ➋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용적률 완화 영구

➌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영구

➍ 산단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 영구

➎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 영구

➏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 영구

➐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영구

용도지역 ➊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영구

(4건) ➋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한시

➌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한시

➍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영구

라. 주요 정비사례

(1) 산업단지

①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산업부)

기존 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업종이 특정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지정도 저조하여 신산업 

및 지역특화 업종 육성이 제한 

개선 대구･광양국가산단 등 산단별 입주애로 해소,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 추진

① (대구산단) 입주가 자동차 자제업체로 제한되어 모터사이클업체 입주곤란

→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 허용(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 ’21.6월)

② (광양산단)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지연 

→ 네거티브존 지정(광양산단계획 개정 완료, ’21.6월)

효과 산단 입주기회･투자 확대(광양산단은 약 2,700억 원 투자 전망)

 

②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용적률 완화(국토부)

기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은 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01년~) 

→ 도시･업종을 고려한 공간활용에 제약

개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용도지역 입지규제 미적용 구역)에 포함하여 지자체별 건폐율･용적률 다양화

효과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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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국토부)

기존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입주기업의 임대료 조달 부담이 

더욱 가중

개선 경제･기업여건 고려, 필요시 임대료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

효과 24개 산단 300여개 업체 임대료 이자비용 약 50% 절감

(2) 용도지역

①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국토부)

기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시설이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되어 영농시설 등의 입지확대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가 꾸준히 제기

개선 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환경관리 조건 하에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입주 허용

효과 생산관리지역(’19년말 최종 4,971㎢) 편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국토부)

기존 ’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공장 최대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어 기존 공장의 증설이나 편의공간 확보가 곤란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20%에서 40%로 한시적 확대 허용

효과 해당지역에 1.2만개 공장 증개축 가능

③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국토부)

기존 산업단지･공업단지 외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6m의 이격이 필요하여 공장 설치가능 

면적감소로 투자 저해 우려

개선 신규 공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완화

효과 공장입지 3% 증가 효과(1만㎡/건폐율 80% 기준 최대 246㎡ 추가확보)

마.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 내용을 기업 등에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준비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 건의,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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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집필자 ● 김정훈 사무관

Tel. 044-200-2431, kimjh061425@opm.go.kr

가.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규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민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및 휴･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침체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확대 등에 중점을 둔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기업의 판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중에서 경제단체 건의 등 규제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대상을 선정하였고,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를 추진하였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3개 분야 총 27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21.5월)

• 정비분야 선정

• 협회, 단체 등
의견 수렴

• 부처 검토요청

• 현장 건의과제 및 관련
법령검토 등 통해
정비과제 발굴

• 국조실 주관부처
협의·조정

• 개선(안) 선정

• 과제 최종조율

• 3개 분야 27건
개선(안) 확정

정비 착수

(’21.9월)

개선(안) 확정

(’21.6월)

과제 발굴

(’21.7~8월)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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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개선사례

(1) 판로확대 지원

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농식품부)

기존 지역특산주는 직접생산 또는 제조장 소재지, 인접 지역 內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 가능

개선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 지역특산주로 인정

효과 지역특산주 개발 및 판매 확대 전망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확대(식약처)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직접배송 포함)만 가능하고, 뷔페음식점 등 다른 식품접객업에 

판매 불가

개선 과자류, 빵류 및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가능

효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25,018개소) 매출 증가 예상

③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식약처)

기존 고령친화식품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의 선호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

개선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만65세 이상)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 식품 개발 촉진

효과 약 2,300억 원 규모의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 고령인구 건강 증진

④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 확대(식약처)

기존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으나, 저감 제품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 곤란

*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 이상 적을 경우 ‘덜’, ‘더 줄인’ 등의 저감 

표시 가능

개선 라면 등 유탕면은 별도의 저감표시 기준 마련 → 유통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 낮춘* 경우 저감 표시 가능

* 단, 식약처가 제시하는 유탕면의 나트륨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정

효과 소비자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매출 약 24억 원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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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부담 완화

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식약처)

기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

개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할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허용

효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919개소)의 약 250억 원(업체당 약 27백만 원) 비용 절감

② 목재생산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산림청)

기존 목재생산업 제재업(1~4종) 중 둘 이상의 업종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기술인력 확보 필요 

→ 기술인력 미확보시 영업정지(1회 위반 3月, 2회 위반 6月)

개선 업종별 기존 인력이 다른 업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기술인력 추가 확보 없이도 둘 이상의 업종 등록 

가능

효과 목재생산업 제재업체(151개)의 기술인력 추가 확보비용약 53억 원(업체당 약 35백만 원) 절감

③ 민간건설공사 인지세 부담 방식 개선(국토부)

기존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공동납부해야 하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

* 건설업체 인지세 부담 규모(’20): 약 64,064만 원

개선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인지세를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50%씩 공평하게 부담

효과 민간건설업체의 인지세 부담 약 3.2억 원 완화

(3) 공공조달 개선

①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중소기업 선정 확대(조달청)

기존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중소기업 낙찰 제한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이 20억 이상인 경우로,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 선정하지 않고 제안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고 유형

개선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발주물량 80% 이상은 중소기업 대상 공고

효과 수도권 중소 레미콘 업체 낙찰 확대(약 55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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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전용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조달청)

기존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분야 비중은 약 20%이나, 전용몰 등을 통한 판로지원은 대부분 물품 중심으로 운영

개선 조달기업과 수요자간 대화･협상을 통해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 

추진

* 공공조달에서 서비스 공급･수요 간 쌍방향 거래(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가 가능한 플랫폼

효과 약 50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서비스 거래 창출 전망

③ 추가납품검사 부담 완화(조달청)

기존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에 한해 검사 

생략 가능

- 납품검사 완료 후 10%를 초과한 추가 납품시 검사 부담

개선 납품검사 생략을 위한 추가납품요구 상한금액 상향(10% → 30%)

효과 납품검사 생략 대상 증가(15,820 → 30,113건)

④ 내용연수 적용 자율성 확대(조달청)

기존 보안용카메라 등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이 기술발전에 뒤처진 경우에도, 내용연수* 규정으로 인해 적기 교체 

곤란

* 내용연수(보안용카메라 7년, 차량번호판독기 9년 등)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개선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은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때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 가능

효과 정부물품의 탄력적 교체로 약 508억 원의 구매수요 증가 전망, 국민생활 안전 강화

라. 향후 계획

정부는 개선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개선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와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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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집필자 ● 장성희 사무관

Tel. 044-200-2635, jangsh@korea.kr

가. 추진배경

지역은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으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물론 개선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비교적 

크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최근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민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개선은 지역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 애로, 국민･전문가 대상의 민생규제 공모에 의한 건의 중 지역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 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토론회, 현장협의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를 거쳐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진성과(’17~’20)

구분 주요 내용 

1차((’17)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분야 47건* 개선

*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 허용 등

2차(’18)
∙△일자리 △지역발전 △주민편의 분야 33건* 개선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택지지구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3차(’19)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분야 50건
*
 개선

*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등

4차(’20)

∙△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주민불편해소 분야 61건* 개선

* 자유무역지역 농림 축산물 제조가공업 허용,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허용,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등 생산･판매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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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및 경과

’21년도의 지역경제･민생 분야 규제혁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보육･복지 서비스 확대 등 규제혁신 수요가 높은 △ 지역활력제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불편행정 해소 △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건의와 국민공모(Bottom–Up), 지역균형 뉴딜과 같은 국가 정책 

연계형 테마규제 공모(Top-down)로 접수된 건의 중 지자체-행안부 합동 개별과제 검토회의･주요 

현안과제 현장방문 등을 거쳐 150여건의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 검토, 국조실･행안부 합동 

쟁점 조정을 거쳐 총 56건을 개선하였다.

과제 발굴
(지자체·행안부)

부처 검토
(소관부처)

쟁점 조정
(국조실·행안부)

• 지자체 개선 필요과제 발굴

• 부처 협의과제 선정

• 부처 미수용과제 및 중점과제

대상 국조실 주관 조정

• 개선건의안 수용 여부 검토

다. 분야별 추진결과

지역활력제고

(15건)

• 기존 공공시설 활용성 향상

   -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 감면, 국유림 입체공간의 대부료 부과기준 완화 등

• 지역 개발 통한 경제성 증진

   -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항만시설내 공공의료기관 신설 허용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20건)

• 중소기업 매출증대 촉진

   -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간 사무실 등 시설의 공동사용 허용 등

• 소상공인 애로 해소

   -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소상공인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기간 연장 등

주민편의향상

(10건)

• 주민불편 행정절차 개선·행정서류 간소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의 대리반납 허용, 기간제교사 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 가능 등

사회적약자보호

(11건)
• 취약계층의 복지조치 강화·동물복지 확대

   - 저소득층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통보규제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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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정비사례

(1) 지역 활력 제고

①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 감면(기재부)

현황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철도선형 개량, 노선 대체로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지사용료 납부

개선 지자체 체육시설, 공원 등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 감면 허용

→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 및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 경감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및 「철도산업법」 개정, ’22.12월

② 국유림 입체공간의 대부료 부과기준 완화(산림청)

현황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토지(입체공간)의 대부료 산정시 산 「국유재산법」 적용대상 재산에 

적용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 미비

*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 비율로, 국유재산법령에서는 2.1%~9.4% 적용하여 

대부(사용)료 부과함

개선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대부 대상 국유림의 입체공간에 대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입체공간(공중･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활동 가능 및 국유재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부료 기준 적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12월

③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산림청)

현황 현행 임산물 생산을 위한 관정(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는 임업용 산지에만 가능하도록 제한

개선 공익용 산지에도 농업용수 개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임업 경영여건 개선 및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자 불편 해소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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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①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중기부)

현황 창업자를 7년 미만의 사업자로 제한함에 따라 기술개발, 실증연구 등 비교적 장기 소요되는 창업인 경우 지원에서 

소외

개선 신산업 창업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 요건을 

개정

→ 기술창업 생존율 증가 및 유니콘 기업*의 발굴･육성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21.12월(완료)

②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간 사무실 등 시설의 공동사용 허용(국토부)

현황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영업공간 공유 방식의 사업자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공유오피스 사업자는 별도 사업자 

등록 필요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 사무공간 구비 필수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시, 시설기준에 공동사용 계약공간도 인정

→ 1인･스타트업 공유오피스 활성화 및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 ’22.4월

③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중기부)

현황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 기타 서비스업･여행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규정

개선 소상공인 기준을 중소기업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

→ 복잡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 등 행정 비효율 개선 및 지원 확대

* 둘 이상 업종 영위시 주된 사업 및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등 파악 등

☞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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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편의 향상

① 고령자 운전면허증의 대리반납 허용(경찰청)

현황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시 본인이 직접 반납하여야 함

개선 고령운전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가족에게 위임하여 면허반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캠페인 참여분위기 확산 및 연로한 주민의 관공서 방문과 행정처리 불편 해소 필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리신청 허용 지침」 개선, ’21.5월(완료)

② 기간제 교사 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 허용(교육부)

현황 기간제 교원은 경력증명서 발급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함. 교육공무원(재직,퇴직자)은 나이스 홈에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

개선 기간제교원의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기능을 포함한 4세대 나이스(NEIS) 서비스 구축

→ 기간제교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주민센터나 임용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나이스(NEIS)시스템 기능개선, ’23.3월

③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내역 전산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국토부)

현황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자체의 행정처리 불편 

개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지자체 플랫폼에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 ’22.1월

(4) 사회적 약자 보호

① 저소득층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복지부)

현황 가정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등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재함(아동수당은 가능하여 형평성 논란)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10~20만 원 지원중

개선 가정양육수당도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급되는 방안 추진

→ 저소득층 영유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환경 조성

☞ 「영유아보호법」 개정, ’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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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통보규제 간소화(복지부)

현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상 관할 지자체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설입소 아동, 가정위탁, 상습학대 친권자 등

개선 보호사실 통보시, 보호되는 시설(기관)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을 개정(삭제)하여 아동 안전 도모

→ 보호자에게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22.12월

③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기간 이행 및 단축 개선(복지부)

현황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쟁점 안건은 협의요청서 접수후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됨

개선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협의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용지침을 개정

→ 신규 사회보장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복지지원 가능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22.1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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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직사회 혁신

1 적극행정 추진

집필자 ● 나홍환 사무관

Tel. 044-200-2916, nahh87@opm.go.kr

가. 2021년 추진성과

(1)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유례 없는 감염병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출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기존의 규정과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며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적극행정은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행정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3월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면책 제도 신설 ▴사후 

면책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기존에 없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기반을 구축했다. 

2019년 이후 매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어 방역 대응, 민생경제 지원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2021년에는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주요정책 전반을 지원하고,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 대통령 지시

∙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기 바람(’19.2.12)

∙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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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2021년에는 확실한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고, 주요 추진방향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국민체감 정책 지원

2021년에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해당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과제별 실적 및 주요성과를 격주 단위로 관리하면서 

성과 창출을 견인해왔다. 중점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다. 연초에 선정된 171개 과제는 신규 현안 발생 등에 따라 연말에는 280개까지 

확대되었고, 과제별 추진 과정에서 모범사례 398건을 선정하여 전 기관에 적극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중점과제 추진실적을 연말 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

주요사례로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백신 총력 도입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일괄 지급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간편 지원 ▴백년가게 제품의 밀키트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체계 구축 ▴음식점 옥외영업 요건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는 2019년 61.6%, 2020년 62.2%, 2021년 64.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민원･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국민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2021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100일간 총 1,115건이 접수되어 143건이 해결되었고, 주요사례로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원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제도 개선 

등이 있다.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 온’ 사이트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올해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57건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심사단 

1,60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전 부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총 800여명을 운영하면서 경진대회 심사, 

주요정책 발굴 등 적극행정 추진에 참여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부처별 100여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21년 기관별 적극행정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2021 규제개혁백서

100

등 국민 참여 통로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다) 적극행정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는 2019년 8월 도입되어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역할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표준훈령을 제정하여 

기관별 운영의 편차를 최소화했다. 또한,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2021년 69개 기관, 468건이 활용되어 2019년 18개 

기관, 42건 대비 10배 이상 실적이 증가했다.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중앙･지자체에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정을 독려하는 

등 추진기반을 강화했다. 사전컨설팅은 2021년 73개 기관에서 1,506건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

신속하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광역 

지자체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의사결정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법제처는 2021년 총 412건에 대해 평균 4~5일 

이내로 신속하게 회신하면서 전년 215건 대비 약 2배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총 3,910명의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근평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하는 한편, 인센티브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2019년 529명, 2020년 2,022명에 이어 올해 

3,910명으로 선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상･하반기, 연 2회)를 통해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 추세, 기관별 

적극행정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극행정 정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중앙부처(상반기: 58.6% 

→ 하반기: 68.5%), 지자체(상반기: 68.7% → 하반기: 69.6%) 모두 인식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6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도 적극행정이 명문화되는 등 법적 기반이 확보되면서 적극행정의 추진동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접 온라인 영상에 출연하여 

적극행정 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골든볼 트로피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영상은 총 8편 분량으로, 

KTV, 유튜브,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되었다. 영상으로 소개된 주요사례는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 ▴지자체 농수산식품 아마존 입점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고속도로 휴게소 가변형주차장 

설치 ▴항공기 통합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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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계획

적극행정 본격 추진 4년차인 2022년에는 일상적인 공직문화로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일선 

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3가지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1) 지원제도 내실화

먼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한다.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한다.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는 유형별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에 전파할 예정이다.

(2) 일선 현장으로 확산

적극행정을 지방 일선 현장으로 확산한다.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 지자체)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43개 지자체 대상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하고, 

컨설팅 및 법제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현장 변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공직사회 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되는 경우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극행정 문화가 지자체 등 일선 현장까지 뿌리 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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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입증책임 전환

집필자 ● 정 송 사무관

Tel. 044-200-2407, jngsng@opm.go.kr

가. 개요

정부는 2019년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것이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의 체계 구축과 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 2021년에는 

제도의 확산과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였다. 먼저 입증책임제를 기반으로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였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행정규칙에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주요 공공기관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인 규제 정비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협단체･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입증위원회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나. 추진현황

2021년에는 입증책임제를 기반으로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민간･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였다.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건의협회･기업이 직접 참여한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15개의 건의과제 중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등 9개 과제가 개선되는 등 건의협회･기업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20년부터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국민생활･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법령(법률･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년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일제 검토･정비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기관의 규정도 입증책임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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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을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였다. 특히 각 부처 규제입증위원회에 건의자･경제단체,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여 찬･반 의견이 균형있게 논의되고, 규제입증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으로 심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입증책임의 전환과 이를 적용한 법령 및 규정의 일제 정비를 통해 공무원 등의 규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건의자 및 민간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건의자들 역시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다. 향후 계획

2022년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및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증책임 과정에 건의협회･기업의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개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증책임제를 규정화하기 위한 작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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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1 국무총리 주재 현장대화

가.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규제샌드박스 도입 2주년을 맞이해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 ’21. 2. 2,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등

• (민간)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도구공간 대표이사,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 본부장, 

에스아이셀 대표이사 등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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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회에서는 먼저 국무조정실장이 410건의 과제 승인, 1.4조 원의 투자유치, 

2,8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규제샌드박스 2주년의 주요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신속확인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 분야별 발표기업 및 발표과제

➊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➋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➌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➍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➎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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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 7월 1일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여 특구현장을 

살펴보고 그간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침체에 빠진 

지역 일자리를 되살리고 배터리팩과 같은 부품을 국산화 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 일시･장소

• ’21. 7. 1,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중기부･기재부･문화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차관 등

• (민간)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백란 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민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맞추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서는 ①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②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③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등 3개 사업이 실증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증테스트 중인 차량들을 관람하고, 

직접 LNG 중대형 상용차에 시승하기도 했다. 실증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반이 구축되면 

신시장 창출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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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우범기 전북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지역인사 50여명이 함께 하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LNG 상용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총리는 신속한 규제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현장방문이었다.

다.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집필자 ● 공도연 사무관

Tel. 044-200-2912, kdy5142@opm.go.kr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2020년 2월 4일)으로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막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활용이 제한되었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중에서도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활용함에 따라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 

시행(’20년 8월) 1년을 계기로 가명정보 제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2021년 7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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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 7. 28(수),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 (국회･지자체) 이광재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 (참석기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최귀선 국립암센터 센터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최준기 KT 사업본부장, 

하경태 카카오뱅크 팀장, 이은주 삼성SDS 센터장 등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3법 시행 이후의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황과 결합성과를 점검하고, 21차례 이루어진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개선필요사항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혁신과제 16개와 맞춤형 지원과제 10개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국립암센터･KT･카카오페이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을 예측하고, 고객 유형별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분석 범위가 확장되었고, 신규대출상품 출시 등 신(新)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기관이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함께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 간소화, 활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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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전문기관 역할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 필요성과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지원확대 요청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데이터 경제 초석인 가명정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데이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라.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집필자 ● 박정용 사무관

Tel. 02-6050-3393, park4467@korea.kr

(1) 추진배경 및 개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범 정부차원의 

비합리적 규제 혁파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대화’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관계부처는 “현장대화”를 통해 직접 현장에서 심도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변화된 산업환경 및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장대화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이 기업, 협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다음 주제와 관련된 기업인, 기관 종사자, 연구자 등이 참석하는 “현장대화”에서 

이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토론하면서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국무총리, 관계부처 차관 등이 

즉석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추진단에서 취합하여 건의자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대화는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고자, 업종･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수요자와 진솔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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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금년 규제혁신 현장대화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인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규제혁신”을 주제로 혁신 기술 등을 보유한 신생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7월 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무총리는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및 청년창업기업 제품 전시관을 방문하여 청년창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창업기업 대표 및 창업지원 기관이 참석하는 현장대화를 주재하여 창업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 일시･장소

• ’21. 7. 6.(목),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달청장, 식약처장, 

대전광역시장 등

• (민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 기업대표 등 11명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현장 방문>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대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장방문

국무총리는 규제혁신 현장대화 시작 전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내 학술문화관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청년창업기업인들이 만든 면광원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2차 전지, 스마트 팜 제품 등을 관람하고, 

하반신을 젼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워크온슈트4) 시연을 

참관하고 참석한 청년창업인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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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리 시제품 워크온 슈트 엔젤렉스 매디컬

<플렉서블 2차 전지>

휘어지는 공간에 장착 가능하고, 외력으로 인한 물리적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디바이스에 안정적으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한 2

차 전지

<장애인 움직임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의도파악 기술, 보행보조 어플리케이션 기술, 정밀한 구동기 

제어기술, 치료사를 위한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을 종합하여 구현

한 최점단 장애인 움직임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규제혁신 현장대화

금번, 규제혁식 현장대화는 한국과기술연구원 학술문화관 5층 존헤너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창업기업인들은 사전에 규제건의 과제로 제출한 9개의 과제에 대하여 창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토론하는 형식으로 

90분간 진행하였다.

또한, 총리의 적극적인 주문으로 참석한 창업기업이 현장대화 자리에서 5개의 추가 과제를 전달하였고, 

현장대화 이후 관계부처에서 해당 건의과제를 검토한 결과를 추진단에서 취합하여 회신하였다.

창업기업 규제혁신 주요 논의내용

구분 개선내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과학기술원 교원창업 

심의/승인 제도 완화

∙ 과기원 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창업 승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학과/단과대 심의 1단계 심의로 대폭 완화

*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개정(21.9월)

기술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관련 규제 완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등록 

절차 개선

∙ 공장을 보유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직접생산으로 의제하여 조달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21.9월)

조달청 운영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직접생산요건 완화

∙ 공장을 보유 또는 임대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공장의 

일부를 재임대하여 사용하는 전대차도 직접생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직접생산요건 완화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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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건의 주요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창업기업 개발제품 검증을 

위한 기회제공형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도입

(위젯누리 대표)

∙ 서울시 등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공

기관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도입 

필요

∙테스트 베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성 훼손 

우려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이 병행될 

필요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입 여부 등을 적극 검토

조달청

대기업의 특허, 지식재산 

침해 방지

(카이스트 총장)

∙ 창업기업이 특허를 침해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인지세 비용이 높아 소송에 소극적임

∙ 인지제도는 남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창업기업에 한하여 인지대를 조정하는 것은 

곤란

⇒다만,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창업기업 

등의 지재권 탈취 시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추진

특허청

2 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가.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

(1) 회의 개요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국무조정실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을 논의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2020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총리실/민/관/학 4개 분야 참여

구분 개선내용

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허용범위 완화

∙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방식으로 광고를 허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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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유주거, 이동약자 맞춤 콜 서비스 등 총 5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아래 세 건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 주요 조정사례

(가) 이동약자 맞춤 콜 서비스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흔히 ‘장애인 콜택시’로 알려진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콜밴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령’상 

국가･지자체만 운영이 가능하고 민간업체는 불가능하다. 운수사업자가 아닌 민간업체가 해당 사업을 

할 경우 택시･버스 등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갈등과 자동차 안전관리 등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평균 40~50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5월 ㈜힐빙케어는 교통약자를 대상하는 운송사업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여객운송사업 

질서 훼손 우려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에 2021년 3월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당 안건에 대해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폭을 넓히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크고, 다른 신규 서비스에 비해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업역이 중복될 소지도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국토부 등에서 실무논의를 통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다른 기업들의 

추가 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총 5개 기업에 대해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 아파트 주민간 차량렌트 중개 플랫폼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간에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해당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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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30대가 넘는 차를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이나 차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1~2대 가지고 있는 개인은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가 

있고, 대여를 원하는 이웃주민이 있어도 대여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5월 ㈜타운즈는 아파트 주민간 차량 대여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질서 혼란, 안전 위협,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었다.

2021년 3월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당 안건에 대해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좋은 사례로서 신규시장 창출과 유휴 자원 활용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렌터카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실무논의를 통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공유주거 ‘코리빙’ 임대서비스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1인 가구 주거형태이다.

독립된 개인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동생활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셰어하우스 등과 구별된다.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을 떠오르고 있다.

2021년 1월 ㈜MGRV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일명 ‘코리빙’)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신축형’과 기존 관광호텔 

등을 매입･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형’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MGRV의 ‘코리빙’ 모델은 건축법･주택법 상의 건축물 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신축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과 유사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침실이 

1개만 허용되어 1인당 침실 1개이나 주방･거실은 공유하는 2인 1실, 3인 1실 등 세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없었다. ‘리모델링형’은 기숙사와 유사하지만, 기숙사는 학교 학생,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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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고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주거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5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축형’은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를 이뤄냈으며, 

‘리모델링형’의 경우에는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4차로회의 개최 일주일 뒤 정부는 침실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는 ‘신축형 코리빙 모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22년 3월)하여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는 등 공유주거 서비스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 2021 규제혁신포럼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1) 추진배경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시행성과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21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2) 개요

이날 규제혁신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웨비나(Web+세미나)’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유튜브로도 중계하여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럼은 국무조정실에서 성과발표를 시작으로 

산업현장에서 바라보는 성과에 대한 평가, 해외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와의 비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장소

• ’21. 1. 12, 온라인(국무조정실 유튜브 중계)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등

•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등

• (민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 강영철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유정희 벤처연구소 부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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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이어진 참석자 간 토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신속한 사전심의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실증특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의 필요성 등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규제샌드박스 기업･전문가 간담회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1월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승인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부처･전문가의 논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일시･장소

• ’21. 12. 29(수),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등

• (단체･전문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원소연 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

• (기업)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김영욱 제로그라운드 대표,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창인 에스아이셀 대표, 황철연 소울인포테크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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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주재한 윤성욱 국무2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의 가시적 성과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우수사례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라.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을 위한 기업･전문가 간담회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로 로드맵을 수립한 후 그동안의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 2.0으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5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초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좀더 심도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1. 12. 15(수),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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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장정아 아주대 교수, 조용혁 법제연구원 센터장,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신승원 현대자동차 실장,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이사 등

윤성욱 국무2차장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기술 발전수준, 상용화 및 신규 서비스 등장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정부-업계-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토대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누비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보완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다.

3 기업･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집필자 ● 김재연 사무관

Tel. 02-6050-3292, kjy1980@korea.kr

집필자 ● 박정용 사무관

Tel. 02-6050-3393, park4467@korea.kr

집필자 ● 황혜정 사무관

Tel. 02-6050-3364, sister2@gg.go.kr

집필자 ● 오자현 사무관

Tel. 02-6050-3372, momizzy@korea.kr

(1) 개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13년 9월 출범 이래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애로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지자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창출,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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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발표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알려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다.

(2) 현장건의 규제혁신 실적 및 사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출범 이후(’13.9~’21.12) 총 11,788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7,934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2,929건(36.9%)을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누적)
일반민원

(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1,788 3,854
7,934 2,929(1,331) 961 4,044

100% 36.9%(16.8%) 12.1% 51.0%

분야별로는 영업 386건(13.2%), 국민불편 298건(10.2%), 환경 240건(8.2%), 위생안전 220건(7.5%), 

기술인증 168건(5.7%), 공장입지 163건(5.6%), 자금･금융 155건(5.3%), 재정･세제 146건(5.0%), 

판로조달 142건(4.8%), 인력 140건(4.8%) 등을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 영업
국민

불편
환경

위생

안전

기술

인증

공장

입지

자금

금융

재정

세제

판로

조달
인력 창업

대중소

상생

교육

의무
기타

2,929 386 298 240 220 168 163 155 146 142 140 50 43 41 737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453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363건, 산업부 251건, 식약처 218건, 고용부 

210건, 복지부 142건, 금융위 139건, 중기부 139건 순으로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고용부 복지부 금융위 중기부 기타

2,929 453 363 251 218 210 142 139 139 1,014

2021년에는 총 1,138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545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224건(41.1%)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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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계
일반민원

(이첩등)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138 593
545 224(93) 58 263

100% 41.1%(17.1%) 10.6% 48.3%

①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현행 국내는 재생에너지 구매제도가 부재하였으며, 특히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이 

필요하나 관련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던 상황(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용만 가능)

개선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외부구매 수단* 

중 제3자 PPA, REC 구매, 지분투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

* 외부구매 수단(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 구매, 지분투자) + 자가발전 

** 단, 녹색 프리미엄제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기반영된 RPS, FIT 발전량을 대상으로 하는바 온실가스 감축인정은 불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21.1월)

☞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는 국제적 환경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②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시 직접생산 증명 간편화

현행 공공조달시장에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생산 요건 확인을 위해 공장소유 또는 공장 임대차 사실 증명 요구

개선 공장 전대차에 의한 생산도 직접생산에 포함하여 직접생산으로 인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중소벤처기업부 ’21.5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조달청 ’21.6월) 

☞ 창업기업을 비롯한 영세한 업체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은 기술창업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창업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라디오 재난방송 실시기준 합리화

현행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도 텔레비전방송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더 나아가 산지, 평지까지 구체적으로 호명

개선 보라디오방송의 경우 “한파”, “폭염”, “건조”에 한해 재난지역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호명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기준」 개정(방통위, ’21.7월)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지역에 대한 라디오방송 실시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라디오방송사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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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공고문 표준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작성시 관련지침 미숙지로 각종 오류･위반사례 발생, ‘표준안 마련’ 

필요

개선 계약대상물(주택관리업자,공사･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 공고문표준안’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고시 

활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상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입찰 편의,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지침 위반 예방,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여 입찰절차의 혼란 감소

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이 산업단지와 협동화사업단지로 한정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개별입지 뿌리기업의 

소외감 발생, 정부지원사업 수혜의 균등한 기회박탈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개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을 

추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산자부, ’20.6월)

☞ 기업간 협업, 공동대응력 향상, 매출액 증가와 고용창출 등 전국에 걸친 균형잡힌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며, 뿌리산업 육성 정부정책의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의 정부정책 체감도를 

향상

⑥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오염 유발물질 배출규제 개선

현행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강화(’20.1월)되어 고정지붕형 저장탱크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200ppm이 신설 및 확대적용으로 인해 THC 200ppm 규제 준수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시 2차 오히려 

석유저장시설과 방지시설 연결시 폭발, 화재 등 안전 위험 우려

개선 저장시설 형태･보관물질을 고려하여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 (고정지붕형)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연결 및 95% 이상 저감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 (내부부상지붕형) 저장물질 위해도에 따라 시설기준 차등 적용

- (폴리올레핀계 물질) 합리적 배출기준 마련 추진(~22.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 ’21.10월)

☞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내부부상지붕형과 연결하여 탄화수소를 95% 이상 저감하는 효과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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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

현행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중 위해성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동개발사 품목의 제품명,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등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나, 이러한 경미한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여 위해성관리계획 품목 변경허가를 다시 하고 의약품의 위해성을 재검토 받아야했기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개선 가이드라인 개정(’21.8월)을 통해 공동개발사의 제품명, 회사명, 또는 담당자 연락처 등과 같은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민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정(식약처, ’21.8월)

☞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품목검사 준비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기업 업무 효율 및 기업 경쟁력 강화

⑧ 전기차 배터리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민간사업 활성화

현행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페배터리는 해당 지자체에 반납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존재로 지자체의 

폐배터리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로 재활용하거나, 폐배터리에 포함된 리튬,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을 재활용하는 

산업육성에 장애요인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조항 삭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개정(환경부, ’21.1월 시행)

☞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 주기를 민간에서 사업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활성화

⑨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및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보완 및 도입

현행 주52시간제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필요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하여 주52시간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고용노동부, ’21.4월)

☞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 보완입법 시행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되는데 기여

⑩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서식, 첨부서류를 표준화, 간소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이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으로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서식이 부처･기관 별로 상이력이 낭비되는 문제점 발생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제정(’21.1월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절차, 

기준, 서식 등)가 표준화하었으며, 해당 제도를 반영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의 구축으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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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최대한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기업과 함께 국민･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별 규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첫 번째, 신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주요 분야는 ①스타트업 지원, ②영세자영업자 지원, ③신산업(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④신규규제(ESG, 

핀테크 등) 완화이다.

두 번째, 오랜 기간동안 쌓인 관행 등으로 인해 쉽게 깨지지 않는 경직된 규제는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를 재설계하도록 하였다. 주요분야는 ⑤지역 균형발전, ⑥국토의 효율적 

개발, ⑦건설산업 구조혁신이다.

세 번째,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주요분야는 

⑧식의약 등 생활안전 제고, ⑨국민친화적 행정 혁신, ⑩산업안전 등 규제정상화이다.

기업 현장소통은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의 규제혁신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기업 애로에 대한 일선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기업현장 방문 활동은 내실있는 기업건의를 돕고 관계부처의 이해 괴리를 좁힘으로써 협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보다 긍정적인 규제개선을 이끌도록 기여하였다.

① 스타트업 지원

③ 신산업(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⑤ 지역 균형발전

⑦ 건설산업 구조혁신

⑨ 국민친화적 행정 혁신

② 영세자영업자 지원

④ 신규규제(ESG, 핀테크 등)

⑥ 국토의 효율적 개발

⑧ 식의약 등 생활안전 제고

⑩ 산업안전 등 규제정상화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기부, ’21.1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53종으로 표준화하고, 부처･전문기관별 상이한 

시스템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통합하여 사업참여 중소벤처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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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타트업 지원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등록 절차 개선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와 협업

하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진입 불가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와 협업 승인 

시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을 인정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1.9월)

조달청

② 영세자영업자 지원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결정방법 개선

∙ 개인사업자의 보수월액은 최고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결정

∙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에게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건강 

보험료를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복지부, ’21.1월)

복지부

사업장 감독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및 

행정절차 개선

∙ 변경된 감독기준(중상해 재해율)을 해당 

기업에도 감독대상 사유가 충분히 설명･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지방관서에 

명확히 시달 요청

∙ 더불어 자기 사업장 및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정보(중상재 재해율 포함)을 조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장기) 

필요

∙감독 시 감독대상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감독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청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지방관서에 시달

∙ 사업장 재해율 정보는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장 감독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및 행정절차 

개선(고용부, ’21.4월)

고용부

소량취급시설 검사 

공량 및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검사 항목 대비 공량 및 수수료 과다 

산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검사 및 진단수수료 

산정 근거 마련으로 검사수수료 절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환경부, ’21.1월)

환경부

③ 신산업(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공동개발 신약의 

한국내 세계 최초 

허가를 위해 

제조판매증명서 

제출의무에 대한 

대체 방안

∙ 수입 신약의 경우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규제 

∙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제조한 신약도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필요로 국내보다 타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GMP 대상 수입 신약의 경우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규제 폐지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의 신약 제조, 판매 증명서 규정 삭제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21.4월)

식약처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자료 요건에 

국제표준화기구 

(ISO) 시험법 명시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 중 자외선 

차단지수(SPF) 등의 설정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 중 자외선차단 지수 

(SPF) 등의 설정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 기구 

(ISO) 시험법이 명시함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21.6월)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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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규규제(ESG, 핀테크 등)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로상 작업구 

관리 제도 개선

∙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시티 도시건설을

위한 교통, 환경, 건축, 도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 시설의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철강 재질로 전파 차단으로 

인한 사업추진 곤란

∙ 스마트시티 도시화에 적합한 도로상의 맨홀뚜껑 

재질을 전파 투과가 가능한 비철강 재질을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부, ’21.2월)
국토부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개선

∙ ’21년 1월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

∙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가이드 

라인 마련 및 배포

∙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중 배출구가 없는 배출 

시설의 자가측정 방법 및 자가측정 생략이 

가능한 사유에 대한 기준 제시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환경부, 

’21.6월)

환경부

완전판매모니터링 

(해피콜) 전자적 

방식 도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해피콜이 불가하도록 

규정

①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TM채널 실손 

보험에 대해서도 전자적 방법 해피콜을 허용

* 단, 고령자 계약은 현행과 같이 전화로 해피콜 실시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피콜에 대한 미응대시 

해피콜 종료 방식 개선

∙ 「보험업법 시행세칙」 개정(금감원, ’22. 상반기)

금감원

⑤ 지역 균형발전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공익사업 수용 주택

(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근생 

시설은 철거 후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부지에 편입 

되었으나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불인정

∙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도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개정(국토부, ’21.5월)

국토부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 

관련 규제 완화

∙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복귀기업 미포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토부, ’20.12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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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의 효율적 개발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업 

행위허가 완화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만 설치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야영장 및 일반 

야영장 설치 가능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해수부, ’21.8월)

해수부

비관리청 토지, 

항만시설 임대 제한 

완화 건의

∙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항만시설은 임대금지되어 항만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여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항만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항만 

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과 해당 

임대가 항만시설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항만관리청이 임대허가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 반영

∙ 「항만법」(해수부, ’20.7월 신설)

해수부

⑦ 건설산업 구조혁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종심제 사회적책임 

지역경제기여도 

심사항목 개선

∙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구성원 중 해당업체 비율이 높은 

입찰자에 가점 부여하고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

∙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간이형 종심제 대상 사업에 

대해 대표자를 포함하여 지역업체 비율을 산정토록 

기준 완화

∙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공포(기재부, ’20.12월) 

기재부

부담금 미납가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제2항)

∙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하고 요율을 국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경감(월 1.2% → 일 0.025% 이내)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기재부, ’21.6월)

기재부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에서 추가로 

감점하는 기준을 적용함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추가로 감점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복제재로 

볼 소지가 있어 추가 감점기준을 삭제함

∙ 「일반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국방부, ’21.6월)

국방부

⑧ 식의약 등 생활안전 제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

융자, 교육홍보, 조사연구, 포상금 지급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

∙ 식품진흥기금 사업 대상을 감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이외에도 필요시 지자체장이 식약처장에게 요청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식약처 ’21.2월)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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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민친화적 행정 혁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건강기능식품영업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의무 

완화

∙ 건강기능식품영업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예외 근거규정 미비

∙ 영업 승계 시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승계받지 않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 ’21.7월)

식약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시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되기 전에 스스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면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과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조사 착수 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조사 착수 후 조사 완료 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국토부, 2월)

국토부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속도 현실화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속도 30km/h 

제한

∙ 도로폭･기하구조 등에 비추어 속도상향이 가능한 

다차로 하이패스 대상, 본선형 80km/h･나들목형 

50km/h로 제한속도 현실화

* 단차로 하이패스는 시설물･도로폭 등 한계로 

30km/h 현행 유지

∙ 「도로교통법 제59조」 개정(경찰청, ’21.1월)

경찰청

분실된 카드 반환시 

은행의 본인 확인 

법적근거 마련

∙ 금융회사가 자동화기기(CD/ATM)의 고장으로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획득하였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 ’20.11월)

금융위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 개선

∙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상해 14등급중 12~14급인 환자(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삔 것), 타박상 등)

∙ 현행 대인Ⅱ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적 

한계에 기인

∙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 

(대인Ⅱ)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

* 환자의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상환자

(1~11급)와 보행자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쌍방이 

차량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23.1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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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산업안전 등 규제정상화

(4) 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규제개혁위원장, 

국무1차장 등이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이하 ‘지역 현장간담회’)을 개최하고 

있다.

21년에는 지역 현장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중소기업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 등 유관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전국 지역특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지역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산업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정하여 정부 해당 부처와 논의, 해당 법령 중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지역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기업인･주민이 참석하여 지역 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의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해결방안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추진단은 지자체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과제해결을 독려하고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였으며, 나아가 ‘Follow-up(후속조치)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지자체의 규제개선 의지를 고무하였다.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정비사업 교육환경 

영향평가 합리적 

개선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공정성및 중재 역할 

부족하고 학교장의 과도한 공공기여 및 

불합리한 심의 발생하여 평가서 검토기한 

준수 및 세부 매뉴얼 마련 필요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전문성 화를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시 학교의 장 

의견 수렴절차 마련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교육부, ’20.7월. )

교육부

주정차 특례조항 

절차 개선

∙ 기존 교통활동은, 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해제, 허용 특례구간을 정하는 

국가사무였음

∙ 경찰법 제4조제2호나목 신설: 지역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2 개정: 

시･도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해제, 

허용 특례구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국가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권한이양)

∙ 「도로교통법 제34조」 개정(경찰청, ’21.1월)

경찰청

도로표지병 색온도 

범위 소폭 확대 및 

전문기관 검사 

검사기준 개선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금액이 

10% 이하인 경우 납품검사를 생략하되, 

초과 시 납품검사를 실시 

∙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범위(현행 

10%)를 30%로 상향 조정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5조」 

(조달청, ’21.8월)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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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간담회 건의 주요 개선사례

대전 충남 세종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지역특구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완화

∙ 주차장법에 의거,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할 

때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

∙ 공영 주차공간 확보, 공공 개방주차장 지정 등 

주차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차량의 출입제한 등 주차난의 발생할 위험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위치, 용도, 규모를 

정하여 주차장 설치면제 가능

국토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관련 

규제특례 도입

∙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음

∙ 행정절차 효율화 및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화사업자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및 변경 시 시･도지사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다만,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의제대상에서 제외 필요

문체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련 

규제특례 도입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보건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완화 사례가 있고 

동일한 특구에서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

고용부

국유림법 관련 

규제특례 적용 

현실화(산림청)

∙ 산양삼 재배 목적의 대부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20년간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을 것, 마을주민 1/3이상의 연명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 과도한 요건을 요구

∙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있는 사용허가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의 적극적인 규제특례 적용 

요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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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경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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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 입법연혁

집필자 ● 김정훈 사무관

Tel. 044-200-2431, kimjh061425@opm.go.kr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에 최초 시행되었다. 동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신설강화 규제심사 도입, 기존규제 정비 등 현재의 규제시스템 체계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13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근거 마련(’13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형평 

근거 마련(’18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19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혁신시스템 정비를 

뒷받침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연혁

제･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97.8.22(’98.3.1)
△행정규제 등록 및 대국민 공표 △규제영향분석제도 △기존규제 정비 △신설･강화시 규제일몰제 

△규개위 설치 등

’05.12.29(’06.6.30)
△규제사무목록 국회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존속기한 도래시 국회 제출 △규개위 위원 증원(20명 → 25명)

’10.1.25(’10.1.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3.7.16(’13.8.17) △재검토형 일몰제 근거 마련

’15.5.18(’15.5.18) △규제영향분석시 중소기업 영향 고려

’17.11.28(’18.3.1)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03
P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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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개정사항

정부는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그간 행정규제기본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출(’20.8월)하였고, 동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등록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규제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규제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 활성화 등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18.4.17(’18.10.18)
△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차등적용 △규제정비 요청 처리절차(규제개혁신문고) △연관규제 개선 

△규개위 회의록 공개

’19.4.16(’19.7.17)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도입 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우선 고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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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규제개혁신문고

집필자 ● 민자영 사무관

Tel. 044-200-2634, jymin@korea.kr

1 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규제건의 창구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한 사항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규제개혁신문고는 ‘부처답변 → 소명 → 개선권고’ 3단계 검토과정을 통해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규제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규제개혁신문고 3단계 처리절차

개선 권고

[국무조정실] [소관부처] [국무조정실→소관부처]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접수 부처 답변
소명요청
및 답변

14일(1회 연장 가능)

3개월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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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소관부처는 규제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건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2단계 국무조정실은 답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부처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가 규제존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하여 타당성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소명제도 국무조정실은 부처 답변이 불합리하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 부처가 소극적･관행적으로 답변한 경우 소관부처에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관부처는 소명대상 규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입증위원회 등 심층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소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제건의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마다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신문고가 ’18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도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에서 온라인 소통서비스 우수 평가(’18년 4~6위→ ’21년 3~4위)를 받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14년 3월 개설 이후 국민참여 활성화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운영체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전담창구 마련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가능)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반영

통합·일원화

(부처·지자체 연계 → 접수창구 단일화)

전용·독립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규제정비 요청제

(정부 성실답변 의무 → 적극적 권리)

과거 정부

전담창구 부재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불가)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부재

분산·다원화

(부처·지자체별 개별 접수)

비전용·비독립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內 일부 운영)

규제의견 제출제

(소극적 권리)

구분

① 국민 권리

② 건의 창구

③ 건의 경로

④ 지자체 건의

⑤ 지자체 합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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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을 통해 규제의견 

제출제에서 ‘규제정비 요청제’를 도입하였다. 국민이 규제정비를 요청하면 정부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➋ 기존에 규제정보포털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개설(’17.10)하여 국민이 규제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홈페이지를 구축(’21.1)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➌ 중앙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건의를 개별 접수하던 것을 규제개혁신문고로 

연계･통합하여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였다.

➍ 제도와 현장의 경계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상시･즉시적으로 

규제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담 창구를 마련(’20.1)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활용도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21.10)하였다.

4 2021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2021년말까지 총 23,174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총 7,697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21년 한해 규제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549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21년 규제건의 처리현황

규제건의 처리
전부수용 일부수용 대안제시 기시행 불수용 중장기검토

1,549 1,549 92 125 1 183 1,081 67

또한,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건의 중 6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건의로 판단하여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함으로써 소관부처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2021년 규제건의 1,549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1.3%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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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의 18.1% ▲자영업 건의 13.4% ▲기타 건의 17.2%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등 민생분야 관련 건의가 약 64.7%를 차지한다.

수용된 규제건의 218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0.5%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21.1% ▲자영업 건의 16.0% ▲기타 12.4% 순이었다.

5 주요 개선사례

가. 국민불편 해소

①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행안부

현황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사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진 촬영･제출 필요

→ 사진 재촬영 및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 야기

개선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불필요한 중복적인 사진 촬영･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21.11)

※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내 재발급 건수: 연간 93,673건(’20년 기준, 행안부)

②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확대식약처

현황 인체위해성분이 포함되었거나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문제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별도 규제 부재

→ 어린이･노약자가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위험 존재

개선 기존 유통 식품의 형태･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화장품도 제조 및 

판매 금지대상에 포함

→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 「화장품법」 개정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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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식약처

현황 주류 이외의 식품(알코올 1%미만)은 알코올 함량에 따라 ‘무알코올’ 또는 ‘비알코올’로 표시

* 주류 이외 식품 표시 구분(알코올 함량 기준)

- (알코올 0%) 무(無)알코올, No–alcohol added 등

- (알코올 1%↓) 비(非)알코올, Non-alcoholic 

→ 소비자가 ‘알코올이 없다(무알코올)’와 ‘알코올이 아니다(비알코올)’라는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 발생

개선 주류 이외 식품대상 알코올 함량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도록 표시 

→ 정확한 식품정보를 통해 임산부 등 대상 식품안전의 편익 확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1.11)

※ 무/비알콜 시장규모: (’20년) 200억 → (’25년) 2,000억 예상

④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현실화(자동차가액 기준 완화)국토부

현황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자산 중 보유 자동차가액 총 2,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

*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 인상된 차량 가격 고려시 자동차가액 입주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당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대두

개선 인상된 차량 가격 등 현실을 반영,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중 보유 자동차가액 기준 상향조정

(2,500→ 3,500만 원)

→ 자동차가액 현실화를 통해 상당수의 입주요건 부적격 사례 해소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고시) 개정(’21.4)

※ 전국 공공임대주택 현황: 약 157만호(임대･영구임대 등 150만호, 행복주택 6.3만호)

나. 중기･소상공인 애로 해소

①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 허용식약처

현황 위생용품은 기존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제조･생산 불가

→ 원료･제조공정이 유사함에도 불구, 요실금팬티위생용품 제조를 위해 기존의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 외 별도의 시설 필요

개선 상호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도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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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실금팬티위생용품를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

☞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21.11)

※ 생리대를 생산하는 A사는 현재의 시설･설비로 요실금팬티 제조가능→시설･설비비 약 200억 원 비용절감 기대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대상 확대산업부

현황 20KW 초과 전기사업용 발전설비는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만 예외적으로 대행 허용

* 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다른 소규모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예외적 대행 허용대상 확대(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태양광1,000KW↓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300KW↓)

→ 안전관리자 대행 허용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2.12)

※ 안전관리자 비용(월): (고용) 약 250~300만 원, (대행) 100KW당 약 10만 원

↳ 수력･풍력･바이오 등 58개 신재생에너지사업장 연 14.5억 원 비용절감

③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환경부

현황 분리배출된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폐기물)

* 식물성 유지･비누, 비료, 사료 등

→ 재활용 유형이 제한되어 커피박 처리비용 부담 발생

개선 추가적으로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

→ 폐자원의 적극적 재활용을 통한 커피박 처리 부담 완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

※ 국내 연간 커피박 발생량: 약 15만 톤 추정

④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의 측정대행업자 제출대행 허용환경부

현황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대행업자를 통한 측정대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측정결과는 

반드시 사업자 제출*만 허용

* 환경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 전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측정 결과 제출에 애로

개선 측정대행업자가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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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

→ 제출대행 허용으로 대기배출사업장 사업자의 부담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6)

※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전국 60,611개(’19년 기준, 환경부)

다.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① 스마트양식장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가능 시설에 포함국토부

현황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스마트양식단지를 개발할 민간 수요가 증가하나, 제조업이 아닌 

1차 산업(어업 등) 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가 원칙적으로 불가

개선 기술 축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ICT 등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허용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는 산단

→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조치를 통해 국내 양식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6)

②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환경부

현황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가공 후 수처리제로는 재활용 가능하나, 화학물질로 

재활용 불가

→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단순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

개선 반도체 공정의 폐산을 ‘수처리제’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 기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

※ 폐산 중 인산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연간 약 15억 원의 비용 절감(업계 추산)

③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산업부

현황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용도(승용/화물) 구분 없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동일 적용

* 승용･화물: 5.0km/kwh

→ 화물용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구조와 중량의 차이로 해당기준 준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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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용도(승용/화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동일)승용･화물5.0km/kwh → (차등)승용5.0km/kwh, 화물4.0km/kwh)

→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사업 활성화 기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개정 (’21.7)

④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행안부

현황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發光)하는 창문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 국내 허용 여부가 불명확

→ 국내 지하철 등에 본격적 도입이 지연 

*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 개발. 현재 중국 주요 도시에서 운용 중이며, 러시아･일본도 본격적 도입 추진 중

개선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는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하는 창문광고 금지규제 비대상임을 

명확화

→ 국내 지하철 등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한 광고방식 본격적 도입 계기 마련

☞ 「옥외광고물법」 유권해석(’20.12)

라. 행정 불합리 해소

①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당진시

현황 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조치*에 따라 시설면적(연면적) 증가로 부설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

* 비산먼지 발생 시설인 저탄시설은 ’24년까지 옥내화 조치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근무자를 포함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 발생

개선 환경규제의 불가피성 및 추가적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조치 (300→525m2)

→ 발전소 현장에서 불필요한 주차장 조성 비용절감 기대

☞ 「당진시 주차장 조례」 개정 (’21.7)

※ 당진화력발전소는 주차장 설치비용 약 20억 원 절감(추가 주차면수: 약 1,100→550대)

② 지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 기준(최소반경 거리기준) 합리화산업부

현황 지방 거점산업 혁신클러스터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광역도의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반경 

20km이내에서 지정이 가능

* 전국 14개 지정, 신산업분야 예산･세제･융자지원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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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정기준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어, 일부 지방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가 해당 

혁신클러스터에 불포함되는 사례가 발생

개선 최소반경 거리기준을 포함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예시: 최소반경 

거리기준 20→30km 등)

→ 지역여건에 맞는 융복합단지 지정으로 활성화 촉진 기대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2단계 사업계획」(산업부 작성지침) 시달(’21.11)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기준」(산업부 고시) 개정(’22.12)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최소반경 거리기준 밖에 위치한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등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행안부

현황 공공조형물 낙찰자 결정시 예술작품으로서의 특징을 감안한 예술적 가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한 평가기준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으로 선정

→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조형물이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사례]경북 포항시 ‘은빛 풍어’ 조형물은 3억 원을 들여 설치 후 철거(→ 고철값 1천6백)

개선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신설

* 작품성･예술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포함

→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21.7)

※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공공조형물은 약 1만5천점, 제작비 약 1조 원 추정

④ 친환경 세탁세제 인증기준에 ‘계량컵 포함’ 규제 개선환경부

현황 친환경 세탁세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계량도구(컵) 포함’ 필수

→ 친환경 인증제도 목적에 반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조장한다는 지적

개선 해당 인증요건에서 계량도구 외에도 표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허용

* 용기뚜껑 활용방법, 제품표면에 눈금선 표시 등

→ 친환경 인증제도에 맞는 플라스틱 사용저감 등 기대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개정(’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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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운영 계획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불편･민생분야’ 명실상부한 범정부 온라인 규제건의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건의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의 규제개혁 성과 홍보 등 규제개혁신문고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수요자인 국민･기업･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지자체가 규제개혁신문고를 상시 건의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규제개혁신문고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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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몰규제 정비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1 규제일몰제 개요

가. 개념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유형

규제 일몰제는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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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마. 적용원칙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 목적이 한시적이거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일몰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2021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2021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7개 부처의 335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6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한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단위: 건)

총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비규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335 2 67 50 17 260 153 1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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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비 사례 

가.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촉진

(1)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점포(SSM) 개설등록 개선

개선내용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운영･관리계획, 재무구조 제출 필요

변경 운영･관리계획, 재무구조를 사업계획서 포함 항목에서 제외

기대효과 대규모점포 및 SSM를 개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 증진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지정기준 합리화

개선내용 기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대기, 수질 등)의 장비보유기준 

준수 필요

변경 필요한 필수장비(질량분석기 등)는 공통기준으로 최소화,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받으려는 분야의 

장비만 갖추도록 세분화

기대효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초기 사업비용 부담 절감

(3) 가축검정기관 등 지정시 인력기준 완화

개선내용 기존 가축검정기관, 가축개량기관에 필요인력 기준으로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

변경 자격기준을 ‘축산산업기사’ 이상으로 확대

기대효과 신규 진입자 증가에 따른 축산업 활성화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1) 전기･전자제품 우수 제조･수입업자 평가부담 완화

개선내용 기존 재질･구조개선사항 매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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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재질･구조개선에 대한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완화

기대효과 기업부담완화 및 제품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기여

(2) 건설기계 정기검사 제도 개선

개선내용 기존 정기검사 미이행시 10일 이내 검사받을 것을 최고

변경 검사받을 것을 명령, 명령기간에 대한 연장 가능

기대효과 정기검사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건설기계업 행정부담 완화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변경신고 간소화

개선내용 기존 내부업무규정 변경시에도 변경신고 필요

변경 내부업무규정 변경시에는 변경신고 불필요

기대효과 검증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검증역량 증대

다.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복리 증진

(1) 농약가격 표시방법 개선

개선내용 기존 게시판 형태로 농약가격 표시

변경 다른 공산품처럼 제품 또는 진열대에 가격표시

기대효과 소비자가 손쉽게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유도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내 설치가능 시설범위 확대

개선내용 기존 민북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의료기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등으로 

제한

변경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 시설 등도 

설치허용

기대효과 민북지역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소득증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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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게시구역 확대

개선내용 기존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만 전자게시대를 통한 홍보 가능

변경 전자게시대 홍보에 관한 관할구역 제한 폐지

기대효과 지역구분 없이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활성화

라. 기타 정비사례

(1) 사이버대학 교명 사용의 자율화

개선내용 기존 사이버대학의 교명을 “사이버”, ‘디지털’, “가상” 등 특정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변경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명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사이버대학이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사이버대학 자율성 강화, 일반대학교 대비 불합리한 

차별 개선

(2) 유치원의 평가부담 완화

개선내용 기존 유치원 평가시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활용해 정성평가 실시

변경 유치원 공시사항을 활용하여 정량평가를 실시, 필요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유치원의 행정부담 경감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역량집중을 유도

(3) 산림보호구역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허용

개선내용 기존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불가

변경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허용

기대효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통한 문화재 발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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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에도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약 1,800여건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규제 폐지･개선 등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민생 불편･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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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집필자 ● 정현욱 서기관

Tel. 044-200-2366, waho98@opm.go.kr

1 개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존속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 대상 및 단위

규제등록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규제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이다.

￭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등록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제도 개편 이전까지 정부는 규제등록 시 ‘규제사무’를 

하나의 등록단위로 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즉,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가 작성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를 한 건의 등록규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규제사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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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조(條)를 묶어서 하나의 ‘규제사무’로 정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사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처별 

규제 수 및 총 규제 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주관적인 ‘규제사무’가 실제로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체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규제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등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규제등록 

시스템으로 전송받고, 각 부처 규제 담당자들이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등록된 규제조문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부처별 소관법률과 연계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규제조문을 규제등록카드와 

함께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은 맞춤형 생활법령서비스와 연계하여 창업, 

토지이용, 건물관리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생활규제 정보(필요한 조치 및 구비 

서류, 절차, 관련 법령 등)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국민은 규제정보포털에서 

음식점 창업 관련 규제를 ‘사전 준비 → 점포 준비 → 영업시설 등 설치 → 위생 관리 → 영업신고 

및 허가 등 → 사업의 등록’과 같이 절차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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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1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년 간(’14년7월~’16년6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총리 훈령 제정(「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16년7월)을 통해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중이다. 2018년 

1월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종합평가 연구용역(’17.9~12월) 결과에 따라 법제화는 곤란하지만 훈령･지침 

등의 제도개선･보완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규제비용관리제 법안*(김종석의원안, ’17.1.25)에 대하여는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18.3.7 법안소위에서 폐기하였다. 최근 

유사한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송언석의원안, ’20.8.26)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 중요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 정비

￭ 해외 사례

∙ (영국) 신설･강화규제가 기업･사회단체에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기존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비용을 상쇄시키도록 하는 

“One-In, One-Out” 제도 도입(’11년), “One-In, Two-Out”(’13년), “One-In, Three-Out”(’16년) 방식으로 

대체하였으나, ’17년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BIT(Business Impact Target) 제도 도입(’15년)･운영중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Two for One Rule”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17.1월)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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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절차

(1) 적용대상

규제비용관리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요건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금융･외환시스템 위기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

∙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기한이 설정된 규제

(2) 운영절차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의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한 

비용적립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규제는 연간균등순비용 10억 원을 기준으로 표준절차와 간편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준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과 함께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간편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만 거치며,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은 생략한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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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

자체규개위 심사

(부처)

비용분석 검증

(규제연/비용분석위)

규제비용 적립 및 관리현황

보고·공표(규개위/부처)

신설·강화/폐지·완화

법안 마련(부처)

규제심사

(국조실/규개위)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부처)

 ※ 반기별로 부처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규개위 보고･공표 및 정부평가 반영

(3) 운영관련 조직

(가)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각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의 경우는 ’18년 초기까지는 제도연구실이 규제연구센터에 포함되었으나 

하반기부터 별도의 제도연구실로 분리되었다. 비용분석업무는 KDI의 경우는 분석평가팀에서, 

KIPA(행정연구원)에서는 비용분석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규제연구센터 현황

구분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기능

∙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인력 ∙ 총 22명(소장: 양용현) ∙ 총 9명(소장: 원소연)

조직 ∙ 2팀(분석평가팀, 제도연구팀) ∙ 1팀(비용분석팀)

(나) 비용분석위원회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인(규제심사관리관)과 규제연구센터장 2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의 경우 32회에 걸쳐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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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2021년 30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266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 

동 기간 중 신설･강화(Cost-In) 규제로 인해 총 2,160억 원의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폐지･완화(Cost-Out) 

규제로 총 5,425억 원의 규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부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차등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편익을 

비용관리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면서 중소기업에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비용관리제와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총 2건의 규제 차등화 

사례가 비용검증을 완료하여 Cost-Out 금액에 적립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3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13개, 순비용 증감이 없는 기관이 10개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2,909억 원), 

국토교통부(-1,241억 원), 농림축산식품부(-222억 원) 등으로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781억 

원), 금융위원회(344억 원) 등은 규제순비용이 증가하였다.

누적 순비용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5,311억 원), 농림축산식품부(-4,185억 원)가 감축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14개 부처가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1,407억 원), 보건복지부(170억 

원) 등 12개 부처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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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규제비용관리제 기관별 운영현황

(단위: 백만 원/ 감축비용 누계순)

기관명 Cost-In 금액 Cost-Out 금액
규제순비용

(’21년)

규제비용 누계

(’16.7월~)

총계 215,955 -542,509 -326,554 -1,373,972

1 국토교통부 30,285 -154,340 -124,055 -531,055

2 농림축산식품부 17,104 -39,258 -22,154 -418,548

3 산업통상자원부 530 -291,439 -290,909 -363,314

4 방송통신위원회 0 0 0 -96,11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65 -21,791 -20,526 -63,143

6 산림청 5,263 0 5,263 -44,955

7 식품의약품안전처 12,325 -20,661 -8,336 -28,173

8 금융위원회 34,355 0 34,355 -10,435

9 여성가족부 0 0 0 -9,793

10 관세청 0 -757 -757 -4,349

11 중소벤처기업부 23 0 23 -3,218

12 문화재청 700 -342 358 -2,724

13 기획재정부 0 0 0 -2,637

14 특허청 0 0 0 -1,886

15 법무부 0 0 0 0

16 인사혁신처 0 0 0 0

17 경찰청 0 0 0 0

18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0

19 국가보훈처 0 0 0 4

20 소방청 133 0 133 133

21 해양수산부 35 -83 -48 1,240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68 0 1,268 1,268

23 질병관리청 2,260 0 2,260 2,260

24 행정안전부 5,594 -1,529 4,065 2,574

25 문화체육관광부 3,145 0 3,145 6,501

26 공정거래위원회 250 0 250 9,601

27 환경부 7,585 -559 7,026 11,387

28 교육부 0 0 0 13,653

29 보건복지부 4,081 -52 4,028 17,006

30 고용노동부 89,755 -11,698 78,057 140,742



제3장

규
제
개
혁

법
령
·
제
도

운
영

REGULATORY REFORM BOOK

159

나. 주요 사례

(1) Cost-In 주요 사례

‣ Cost-In 규제: 총 2,160억 원 증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조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개별사업장의 재해예방 실적에 따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 운영, 보험급여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100)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할증

개정 개별실적요율 할인이 적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 최근 3년간(매년 6.30 기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하여 40~100% 범위 내에서 할인율 조정

효과 개별실적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증가로 연간 약 699.3억 원 비용 발생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유인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인 경우에만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개정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로 확대

효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으로 연간 약 51.8억 원 비용 발생

▹산지 이용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존 영양성분 표시 비대상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

개정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 떡류, 당류, 두부류, 묵류, 소스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베이컨류, 알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등

효과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 비용 등 연간 약 47억 원 비용 발생

▹소비자가 최적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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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존 영유야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 원칙,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최대 5개소까지 영양사 

공동 활용 가능

개정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 원칙, 단,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 어린이집은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최대 2개소까지 영양사 공동 활용 가능

효과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부담 증가로 연간 약 27억 원 비용 발생

▹안전한 급식 제공･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마) 환경정보공개대상 확대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기존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만 환경정보공개 의무 부과

개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추가

효과 정보 공개 관련 자료 생산 비용 등 연간 약 24.6억 원 비용 발생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업의 녹색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달성 유도

(2) Cost-Out 주요 사례

‣ Cost-Out 규제: 총 5,425억 원 감축

(가) 차령연장을 위한 차령기간 내 자동차 검사 의무 부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등에 대한 기본차령 연장 규정 없음

개정 기본차령 기간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등의 차령연장 가능

효과 신규차량 구매비용 절감에 따라 연간 약 857억 원의 비용 절감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감소 및 경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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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기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개정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중소･중견기업 이외의 사업자인 경우 감면율을 ’21년 80%, ’22년 50%로 축소

효과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에 따라 연간 약 218억 원의 비용 절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가계통신비 인하

(다) 사료 중 특정 성분의 함량 제한기준 조정(농림축산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기존 배합사료내 조단백질 함량은 제한하지 않음

개정 배합사료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기준 신설, 축종 및 사육단계에 따라 13~24%(양돈사료의 경우 13~20%) 범위 내에서 

차등 조정

효과 배합사료 생산원가 및 사료비 절감에 따라 연간 약 100억 원의 비용 절감

▹가축분뇨내 잉여질소 감소에 따라 분뇨 악취 감소 및 온실가스 저감

(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기존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 표시제 운영

개정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효과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라 연간 약 76.1억 원의 비용 절감

▹섭취여부 판단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제출(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모든 시설),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 규정 

수량 이상 취급시설)를 각각 작성･제출

개정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취급량에 따라 작성수준 

차등화

효과 제도 통합에 따른 서류 작성 비용 감축으로 연간 약 5.6억 원 비용 절감

▹위험이 큰 취급시설 집중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경감 및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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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집필자 ● 손민정 사무관

Tel. 044-200-2428, minjeong@opm.go.kr

1 개요

규제개혁 국제협력은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려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 동향을 연구하고 각국의 규제개혁 정책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여 국내 규제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협력의 주요 업무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 정책 현황 및 추진성과를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규제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고, 다자 또는 양자 

간 접촉을 통해 선진국과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평가 결과,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해 2018년 평가결과(3~6위)에 이어 2회 연속 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간 교류에 제약이 있었으나, 화상회의로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24차, 25차) 등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정책 패러다임, 규제분야 

국제협력의 최신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규제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였다.

2 2021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가. 개요

OECD는 2021년 10월 14일(목)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협력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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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을 발표했다. 규제정책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OECD는 회원국 대상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2015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OECD는 규제개혁의 핵심 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세 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각 국의 주요 제도 개선 사례도 소개하였다. 평가방법은 

20년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국가로 

영국, 프랑스 및 한국을 꼽으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3T 전략(Test, Trace, Treatment),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나. 우리나라 평가 주요 내용

분야
’15년

(9~15위)

’18년

(3~6위)

’21년

(2~7위)
관련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9위 4위 3위 (1↑)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신문고,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15위 6위 4위 (2↑)

규제영향분석
법률 13위 3위 2위 (1↑)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하위법령 12위 4위 2위 (2↑)

사후평가
법률 13위 3위 5위 (2↓) 규제일몰제, 규제입증 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하위법령 14위 3위 7위 (4↓)

(1) 이해관계자 참여

OECD는 규제 입안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규제준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대다수 국가에서 △온라인 방식 활용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청취 △의견조회 대상 법령 확대 등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는 개선되었다고 총평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하위법령에 대해 △정부입법 통합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참여 확대 △규제 심사과정에서의 

학계･업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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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2) 규제영향분석

OECD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규제실패를 방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및 하위법령 부문에서 2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대다수 국가에서, 

하위법령 제정 시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과 절차적 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기운영중인 모든 법률･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비규제수단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대안 분석 △중요도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하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3) 사후평가

OECD는 정책집행 후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기존규제의 적합성 및 규제의 영향･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5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7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사후평가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투명성 

부문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OECD 회원국 중 약 25%만이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구체적인 방법론 확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시키고 5년 범위내에 기한이 설정된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국제회의 참석

가. 제24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24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4월 19일~22일 4일간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9/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미래에 

적합한 규제관리수단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민첩 규제 거버넌스(Agile Regulatory 

Governance)」 원칙을 작성하였다. 회원국들은 제안된 원칙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고 향후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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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OECD는 규제정책평가 지표(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서베이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 등 부문별 조사결과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2021 규제정책평가에서는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의 위기대응 

규제 및 위험기반 규제관리에 대한 현황 조사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신기술･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규제 유연성의 적절한 허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제25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25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11월 19일~23일 5일간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금번회의에서는 

규제정책 수립 시 건강⸱복지⸱기후위기 등 경제⸱사회⸱환경적 영향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OECD는 「규제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모범관행 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을 

이사회의 권고문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이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를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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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 

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11조)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는 예비심사로 심사를 종결(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동법 

제12조) 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동법 제12조)

신설･강화규제의 심사04
P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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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부처 규제영향분석 부처 자체심사 심사청구

비중요 규제
부처자체심사대로

시행통보

중요 규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
결과통보

예비심사

2 2021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129건(중요규제 47건, 비중요규제 1,082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은 철회권고, 

23건은 개선권고, 6건은 부대권고를 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개선하였다.

’21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21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14 12 2 0 1 0 1

경찰청 4 4 4 0 0 0 0 0

고용노동부 24 46 42 4 0 1 0 3

공정거래위원회 10 22 21 1 0 1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33 32 1 0 1 0 0

관세청 6 6 6 0 0 0 0 0

교육부 18 25 22 3 1 2 0 0

국가보훈처 12 35 35 0 0 0 0 0

국민권익위원회 3 4 4 0 0 0 0 0

국세청 1 1 1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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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21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국토교통부 116 221 214 7 0 3 0 4

금융감독원 3 4 4 0 0 0 0 0

금융위원회 48 101 88 13 2 6 3 2

기상청 5 11 11 0 0 0 0 0

기획재정부 5 7 6 1 0 1 0 0

농림축산식품부 14 28 28 0 0 0 0 0

농촌진흥청 4 8 8 0 0 0 0 0

문화재청 5 9 9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6 13 13 0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3 4 4 0 0 0 0 0

법무부 8 19 17 2 0 0 0 2

보건복지부 30 50 48 2 0 0 0 2

산림청 10 14 12 2 0 2 0 0

산업통상자원부 43 83 82 1 0 0 0 1

소방청 25 32 32 0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36 65 63 2 0 1 1 0

여성가족부 4 4 4 0 0 0 0 0

외교부 1 1 1 0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8 11 11 0 0 0 0 0

인사혁신처 11 11 11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6 7 7 0 0 0 0 0

질병관리청 5 7 7 0 0 0 0 0

특허청 1 1 1 0 0 0 0 0

해양경찰청 2 3 3 0 0 0 0 0

해양수산부 55 79 77 2 0 2 0 0

행정안전부 17 30 30 0 0 0 0 0

환경부 73 116 112 4 0 2 2 0

계 647 1,129 1,082 47 3 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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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관세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3)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2

(중요 1, 비중요 6)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관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묺잲샎펓핞 슿옫샎캏 쩢퓒 신설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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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

심사결과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 상에 구매대행여부가 별도로 드러나지 않아 세관에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게 

하여,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를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계부담을 최소화한 점,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에서도 영세･소규모업자는 제외한 점, 연간 구매대행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총 

물품가격 10억 원) 이상인 업자만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여 규제대상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관세사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쿦핒헪 샎캏 묻많믾뫎픦 쩢퓒 신설

- 5급이상 퇴직관세공무원의 수임제한 대상을 모든 국가기관의 통관업으로 하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과 소속기관을 별도의 기관으로 간주

심사결과 수임제한 대상인 통관업의 범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통관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하역장소 변경에 따른 통관업의 경우 시행령에 수임제한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규개위 개선권고에 대해 기재부에서 전관예우 방지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점, 예외 

인정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사요청. 이에 대해 당초 규개위 

심사결과(’21.3.12)를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여 개선권고 유지

심사내용 뫎켆칺 슿픦 슿옫�콚 짝 힣몒킪 �쫂뫃몮짷쩣 묺� 신설

-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징계 등의 조치 후 통보 시, 2주 이내 해당 관세사의 인적사항, 

등록취소 또는 징계 내용 등을 관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관세사회는 통보된 내용에 기초하여 일정기간(등록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해당기간 

등) 관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심사결과 관세사 등의 징계조치 시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납세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관세사 업무의 공정성 제고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사 징계사항을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납세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한 관세사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전한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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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규제대상인 관세사도 2000여명에 불과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외국환거래규정 (강화 2)

심사내용 푆 �핞핞폖�믖픦 흫뭚믖픃 폖� 픦줂 강화

-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외 증권투자자의 외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증권금융 예치 의무를 명확화

심사결과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의무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환거래규정은 투자자예탁금 예치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환으로 거래되는 

투자자의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외화 투자자예탁금의 손실 방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규제대상이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금융 예치 의무가 부여된 기관 및 투자자예탁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적용토록 하여 피규제자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뫎�핞많펞 샎 푆흫뭚 �핞 졶삖�잏 맣 강화

- 기관투자가의 한은총재에 대한 외화 증권투자 현황 보고 주기를 매분기 보고에서 매월 

보고로 강화

심사결과 외환･외화자금시장의 단기 외화수요 급변 가능성을 적기에 모니터링 하되, 보고대상･범위 

확대 없이 보고 주기만 단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불법거래･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외화유출입 파급효과가 큰 일부거래의 경우 일보 또는 주보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에 비하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었으며, 규제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잲헪(푢콚쿦) 짝 믆 풞욚핆 푢콚 잲헞잲컫퓒 믖힎 슿 킮컲 신설

-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를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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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영업기간에 따른 사업자별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설정

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20.1.1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 ’20.1.1~12.31 기간동안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1.1 이후 

신규 사업자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1.1.1 이후

신규 사업자
∙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심사결과 중국으로부터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 중단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의 매점매석 

유인을 차단하고 원활한 요소 및 요소수 수급으로 대기오염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소비자의 

구매수요 및 기업의 예비물량 확보 필요성, 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유량 제한수준을 

설정한 점, 동 규제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점, 이전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2호)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잲헞잲컫퓒 믖힎 슿픦 퓮믾맒 펾핳 신설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판단기준 등의 유효기간 1개월 

(’21.12.31일까지 → ’22.1.31일까지) 연장

심사결과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21.11.8)으로 요소수의 생산, 유통 등이 비교적 

안정화 되었지만, 요소 재고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수입 증가에도 사재기 

등 시장 불안요인 사전 차단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기존 매점매석 판단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1개월 연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2호)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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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

집필자 ● 신성환 전문위원

Tel. 044-200-2413, shin2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0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1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3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2건에 대해서는 철회권고 하였으며, 9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2021.01.0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18)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신설 4, 강화 4

(중요 6, 비중요 2)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12)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9)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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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4.2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9

신설 9

(비중요 9)

(21)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본위원회

(2021.06.11)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신설 10

(중요 1, 비중요 9)

(2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7.09)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8.27)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3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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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3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0.08)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39)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6,

부대권고 3

철회권고 2 

원안의결 90

신설 76, 강화 25

(중요 13, 비중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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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슿옫푢멂헖�, 뺂쭎�헪믾훎 짝 뫟몮 킺픦믾묺 신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및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규율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예외(1개社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를 규정하고, 관리기준 마련 시 준수사항에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이관

- 각 금융권 단체가 심의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심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는 보관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금융상품 판매･자문 자격이 없는 자의 영업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대한 내부통제, 광고심의에 

대한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 필요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몒퍋컪윦 헪뫃픦줂 짝 캖옪풂 콚찒핞 뭚읺 신설

-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청약철회 대상 및 

위법계약해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품 특성상 원본반환이 어려운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청약철회권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범위를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외”로 정하여 위약금, 수수료 때문에 위법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믖픃콚찒핞쫂 킲�많 짝 맞솓펓줂 신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대상을 금감원장이 연간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며, 신뢰성･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 등 평가방법을 규정

-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 등에 대해 개별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취소, 기관조치,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 사유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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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과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KIKO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 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상의 관련 내용을 실태평가와 반영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폏펓킪 훎쿦칺 신설

- 개별법 하위규정에 산재해 있던 ‘6大 판매규제’ 및 ‘대리･중개업자의 영업 시 준수사항’을 

통합하고 일부 규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개선

심사결과 금소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심사하였으며 ①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 ②판매자는 금융상품 권유 시 

핵심설명서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③ 全금융권의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 ④적합성･적정성 원칙 회피를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및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 ⑤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광고하여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⑥대출모집인의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1개 여신기관의 상품만 취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사 

전속의무 규정에 2년의 일몰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법 시행 1년 후 관리･감독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것을 부대 권고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믾� 핊컿 믖픃먾앦픦 믾훎 맣 강화

- 금융회사등이 전신송금 외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

심사결과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이행하여야 할 확인 

의무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2020.4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한화 기준금액(1천5백만 원)이 외국통화 기준(미화 1만달러)보다 높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도 1,000만 원임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의 

기준금액을 일치시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므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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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많캏핞칾칺펓핞펞 샎 핞믖켆�짷힎 픦줂 쭎뫊 신설

- 일회성 가상자산 거래시 고객확인 기준금액을 100만 원 상당으로 규정

-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제공 기준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송신인･수취인의 

성명･가상자산주소 등을 제공･공유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규정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으로 명시하고, 발급 

기준을 구체화

심사결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2019.6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고객확인 기준금액 및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금액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인 점,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한 확인, 가상자산의 거래･전송내역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규정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한 

점 등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많캏핞칾칺펓핞펞 샎 헣헪핺�쭒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정지 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및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정지 기준으로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해야 할 정보로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의 직권말소, 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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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4, 강화 4)

심사내용 콚찒핞킮푷 뫎엶펓핞픦 많 짝 슿옫푢멂 슿 강화

-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고, 여타 등록업(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

- 채권수탁추심업 허가요건에 사회적 신용, 영업보증금 예치 등 일부 허가요건을 추가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취소시 거래종결방법 규정

심사결과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에 대해 허가가 아닌 여타 등록 소비자신용관련업과 동일한 요건 

부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요건 강화 및 이미 등록 소멸된 대부업자 등의 기존 영업자산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는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채무조정교섭업 신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이견 대립으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하는 원안에 동의

심사내용 펾��뭚펞 샎 훊푢 �쭒 헒 픦줂헏 �줂혾헣 헖� 짝 펾�핂핞 헪 신설

-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진행 금지

- 기한이익상실 後 연체이자 제한

심사결과 채무자의 방어권, 주거권 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채무에 대한 연체가산 이자 부과로 채무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뭚�킺픦 헖� 짝 짷쩣, 퓒�픦 헪 강화

-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

-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권 추심위탁 시 수탁추심업자 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추심연락 제한 및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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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대립되어 중요규제로 분류. 과도한 추심연락은 채권회수 가능성(편익)을 높이는 

효과보다 연체채무자의 정신적 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1주 7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에 대해 원안의결. 원채권자의 수탁추심업자 사후관리 

의무는 원채권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점, 그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채권자의 수탁추심업자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 원안의결. 

심사내용 �뭚혾헣묞컻펓핞픦 폏펓퓒 뮪헪 신설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및 설명의무 규정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수취 가능한 수수료 관련 제한 규정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심사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과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찒핞킮푷 뫎엶펓핞픦 펓줂쩢퓒 짝 펓줂훎� 강화

- 원칙적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이외에 타업무간 겸영을 금지

- 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담보조달비율이 70% 이하 令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심사결과 수탁추심업자의 채무조정교섭업 겸영금지는 수탁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교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채무조정을 도출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은 크지 않고, 과도한 추심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중요규제로 분류. 경쟁 활성화 위해 수탁추심업의 

채무조정교섭업 겸영을 허용하되 2년 일몰을 설정하고,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을 

상향하되 시행령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맪핆�뭚픦 퍟솒헖� 짝 풞�뭚핞픦 �핒 맣 신설

- 연체된 개인채권의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재양도하려는 경우 원채권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

-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권 매각 시 매입추심업자 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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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채무자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원채권자와 매입추심업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3자 양도시 

원채권금융기관 동의 의무화는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철회권고. 원채권자의 채권양수인 

사후관리 의무는 원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의무를 

강제하기 어렵고, 채권양수인이 원채권자의 점검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채권금융기관의 매입 추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철회권고

심사내용 맪핆�줂핞펞 샎 �줂혾헣 푢�믾 쭎펺 픦줂 짝 맪핆�뭚픦 콚졆킪 신설

-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채권금융기관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거부 가능

심사결과 공적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채무조정요청권 남용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접수거부 사유를 명시한 조항에 “실효 후 일정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향후 채권금융기관이 접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헪핺 짝 콞짾캏�핒 맣 강화

- 매입･수탁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담

- 개인채무자가 소비자신용 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대신 300만 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심사결과 소비자신용법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채권 양수인･추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중요규제로 

분류. 원채권자의 추심업자 손해배상책임 원안의결, 채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은 철회권고,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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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퓮솧먾앦 핂캏�짷힎읊 퓒 퓒쫂퓮뮪헪 솒핓 신설

- 자산보유자 등 실질 자금조달주체에게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무 매입하게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심사결과 유동화증권 발행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기초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험보유규제 이행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국가, 

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은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점과 다수의 해외사례와 유사한 점도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퓮캏흫핞 �펺많 헪쇦쁢 뫃잲솒 킪믾 강화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 공매도 거래자의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

심사결과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통해 주식 가격 및 유상증자 

발행가격 하락을 유도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샎�먾앦헣쫂 쫂뫎 강화

-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차거래정보는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대차계약정보 보관 의무 등이 마련되지 않아, 대차거래계약 정보 보관의무 및 구체적인 

보관방법을 마련하여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불법공매도 의심거래의 

적법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토록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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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칺졶풂푷칺픦 멂헒컿 짝 칺졶슪 �핞핞 쫂읊 퓒 뮪헪 맣 신설

-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

-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펀드운용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

심사결과 전문사모운용사의 손실대응 능력 확충 등을 위해 공모운용사 수준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산운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슪맒 먾앦 푢멂 맣 강화

-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 의무

-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심사결과 자전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 규모 이내에서 

자전거래를 허용하며, 매수･매도 펀드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의무부과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였으므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슪 뫎엶 뫃킪, 쫂몮 맣 강화

- 자산규모 2,000억 원 이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정책의 이행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변경

- 차입을 통하여 사모펀드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

- 사모펀드의 운용위험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심사결과 펀드 운용의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보고사항,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 확대 등 피규제자의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은 수단을 통해 규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 규제 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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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신설 3)

심사내용 슿옫푢멂헖�, 뺂쭎�헪믾훎 짝 뫟몮 킺픦믾묺 신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

심사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자문 자격이 없는 자의 영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대해 내부통제와 광고심의에 대한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폏펓 킪 훎쿦칺 신설

- 개인 일반차주에 대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

심사결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영업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의 준수사항 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시키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캖옪풂 콚찒핞 뭚읺: �퍋�뭚 신설

- 건강진단보험, 지급보증을 청약철회권 적용의 예외로 추가 

심사결과 상품 고유의 특성상 청약철회권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시행령의 철회권 제외 기준과 

유사한 상품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샎쭎펓핞 짝 펺킮믖픃믾뫎픦 쩣헣 �몮믖읺 핆 강화

- 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24.0%에서 20.0%로 하향 조정

심사결과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업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들이 

역마진 해소를 위해 고원가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거절･기피함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대립으로 중요규제로 분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자금사정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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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다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와 자금조달원가 절감이 필요한 고금리대출 금융기관을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9)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많캏핞칾칺펓핞픦 킮몮 쭖쿦읺 폖푆칺퓮 신설

- 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이 없는 경우를 신고 불수리의 예외 사유로 정함

심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행위가 없는 

경우 고객은 은행의 입출금 계정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며 규제 수준도 적정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킮푷뫃펺 솒 몒칾짷킫 강화

-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규모 계산방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신용공여 한도 계산시 신용융자와 개인대주 한도를 각각 설정하여 주식대여 취급 유인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 대응도 가능함에 따라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잲솒  핞픦 퓮캏흫핞 �펺 폖푆헏 푷 신설

- 거래소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와 동일한 

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심사결과 공매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증권시장에서 원활한 거래를 위한 독립거래 단위의 유상증자 

참여 등 정당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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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샎�먾앦헣쫂 쫂뫎짷쩣 신설

-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대차거래정보를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

-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보관

심사결과 불법공매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법공매도 

의심거래의 적법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토록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쭎많�킮펓핞 핒풞 컮핒 쏞쁢 핒킪 쫂몮헖� 묺� 신설

- 부가통신업자가 임원 선임 시에는 자격요건 적합 사실, 임기, 담당업무, 직위에 대한 

사항을,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심사결과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또는 해임시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보고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여타 금융업권에서도 임원 선･해임시 보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슪칺픦 쩣핆풞펞 샎 몋헪헏 핂핃 헪픦 켆쭎 뺂푷 뮪헣 신설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총수익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 이용액의 0.5%로 제한

심사결과 영세･소상공 가맹점수수료 부담 개선 등을 위해 카드사의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법인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을 

신용카드사의 실제 수입, 비용 등을 토대로 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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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컮먾풂솧짷쩣펞 뫎 켆쭎칺픒 킮컲 신설

-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등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기존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던 선거운동방법을 농협법･수협법 시행규칙 등 타 

법령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위해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헣쫂묞윦 �삶픒 퓒펺 믖픃�핞펓핞픦 훎쿦 픦줂칺 뮪헣 신설

-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등의 지정･운영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심사결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월)의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됨. 차이니즈월 내부통제기준이 전담 임원 등을 통해 정상 

집행되고, 공시 등을 통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믖픃�핞펓핞펞 샎 몮빪솒 믖픃�핞캏 잲뮪헪 신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상품의 특성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 상품 목표시장 내용･설정근거 등을 상품 요약설명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신탁재산 운용자산에 고난도상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고난도상품의 요약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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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고,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보험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킲콞픦욚쫂 헪솒 쪎몋 강화

- 실손보험 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요건 추가

-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관련, 보험금 실적을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 보험료 

산정기준 추가

심사결과 실손의료보험은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기부담률을 인상하여 일부 과도한 의료이용 자제를 유도하고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불가피한 의료이용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서 제외하고, 비급여 

자기부담 인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손보험의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재가입주기를 단축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멾헪샎펓� 짝 퓒 헣믾멾헪 칺펓핞펞 샎 뫃헣 먾앦혾멂 훎쿦 짝 몮힎 신설

- 결제대행업자가 정기결제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조건(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포함)을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유료전환,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분쟁 등 민원이 다수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약관이나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심사결과 서비스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인 정기결제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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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대행할 뿐 서비스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에 과도한 의무를 전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약관･계약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 반영 등은 원안대로 처리하되, 결제대행업자의 

관리 대상을 “정기결제 사업자” 전부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의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믖픃�몒캏 훟푢 믖픃믾뫎픦 핞�헣캏몒 핟컿헪� 신설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

- 자체정상화계획에 핵심기능･사업,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극복수단,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지를 위한 운영체제 등을 포함할 것

심사결과 중요금융기관이 평시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자구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자체 정상화를 

모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핊킪헣힎픦 믾맒 묺� 신설

- 일시정지의 기간을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로 정함

심사결과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는 중요금융기관의 정리시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시정지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보험업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콚팯삶믾헒줆 쫂칺픦 켆쭎믾훎 컲헣 신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취급상품, 보험기간, 보험금･보험료 기준을 설정

심사결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수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험 소비자보호 및 



2021 규제개혁백서

192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및 보험료 

상한액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핒훎찒믖 헏헣컿 푆쭎멎흫 픦줂 신설

- 총자산 1조 원 이상 보험회사를 외부검증 대상으로 설정

- 책임준비금 적정성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연 

1회 검증

- 외부검증 기관(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심사결과 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 17)가 도입되는 만큼 보험 소비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뫃졶훊 훟쫃�퍋 핆픦줂 쭎뫊 짝 훟쫃짾헣 뮪헪 신설

- 증권회사가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청약자에게 중복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

심사결과 공모주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증권사로 하여금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배정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졶훊 훟쫃�퍋 핆픦줂 핂펞 싾읆 맪핆헣쫂 �믗 믊먾 잖엶 신설

-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의 중복청약 확인 의무 이행을 위한 청약자 개인정보 취급근거 

마련

심사결과 공모주 청약 시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 증권금융이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중복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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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해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가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상호검증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홓믖픃�핞칺펓핞픦 푆 힎쩣핆 킮푷뫃펺 믾훎 신설

- 종투사의 신용공여가 가능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종투사의 

“손자법인”으로 규정

- 신용공여 한도를 개별 현지법인은 종투사 자기자본의 10%, 전체 현지법인은 종투사 

자기자본의 40%로 규정

심사결과 종투사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함에 따라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보다 높은 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담이 크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된 일반 증권사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됨을 감안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이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게 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현행 非종투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하게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손자법인으로 정의하여 규제 적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9)

심사내용 믖픃쫃믾펓힟삶픦 힎헣, 헪, 핞욚헪�푢묺 신설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총액이 50% 이상인 경우,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정 제외

-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유지

심사결과 우리나라 ‘非지주 금융회사 집단’의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회사, 금융지주 

중심의 금융감독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회사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8.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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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 요건을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뺂쭎�헪믾훎 짝 뺂쭎�헪�몒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사항으로 내부통제정책,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내부통제체계 등을 규정

-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금융기업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필요하며,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회사가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퓒뫎읺믾훎, 퓒뫎읺�몒 짝 퓒뫎읺킲�많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반영 사항으로 위험관리정책,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위험관리체계 등을 규정

-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

-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체계적인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회사가 아닌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195

심사내용 핞쫆헏헣컿 믾훎, 핆많 슿픦 킺칺킪 몮엲칺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비율 100% 이상 유지

- 금융회사의 설립･합병 등에 따른 인허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에 대해, 해당 집단의 자본적정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고려

심사결과 자본적정성 관리는 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전이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업집단 전체의 자기자본을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준수를 통해 개별업권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필요성이 인정. 

자본적정성 규제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자체적인 관리 부담과 금융당국으로부터의 

평가 부담 등이 발생하는 반면,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자본적정성 비율, 자기자본합계액, 통합자기자본 및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은 금융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몮 짝 뫃킪 신설

- 대표금융회사의 보고 및 공시 사항으로 소유･지배구조 현황,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으로 규정

- 허위 또는 불성실 보고･공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재보고･재공시 또는 정정보고･정정공시 

요구 가능토록 규정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토록 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위험요인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사전 인지하여 집단 차원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 인정.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금융위험 요인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평가･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법 및 해외사례 등에서 보고 및 공시하는 사항과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폏맪컮몒픦 헪�, 짆헪�짆핂킪 혾� 슿 신설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취약)인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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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 또는 불이행에 대한 조치 및 유예 등 규정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건전성 

유지 및 감독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준, 제출권 확보, 제출 

절차 등이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타법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핂칺 킇핆핂 푢 뺂쭎먾앦 믾훎 신설

- 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내부거래 시 단일거래금액 50억 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앞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유지를 도모하려는 목적에 비해 중요한 내부거래(50억 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믖픃칺 짝 핒힏풞펞 샎 헣�쭒 신설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고객정보를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

-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 사유 규정

심사결과 고객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위반되는 사항으로 거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시행령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고객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시행령에 열거된 

행정처분의 면책 사항은 임직원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의무를 다하여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몮맫헣쫂 헪뫃 짝 뫎읺 신설

- 소속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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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을 규정

-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시 준수해야 하는 통지의 내용, 통지 주기, 통지 

방법 등을 규정

심사결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만큼 고객정보 제공 목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정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제공된 고객정보와 관련 해당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제공된 정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보험업 감독규정 (신설 3)

심사내용 콚팯삶믾헒줆 쫂칺픦 켆쭎믾훎 컲헣 신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심사결과 소액단기전문 보험제도 도입 취지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보험기간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매년 갱신이 가능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대응에 보다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핒훎찒믖 헏헣컿 푆쭎멎흫 픦줂 신설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결과를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보험회계 제도 변화(IFRS17, ’23년 시행)에 따른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인해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의 의무화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회사별로 특화된 상품구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제3자의 외부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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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칺픦 콚콯 찒묞뫃킪 샎 신설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내용에 보험사별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을 추가

심사결과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무리한 구상금 청구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제고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소제기권은 보장하되, 이를 보험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평판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쫂흫펾몒�핞픦 짷킫 신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 프로젝트투자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

심사결과 프로젝트투자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경우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신설 10)

심사내용 믖픃쫃믾펓힟삶 힎헣픦 헪 슿 신설

- 국내 소속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 또는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에 

미달하더라도, 1년의 범위내에서 자산총액이 4조 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지정 해제 보류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산총액 기준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일정기간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유지되어 법령 준수의 부담이 연장될 수 있으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됨에 따라 생기는 금융복합기업 집단의 혼란을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199

방지하고, 법 적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믖픃쫃믾펓힟삶 뺂쭎�헪 신설

- 내부통제기준에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소속계열사 간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사항, 

소속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 등 포함

- 내부통제기구에 여･수신업, 보험업, 금투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

- 내부통제기구(내부통제협의회)에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심사결과 금융기업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필요하며,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회사가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믖픃쫃믾펓힟삶 퓒뫎읺 신설

- 위험관리기준에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사항,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포함

- 위기관리기구에 여･수신업, 보험업, 금투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

- 위기관리기구(위기관리협의회)에 소속금융회사의 위기관리책임자 또는 위기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는 필요하며,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회사가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에 피규제 대상에게 

일부 재량을 부여하고 타법사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없음. 피규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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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쫆헏헣컿 믾훎 신설

- 자본적정성 비율은 소속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

- 자기자본합계액은 금융관련법령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

- 소속금융회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우회출자, 금융복합기업집단 외의 회사와 상호보유하는 

자본증권 등을 중복자본으로 간주

-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한 금액을 최소요구자본 

합계액으로 규정

- 추가적인 위험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을 

위험가산자본으로 규정

- 금융위는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

심사결과 자본적정성 관리는 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전이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자기자본을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준수를 통해 

개별업권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자본적정성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중복자본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다른 규정과 충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복자본 차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후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하되,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행후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삶핊먾앦믖팯 칾헣믾훎 슿 신설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단위 및 금액 규정

- 약관거래, 내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거래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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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는 제외

심사결과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앞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일거래금액의 경우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단일한 약정 등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약관 및 부수적 

거래 등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어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실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몮 짝 뫃킪 신설

- 보고 및 공시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보고는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 공시는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 이행토록 규정

- 보고 및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대주주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주요 소송 현황 등 규정

-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공시한 경우 재보고･공지 등 요구 가능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토록 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재무 및 손익,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내부거래 사항 등 위험요인을 시장과 감독당국이 사전 인지하고 

집단차원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보고 및 공시는 금융소비자･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법 및 해외 사례에서 보고 및 공시하는 사항 및 공시 기한 등과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퓒 뫎읺킲� 많 신설

-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종합평가 결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

심사결과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평가 대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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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이 저조한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목, 등급, 방법 등은 지난 2년간 시행해온 모범규준의 평가 및 다른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계량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자본적정성 평가와는 달리, 위험관리, 내부통제,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조직, 규정, 체계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정성적인 평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폏맪컮몒픦 헪� 슿 신설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만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시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 가능

심사결과 자본적정성은 전년도 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거액의 

부실채권,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건전성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경영개선제출 

명령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조치가 지체될 경우 경영 악화로 금융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 건전성 개선 조치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핆많 슿픦 킺칺킪 몮엲칺 신설

-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업종 및 자본적정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심사결과 인허가 등 심사시 해당 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토록 하여 기업집단의 재무･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해야 할 업종을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 법 제5조 제1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정한 것이므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인허가 등의 심사시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토록 한 것은 부실기업 등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203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몮맫헣쫂 헪뫃 짝 뫎읺 신설

-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고객정보 암호화, 고객정보의 

분리보관, 고객정보의 지체없는 파기, 고객정보 이용 점검 사항 등을 준수

- 고객정보 관리인이 작성하는 업무지침서에는 고객정보 제공목적, 고객정보 이용제한 

관련 사항, 고객정보 제공 관련 업무처리 절차, 고객정보 보안대책 등이 포함

- 소속금융회사가 정하는 고객정보취급방침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및 업종,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에 피해 발생시 구제수단 등이 

포함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해 대표금융회사가 소속금융회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고객정보 제공 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정으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만큼, 고객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고객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의 고객정보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추어 고객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은행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믖픃�몒캏 훟푢 믖픃믾뫎픦 핞�헣캏몒 핟컿헪� 신설

- 자체정상화계획에 보고체계,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시 준수해야 할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사업,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판단기준, 극복수단,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등을 제시

심사결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자구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실효성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도록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시 준수해야할 지침을 명확히 제공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정상화계획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포함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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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믖픃�몒캏 훟푢 믖픃믾뫎픦 핞�헣캏몒 핟컿헪� 신설

-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보고체계 및 정보시스템,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자구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실효성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도록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시 준수해야할 지침을 명확히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을 이사회･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운영체제 등으로 구분한 

것은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뫃핆몒칺 킪 픟킪읊 퓒 칺헒 핂쿦 뫊졷 짝 헞 쪎몋 강화

- 정보기술(IT) 과목을 3학점으로 추가하고, 경영학 과목의 학점을 6학점으로 축소

심사결과 회계환경의 변화에 맞춰 예비공인회계사들이 IT 관련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경영정보기술(MIS), 경영정보체계론, 금융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ERP 회계정보 등 다수의 IT 관련 과목이 경영학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어 수험생의 추가부담은 크지 않아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칾쪟 슿펞 샎 핆많픦 킺칺 믾훎 헣찒 신설

- 해산･폐업 인가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

- 금산법에서 정한 합병 인가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합병 인가 기준으로 규정

- 영업 전부 양도 인가 기준으로 해산･폐업 인가 기준 및 합병 인가 기준을 준용

- 영업 전부 양수 인가 기준으로 합병 인가 기준을 준용

심사결과 저축은행이 해산･합병 등 인가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에 감독규정(해산, 합병, 양수도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205

기준) 및 금감원 인허가 매뉴얼(자본금 감소 인가 기준)에서 정하던 인가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상에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샎쭎훟맪쿦쿦욚 캏  혾헣 강화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이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대부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하향 조정

심사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신용･저소득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규모가 영세한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라 대부 중개시장 축소, 큰 폭의 수입 감소 우려가 있어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원활화를 위한 비용절감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되,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대부 중개시장의 시장 혼탁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절히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컪짊믖픃힒풞 컪짊믖픃쫂퐒몒헣픦 �펾헪솒 쪎몋 강화

- 全 금융업권에 대해 공통출연요율 및 보증이용출연요율 부과

심사결과 서민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DSR 도입,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는 등 서민의 금융접근 애로 가중이 우려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임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있어 금융권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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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믖픃맞솓풞펞 빷쭎쁢 쭒샂믖 헪솒 맪 강화

- 감독분담금 납부 상한을 검사대상 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금융회사별 납부하는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재무건정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 금감원 결산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

심사결과 추가감독분담금 제도의 상위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예산편성시 과다 징수된 감독분담금을 결산 

단계에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환급하여 감독･발행분담금 납부기관 간 징수액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멂헒 킪핳힖컪 잋 짝 �핞핞 쫂읊 퓒 칺졶슪 풂푷뮪헪 맣 강화

-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행위 및 대출수수료 수취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 시장성 없는 자산에 펀드 자산의 50% 초과 투자시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 의무화

-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산정시 거래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차입 후 매도 

등을 포함

- P2P, 대부업자와 연계한 개인대출 등 금지

심사결과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 및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에서 

확인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참가자의 자정작용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설정･운용시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금전대여가 허용됨에 

따라 금전대여 방식 사모펀드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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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칺졶슪 �핞핞 쫂쿦훎 맣 신설

- 일반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에게 분기별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항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현황, 

위기상황별 유동성 위험 등 추가

- 집합투자재산은 기준가격 계산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기재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증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신탁업자(수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 수량 등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탁사가 확인

심사결과 펀드의 유동성 위험 등 중요사항이 자산운용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는 펀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유동성위험 및 관리방안 등을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에 

추가하여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기준가격 산정 방식상 ‘공고･게시일 

전날’의 개념은 공고･게시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에는 적용이 불가하여 산정 방식 개정이 

필요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핵심상품설명서 사전 

검증 및 교부, 운용행위에 대한 점검 등 운용사 견제 기능이 필요하며, 펀드재산의 수탁기관은 

운용지시를 실행함에 따라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 가능하여 수탁사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졶슪 슿픦 멂헒 풂푷픒 퓒 뫎읺 맣 강화

- 등록 말소된 금융투자업자 및 그 말소 당시의 임원 또는 대주주는 5년간 등록 업종으로의 

재진입 제한

-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설립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즉시 보고 의무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다수의 자사 子펀드가 母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해당 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母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전문투자자로 제한

- 펀드 운용업무와 펀드자산의 취득･매각 실행업무의 겸직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사모펀드 운용행위 등 금지

-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투자자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을 일괄 취소하여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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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행위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정･운용 관련 

정보를 기존에 비해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복잡한 복층･순환투자 구조의 펀드는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공모규제 회피 등 불건전 영업행위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공모 

규제를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업무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단위업무에 대한 취소만 가능하므로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도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투자자의 이익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에 비상장법인,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 및 계열사 등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견제 능력 등이 규제 차등화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32) 보험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뽛혾펞 샎 믖픃믾뫎쫂샎읺헞 폏펓뮪헪 옎믾맒픒 펾핳 강화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맞춰 ｢보험업법 시행령｣ 상 규제특례의 종료기간을 5년 

연장

심사결과 2012년 이후 지속된 규제로 농협조합의 사업구조, 농촌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21.4월) 취지에 부합하게 2009.10.28일 현재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공제상담사 수 만큼 보험설계사를 두는 것을 2027.3.1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많캏핞칾칺펓핞픦 �많 혾� 신설

-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행위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심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대행하며 동시에 매매도 가능하여 일반 

이용자와의 정보 불균형, 이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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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자체발행 가상자산 취급 및 사업자･임직원 등의 해당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제한되지만 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킮�펓핞픦 핞칾샎칺 킪헞 슿 묺� 신설

- 신탁업자(수탁사)가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대사를 하도록 규정

- 신탁업자의 자산대사 결과 법령 위반사실 발견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요구토록 규정

심사결과 펀드재산의 수탁기관은 운용지시를 실행함에 따라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 가능함에 따라 일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에 대해 수탁기관이 이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관리･감시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법과 

시행령에서 신설된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대사 의무의 이행시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 

사실 확인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2020.8월 행정지도를 통해 차질없이 

시행 중인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 및 신탁업자의 업무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자산대사 확인 시기를 “매 분기말”로 설정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쫆핆킮푷헣쫂뫎읺칺픦 퓒뮪� 맣 신설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 추가

심사결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과 사업자간 출혈경쟁 

발생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고의적 비용 부담 회피 및 과도한 

가입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서비스 안전성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위규칙 강화는 필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은 건전한 시장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타 법령도 동일･유사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과도한 

가입 유도 행위 금지에 대해 산업 시행 초기 사업자 간 마케팅 출혈경쟁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의 사례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의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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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금전, 물품, 편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헒칺� 짪 짝 뫃킪 슿펞 뫎 뮪헪 맣 신설

-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된 경우 동 선택권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선택권 행사자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

- 전환가액조정 조건에 따라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경우, 이후 주가 상승시 

최초 전환가액 범위에서 상향조정을 의무화

심사결과 상장법인의 전환사채에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최대주주 

등은 주가가 상승해야 콜옵션 행사시 전환차익이 증가함에 따라 콜옵션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범위(전환가액의 70% 범위내)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부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최대 주주등’에 한해서 동 선택권의 

‘행사한도만’을 제한하고, 전환가액조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사모방식 발행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한하여 ‘최초 전환가액 

범위에서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쭎솧칾PF 샎� 샎콞�샇믖 헏잋믾훎 맪컮 강화

- 부동산PF 대출채권의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심사결과 2013년 이후 부동산PF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중인 가운데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가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어 대출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를 방지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현재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부동산PF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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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할 경우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 확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상 우대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부동산PF 

대출 과잉취급 소지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샎콞�샇믖 헏잋믾훎 뫎엶 뺂쭎�헪 맣 신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

- 금감원장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요구

심사결과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익 유연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건전성 제고 등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추가 충당금 적립에 대한 자율성은 유지하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및 금감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하고, 타 법령에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퓒믾캏쭒컫 헪솒 솒핓 신설

-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분석 제도 실시 근거 마련

심사결과 저축은행업권의 규모가 급증하여 금융업권 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역량은 부족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능력 강화 

및 잠재위험 축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마련토록 할 필요. 저축은행이 정기적으로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것은 위기상황 발생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하고, 특히 자체모형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시행세칙에서 중앙회 표준모형을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폏킲�많 킲킪 샎 강화

-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본점 종합검사시 이외에 부문검사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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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하여,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문검사시에도 필요 

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업권 수준으로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대규모 검사인력이 투입되어 장기간 실시하는 

종합검사와 달리 단기간 적은 검사인력으로 부문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수검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점, 타 업권의 경우에도 부문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몋폏멂헒컿 믾훎 킮컲 슿 캏믖픃펓뭚 멂헒컿 맣 신설

- 신협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금의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 금융위가 전체 여신 중 특정 업종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동성부채 대비 보유해야 할 유동성자산을 규율할 근거조항 마련

심사결과 신협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농･수･산림조합(의무예치비율 100%)의 절반 수준이고 

예탁금 및 적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을 통해 조합의 부실 발생에 대한 대응력 제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여신한도 및 유동성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한도 규율의 필요성 및 시급성,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원안의결하되, 조합에 따른 자산 규모의 편차가 크고 특히 자산 규모가 작은 조합의 경우에는 

유동성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중앙회가 유동성 부족에 

대한 지원 가능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에 대해 좀 더 구분하여 차등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것을 부대 권고.

(39)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멾헪샎펓�픦 훎쿦 픦줂 맣 신설

-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① 결제예정 금액 증가 또는 유료전환 경우 승인 7일 전 고지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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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공정한 철회･취소･환불기준 

마련

심사결과 정기결제 서비스 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필요성이 

인정.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목적 및 수단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유료전환시 사전고지 등의 의무를 

온라인 신용카드 등 결제에 대해 구체화 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멂헒 킪핳힖컪 잋 짝 �핞핞 쫂읊 퓒 칺졶슪 풂푷뮪헪 맣 신설

-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서, 펀드 자산의 50% 초과를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시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전대여 운용시 의사결정을 위해 타당성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금전대여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받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 요건 구비

심사결과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등 자산의 

현금화가 곤란한 경우 펀드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을 제한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금전대여가 허용되었으나, 금전대여의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에 대한 규율이 부재함에 따라, 사모펀드를 투자위험이 높은 금전대여로 

운용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합한 업무수행 체계 및 업무위탁 기준 등을 갖출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졶슪 �핞핞 쫂쿦훎 맣 신설

-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중 일부 항목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비용 경감을 위해 서면교부, 이메일 이외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제공 가능

-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반드시 안내되어야 할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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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현행 사모펀드 운용은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후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정기적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운용상황 파악 곤란함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할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의무 

경감을 위해 필수 기재사항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교부비용 경감을 위해 서면교부, 

이메일 이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고서 제공 등을 가능토록 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또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안내되어야 할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서 

누락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펀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신규작성 부담이 크지 않아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졶슪 슿픦 멂헒 풂푷픒 퓒 뫎읺 맣 강화

-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등의 투자비율을 30%로 규정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자수 합산의 

예외로 인정

-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 

운용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

심사결과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투자가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등에 이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을 펀드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도입된 

투자자수 합산 규제가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예외를 둘 필요가 있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전문성과 준법의식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전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 요건인 상호출자제한 계열사 등의 투자비율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子펀드 투자자수의 母펀드 합산을 통해 

공모규제 회피 시도를 저지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사모펀드 개편을 통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및 운용자산 범위 확대 

등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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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ꬌ�슪 펺킮헒줆믖픃칺픦 핞믾핞쫆 샎찒 �핞칾 솒 읺 강화

- 非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카드사와 동일(10 → 8배)하게 조정. 다만, 

당기순이익 대비 30% 이상 이익배당 지급시 강화된 레버리지 한도(7배) 규제 적용

심사결과 최근 일부 여전사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경영으로 인해 유동성 경색을 겪는 등 레버리지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코로나 19 위기 시 일부 캐피탈사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을 

한 사례도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非카드사의 자본확충･포트폴리오 조정기간, 

코로나로 인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을 감안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다, 非카드사가 위기시 손실감내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30% 이내로 결정하는 경우 레버리지 한도에 인센티브를 부여(7→8배)하는 등의 적절한 

유인구조도 마련되어 있어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콚뮪졶슪 헣읺 컿 짝 콚뮪졶슪 짪캫 펃헪읊 퓒 졶쩢뮪훎 쩣뮪 신설

- 소규모펀드 비율 5% 이하인 경우에만 신규 공모펀드 등록 가능

심사결과 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소규모펀드의 효율적 정리 및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공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여 

규제 투명성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규모펀드 2개 이하, 펀드 최초 설정액 50억 원 

이상 등 현행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과보수를 받는 등 책임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모범규준보다 규제 수준을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칾풂푷칺픦 핞믾 뫃졶슪 �핞 헣힎솒 쩣뮪 신설

-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

심사결과 펀드 성과를 투자자와 운용사가 공유하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공모펀드 책임운용 

제고 및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위주로 이루어져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운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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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량･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된 만큼 규제 필요성이 있음. 자사운용사의 최소 

투자금액(2억 원) 및 최소 투자기간(3년)을 행정지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정할 계획이며, 소규모 자산운용사(운용규모 1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분할납입을 

허용하는 등 현행 행정지도에 비해 규제수준을 완화할 예정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홓윦힟�핞믾묺 컲졓픦줂 맣 강화

-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설명

심사결과 투자자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펀드비용의 투명성 및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투자기간별 유･불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폏묺� 슿 짪킪 훊푢칺쫂몮컪 헪�픦줂 킮컲 신설

-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으로 인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영구채 발행을 추가

심사결과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주식가치를 희석하지 않으면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구채 발행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영구채는 

발행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행기업의 이자상환부담도 높고, 발행회사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기존 영구채를 조기상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상환시 부채 증가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해당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채와 성격이 유사한 조건부자본증권도 이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므로 

규제수단도 적절.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삶믾믖픃칺픦 멂헒 핺줂캏�퐎 칺헏 킮푷푢멂 �많 강화

- 단기금융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출 것

심사결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단기금융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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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시 

필요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여타 금융투자업 인가요건과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금융투자업간 규제 형평성도 확보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캫캏 뫎엶 뺂쭎�헪믾훎 짝 퓮솧컿찒퓶 신설

-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 관련 사항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추가

- 파생결합증권 미상환잔액을 대상으로 1개월 및 3개월 유동부채 대비 100%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

심사결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헤지운용이 특정 자산에 편중되거나 원화자산에만 

집중될 경우 2020년 1분기와 같은 금리 및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규제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헤지자산을 분산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파생결합증권 미상환액에 대한 만기별 유동성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운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자산 확보를 규율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유동성비율을 100%로 설정한 것도 은행 등 여타 업권과 종합금융투자업자, 

부동산신탁업자 등에 대해 이미 유동성비율을 100%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쫆핆킮푷헣쫂뫎읺펓핞픦 퓒뮪� 킮컲 신설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

∙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마케팅, 제3자 제공 등 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예금성상품, 직불･선불 카드 및 전자지급수단 외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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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적요정보는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 오남용 등 발생시 정보주체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민감정보인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관련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을 법령상 

명확히 하는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몋폏멂헒컿 믾훎 킮컲 슿 캏믖픃펓뭚 멂헒컿 맣 신설

- 건설업 30% 이내, 부동산업 30% 이내 및 건설업과 부동산업 합계 50% 이내 여신한도 

설정

- 3개월 이내 유동부채에 대해 보유해야 할 유동자산의 비율 100% 이상 유지

심사결과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021년 6월말 20.0%로 2016년(6.7%)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동 업종 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여타 업권에서 시행 중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상호금융 조합의 안정적인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업종별 여신한도 규율을 통해 잠재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단위조합별 자산규모의 편차, 소규모 조합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천억 원 이상 조합은 

100%, 300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 조합은 90%,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로 유동성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시행령에서 동 규제를 3년 이후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보험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컮핒몒읺칺 헪솒맪컮 신설

- 선임계리사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할 것

- 선임계리사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할 것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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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것

심사결과 IFRS17 시행으로 정확한 보험부채 산출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선임계리사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규정하고 대형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임원급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수･평가기준 설정,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 직접 

참석･보고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보험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컮핒몒읺칺 헪솒맪컮 신설

-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 추가

-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토록 

절차 강화

-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 후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절차 준수

-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

심사결과 IFRS17 시행으로 정확한 보험부채 산출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기를 보장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임할 경우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사임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선임계리사의 업무 추가･명확화는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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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

집필자 ● 신성환 전문위원

Tel. 044-200-2413, shin2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2)

심사내용 캏믖픃혾픦 펺킮킺칺믾훎 잖엶 신설

- 상호금융조합의 여신심사기준으로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담보대출 취급기준 등을 포함

심사결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여신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심사 및 승인 업무운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을 인정.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인정, 유예기간(6개월) 등을 감안시 합리적 규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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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킮 쿪퓒�핓믖 쫂퐒핞쫆 핆헣솒 잖엶 신설

-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차입금 보완자본 인정한도를 기본자본의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잔존만기 5년 이내시 매년 20%씩 차감토록 개선

심사결과 신협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한도 요건 개선을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형평성을 

도모하고 신협 보완자본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기준과 동일하고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1)

심사내용 헪3픦욚믾뫎픒 � 핞줆픦왾 헖� 슿펞 샎 컲졓 픦줂 짝 픦욚핞줆 뫎엶 찒묞뫃킪 믊먾
잖엶 신설

- 보험회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정한 제3의료기관을 통해 추가로 의료자문(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공시토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보험소비자에게 의료자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 권익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정보제공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는 현행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는 보험협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0.6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 중임에 따라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풞믖찒쫂핳 캫멾흫뭚펞 샎 엖쩒읺힎찒퓶 맣 강화

- 금융투자회사의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및 DLS) 발행잔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초과분에 대해 가중치(25% ~ 100%)를 적용

- 단, 손실제한형 ELS･DLS 및 국내 주가지수의 비중이 50% 이상인 ELS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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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1/2로 완화하여 적용

심사결과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건전성 및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아져,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적용해 총자산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파생결합증권을 자기자본대비 과도하게 발행할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해당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의 실행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참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설계한 것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회사의 손실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규제기준을 자기자본의 

50%로 설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적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레버리지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규제 정도를 최소화한 

합리적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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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강화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3)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7

강화 3, 신설 4

(비중요 7)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1

강화 9, 신설 13 

(중요 1, 비중요 21)



2021 규제개혁백서

22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화 1, 신설 3)

심사내용 많쟇쫆쭎픦 힏폏헞 풂폏 픦줂 신설

- 정보공개서의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사유에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추가

심사결과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타법에 의한 별도의 면허를 받는 경우를 적용 제외하여 규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뮪졶 많쟇쫆쭎픦 쩣 헏푷짾헪 �콚 강화

-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적용 제외되었던 ①정보공개서 등록(제6조의2), ②정보공개서 

등록거부(제6조의3), ③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제6조의4), ④가맹금 예치(제6조의5), 

⑤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7조) 등 조항 적용 확대

심사결과 소규모 가맹본부의 모방브랜드 및 가맹금 미반환 등 문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다수의 가맹본부가 정보제공 및 가맹금 반환을 하고 있어 규제 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뫟몮 짝 � 칺 칺헒솧픦헪 솒핓 신설

- 광고 및 판촉 행사 시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 의무화

- 다만, 가맹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원에 의한 광고나 판촉 행사는 

사전동의 예외로 인정 

심사결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 행사로 인한 비용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제를 의무화하되, 별도의 약정 시 비용의 사전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많쟇먾앦칺 슿옫흫 샎펺 짝 팚컮퓒 믖힎 신설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심사결과 건전한 가맹거래사 제도 유지를 위해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불법 대여 및 알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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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공인중개사법 등 타법에도 유사사례가 

많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뫃킪샎캏믾펓힟삶 콚콛칺픦 뫃킪픦줂 졷 �많 강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 간 물류･IT 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이상(상장사 200억)인 경우 그 거래현황 공시

심사결과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IT 서비스 

내부 거래현황을 공시하려는 것으로 공시대상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한하여 

규제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대부분 수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소비자기본법 (신설 1)

심사내용 컪졂킲�혾칺 믊먾혾 킮컲 신설

- 소비형태, 거래현황,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요청 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의무 발생

심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권한을 신설하되,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을 조사하여 규제의 부담이 적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다수의 유사 입법사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신설 4)

심사내용 솓잋몋폏칺 핞욚헪� 픦줂 샎 강화

- 기업집단과의 3년간 거래내역 제출의무 대상을 현행 친족분리 독립경영회사 이외에 

독립경영 후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까지 확대

* 독립경영친족 단독 또는 독립경영친족 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최다출자자인 회사

심사결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도 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에 비해 사익편취 행위억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크며, 해외 입법사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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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먾앦믖팯 믾짦 믾펓멾 킮몮믾훎 묺� 강화

- (현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3백억 원 이상인 

다른회사(상대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부과

- (추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아닌 회사(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신고 기준* 신설

* ①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일 것 ②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직전 3년간 월 100만명 이상 대상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③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해 왔으며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심사결과 대기업이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IT･디지털 분야 스타트업의 인수로 시장의 

독과점 형성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고기준이 독일 등 해외 입법사례를 준용하고 규제 대상이 제한적(M&A 심사실적 

기준 상위 1% 수준)으로 규제 부담이 적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쩲�힎훊칺픦 핞칺 슿펞 샎 쿦뫎몒핆픦 훊킫쫂퓮 믖힎 신설

-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전환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심사결과 총수일가의 벤처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승계와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초기로 규제 대상이 매우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쩲�힎훊칺픦 쿦뫎몒핆뫊픦 뺂쭎먾앦 헪� 신설

- 현행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사항* 이외에 

벤처지주회사의 경우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추가

* (지주회사 제출사항) 지주회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주식 소유현황, 재무현황

심사결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등에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묻푆 몒폂칺 뫃킪픦줂 쭎뫊 신설

-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공시항목 신설

* (총수일가가 지분율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경우) 1. 회사 명칭,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대표자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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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경우) 1. 회사 명칭,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및 

대표자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심사결과 국외 계열회사의 공시항목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항목과 비교 시 기본적 사항이며 

추가 공시에 따른 규제 비용이 적고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샎믾펓힟삶 콚콛 뫃핃쩣핆픦 핂칺 픦멾 짝 뫃킪픦줂 쭎뫊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대상을 

판단하는 거래규모*와 계열회사**의 기준 구체화

* (거래규모)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

** (계열회사)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

심사결과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규모와 계열회사의 기준은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과 동일하고 규제 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펓핞 맒 묞 킪 몋햏헪 푾엲픦 퓮 묺� 강화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유형에 법률에서 정한 ‘가격, 생산량’ 이외에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추가

심사결과 기업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정보교환 외에 거래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규제 부담이 적고 정보의 유형도 이미 국내･외 판례로 인정된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많쟇쫆쭎픦 ‘킪솒힎칺픦 슿옫�콚 �쭒 칺킲’ 뫃맪 강화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추가

심사결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많쟇쫆쭎픦 ‘힏폏헞 ’ 뫃맪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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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추가

* (직영점 현황)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 산정기준

심사결과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 규제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해외 유사 입법사례 및 판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많쟇쫆쭎픦 ‘폶않핆 잲헣쫂’ 뫃맪 강화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 추가

심사결과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온라인 판매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정보공개 대상범위를 온라인 ‘판매가격 

차이’가 아닌 ‘매출액 비중’으로 완화하고 모든 브랜드가 아닌 동일 브랜드 상품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설 2)

심사내용 컮쭖킫 쭎먾앦펓 슿옫�콚 푢멂 �많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15억 원)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가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 →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자본금 보유 의무 위반 시 시･도지사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심사결과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보유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의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컮쿦믖 뫎엶 뺂푷 �힎픦줂 킮컲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관련 납입금액 및 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 통지의무 신설

-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미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심사결과 할부거래업체의 잦은 폐업･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수금 납입내역에 

대한 주기적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통지방식이 이메일･SNS 등 형식의 통지로 규제 

비용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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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컮쭖킫 쭎몒퍋픦 헏푷쩢퓒 샎 강화

- 선불식 할부계약 적용범위를 현행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이외에 ‘여행･가정의례를 

위한 용역’까지 확대

심사결과 여행･가정의례 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어도 규정 미비로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 시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당 상품 거래업자 대부분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되어 있어 규제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을 수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맪핆 핂솧핳� 핂푷핞 훎쿦칺 킪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에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의무 부과

심사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준수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규제 비용이 적고 해외 

및 타법 유사 입법사례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핊짦힎훊칺픦 CVC 쫂퓮 뫎엶 쫂몮퍟킫 짝 헪�컪윦 묺� 신설

-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제출서류)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한 입증서류, ②주주현황, ③대차대조표, ④투자내역, ⑤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제출서류) ①투자내역, ②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③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④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증빙서류

심사결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제한적 소유를 허용하면서 총수일가가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21 규제개혁백서

230

(10)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뫃킪샎캏믾펓힟삶 콚콛 뫃핃쩣핆뫊픦 먾앦 뫃킪졷 �많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집단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 신설

심사결과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시항목에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 간의 거래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규제의 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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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킪큲�칺펓핞픦 훎핆흫 샎캏 킪큲� 짝 핆흫헖�픦 묺� 신설

- 국세청에 시스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표준인증 신청 대상 시스템의 종류와 

명칭(ERP, ASP, 지로시스템) 규정

- 홈택스 표준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인증신청, 인증시험의 기준 및 결과 통보 

등 인증 절차 신설

심사결과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인증 업무 수행의 주체가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세청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 관련 제도에 대한 질의 및 다양한 민원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원화되어 있던 검증방법 및 시스템 이용 절차 규정 

개선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10여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규율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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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의 인증 대상 및 인증 절차를 동일하게 반영한 점,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구축 및 등록시 상담을 국세청에서 전담하고 

발급･전송의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사업자의 편익이 향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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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청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퓮�핂엳킮몮 샎캏줊 킮뮪 짝 핺힎헣 강화

-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개 품목(냉동고추) 규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지정 10개 품목(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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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 가능한 물품의 신속한 리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을 지정하여 통관 및 유통내역,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 

제도 시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11개 물품을 신고 또는 재지정하였음. 동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신규 

및 재지정 필요성이 있었으며, 관계부처가 지정 요청한 품목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내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 수가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고 첨예한 이해관계자 이견 대립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힎헣핳�핳 짦핓 콯줊 핳�믾맒 �핊 강화

- 지정장치장(항공 특송물류센터, 해상 특송장 등) 별로 상이한 특송물품 장치기간을 

2개월로 통일하여 규정

심사결과 특급탁송화물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물품으로, 소량･소액･다품종의 특성을 

가지며 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로 반입되나,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의 장치기간이 각각 2개월, 

6개월로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해상 특송화물의 98%가 1개월 이내 통관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이 대부분 폐기처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6개월 간 장치할 실익이 

없는 점, 긴 장치기간이 지정장치장 혼잡 및 신속통관 저해 원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치기간 2개월로 통일하는 것은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별도 수반 비용이 없으며, 타 지정장치장과 

비교하였을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과 규제대상자가 지정장치장으로 제한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묺잲샎펓핞펞 샎 헣헪핺 믾훎 신설

-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세부기준 신설

위반 사항
제재 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
등록 취소 - -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 포함)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40일

업무정지 

60일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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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상(직전 연도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 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며 상위법 상 행정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 

신설을 통해 임의적 판단에 따른 처분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규제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해당 기준이 보세운송업자를 제재하는 타법 사례의 기준과 유사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과 규제대상이 구매대행업자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인 백만명에 미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쿦핓줊 퓮�핂엳킮몮 샎캏줊 힎헣 강화

-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8개 품목(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규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지정 1개 품목(맨홀뚜껑) 규정

심사결과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신속한 리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을 지정하여 통관 및 유통내역,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 제도 시행 중임. 2021년 재지정하는 8개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신규 및 재지정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신규지정하는 맨홀뚜껑의 경우 통관 후 원산지 변조 등이 대규모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해당 물품들은 관계부처가 

요청한 품목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내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 수가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미치지 않고 첨예한 

이해관계자 이견 대립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위반 사항
제재 기준

1차 2차 3차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 포함)가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 시 경고처분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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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신설 1)

심사내용 핺핺빪 슿픦 몋푾 쿦�잲믾뫎 킪컲푢멂(졂헏) 퐒 신설

- 천재지변 등으로 몰수품 등 위탁판매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진열판매 매장 및 보관창고 면적 조정 가능 규정

심사결과 코로나19로 몰수품 등이 급감하면서 수탁판매기관이 사업 반납을 요청한바,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 몰수품 등의 매각을 중단없이 시행하여 국고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 시설요건 설정 추진하였음. 동 규제는 규제완화를 하면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해･재난의 낮은 예측 가능성과 비정형성을 

고려하여 특정 재난 상황을 규정하는 대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설요건의 

완화를 규정하였으며, 해당 면적 완화 범위는 영업용 보세창고 면적 기준을 참고하여 창고의 

최소 필요 면적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규제인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점과 규제대상자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수탁관리기관이 1-2개로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줊풂콯훊컮펓핞 슿옫 헪�컪윦 짝 핳혾칺 킲킪 강화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서류 구체화하여 규정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규정

심사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 과정에서 운송･하역･보관･통관 등 물류서비스 일체를 주선하며, 

물류 지배력을 악용한 명의위장, 관세포탈 등의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여 등록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화물운송주선업의 

대표･임원이 될 수 없으나, 종사자로 등록하여 명의대여 형식으로 운영 지속하고 있어 

종사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함. 대표･임원 등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이 

어려워 관련 인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서류심사 시 명의대여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어려워 현장확인 근거 조항을 규정한 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전국적으로 

10,000개 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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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8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 고압가스 안전리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4

(비중요 7)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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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5)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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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7)

심사내용 쿦콚헒줆믾펓 핆 짝 칺뫎읺 신설

-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 확인･사후관리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효과적인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설정, 확인･사후관리 절차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1)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2.10)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9)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83
신설 53, 강화 30

(중요 1, 비중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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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소재부품기업법｣ 및 ｢벤처기업법｣ 등 타법사례의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관리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헒줆�핞칺픦 핞칾풂푷 쩢퓒 컲헣 신설

-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수소전문기업 대상 투자비율을 “자본금의 100분의 51이상”으로 

규정하고, 자금차입･담보제공･채무보증 금액을 자본금의 30% 이내로 한정

- 잔여자산의 50% 이상을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으로 운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투자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잔여 자산 운용 방법 및 자금차입 상한 등 구체적인 

자산운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산운용 

범위를 설정한 점, ｢지능형로봇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펾욚뫃믗킪컲 짝 펾욚헒힎 컲�몒컪픦 헪�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착공계획, 설치장소, 시설규모 

등을 규정하고,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열 비중 등을 규정

-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설치계획서에 착공일정, 설치장소, 시설규모 및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비중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출시기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칾펓힒헒샂믾뫎 짝 쿦콚팖헒헒샂믾뫎픦 쿦핃칺펓 쫂몮 픦줂뮪헣 잖엶 신설

- 진흥 및 안전 전담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수익사업 해당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실적서 및 결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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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경제 전담기관이 교육사업 또는 컨설팅사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수익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전담기관의 필요최소한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푆묻쿦콚푷픦 헪혾슿옫 짝 쿦콚푷 헪혾칺펓 팖헒뫎읺핞 홓윦 슿픦 믾훎 잖엶 신설

-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

심사결과 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용품의 제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종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국내 수소용품과 동일한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펾욚칺푷킪컲픦 헣믾멎칺 훊믾 신설

- 최초 완성검사(완공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설검사) 및 정기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년 내외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주기를 정함으로써,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다중이용시설 및 그 외 시설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 등 타법사례에서도 정기검사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잲많멷픦 쫂몮 뫃맪 킪 뮪헣 짝 쿦콚칺펓핞 믖힎퓒 믾훎 잖엶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자에게 수소판매가격 보고 및 가격표시판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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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사업자의 유통질서 위해 행위를 “급격한 가격 인상･인하, 부당한 거래 또는 폭리 

목적의 사재기 행위”로 구체화

심사결과 수소충전소 운영자의 수소판매가격 보고를 통해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하고, 수소 

판매가격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폭리목적의 사재기 등 건전한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소의 유통질서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 판매가격의 

보고내용이 필요최소한의 간단한 내용이라는 점, 폭리목적 사재기 금지 등의 규정은 석유 

및 LPG 충전소에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뫊�욚 쭎뫊 샎캏 폲윦 컿헏컪 쩢퓒 뮪헣 신설

-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시험항목의 누락, 측정기준의 오적용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로 규정

심사결과 공인기관이 발행한 오류성적서로 인한 기업,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류성적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적용 범위를 공인기관의 

공인성적서로 제한하고, 오류성적서의 정의를 적합･부적합 등 평가결과가 변경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성적서로 제한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폏�헪 핆헣믾묺픦 힎헣믾훎 신설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으로 인정업무 관련 비영리성, 독립성 및 평가 인력 확보 

등을 규정

심사결과 역량 있는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 및 인정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민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요건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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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쭎헣컿헏컪 퓮� �삶 혾� 픦줂 신설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부정성적서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성적서 무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성적서 의뢰자에게 문서통보를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핆믾뫎펞 샎 헣�쭒 믾훎 신설

-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 공인기관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공인성적서의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공인기관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KOLAS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폏�헪 핆헣믾묺펞 샎 헣�쭒 믾훎 신설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 인정기구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민간 인정기구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피규제자의 업무 권한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법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핆엳 퍟컿믾뫎픦 퓮믾맒 컲헣 짝 헣�쭒 믾훎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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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역량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부정･부실 양성기관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효기간 설정 및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공인기관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몮팣쿦콚킪컲펞 펾멾쇪 헎팣쿦콚킪컲픦 팖헒뫎읺 맣 강화

-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하고, 고압 수소시설과 

동일 수준의 안전관리 실시

심사결과 수소 공급 급증에 대비하여 수소의 취성, 가연성, 폭발범위 상 특성으로 인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있으며, 고압 수소시설과 저압 수소시설이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 어느 

한 부분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하면 압력과는 무관하게 그 위해가 다른 시설로 

전이되어 재해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수소에 대해 압력과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하거나, 고압가스에 연결된 저압설비도 안전관리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헒콚 졶삖�잏 킪큲� 묺�픒 퓒 헣쫂헪뫃 믊먾 잖엶 신설

-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의무 

부과

심사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증가가 예상되어,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충전소의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수소 공급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쯚엖핊얺 헎핳푷믾 펾멾짾뫎 짝 몮헣엖핒 팖헒믾훎 잖엶 신설

-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규정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245

심사결과 튜브트레일러는 압축가스를 200㍴로 충전하여 운반･저장에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적정한 안전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7)

심사내용 쿦콚헒줆믾펓 핆 킮� 신설

-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긴요하여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기업은 확인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매출액 증명서류 등 수소전문기업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식 및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음.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펾욚뫃믗킪컲, 펾욚헒힎픦 컲�몒 짝 쿦콚 쿦믗몒 헪�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을 규정

-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에게 생산능력, 충전･저장용량 등의 생산계획 

및 수급계획을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의 생산･수급계획을 통해 수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유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산･수급계획은 최소정보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푷 헪혾칺펓픦 팖헒뫎읺읊 퓒 켆쭎믾훎 짝 �몒 잖엶 신설

- 수소용품을 제조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기준, 수소용품의 재료 및 성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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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유지할 수 있는 기술기준, 제조시설 및 제품의 검사기준 등을 규정

- 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재등록의 기간, 기준 및 제조등록 면제 

대상 등을 규정

심사결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용품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액화석유가스법｣의 가스용품 안전관리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고, 수소용품의 

안전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푷픦 팖헒쫂읊 퓒 멎칺믾훎 슿 켆쭎믾훎 잖엶 신설

-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규정

-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의 수소용품에 대해 유통제품 검사 실시

심사결과 수소용품은 수소누출 및 산소혼입에 따른 화재, 폭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수소용품 판매 또는 사용 전 안전검사 실시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액화석유가스법｣의 가사용품의 검사기준 및 유통제품 검사기준과 유사한 

수준이고, 수소용품의 안전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푷 헪혾픦 팖헒뫎읺읊 퓒 팖헒묞퓯 켆쭎믾훎 잖엶 신설

-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안전관리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소의 안전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기술과 새로운 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한 사업소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고압가스법｣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유사한 수준이고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펾욚칺푷킪컲픦 팖헒뫎읺읊 퓒 켆쭎믾훎 짝 �몒잖엶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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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배치, 기초, 배관, 연소기 설치 등의 시설기준과 안전유지 및 점검 

등의 기술기준 등 규정

-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제출서류 등을 규정

심사결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검사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콚푷 헪혾많픦 헣�쭒믾훎 짝 헪혾칺펓핞 슿픦 쫂믖팯 뮪헣 신설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위반행위별 위반 횟수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세부기준 규정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수소용품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하고, 보험가입 제외 대상 및 보험금액, 보험료의 할인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해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화된 처분을 적용하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수소용품 사고 발생 시 사용자 등 타인의 손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범위와 보험금액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액화석유가스법｣의 행정처분 기준 및 보험금액 수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펺얺칺앚핂푷킪컲 헞멎 샎 강화

- 여러사람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 및 ‘전기차충전시설’ 등 

포함

심사결과 농어촌 민박은 기존 전기설비 임의변경, 무등록업체(인테리어업체) 등 시공이 불량한 경우 

화재발생 시 사고로 확대될 개연성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상시 전원공급 시설로써, 

사용자가 직접 충전기기에 접촉하는 설비 특성상 충전 중 감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농어촌민박 및 전기차충전시설의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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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쫂뫃맪픦 쩢퓒 신설

- 정보공개 대상으로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안전관련 정보 규정

- 정보공개 범위는 전기설비 검사･점검 일자･결과, 전기설비 현황, 전기안전관리자 정보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정보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정안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공개 방법 및 대상 등 항목은 유사입법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믾팖헒뫎읺읊 헒줆픊옪 쁢 핞 슿픦 슿옫 푢멂 강화

- 시설물업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장비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 마련

구 분 등록 요건

자본금 - 2억 원 이상

기술인력

(10명)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2명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5명

- 전기분야 기능사 자격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 3명

장비 - 공용장비 12종, 개인장비 5종

심사결과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시설물관리업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설물업체도 전기전문업체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전기전문업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4)

심사내용 뫃칺몒 핆많 짝 킮몮읊 펺퍊 쁢 뫃칺몒 강화

- 공해방지설비, 연료전지발전소 및 1,000kW 미만 자가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발전소의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일부설비가 제외되어 있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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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內 전기화재는 일반인의 접촉빈도가 높은 구내배전설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승강기, 소방용품 및 가스용품 등에 대한 유사입법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푷헒멎칺픦 샎캏, 믾훎 짝 헖� 슿 강화

- 해양에너지 기초구조물,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 시기 명확화

심사결과 해양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기저장장치의 사용전검사를 전체공사 완료 

이후 실시 할 경우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발전설비의 특성에 

맞는 사용전검사로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旣 시행중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기별 검사시기를 지정하고 있고, 이를 

他 전기설비에도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믾멎칺 샎캏, 믾훎 짝 헖� 뮪헣 강화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긴급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방치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 시기조정을 통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ESS 화재와 같이 사고가 반복적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점검시기 조정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점, 긴급점검과 

정기검사를 병행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슿믗 힎헣 샎캏, 믾훎 짝 헖� 뮪헣 신설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등급을 적합･부적합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반영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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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계량화한 안전등급을 지정･관리하게 되어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규제는 안전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검사･점검주기 

연장 등)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뫎읺핳찒 쫂퓮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한 자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12종, 각 

1대) 규정

심사결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적정 장비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관리장비는 대부분 旣 확보되어 

있어 큰 비용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점, 산업안전 및 가스안전 분야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믾팖헒뫎읺핞 슿픦 묞퓯 신설

- 안전시공교육 대상(시공관리책임자) 및 기간(매 3년 1회, 시공관리책임자로 최초 지정시 

6개월 이내) 등 세부사항 규정

심사결과 전기공사 단계부터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적정한 시공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 시공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전기설비 

안전시공에 필요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이라는 점, 소방시설 공사업 등 타법사례에서도 안전시공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믾팖헒뫎읺읊 헒줆픊옪 쁢 핞픦 슿옫 �콚 짝 펓줂헣힎 �쭒 믾훎 신설

- 시설물관리업체에 대한 등록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기준 대상에 

시설물관리업체 포함

심사결과 신규 등록대상이 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명의대여 등 전기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하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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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 규제는 現 ｢전기사업법｣ 상 동일 업무, 유사 수준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旣 규정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타 분야에서 규정한 불법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뫃칺몒 핆많 짝 킮몮읊 펺퍊 쁢 뫃칺몒 강화

- 화력 및 복합화력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 개조공사는 공해방지능력과 관계없이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포함

- 연료전지발전소는 주 설비(전지, 전력변환장치) 뿐만 아니라 보조설비(압력용기 및 

배관)의 경우도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에서 일부 누락된 설비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공사계획(인허가), 검사대상에 주요기기부터 부품까지 포함한 유사입법 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푷헒멎칺 샎캏, 믾훎 짝 헖� 강화

- 해양에너지 기초구조물,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 시기 명확화

심사결과 해양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기저장장치의 사용전검사를 전체공사 완료 

이후 실시할 경우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발전설비의 특성에 

맞는 사용전검사로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타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공정별 시기에 맞추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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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뫃뫃믾뫎 슿펞 샎 �몋� 묺잲 픦줂 맣 강화

- 공공기관 등(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의무구매비율 

상향(70 → 100%) 및 전기차･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80% 이상

- 공공기관장 등의 전용차량은 모두 전기차･수소차로 구매 의무화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활력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경우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하여 친환경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충전소 구축 지연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상향되지만, 화물차, 특수차 등 친환경차 

구매가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은 100% 저공해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로 旣 의무구매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믾�많 퐒콛�헒믾펞 �헒퐒욚 몒콛훊�킪 삶콛믊먾 잖엶 신설

-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약 10시간)을 고려하여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최대 14시간만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

심사결과 증가하는 전기차의 충전시설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완속충전기의 완전충전시 

소요되는 시간(약 10시간)을 고려하여 충전목적의 주차 허용시간(14시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있는 점, 일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의 경우 단속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타법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폏펓짷쩣 슿 퓒짦퓒 �쭒믾훎 졓 신설

-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 위반행위를 행정처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위반행위를 8개로 유형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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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벼운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의 실제 위반사례를 분석한 후, 그 위반행위를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유영화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컿헏컪 슿 핞욚쫂뫎 신설

-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의 성적서 등 자료 보관기간 규정(△교정의 경우 

4년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 △건설 

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

심사결과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방지 및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 

조사의 기본이 되는 관계 자료보관 의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합성평가사업자의 

성적서 등 자료는 성적서 발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자료라는 점, 자료 형식 

(수기･전산 작성, 서면･전자문서 형태 모두 허용)에 구애받지 않는 점, 성적서의 특성 

및 발행의 대상이 되는 제품･서비스의 주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인 기간에 따라 보관하게 

함으로써 피규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뫃핆믾뫎펞 샎 헣�쭒 믾훎 신설

-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한 공인기관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공인성적서의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공인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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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몋폏�헪 핆헣믾묺펞 샎 헣�쭒 믾훎 신설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한 인정기구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민간 인정기구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피규제자의 업무 권한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하고 있는 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핆엳 퍟컿믾뫎펞 샎 헣�쭒 믾훎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한 양성기관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 방지, 교육기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인정, 교육기관의 

역할 및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한 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킮핺캫펞뻖힎 펾욚 픦줂찒퓶 캏 강화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18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을 통한 바이오디젤 시장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적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혼합의무비율 상향의 필요성 인정, 동 규제는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혼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상향(3년 단위 0.5%p)은 과거 상향 추세, 정유사의 이행능력, 바이오디젤 

제조업계의 생산 능력 및 원료 수급 상황 등을 감안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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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강화 1)

심사내용 헪 쿦먾 슿픦 멾뫊쫂몮컪 헪� 믾 삶� 강화

- 신속한 리콜조치를 위해 제품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2→ 1개월)

심사결과 리콜 처분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시간적 여유로 인해, 리콜조치 개시지연, 리콜제품 

재유통 등 제품안전사고 발생 및 소비자 피해확산의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리콜 이행점검의 신속한 개시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 동 규제는 기존 진척상황보고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축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해 리콜 조치에 대한 보고 부담을 완화(보고서 2개 → 

1개)한 점, 리콜제품을 개선하여 신속한 이행실적 확인을 통해 사업자의 회수제품 보관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 이행점검 조기개시(1개월 이후)를 통해 리콜조치가 미진한 사업자에 

대해 적시조치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큲�핂슪 쫂핊얺읊 멎칺샎캏믾믾 슿펞 �많 강화

-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검사대상기기에 추가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의무에 따라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기기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그간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동법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동일 공간에 여러 대의 가정용 

보일러를 연결하여 실제 산업용 보일러 이상의 연료를 소모하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관리 제고 등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성 인정, 동 규제는 산업용 보일러 기준인 총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캐스케이드 보일러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점, 중복 검사 방지를 위해 

제조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계속사용 검사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기준(1구역 1명이상)도 일반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압력용기에 준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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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뫟짷힎픦줂핞픦 찒푷 쭎샂 믾펓뮪졶쪒 �슿 강화

- 광해방지사업비 중 광해방지의무자 비용 부담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광해방지의무자

비용 부담 비율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30%

∙ 대･중견기업 40%

∙ 중기업 30%

∙ 소기업 20%

심사결과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비 중 정부지원 사업비가 대･중견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영세광산인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광해방지의무자 비용 부담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대･중견기업과 소기업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점유율 측면에서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써, 정부 출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재무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인 대･중견기업 및 관련 협회 등에서 부담 비용의 기업규모별 

차등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한국전기설비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픎핳콚펞 샎 헒믾짾컮 킪컲믾훎 강화

- 건축물의 이중천장 內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 금지 

- 은폐된 장소에서 콤바인덕트관(CD관) 시설 시,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 관등회로 공사시 점검 가능한 은폐된 장소에 화재 위험성이 높은 합성수지몰드 공사 

및 애자사용공사 시설 금지

심사결과 이중천장의 은폐장소 등에 합성수지제 전기배선을 제한하고,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건축물의 은폐장소 內 합성수지제 전기배선 공사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미국, 일본 등 국제기준과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점, 소방청 고시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배선 

공사시 합성수지관의 경우 벽 또는 바닥 등에 매설하도록 하여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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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콯짾헒컲찒 핞�멎칺픦 샎캏믾훎 짝 핞� 멎칺핞펞 샎 핞멷 믾훎 슿 신설

-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자체검사 대상･기준 및 절차, 자체검사 결과 보고 등의 내용 

신설

-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자체검사자의 자격 기준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전기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간 송･배전사업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해오던 전기설비의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점, 송･배전사업자 

(한국전력공사)가 설비별 특성 등으로 고려한 세부 검사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 점, 발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대상･기준 및 검사 주기 등과 유사한 점, 또한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기술자격 기준(중급 이상) 이외에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격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일부 설비(공중배전)의 경우 송･배전사업자가 현재 보유한 전기설비 

현장 운영 경험과 검사능력을 가진 전문기술자(초급 이상)도 검사자로 활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봄.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많헣푷 짆푷믾믾 팖헒믾훎 쭎콛컪 헪헣 신설

-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세부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심사결과 최근 다수 판매되고 있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들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의 

위해요소 및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정용 미용기기 중 LED마스크 안전기준의 경우 우선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표원이 旣 공고한 예비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점, 두피관리기 등 

3개 품목의 안전기준은 식약처 연구용역 보고서의 안전기준(안)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점, 

각 세부품목의 주요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은 국제표준을 인용한 점, 동 규제의 시행일이 

’22.3월로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등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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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맞폂힎 팖헒믾훎 쭎콛컪 헪헣 신설

- 감열지 內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규정한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심사결과 감열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의 위해요소 및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 인정. 국내에서 비스페놀A가 사용되는 

타 제품(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 합성수지)도 비스페놀A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사용금지 및 용출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점, 해외 다수 국가들도 감열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의 유해성을 인정하여 감열지 내 비스페놀A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 중에 있는 

점, 국내 감열지 제조사는 이미 대체 현색제가 존재하여 비스페놀A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수입업체의 대응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1년)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퓮줊힖(�엖핂몒 많콚헪) 팖헒푢멂 맣 강화

- 현재 어린이제품 안전요건으로 제한 중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 이외에 DIBP(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추가 지정(허용치: 가소제 총합 0.1% 이하)

심사결과 어린이제품에 DIBP를 제한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써, 

타법 및 해외 사례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BP의 유해성이 인정되어 DIBP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피규제 기업(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들이 DIBP 시험을 완료하고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강화 1)

심사내용 �몋 뺗잲헪(A2L-HFO몒폂) 팖헒믾훎 �많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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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냉매제(A1, A2, A3–HFC계열) 이외 친환경 냉매제(A2L-HFO계열) 사용을 가능토록 

추가하고, 그에 따른 가스 사용 관련 안전기준 마련

심사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HFC(수소불화탄소)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체 냉매인 A2L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안전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의 점진적 

이행 및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냉매의 사용 증가로 인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동 규제의 필요성 인정. 기존 냉매의 사용 금지가 아닌 

새로운 냉매의 사용을 가능토록 추가하여 제조사 등이 선택 가능한 점, 수출기업은 이미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국내 안전기준에는 A2L 냉매가 적용되지 

않아 내수제품과 수출제품 생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라도 

안전기준 개선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강화 1)

심사내용 팣엳 혾읺 믾믾 팖헒 핳� 맣 강화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적용 품목인 전기밥솥에 사용되는 고무패킹을 

압력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는 문구 추가 규정

심사결과 전기밥솥의 밀폐를 위해 사용되는 고무패킹은 재질의 특성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기능은 

있으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압력 안전장치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표원 소속의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기기기전문위원회(’20.6.24)에서 고무패킹은 적절한 압력장치로 

기능할 수 없어,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압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는 점, 기존 유권해석(’16.8, ’18.3)을 통해 대부분의 전기밥솥 제조업체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샎믾헒엳 킪믾뫎 칺뫎읺 멎칺 훊믾 졓 강화

- 대기전력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 포함) 최초 지정 이후 시험기관 지정요건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주기를 3년으로 신설

심사결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상 신뢰도 제고 및 우수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전력시험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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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기적 사후관리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정기적인 검사가 시험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검사 주기가 3년으로 시험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법사례에서도 

시험기관의 검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샎믾헒엳 킪믾뫎픦 헒줆핆엳 뫎엶 푢멂 헣찒 강화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시험요원 자격요건 중 필수교육 과정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직책 

구분에 따른 해당 경력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 

교육과정(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 교육)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특히, 실무경력과 관련해서는 KOLAS 공인 시험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자와 기술책임자를 구분하고, 실무자의 경우에는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관리자인 기술책임자의 경우에는 시험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무경력을 강화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신설 3)

심사내용 팖헒힒삶픦 샎캏, 훊믾 짝 믾맒, 팖헒힒삶픦 몒 쿦잋 슿 신설

- 사업자는 준공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5년마다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 실시

- 사업자는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심사결과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열공급 중단, 안전사고 등)로 국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진단의 세부사항(대상, 주기 및 기간, 

계획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열수송관의 설치 현황 및 유사 지하시설물(가스관 

등) 기준을 반영한 점,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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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팖헒힒삶믾뫎 힎헣픦 믾훎 슿 신설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력(책임기술자 4명 이상, 

참여기술자 8명 이상), 장비(10종) 및 자본금(5억 원 이상) 등 지정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은 사고 시 위험도가 높은 열수송관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격 및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통해 안전진단의 품질 향상 및 무자격 업체의 부실진단 방지가 가능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진단기관 지정 기준은 열수송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점,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자본금 5억 원 이상 기준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진단기관 난립에 따른 부실진단 예방, 참여예상 진단기관의 자본금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는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힒삶 멾뫊픦 핂 신설

- 사업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 3년 이내에 이를 완료

- 사업자는 이행계획에 따른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 제출

심사결과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자의 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에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진단 이행조치 기한(2년 

이내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 완료)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안전진단 대상 사업자의 현장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한 점,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팖헒믾훎훎쿦샎캏캫푷펞 KC잖� 킪 믖힎 삶컪 뮪헣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 표시를 금지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사업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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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KC 인증 대상이 아닌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 표시로 인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토록 하여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제품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KC마크 표시 금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가 현행 표시사항 제도를 준수토록 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 타법사례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도 KS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KS규격이라고 표시하는 사례를 부당한 사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쪋힎 팖헒믾훎 맣 강화

- 중금속(납, 카드뮴) 및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안전기준 신설

- 납, 카드뮴 함량을 각각 100mg/kg, 75mg/kg 이하로 제한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4mg/㎡･h 이하로 제한

심사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벽지 제품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되고 있으나, 별도의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벽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타 법령에서의 유해물질 

안전기준과 유사한 규정으로, 개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짷푷켦푷큲�푷 잖큲� 팖헒믾훎 쭎콛컪 헪헣 신설

-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심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기능성 마스크로 허위 표시한 제품, 인증마크를 불법 표시한 제품 

등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방한대 등 일반용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하여 사전 

시험･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연구용역(방한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20.12))을 통한 시중 유통제품 조사,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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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대 안전관리제도 검토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정된 점, 특히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사회적 이슈, 안전성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유해물질을 추가한 점, 국내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일부 

안전기준은 해외사례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힖멎칺 샎캏 컫퓮헪펞 뫃퓮 �많 강화

-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에 항공유 포함하고, 품질검사시 수수료 부과

심사결과 항공기는 엔진 가동 시 압축공기를 사용하므로 폭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품질 부적합한 

항공유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에 항공유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타 석유제품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 특히,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리터 

당 0.469원)는 내국적 내항기에 판매한 양에만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쿦콚 많멷킪읊 퓒 킪짷쩣 슿펞 뫎 켆쭎칺 신설

-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신설

- (표시내용) 가격정보(의무), 품질정보(선택), 서비스정보(선택), 수소의 종류 정보(선택)

- (표시위치 및 방법) 진출입로에 설치, 글자크기 준수 또는 크게 표시

심사결과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수소판매가격 정보접근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유소, LPG 충전소의 가격표시판 

표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단일제품, 비경쟁적 시장구조 등 수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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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1)

심사내용 푢콚 쿦핓잲펞 뫎 혾헣졓옇 짝 쿦�헪 신설

- 요소 수입･판매업자에게 매일 수입량･수입처･수입단가, 판매량･판매대상･판매단가, 

직접 사용량, 재고량 등 신고 의무 부과

- 요소 수입･판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량, 수입･판매대상 등의 조정 명령 및 해외 수출 

금지

- 매점매석한 요소 전부를 他 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토록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 중단으로 국내 요소수 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 및 국민적 불안감 

등 가중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요소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조치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수입･판매업자의 

당일 수입･판매량 등의 파악 및 신고 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정명령 

조치에 따른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점, 수출제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매점매석한 요소에 대해서도 물가안정법상 몰수토록 

하고 있어 몰수한 요소를 적시에 판매할 필요가 있는 점,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점, 이전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의 유사사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2호)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푆묻쿦콚푷 뫃핳킺칺 찒푷쭎샂 믊먾 잖엶 신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심사결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심사비용, 

출장비 등)을 요청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외국용기 및 외국가스용품의 공장심사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해당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자국민의 안전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외 제조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요비용을 해당업체에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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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콯퓮뫎 헣짎팖헒힒삶 샎캏, 킪믾, 믾훎 짝 짷쩣 슿 묺� 신설

-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에 대해 5년마다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신청서 및 계획서를 60일 전까지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부장관 및 송유관설치자 등에게 보고하며, 진단 결과 필요시 개선 

조치

- 진단항목, 진단방법, 진단결과 등 안전진단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송유관 원유 등의 유출사고로 화재 및 주변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진단의 세부사항(대상, 시기,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국내 송유관의 설치 현황 및 유사 지하시설물 기준에 대한 

입법례(도시가스사업법 등)를 참고하여 반영한 점, 5년이내의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을 통한 송유관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안전진단의 

대상, 절차 및 진단 기준 등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팯컫퓮많큲(LPG) 칺푷킪컲 멎칺멾뫊 뫃맪픦 샎캏 슿 졓 신설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구체화

- ▴공개 대상: 제1종보호시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공개 범위: 시설명, 시설위치(주소),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공개 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홈페이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요청시)

▴공개 시기: 검사일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분기 1회)

심사결과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공개 대상을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점, 검사 결과 공개범위도 일반 국민들이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토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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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팖헒칺몮많 핞훊 짪캫쁢 헒믾컲찒픦 헞멎졷 훎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 시 별지 

서식(제9호~제14호)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별지 서식(제15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세대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항목 

부재 및 부실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전통 전기설비 위주의 안전관리 

점검에서 벗어나 전기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해 표준화된 점검기록표(신설된 별지서식)에 따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점, 기존에도 신설 점검기록표와 유사한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몋� 묺잲졷헪 샎캏믾펓 힎헣 신설

-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친환경차를 구매목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는 대상기업의 범위 구체화

- ▴여객운송사업자: 차량보유대수 200대이상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보유대수 3만대이상인 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보유대수 200대이상인 자

▴화물차운송사업자: 우수물류기업 인증획득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된 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2,612개)

심사결과 제도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수요기업에 환경개선책무를 부여하고 

친환경차 국내보급도 가속화할 필요성 있으며, 동 규제는 기업의 규모 및 의무이행 

여건(친환경차 보급 여부 등) 등을 감안하여 구매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고, 대상 기업별 

상황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설정할 예정인 점,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현재 구매목표 

미이행시 벌칙 등 제재가 없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사례에서 민간기업인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세부 내역(대상기업)은 

고시 등으로 위임되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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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믾��헒믾 짝 몋�헏 핞솧� 헒푷훊�묺펻 컲�픦줂 맣 강화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인 시설로 확대

-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확대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수량에 대해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의무비율 강화

심사결과 기축 아파트(100세대 이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토록 

의무 부과하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전기차 

보급 계획(’22년 2%, ’25년 5%) 및 기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유예기간(3~4년) 등을 감안할 

때, 기축 아파트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2% 의무설치 비율은 과도한 규제로 예단하기 

곤란한 점, 주차여건이 열악한 기축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 등의 의무설치 비율의 완화 

등이 필요한 경우라도 지자체가 당해 시설별 주차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펞 샎 �헒 짷퓒픦 믾훎 맣 강화

-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충전구역 내 일정시간(급속 2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 가능하도록 개선

-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단속

심사결과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기차가 장기간 주차하여 他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충전용도로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강화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기차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충전시설 설치 취지 및 타법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 �헒킪컲픦 맪짷 샎 신설

- 충전시설 개방 대상기관에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추가

- 다만,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임대 및 공동소유시설 등의 사유로 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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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경우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부적합한 경우 등은 

개방 예외로 인정

-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정보공개 절차 및 범위를 규정

심사결과 주거지･직장 등에서 충전이 곤란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이 보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충전시설 개방 대상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현황 

등 의무이행 여건을 고려한 점, 개방 대상기관이 보안, 안전관리, 업무지장 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가능한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및 대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별기관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점, △국가보안시설 △임대 또는 공동소유시설 

등으로 개방이 곤란한 경우 △보안, 업무지장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부적합한 경우 등은 

충전시설 개방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킪헣졓옇 짝 핂맣헪믖 쭎뫊 신설

-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미이행자에 대해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 

부여(1회 연장 가능)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설정

심사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시정기간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설정한 것으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1회 연장가능)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조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또한 타법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강화 1)

심사내용 펾솒쪒 킮핺캫펞뻖힎 픦줂뫃믗찒퓶 캏 강화

-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연도별 RPS 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법정상한)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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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탄소중립위원회는 ’21.10.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을 통해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50년 60~70% 목표를 제시, 3030 목표를 고려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RPS 비율을 법정상한인 25%까지 연도별 

(’22∼’26)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이행능력, 설비보급 및 시장상황(의무량 

대비 초과공급) 고려시 향후 공급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태양광 

설비보급 전망, 관리중인 풍력사업의 진입시기를 고려한 신규설비 전망 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예상 발전량 추정 및 적정 수준의 연도별 의무비율을 산출한 점,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전력시장에서의 정산을 통해 비용 보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핞많콚찒푷 힏쿦핓핞펞 샎 혾헣졓옇 뮪헣 신설

- 산업부장관이 LNG(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자가 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범위,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시기,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

심사결과 LNG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통해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LNG 

시장에서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는 직수입자에 대해 비상시 필요 최소한의 조정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LNG 공급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시설의 건설 및 

이용은 국가 수급관리와 밀접히 연동되며, 가스수급 위기시 수출입 물량 뿐만 아니라 LNG 

거래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 직수입자는 순수한 사적 경제주체라기보다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엄격한 처분제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준하는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는 

공적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솒킪많큲칺펓핞 슿픦 쫂몮칺 �많 강화

-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및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사항의 추가 및 신설

- △(도시가스사업자) 직수입자 및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거래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조정명령의 이행 사항, 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현황, 도입계획 

및 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 및 실적, 용도별 사용실적 및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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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시설이용현황, 가스도매사업자 및 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판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등

심사결과 민간의 직수입 확대, 선박용 LNG 시장 활성화 등 변화된 LNG 시장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가 LNG 수급 현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사항 구체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現 

도시가스사업법령은 LNG의 안정적수급 관리 및 거래질서 확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旣 규정하고 있고, 실적 및 현황 보고 등을 통해 이러한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시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강화 1)

심사내용 푢콚 밂믗쿦믗 혾헣혾� 퓮믾맒 펾핳 강화

- 요소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의 유효기간 1개월(’21.12.31일까지 → ’22.1.31일까지) 

연장

심사결과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21.11.11)으로 요소수의 생산, 유통 등이 비교적 안정화 

되었지만,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안 요인 재발 시 즉시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등 조치 필요성이 있으며,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규제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점, 그간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2항2호)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푆묻핆 콚퓮 푷믾픦 쿦핓 헒 멎칺캫얃 핆킮�컪 헪� 픦줂 신설

-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前 검사권자(가스안전공사)에게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제출을 의무화

심사결과 수입용기의 국내 유통기한이 연장되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추적관리(사용처 등) 및 안전성 여부 확인(인증여부 등) 등 규제 필요성 있으며, 동 규제를 

통해 검사생략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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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반도체가스 등 특수가스 사용자는 해당 가스의 수급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검사생략 확인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을 신청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몮팣많큲 헪혾킪컲픦 헎핳컲찒퐎 칺펓콚 뺂 쫂킪컲 맒 팖헒 맣 신설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에 방호벽(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높이 2m, 두께 12cm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벽 설치를 면제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기존 시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 공포 후에 제조허가 또는 신고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고, 

동 규제에 충분한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고 있는 점, 고압가스 저장소의 경우에도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핂솧킫 쭎�펾콚믾푷 헟푷믾픦 팣엳짷�믾쁳 핳� 픦줂 신설

-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부탄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압력방출기능(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심사결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탄캔으로 인한 폭발 사고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탄캔 제조시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21.10월 기준 6개 부탄캔 제조업체 중 4개 업체가 생산비율은 높지 않으나 

자율적으로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한 제조설비를 갖추어 생산하고 있는 점, 동 규제로 인한 

부탄캔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위한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1년)을 부여하고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 부탄가스용 연소기의 과압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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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강화 1)

심사내용 칺푷컲졓컪 푢묺칺 �많 강화

- 헤어 스트레이트너, 컬링 아이언 및 물 채움 발관리기 등에 대한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심사결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정(WTO TBT)에 따라 최신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피부 소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안전기준 

개정으로 헤어 스트레이트너 등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이 사용설명서에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나, 기존 안전기준을 동 개정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병행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표준 최신버전(IEC 60335-2-23 Ed 6.1)을 적용한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도 수출품에 旣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강화 1)

심사내용 칺푷컲졓컪 푢묺칺 �많 강화

- 세탁기의 사용장소와 용도에 대해 사용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요구

심사결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정(WTO TBT)에 따라 최신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세탁기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안전기준 개정으로 제품 사용장소 

및 용도가 사용설명서에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나, 기존 

안전기준을 동 개정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병행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표준 최신버전(IEC 

60335-2-7 Ed 8.0)을 적용한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도 수출품에 

旣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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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강화 1)

심사내용 칺푷컲졓컪 푢묺칺 �많 강화

- 천장형 팬 및 브러시를 포함한 전동기가 내장된 팬에 대한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심사결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정(WTO TBT)에 따라 최신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전기 팬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안전기준 개정으로 전기 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용설명서에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나, 

기존 안전기준을 동 개정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병행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표준 최신버전(IEC 

60335-2-80 Ed 3.0)을 적용한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도 수출품에 

旣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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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상생협력법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2

신설 2

(비중요 2)

(4)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5)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쭎샇 맞팯 빷샎믖픦 힎펾핂핞퓶 신설

-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한 경우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15.5%(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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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대금･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중소기업 등 수탁기업의 피해가 반복되어 금전적 손해를 보전토록 

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15.17%) 수준으로 

설정되어 합리성을 확보한 점, 하도급법 등 유사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쿦퓒� 먾앦 킪 쩣픒 퓒짦 퓒펞 샎 쩚헞 쭎뫊 칺퓮 �많 신설

- 벌점 부과 위반행위에 ①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 요구･유용하는 행위, ② 부당 감액한 

대금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추가

심사결과 법률 개정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벌점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벌점 부과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하도급거래법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벌점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법 대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힎솒쩣핆픦콞짾캏훎찒믖헏잋짷쩣짝뮪졶퐎콞짾캏�핒쫂픦쫂캏솒뮪헣 신설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시 최근 3년 총매출액 평균의 10%가 될 때까지 매년 매출액 2% 

적립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한도가 [(소속 지도사 수 × 4백만 원) - 

(이미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의뢰인이 지도법인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법인의 

업무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법인의 보상한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등록의무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완화된 수준인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펓줂퓒� 픦줂 퓒짦펞 샎 헣�쭒 켆쭎믾훎 맣 신설

- 행정처분 사유에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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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부적격 벤처투자조합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기준에 위법한 업무위탁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법에서 정한 상한 내에서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처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점, 기 부여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후속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 규제순응도도 확보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펓줂퓒� 픦줂 퓒짦펞 샎 헣�쭒 켆쭎믾훎 맣 신설

-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1차 주의 

→ 2차 시정명령 → 3차 등록취소의 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조합원 모집 및 조합자산 운용과정에서 출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위탁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에서 정한 

상한 내에서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처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기 부여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후속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헒줆펾묺믾뫎픦 힎헣푢멂 신설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①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②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출 것

심사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의 위기대응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조사･연구와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의 지정요건을 설정하고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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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 총 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 중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뫃뫃픦 핂핃픒 퓒 힏줂짪졓펞 샎 뭚읺픦 믾 신설

-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업원 등이 해당 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 사유 규정

심사결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공기관 등이 포기하였을 때 종업원 등 발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유망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술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본 규제는 국민 건강 보호 및 공공안전질서 

유지 목적 등 공익이 현저히 사익에 우선되는 경우, 독립된 기관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도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과 규제대상자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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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교통부

집필자 ● 연희정 사무관

Tel. 044-200-2420, huijeongyeon@opm.go.kr

집필자 ● 오은경 사무관

Tel. 044-200-2423, okekr5@opm.go.kr

집필자 ● 서성현 사무관

Tel. 044-200-2424, ssh341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11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2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21건 중 3건은 개선권고하였으며, 21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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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

(2021.02.26)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26)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신설 4, 강화 4

(중요 2, 비중요 6)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2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16)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4)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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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3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2)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3)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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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6)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5)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6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8)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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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7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6)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9)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8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8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21.10.0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86)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2)

(8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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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9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6)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7)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9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2.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108)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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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핞솧�헪핟핞슿펞 핞솧� 콚퓮핞 쫂샎� 쿦잋 짝 �힎 픦줂 신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 또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운행제한 사유, 운행제한 명령 관련 소유자 주의사항 및 불편해소 방안 등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의무 신설

심사결과 보호대책이 없는 결함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결함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부품제작자 등에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수립 의무 도입이 필요하며, 5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소비자 불편 해소방안의 제작자 자율수립, 통지기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을 수용･반영)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수립 및 통지의무에 

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0)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1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14)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116)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18

신설 159, 강화 62

(중요 7, 비중요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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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컿쁳킪샎핞픦 헪핟멾혾칺 �쫂 픦줂 맣 신설

-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조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작사에게 통보의무 신설

심사결과 제작 결함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제작자 

등에게 조사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조사 착수 통보기한 설정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자동차 결함 또는 부적합 조사 시작 시 해당 내용을 통상 

5일 이내 제작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Working Day 5일 이내에 메일로 통지)하고 있어 

해외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규정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컿쁳킪샎핞픦 헏헣컿 혾칺 멾뫊 쫂몮 픦줂 쭎뫊 신설

- 성능시험대행자가 실시한 적정성 조사의 결과 보고 의무 신설

심사결과 성능시험대행자가 실시한 리콜 적정성 조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작결함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리콜 개시 후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도 

결함조사기관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헪핟핞 슿펞 킪헣혾� 핺뫃맪 픦줂 쭎뫊 신설

- 시정조치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70% 미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에게 요구되는 시정조치 재공개 기준 신설

심사결과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중의 

안전을 위해 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율 등의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 재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5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조치 재공개 명령 적용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헪핟핞슿펞 헪핟멾혾칺 슿픒 퓒 핞욚 헪� 픦줂 쭎뫊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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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제작결함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 의무 신설

심사결과 제작결함 원인 규명 및 리콜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자 등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5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핓훊핞졶힟 뫃몮 핂 훊푢칺 쪎솧킪, 뫃뫃훊�칺펓핞펞 샎 �� �퍋헟쿦 5핊 헒밚힎
헣헣뫃몮 픦줂 쭎뫊 신설

심사결과 정정공고 기간을 최초공고 기간(10일)의 절반 수준으로 규정한 점,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사회적 편익 등이 확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펺맫풂콯칺펓핞펞 �펂 �킇쩒큲픦 컲찒 핳� 믾훎 믊먾혾 킮컲 신설

- 버스운송사업자에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심사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버스 탑승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에 휠체어 탑승공간, 고정장치 

등의 설비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필요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칺펓훊�픦핺뫃믗픦줂샎캏훊�펞묻�쭎핳뫎핂푢삲몮핆헣쁢삶힎읊�많 강화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실수요자 우선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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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헒잲퓒 헪픒 퓒짦 핞펞 샎 핓훊핞 핞멷 헪 신설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펓훊�픦 핓훊폖헣핊 �쫂 짝 핓훊힎헣믾맒 컲헣 픦줂 신설

- 입주시작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설정하되, 500호(또는 세대)를 공급하는 경우 

45일까지 예외적 허용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1개월 이전에 실제 입주일 통보

심사결과 입주예정자의 편익이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주택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쿦솒뭚 뺂 쭒퍟많캏헪 훊� 핓훊핞픦 먾훊 픦줂믾맒 잖엶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더라도 LH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있는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훟킺쫃솒킪 뺂 핂헒킮컲 믾뫎 슿펞 홓칺쁢 핞펞 샎 쪒뫃믗 훊�픦 헒잲퓒
헪믾맒 샎 신설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특별공급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수단 적합성 및 사회적 

편익이 확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에 관한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믾몒컲찒믾쿮핞픦 쩢퓒 신설

-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기계설비기술자 자격으로 기계설비산업 관련 인정기능사 및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를 규정하고, 기계설비･냉동공조･에너지 관련학과 등을 기계설비 교육과정 

및 관련학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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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유입 및 기계설비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 및 학과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자 외에 기계설비 현장에서 인정되는 전문인력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令에 규정된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유사하여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영국의 기계설비 관련 직업 현황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몒컲찒퓮힎뫎읺핞픦 핞멷 신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수행업무 및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일반 기계설비기술자 중 전문성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경력 

인정기준 및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행업무의 

특성 및 자격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인정 실무경력을 차등화･세분화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기술자 

자격으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규정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3)

심사내용 헣찒졓옇 핂믾맒 삶� 강화

- 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및 재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건설기계 도난, 압류, 사고발생, 1개월 이상의 정비 등 검사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심사결과 건설기계 검사 불합격 사유의 상당수가 안전에 치명적인 제동장치･조향장치 등 중대결함이므로 

신속한 정비를 통한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주기 

및 동 개정안에 따른 도로주행식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에 따른 정비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기계와 자동차의 사고 치사율 차이를 

고려하여 정비명령 이행 기간을 설정한 점, 피규제자의 경영상 부담 가중 우려의견에 불가피한 

경우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부담을 일부 완화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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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멂컲믾몒 헣믾멎칺 퓮믾맒 삶� 강화

- 기중기･항타 및 항발기･터널용 고소작업차･천공기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통일하고,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도로보수 트럭･트럭 지게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세분화(기존 1년 → 20년 이하 시 1년 / 20년 초과 시 6개월)

심사결과 타워크레인･기중기･항타 및 항발기 등은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한 높이 50m이상･무게 

1,000톤 이상의 대형장비로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덤프트럭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만 운행되는 건설기계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험도･사고발생 가능성･유사기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점, 검사주기 단축으로 인한 검사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도로주행 건설기계 노후 판단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멂컲믾몒 멎칺샎핞 킪컲쫂퓮믾훎 맣 강화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시설보유기준에 비파괴시험장비(자기탐상검사(UT), 초음파탐상검사(MT), 

침투탐상검사(PT) 등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표면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결함 

등을 외부에서 확인하는 장비) 추가

심사결과 건설기계 검사 시 각종 장치의 균열 여부 검사를 위해 비파괴시험장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사 시 비파괴시험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설보유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현행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검사기관의 시설기준으로 비파괴시험장비 규정하고 있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핞솧�홓멎칺힎헣헣찒칺펓핞펞샎힎, 멎칺쿦쿦욚팖뺂슿맏홓픦줂쭎뫊 신설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표지판 설치, 검사수수료 게시,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연결,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 의무 

신설

심사결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표지판 설치, 검사수수료 게시 등이 모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국민의 편의 및 자동차 안전을 위해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은 

검사 신청절차 순서, 업무 접수 시간, 수수료 등에 대한 검사시설 내 표지판 설치 의무화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도 석유판매업자에게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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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가격표시 의무화하여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현 고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여 고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규제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홓멎칺샎핞, 홓멎칺힎헣헣찒칺펓핞펞샎헣�쭒킪많훟�쭒헏푷�쿦믾훎 신설

-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입법례를 전수 조사, 비교･분석하여 

모호･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全부처 제도개선 사항으로 

타법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가중처분 입법을 규정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신설 2)

심사내용 퐎핂펂옪 짝 �얗 콚�쭎펞 샎 팖헒멎칺믾훎 짝 팖헒멎칺푢옇 신설

- 사용시간 15,000시간 이상 와이어로프에 대한 비파괴검사 의무화(매 2년마다 실시) 

및 소켓부의 검사항목 신설

심사결과 차량 소켓부가 운행 중 탈락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와이어로프 연결부는 단선발생 

시 사고위험이 일반구간보다 높음에도 유지보수기준이 없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유럽에서도 와이어로프 단선 등에 의한 궤도시설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와이어로프 사용시간 또는 사용연식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도 파손 등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품･장치 등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여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퐎핂펂옪 콚컮 삶컮쿦펞 싾읆 묞믾훎 신설

- 와이어로프 구조, 단선형태 등에 따른 단선 세부 교환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와이어로프 안전성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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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별 단선형태에 따른 세부 교환기준 관련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에서도 

「삭도(케이블카)시설 설계표준･관리표준 및 해설」에서 “지삭 이외의 삭조의 교환기준”에 

와이어로프 구조별 국부 단선기준을 규정하여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신설 2)

심사내용 맪짷킫 �얗펞 샎 �킇맫 �앋 짷힎 쫂혾믾묺 컲� 픦줂 신설

- 개방식 차량(리프트 등)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등에 보조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스키장 리프트 등 개방식 차량은 어린이 등 체구가 작은 사람이 불안전하게 탑승할 경우 

틈새 추락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 설치 의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 16개 스키장中 9개 사업장은 스키장 리프트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지용 보조기구를 자체적으로 장착하여 운영 중으로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보호망 등 추락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기구 설치 의무 제외)을 제시하고 

있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도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 구동 

부분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난간 및 손잡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타법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퐎핂펂옪픦 헟쭎 퓮힎쫂쿦 믾훎 신설

- 와이어로프 접합부 등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 신설

심사결과 와이어로프 접합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일반구간보다 단선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으나 

별도 유지보수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은 

「여객용 트램 기술표준」에 와이어로프 접합부 보수시 1∼2개 스트랜드에 같은 치수와 

구조를 가진 스트랜드 로프만을 이용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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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신설 2)

심사내용 많믾뫎 힎헣 신설

-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지정요건 규정

심사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증평가 운영기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기계관리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에서 본 규제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증기관 등의 인력･시설요건을 규정한 점, 전문인력･인증평가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은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큲잖솒킪컪찒큲 핆흫 신설

-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대상･평가기준･취소기준 규정

심사결과 현재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인증제도를 통한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취소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스마트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도시별 수준을 진단하고 있는 유럽 및 국제기구 등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 연계･정보 

인프라･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인증기관 등의 인력･시설요건이 

「건설기계관리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타법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 판단되는 

점, 전문인력･인증평가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은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강화 1, 신설 2)

심사내용 �솒칺몮 슿픦 흗킪쫂몮 픦줂 강화

- 종결보고 기한설정(운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전) 및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철도차량 운영자 및철도시설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강화

심사결과 각종 철도사고 보고의 누락 방지로 철도 안전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철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규제강화의 필요성 인정되며, 영국, 일본에서는 철도 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 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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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경우에도 철도운영자 등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규정하여 해외사례 및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솒�얗 솧펞 짪캫 몮핳 슿픦 쫂몮 픦줂 신설

-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고장요인을 인지 후 7일 이내 국토부에 보고 규정

심사결과 철도차량과 관련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국, 일본에서는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 징후를 발견한경우에도 철도운영자 등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 항공기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발견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보고 대상, 방법, 시기 및 기한 등을 명시하고 

96시간 이내 보고의무 규정이 있어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솒팖헒 핞퓶쫂몮 뺂푷펞 샎 핆혾� 짝 혾�멾뫊 쫂몮 픦줂쭎뫊 신설

- 철도안전 자율보고 내용이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 및 보고 의무 부과

심사결과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차량 안전성 향상을 위해 철도안전 자율보고 및 대응체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공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에 항공안전 

자율보고 근거를 규정하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자율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뫃헪혾 풂폏퓒풞 묺컿믾훎 신설

-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건설협회 등) 및 공제조합 이사장’ 삭제

- 다만, 기존 협회장 및 이사장의 운영위원직은 ’22. 5. 31.까지 유지

심사결과 현재 운영위원 선출방식은 출자비율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전체 조합원의 이익 대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위원의 대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필요함. 단, 

공제조합의 지배구조가 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법인의 지배구조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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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인 이사장을 배제하는 것은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훼손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어 중요규제로 검토됨. 다만, 적정 

보증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실 및 왜곡을 방지하는 공제조합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협회장 등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삭제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협회장 및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규제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풂폏퓒풞핳 컮�짷킫 신설

-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정부위촉직)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함

심사결과 조합원 위원(협회장 포함)이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한 현행 호선 방식은 대표성･전문성 

및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 투표를 통해 위원장(부위원장)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위촉위원 위원장(부위원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이해충돌 안건 회피가 가능하므로 본 규제는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헪혾 풂폏퓒풞 핒믾헪 신설

- 조합원 운영위원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기존 3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 동 개정안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토록 하나 임기만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함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2월 31일

2. 2023년 1월 1일 이후: 2022년 5월 31일

심사결과 현행 임기는 3년이나 연임 제약이 없어 장기연임(최장 12년)에 따른 전체 조합원의 참여기회 

제한 및 운영위원회 사유화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임기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버스운송공제･공인중개사 공제･전기공사공제 등 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등의 임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2년의 임기(1회 

연임)는 운영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조합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됨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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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팖멂 칺헒픦 헖� 신설

- 운영위원회 소집 시 국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심의･의결 사항 규정

심사결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부장관의 권고･명령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 조치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감독에는 한계가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공제조합의 대외신인도 및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제조합의 기본 목적 외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무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사전협의 사항으로 한정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강화 4, 신설 4)

심사내용 앹풂콯칺펓핞펞멚 풂쿦홓칺핞픦 픚훊펺쭎 핆 짝 믾옫픦줂 쭎뫊 강화

-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및 그 기록의 보관･관리의무 부과

심사결과 택시의 경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운행 前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적발 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플랫폼운송사업”에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동일수준의 음주운전 예방 의무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은 기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앹풂콯칺펓핞 많믾맒 짝 많믾훎 훎쿦픦줂 쭎뫊 신설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포함

심사결과 현재 공급과잉인 택시운송시장과 4차 산업시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업영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사업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운송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존 택시 시장 잠식 우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택시단체 등이 최대 허가기간 축소 의견을 

제기하였고, 피규제자인 플랫폼운송사업체는 모두 스타트업 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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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안정적 수익모델 실현을 요구하여 업역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화 소지를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동 규제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사업 간 반목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계 및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앹풂콯칺펓핞펞 샎 믾펺믖 빷쭎 픦줂쭎뫊 신설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에 관한 산정, 납부주기･방법, 연체료의 납부･징수, 납부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도입이 현재 공급과잉인 택시운송시장의 경쟁을 심화하고,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운송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의 업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여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한 법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적 근거 결여의 소지가 있고, 해외사례와 비교해 기여금 

부과 수준이 과도해 보이며, 중기부 의견 및 첨예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기여금 수준 등에 

대한 재검토기간 축소(3년→2년) 개선권고, 기여금 부과前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의 

개정하여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기여금 관련 하위 고시에 운송 부가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앹풂쿦홓칺핞픦 홓칺핞멷 푢멂 헪 신설

- 플랫폼 운수종사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택시 운송사업으로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여객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므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현행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도 

서비스 질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차량 운전자에 대한 택시운전자와 

동일 수준의 면허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어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앹많쟇칺펓픦 맪컮졓옇, 졂�콚 푢멂 슿 맏홓 훎쿦픦줂 쭎뫊 신설

-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의 개선,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개선명령의 근거 마련,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 규정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297

심사결과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객의 이용편의와 

안전향상을 위해 차량 위치통지 서비스, 여객 운송편익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무자격자 

운전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기존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적용된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앹풂콯칺펓핞픦 졂�콚 푢멂 뮪헣 강화

-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나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분을 위해 

필요한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기존 택시운송사업과의 유사성, 형평성 및 여객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일반 택시운송사업과 

동일한 교통안전지수 기준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앹칺펓푷 핞솧� �옇 짝 펾핳푢멂픒 헪 강화

-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 배기량 2400CC 이상은 

6년으로 규정(환경친화적 자동차는 6년)

심사결과 노후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화물자동차의 차령 3년)와 비교하여 현행 차령기준이 크게 과도해 보이지 않고, 

차령연장 기준을 제외하고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된 차령 기준과 동일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앹풂콯칺펓핞 짝 앹훟몒칺펓핞펞 샎 헣�쭒 믾훎 강화

- 플랫폼 운송사업 및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한 세부적 행정처분 사항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중개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현재 

여객운수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된 처분기준과 동일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입법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21 규제개혁백서

298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앹풂콯칺펓핞 짝 앹 풂쿦홓칺핞펞 칺펓많믾훎, 칺펓몒 쪎몋핆많 슿 맏홓
훎쿦픦줂쭎뫊 신설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절차, 허가 갱신 

절차, 운임･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허가기준,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택시 운송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서비스특화계획의 구체적 내용, 단기 렌터카 

활용여부, 운송 플랫폼 기준 등에 대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 이견이 상당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결제처리 수단 관련 괄호의 예시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서비스특화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사업자용 번호판 이용, 차량 외장(색상, 디자인 등)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앹풂콯많쟇칺펓핞펞 졂�슫 슿 맏홓 픦줂쭎뫊 신설

-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기준 및 면허신청 절차, 운임･요금 신고, 변경절차 규정

심사결과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가맹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신청, 사업계획 

변경 및 운임･요금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운송가맹사업에 적용되던 기준과 유사하고, 일부 신설된 조문도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 차별성을 위해 필요･최소 수준으로 규정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앹풂콯훟맪칺펓핞펞슿옫킮몮, 칺펓몒쪎몋핆많, 풂핒푢믖킮몮슿맏홓픦줂쭎뫊 신설

-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및 중개요금의 신고절차 등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중개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중개요금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플랫폼중개사업의 운송플랫폼 기준은 타 플랫폼사업과 

동일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그 외 조문의 경우 신고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 및 중개요금 자율 신고제 법제화 등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증가로 국민 교통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편익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299

(16)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큲잖줊윦켊� 핆흫픦 켆쭎믾훎 컲헣 신설

- 물류창고의 성격에 따라 일반창고, 택배터미널로 분리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준 마련

심사결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물류시설 네트워크의 체계적 확충 및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첨단화･지능화가 요구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낙후된 물류시설 및 물류시스템의 

첨단화에 따른 물류산업 경쟁력 증대, 연관산업 발전 등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 지원, 융자지원을 통한 이차보전, 

건축기준 완화, 보증조건 우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큲잖줊윦켊� 핆흫컪윦 핟컿 짷쩣 뮪헣 신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자체평가서의 세부 작성방법 규정

심사결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도입 취지가 물류센터의 첨단화･지능화를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인 점을 감안, 인증에 필요한 요건과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인증관련 신청서류에 있어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핆흫줊윦켊�펞 샎 헣믾헞멎 짝 쿦킪헞멎 뫎엶 맏홓 픦줂 쭎뫊 신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의 정기･수시점검 수검의무를 부과하고 기준미달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심사결과 IT･loT가 결합된 스마트물류센터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지속적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인증관련 점검 및 실태조사 등에 있어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옇펾핳픒 퓒 �옇믾맒 뺂 핞솧� 멎칺 픦줂 쭎뫊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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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연장을 위한 차령기간 내 자동차검사 의무부과

심사결과 버스 차령 연장 시 차량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 차량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검사 기준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차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요건이 요구되나 버스 검사를 위해 예상되는 규제비용(27,534백만 원)보다 

신차 구매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705,641백만 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연간 857억 

원의 순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규제 도입으로 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샎읺칺줂몒퍋픦 뺂푷 �많 강화

- 공사중단･지연 상태가 6개월 이상이고,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되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공사이행 항목 추가

심사결과 공사 중단･지연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장기간 방치를 해소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중단･지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사로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공사이행을 

요청하여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신설 3)

심사내용 핞퓶훊핞솧�픦 혾홓팖헒핳� 슿 맏홓 �많 믾쁳 컲�픦줂 쭎뫊 신설

- 자율주행 자동차 유형을 A･B･C형*으로 구분하고 차량 유형별로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안전장치 등의 설치의무 부과

* A형: 유인(시험운전자, 승객)+운전석有 / B형: 유인+운전석無 / C형: 무인+운전석無

∙ (B∼C형) 비상시 차량 정지를 위한 조종･수동제어장치 설치

∙ (A∼C형) 경고장치 기능을 강화하고 충돌방지를 위한 감지대상 현실화, 경사로 

사고예방을 위한 구름방지 제동장치 자동 작동 기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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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형)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심사결과 자율주행자동차는 유형에 따라 기술 및 구조적 특징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안전확보를 

위한 조종･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통한 기술개발의 다양성 보장 및 국민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개정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퓶훊핞솧� 홓윦쪒 믾쿮 짝 팖헒믾훎 신설

- C형(무인) 자율주행차의 기술 및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A, B형 자율주행차의 무인 운행 

시 C형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변 교통상황과 정상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관측장비 설치, 

통신두절･고장발생 시 경고장치 작동 및 자동정지 기능 등 안전장치 및 대책 마련 의무화

심사결과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개정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퓶훊핞솧� 킪풂헒핞펞멚 팖헒풂 픦줂 쭎뫊 신설

- 자율주행차 유형별 임시운행 중 시험운전자의 위치를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

- 운전석이 없는 B형 또는 시험운전자가 미탑승하는 C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시험운전자의 

안전운행 상황과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자율주행차는 유형에 따라 기술 및 구조적 특징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시험운전자 위치지정 

및 B, C 유형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시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관리 매뉴얼 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유형별 안전관리 절차 관련 개정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핒샎칺펓핞펞샎푾컮뫃믗픦믾쫆풞�(3%핂캏)픎퓮힎쇦, 50잚ट 핂캏핆힎묺펞컪묻�쭎
핳뫎핂몮킪읊�1% 핂캏픦쩢퓒펞컪푾컮뫃믗찒퓶픒쪒솒옪헣쿦핖솒옫뮪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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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우선 공급 비중을 축소하되, 50만㎡ 이상의 지구에서만 조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점,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건축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몮뫃핳 슿픦 잖맞핺욚 믾훎 맣 강화

- 공장･창고 등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제외 사유(소규모 공장･창고)를 삭제하고,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을 

추가

심사결과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주로 마감재료 공정 중 발생하고 소규모 공장･창고에서의 화재사고 

비율을 고려할 때 마감재료 기준을 모든 규모의 창고･공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영국 등의 규모별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적용여부 등을 고려시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새롭게 건축･대수선하는 창고･공장 등의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 이상의 재료로 교체 시 비용이 발생되나 마감재료 공사 중 화재사고 및 확산을 방지하는 

동 규제의 목표를 고려할 때 감리의 감독 강화 등 현장관리 강화는 화재확산의 근본적 

예방안으로서 한계를 지녀 동 규제도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삶폂핺 뫃칺 헒샂맞읺 짾� 픦줂 강화

- 마감재료 공사 중 창고･공장･위험물 처리시설 등의 건축공사 시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하며 

해당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건설안전 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토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과 함께 개정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창고･공장 건축 시 가연성 단열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마감재료 공정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현장의 작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를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장･창고 등에 대해 강화된 마감재료 기준의 

예외로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로 노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 부작용을 완화한 점, 가연성 

단열재 사용은 건축주 등의 요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사항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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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몮뫃핳 슿픦 잖맞핺욚 믾훎 맣 강화

- 모든 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의 내부 단열재는 난연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 이상을 

사용토록 함

- 모든 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는 준불연 

이상을 사용토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대형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단열재 및 우레탄을 내부 심재로 

하는 복합자재 사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마감재료로서 우레탄 및 복합자재의 주된 사용처가 

공장 및 냉동･냉장 창고 등이므로 관련 내부･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영국 등의 규모별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인 복합자재의 내부･외벽 

마감재료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삶폂핺 뫃칺 헒샂맞읺 짾� 픦줂 신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단열재 전담감리 의무 배치의 대상으로 창고･공장･

위험물 처리시설 등의 건축공사 시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있는 경우를 규정

심사결과 창고･공장 등은 난연 이상의 단열재 사용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연성 

단열재 사용이 가능하나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된 경우에는 화재사고 우려가 커지므로 

안전강화를 위해 단열재 전담감리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담감리 배 의무는 

공장･창고 등에 대해 강화된 마감재료 기준의 예외로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로 노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 부작용을 완화한 점, 가연성 단열재 사용은 건축주 등의 요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사항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졶슮훊�픦핓훊핞졶힟뫃몮킪, 칺펓훊�많�많컮�졷픒맪쪒헪킪솒옫픦줂몮, 
핂펞 샎 킪핳묾쿦묺�핳(‘핓훊핞졶힟킇핆뭚핞’)픦 핆픒 짩솒옫 뮪헣 신설

심사결과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 중인 사안으로 사업주체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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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줂쿪퓒줊얗킮�핞멷픒샇훊�멂컲힎펻펞먾훊쁢줂훊�켆샎묺컿풞핆컿뼒핞옪헪
신설

심사결과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편익이 큰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뮪헪힎펻펞컪뫃믗쇦쁢줂쿪퓒줊얗샇�킪, 핂짆킪훟핆뮪헪힎펻샇�훊�펞샎핺샇�
믾맒헪 뮪헣픒 솧핊멚 헏푷 신설

심사결과 규제지역 공급주택에 대한 재당첨 기간제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재당첨 기간제한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의 사회적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쭖쩣헒잲, 뫃믗힖컪묞앎슿픊옪핆몒퍋�콚줊얗픦핺뫃믗킪쭒퍟많쁢�슫많멷픊옪뮪헣
신설

- 단, 정상적인 계약취소 과정에서 투입되는 부대비용(소송, 자문, 인건비 등)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포함 허용

심사결과 재공급 가격은 사업주체의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정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 일부 

비용은 시장･군수 등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당한 이익취득 방지에 적절하며, 적정한 가격 수준의 재공급을 통해 얻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묞��슪 헒묻컿 핆흫믾훎 헏푷쩢퓒 샎 신설

- 인증기준 적용범위를 현행 KS X 6924*에서 교통카드로 구체화하여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수정

*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의 물리적 특성, 기본구조, 명령어 및 프로토콜 등을 규정하는 KS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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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모바일 기기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호환성 인증기준･방법 등이 미비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업체 간 기준 난립 및 승객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국호환성 기준의 모바일 교통카드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도 새로운 장치와 기존 장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18년부터 모바일 교통카드 현황파악 

및 전국호환 규격제정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핞쫂쿦�묺 슿펞 뫎 핓훊핞 쏞쁢 핓훊핞샎픦읊 샎쁢 뫎읺훊�많 쫂뫎퍊 
컪윦 졷옫, 쫂뫎짷쩣 짝 쫂뫎믾맒 뮪헣 신설

-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응해야 함

심사결과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청구권자 보호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건축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짷펞 힎핳핂 펔쁢 �컲� 샎캏 멂�줊 신설

-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을 법 제52조제2항의 

외벽 마감재료기준 적용 건축물과 동일하게 규정

심사결과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외벽의 구성요소인 창호의 방화성능도 함께 확보할 필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IBC) 

및 독일(MBO)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창호 방화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소방청･중소기업 옴부즈만･창호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20.6월)된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외벽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규제대상 

건축물을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인 건축물로 한정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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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멂컲믾몒 쭎 팖헒컿 믾훎 강화

- 부품인증 대상인 타워크레인 마스트 및 지브의 안전성 기준･시험조건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마스트 및 지브가 부품인증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부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설현장 등의 이해관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안전성 기준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정된 위치에서 충격하중이 없도록 운용해야 하는 타워크레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직강도･굽힘강도･비틀림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점, 타워크레인 

노동조합･부품업체 등과의 협의를 근거로 동 기준을 마련한 점, 부품인증기관의 

제원심사･장착검사와 연계하여 부품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교통안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묞�쿦삶팖헒헞멎 킲킪 샎캏 샎 강화

- 특별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요건인 교통사고의 기준을 확대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 (변경) 1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

심사결과 관할 지자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의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국토부 교통수단 안전점검의 경우, 점검 실시 후 사망자 감소 효과가 뚜렷하여 정부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통수단 안전점검 준비 및 자료작성 등을 위해 연간 169.41백만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개선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고, 점검요건 확대 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헣맞킪 컿쁳푢묺 뫃펻 칺헒킇핆 픦줂 쭎뫊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역에 ‘특정감시성능요구(RSP)공역’ 신설

심사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운영기준은 당해 공역 운항을 위해 

항공기의 항법장비 보유 및 관련 비행절차, 정비절차 등의 수립･운영에 관한 소속국 정부의 

확인 및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국적항공사들이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이용 시, 비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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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연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제항공기에 이미 필요한 항법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는 점과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 등을 위한 제도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잚 슿픦 킪컲줊 팖헒픒 퓒 �몋얗찒핳� 찒 헪 신설

- 항만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행위를 제한

심사결과 드론을 이용한 주요시설 테러 우려가 확산되고,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미승인 비행 등 드론 

불법비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국가의 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할 필요성 인정되며, 해외에서도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군사기지 관련 법률에서도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 비행금지를 규정하는 등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홓칺핞 슿픦 믾뺂 펾펞 샎 헣�쭒 신설

- 항공종사자가 운항 중 또는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흡연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항공안전법은 탑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항공종사자의 항공기 내 흡연 문제가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효력정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인 

항공종사자의 예측 가능성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항공기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시행 중인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 위반시에 

부과되는 처분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항공종사자의 기내흡연 금지에 의한 항공안전운항 

확보와 쾌적한 기내환경･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믾 칺푷칺펓핞펞 샎 헣찒뮪헣 뺂푷 신설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감항성 개선지시, ②계약정비 

평가, ③정밀측정 장비 등 절차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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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 사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정비규정 항목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는 항공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항목이며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수준의 정비규정을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폏펂묺쿮쁳엳많 �헪핆엳 믾훎 훎쿦픦줂 쭎뫊 신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기준에 

일정 자격을 갖춘 출제인력 2명을 신설 및 인력 중 면접･평가･출제인력(운영인력은 

제외)은 외부 전문가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조종사･관제사･무선통신사) 간 원활한 

언어소통이 중요하므로, 양질의 전문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위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제인력이 상근 인력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미미하며, 양질의 전문적인 시험문제로 공정한 능력평가와 언어소통에 능숙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항공운항 안전성 제고의 편익이 예상되고,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Doc. 9835(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세부운영사항을 정해놓은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훊�핒샎�몒퍋픦킮몮샎캏믖팯(쫂흫믖6�잚풞쏞쁢풢30잚풞�뫊킪) 짝힎펻(헒묻, 
삶 찒쿦솒뭚 힎펻픦 묾삶퓒 헪푆) 컲헣 신설

심사결과 정부 내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한 안으로 목적-수단 간의 적절성 등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점,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핞솧� 팖헒믾훎픦 켆쭎 킪믾훎 짝 킪쩣 슿 킪헖� 강화

- 안전기준 개정으로 신설된 이륜자동차의 전자파적합성 및 가변축 설치기준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동차충돌･구동축전지･보행자 

보호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동일한 시험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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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자동차 안전성 시험 현장의 혼란 방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UN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국내 자동차의 국제경쟁력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사례에 비춰 과도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얗캫칾 핞솧�픦 켆쭎 팖헒믾훎쪒 핆짷쩣 신설

- 8 종류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기인증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의 일부분만 

적용받도록 함

* ① 수제자동차(3.5톤이하, 승차정원 10인이하), ② 항공기 겸용 자동차, ③ 무한궤도 자동차, ④ 수륙양용 자동차, ⑤ 

리무진 장의차, ⑥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⑦ 관광목적 자동차, ⑧ 친환경 자동차 등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제자동차 등 특정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자기인증 기준이 

필요해짐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고, 생산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8 종류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기준’ 

중 필요･최소한의 기준만을 적용하고 그 외 기준은 예외 인정 또는 미적용하는 등 대폭 

완화된 자기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제작자들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적은 

부담으로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환경을 구비할 수 있게 된 점, 소량생산 자동차 시장을 

육성하고자 안전 중심의 엄격한 기존의 규제체계를 유럽제도를 참고하여 개선하되 

필요･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제스포츠카･항공기 겸용차･무한궤도 

자동차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련시장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킇줂풞 짷칺컮 컮얗솒 믾훎 짝 짷칺컮얗 혾칺쭒컫 멾뫊 쫂뫎 픦줂 강화

- 항공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 강화

∙ (일반승무원) 연간 50mSv, 5년간 100mSv 이하 → 연간 6mSv 이하

∙ (임신승무원) 연간 2mSv 이하 → 연간 1mS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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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방사선량 기록 자료 보관기간 연장

∙ (현행) 5년 → (개정)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된 때 중 늦은 시점까지’로 연장

심사결과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의 건강과 신체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선량 기준 및 자료 보관기간의 수준이 합리적인 점,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에 의해 항공승무원의 실제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할 때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mSv를 넘지 않도록, 임신승무원은 2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결과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6mSv를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자료 보관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비용이 예상되나,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발생 예방의 편익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앹풂콯칺펓킺픦퓒풞많 쭎많 쿦 핖쁢 혾멂 신설

-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허가 시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시 부가될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조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①사업계획 준수, 
②여객 배정기법 개발, ③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및 고용노동관계법령의 준수, ④운송약관의 

공정성 유지, ⑤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운송사업 질서확립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플랫폼운송사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B2B전용, 노약자 병원수속 지원, 유아 이동 지원 등)제공으로 국민들의 

교통이용 편익증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퍟킫킪컲 핓훊 믾훎 신설

- 산업시설용지(농공단지에 한함) 대상시설에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추가하면서, ①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②첨단 정보통신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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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용량 기반시설 필요, ③시･도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 

양식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측면에서 전통적･재래적 방식의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화･첨단화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입주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단지와 성격이 유사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1차 산업인 양식업의 특수성과 기존 어민과의 갈등 방지 

및 지역산업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필요･최소 수준의 완화규제 적용 요건을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신설 2)

심사내용 혾풞 풂폏퓒풞 핓쫂 핞멷 신설

- 조합원 운영위원 후보자 자격을 조합원 총 출자좌수의 3% 또는 대의원 총수의 3%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

심사결과 시행령 개정으로 투표를 통한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입후보 남발 방지 

및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입후보 자격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직선거법」 

등 입후보 남발 방지를 위해 무소속후보자의 요건으로 선거권자로부터의 추천을 규정하고 

있는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추천 이외에 매출･자산 규모 

등 별도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입후보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홚쿦쪒 혾풞 풂폏퓒풞 컮� 믾훎 신설

-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시 대규모･소액 출자자 중 일정 인원 이상(건설공제조합은 

대규모출자자 중 2명 이상, 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은 소액출자자 중 1명 이상)을 

의무 선출토록 규정하고, 대규모･소액출자자의 출자좌수 기준을 각각 상위 20%･하위 

20%로 설정

심사결과 운영위원 선출 투표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루어지나, 공제조합별 대의원 구성 

방식에 따라 운영위원 구성이 대규모 또는 소액출자자 위주로 특정집단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각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이 결정되어야 하는 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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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건설산업기본법 (강화 1)

심사내용 쭖쩣솒믗 슿옫잞콚 맣 강화

- 법 제83조제7호(‘3진 아웃제’)의 위반행위에 무등록자 하도급을 추가

- (3진 아웃제) 무등록자 하도급을 제외한 3가지 불법하도급에 한해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을 받고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제도

심사결과 시공능력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는 무등록자 하도급은 일괄･동종･재하도급과 같이 

건설시장 건전성을 더 해치는 행위이므로 ‘3진 아웃제’ 대상에 ‘무등록자 하도급’을 추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법하도급 유형 중 불법성과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무등록자 하도급을 ‘3진 아웃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불법하도급 근절의 사각지대 해소와 건설시장 건전성 제고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무등록자를 포함한 ‘다른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힎뽆펓 퍟쿦쪟 킪 칺헒핆많헪 솒핓 신설

- 제주도 내 카지노업을 양수･합병하려는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시 검토되는 결격사유 등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 및 카지노업 결격사유를 준용토록 함

심사결과 부적격자 및 불건전 자본유입 방지와 카지노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양수･합병 

전에 재정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전인가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카지노 규제청의 

사전승인 없이 카지노 허가의 양도, 카지노 사업자의 지분을 양도･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싱가포르 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동 규제는 카지노업 

대표자 회의(’20.10)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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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콚뮪졶 칺퓯킪컲펞 샎 짷펻컲찒 짝 콚솓킲킪펞 뫎 옎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사항 이행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육지에 비해 말 사육시설 및 소규모 사육시설이 많고, 특히 소규모 사육시설이 AI 유입경로인 

철새도래지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등의 제주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으로 방역조치사항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에 따라 도조례로 

마련될 방역 설비기준 및 소독실시 의무는 허가･등록 사육시설 기준에 비해 완화된 수준인 

점,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나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육시설 등에 대해 사육신고 

및 최소수준의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도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 규제의 도입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홂핞풞 짦 뮪헣 신설

- 반출허가 대상인 보존자원은 제주도 외에서 매매를 금지하고, 보존자원을 제주도 밖으로 

불법 반출한 자 및 제주도 외에서 보존자원을 매수한 자에게 도지사가 반환명령 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제주도 외로 불법 반출된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및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매금지 및 반환명령 등 도지사의 관리 권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출 시 허가받도록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매매금지 및 몰수 규정을 두는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보존자원의 무분별한 채취 및 훼손, 불법 반출을 예방하고, 기반출된 보존자원을 

원상 복구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수준에 해당하여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힎쿦 뭂�퓒 많헪 강화

-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및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은 굴착행위 허가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를 유지토록 단서 

조항 마련

심사결과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굴착행위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가 

제주도의 주요 수원(98%)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하수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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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등 해외사례에 비해여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행위별 지하수 

오염 유발 가능성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 여부를 상이하게 설정해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킮핺캫펞뻖힎 컲찒푷얗픦 픦줂믾훎픒 캏 강화

심사결과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본 규제 외 대안이 없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유료도로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짊핞솒옪칺펓핞펞 퓮힎뫎읺몒 쿦잋픦줂쭎뫊 신설

- 유지관리계획(5년 단위 수립)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연차별 수립) 포함사항과 수립 시기 등

심사결과 개정법에 신설된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과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절감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별 내용과 수립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간 고시로 운영하던 사항을 상향입법하므로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짊핞솒옪칺펓핞펞 쭎많�욚 몮힎 픦줂 쭎뫊 신설

- 부가통행료 등의 부과･수납 절차 명확하게 규정

∙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 절차 마련: 최소 2회 고지 의무화

∙ 납부 기한의 설정: 최소 15일 납부기한 부여

∙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기준: 20회 상습 미납 시

심사결과 관리주체에 따라 상이한 미납통행료 고지 및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이용자의 혼선에 

의한 민원, 상습적 미납 등이 증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수납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이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성실납부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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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유료도로 사업자는 미납(부가)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대부분 2∼3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하이패스 미설치 도로 제외), 동 규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짊핞솒옪칺펓핞펞 퓮힎뫎읺몒헪� 픦줂쭎뫊 신설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방법

∙ (계획) 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

∙ (보완) 계획의 수정･보완 요구 시 15일 이내 제출

∙ (검토)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 관리센터에 적정성 검토 요청 가능

심사결과 개정법에 신설된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과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절감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의 계획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그간, 旣 

시행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거하여 운영하였던 

사항을 상향입법하므로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신설 4)

심사내용 삶힎뺂솒옪픦 묞�팖헒킪컲 컲�풞� 훎쿦, 삶힎뺂솒옪픦 묞�팖헒킪컲줊 컲�뮪멷 훎쿦, 
삶힎뺂솒옪픦 묞�팖헒킪컲줊픦 퓒�쪒 컲�믾훎 훎쿦 픦줂 신설

- 단지내도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 (설치원칙) 보행 연속성 확보, 설계속도(≤20km/h) 등

∙ (설치규격)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방법･규격 등

∙ (위치별 설치기준) 진출입로, 교차로, 가로, 주차장 내 시설물 설치기준

심사결과 일정 범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후속조치로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단지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로안전시설에 관한 

다른 지침･매뉴얼을 준용하여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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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삶힎뺂 솒옪픦 묞� 팖헒킪컲줊 퓮힎뫎읺 픦줂쭎뫊 신설

-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규정

∙ (점검) 주기적 점검, 안전시설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등

∙ (보수) 시설물 변경･파손 시 복구 또는 재도색 등 신속히 보수

심사결과 일정 범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후속조치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마모･방치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에서 

단지내시설의 안전점검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교통안전실태점검을 통해 보완 권고가 

가능하여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공공측량 작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뫃뫃�얗컿뫊 젢�섾핂�픦 헪� 신설

- 공공측량수행자(실제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행자(공공측량 발주 기관)의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공측량 성과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중복으로 이뤄지는 측량을 최소화하여 아날로그식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및 공공측량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진행(’21.2월)하여 데이터 작성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 메타데이터 제출 관련 

일본 등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기계설비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믾몒컲찒 컲몒믾훎 짝 킪뫃핞 슿픦 훎쿦칺 신설

- 기계설비 시공 후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일반사항 및 최소 유지관리 공간 등이 포함된 

설계 및 시공기준을 마련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작성하는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 

관련 시공자와 감리업무수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

심사결과 건축물에 비해 수명이 짧은(10-25년)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시공 체계 마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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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보완하고 건축법상 다른 

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능 및 안전평가를 도입하며 시공자･감리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기계설비코드(IMC) 상 기계설비의 안전과 관련 사항 

및 타법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성능･안전평가 

등은 일반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감리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기계설비기술사회 

등과 9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동 설계기준을 마련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AMC많훎쿦퍊몋폏멂헒컿퓮힎믾훎짝AMC펞샎몋폏킲�짝퓒많뫎엶칺
신설

심사결과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AMC픦 쪎몋핆많 샎캏 짝 킮� 헖� 슿 뮪헣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큰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핞솧�멎칺 킪 큲잏 쭎헏헣믾훎 신설

-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절손을 시행규칙(주요 부적합사항)에 추가하여 심한 변형･절손된 

판스프링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재검사 필요)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판스프링 검사기준 및 방법을 추가

심사결과 주행 중 낙하시 후방 차량 가격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량 판스프링에 대해 

적합 판정･시정권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부적절하므로, 심한 변형 또는 절손된 판스프링에 대해 부적합 판정만 가능하도록 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주행 중 낙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한 변형･절손된 판스프링에 한해 부적합 

판정･재검사받도록 하는 것은 차량소유자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도로안전 강화 효과가 

크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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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힎헣헣찒칺펓핞 읺 컲�믾훎 훎쿦 픦줂쭎뫊 신설

- 검사시설 중 의무설치 시설을 피트 또는 리프트로 규정하고, 리프트 규격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검사장비의 발달로 리프트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피트설치만 의무화하고 

있어, 리프트 설치만 희망하는 사업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피트를 설치해야 

하므로, 검사시설의 안전 강화 및 검사능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피트와 리프트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시설 내 추락사고 방지 

및 자동차 하부검사 정확성 제고에도 적합한 수단으로 신설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리프트 

설치면적이 기존 피트 설치 면적에 비해 크지 않아 설치에 필요한 면적증가가 미미하므로,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핞솧� 멎칺 샎칺펓핞펞멚 읺 컲�믾훎 훎쿦 픦줂쭎뫊 신설

- 종합검사시설의 의무설치 시설을 피트 또는 리프트로 규정하고, 리프트 규격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검사장비의 발달로 리프트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피트설치만 의무화하고 

있어, 리프트 설치만 희망하는 사업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피트를 설치해야 

하므로, 검사시설의 안전 강화 및 검사능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피트와 리프트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시설 내 추락사고 방지 

및 자동차 하부검사 정확성 제고에도 적합한 수단으로 신설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리프트 

설치면적이 기존 피트 설치 면적에 비해 크지 않아 설치에 필요한 면적증가가 미미하므로,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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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철도안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폏캏믾옫핳� 컲�픦줂 맣 강화

-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객차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 규정(사각지대･위치 등 설치 시 고려사항 및 해상도 요건을 명시)

심사결과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승객용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설치 기준 및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상기록장치 설치, 

유지관리비, 안내문 부착 등을 위해 연간 60.19억 원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승객용 

객차 내의 범죄예방, 사고발생 시 원인 파악 및 관련 증거 확보 등에 의한 안전한 승객용 

객차환경 조성의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용 객차 내의 범죄예방, 사고발생 

시 원인 파악 및 관련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현재 운행 중인 객차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 설치토록 경과규정이 있어 철도운영자의 설치 부담을 경감하였고, 

유사 운송수단인 도시철도에는 旣 도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 고시 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줂핆찒핳� 헒줆묞퓯믾뫎 슿펞 헒핞�멾킪큲� 묺�픦줂 쭎뫊 신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종으로 차등화된 무인동력비행장치(이하 ‘드론’)의 종별 

조종자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

∙ (자격기준) 만 14세 이상인 자 + 드론 조종자 증명 소지(단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 온라인교육 6시간 이수)

∙ (업무범위) 1종(1-4종 조종 可), 2종(2-4종 可), 3종(3-4종 可), 4종(4종만 可)

구분 현행 개선(최대 이륙중량 기준)

조종자격

비사업용 불필요

⇨

완구용 250g 이하 자격 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 온라인 교육(6시간)

3종
2kg 초과 ~ 7kg 이하

→ 필기+비행경력(6시간)

2종
7kg 초과 ~ 25kg 이하

→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약식)

1종
25kg 초과(자체중량 150Kg이하)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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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안전한 드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드론 조종 자격 및 조종 

가능한 업무 범위를 드론의 최대이륙 중량 기준에 따라 차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조종자격 차등화로 희망하는 

드론의 조종자격만 취득하면 되어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고, 차등화된 드론 조종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설정으로 드론 종류에 따른 조종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조종 미숙에 의한 

추락, 충돌 등 사고 예방 편익이 기대되고, 4종 드론의 경우, 만 1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온라인 교육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규제준수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줂핆찒핳� 헒줆묞퓯믾뫎펞 샎 맣쇪 믾훎훎쿦픦줂 쭎뫊 강화

- 전문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 훈련기준, 교육훈련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심사결과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과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육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시설 및 

인력기준은 기존 고시에 적용되던 내용과 유사한 수준에서 무인비행장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었고, 전문교육기관의 무인비행장치 교육 내실화 및 드론 조종자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에 편익이 기대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줂핆찒핳� 혾홓핞 핞멷믾훎 짝 헪푢멂 컲헣 신설

-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및 교육생의 출결관리를 위해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의무를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심사결과 모든 전문교육기관에 위치기반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출결 허위기재 

방지 및 조종자 교육 내실화, 비행경력 정보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수기에 의한 출결관리는 대리출석 등 

허위･조작사례가 많아 교육기관에서도 출결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 이미 정부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전자출결시스템이 무료 설치되어 비용부담도 

없으며,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학사관리 강화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항공안전 향상 편익이 예상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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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솒풂헒졂 헣�쭒 믾맒 맣 강화

-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심사결과 행정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위험성, 동기 및 결과 등의 사안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타당성･합리성이 

제고되면 철도차량 운전자의 처분 수용성이 높아져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감소가 가능하고, 철도안전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면허정지 기간 

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헣짎힒삶 짝 컿쁳많 킲킪핞 묞퓯픦줂 짝 핞멷 뮪헣 강화

-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려는 자의 자격에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하고, 성능평가자에게 

정밀진단자와 동일한 자격을 요구

심사결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제도는 철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상호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고 필요･최소한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일반 기계･전기가 아닌 전력공급 전차선, 열차제어 

신호설비 등 철도 특화시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이수 및 자격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솒킪컲 팖헒힒삶 헒줆믾뫎픦 솒믗 헪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하도급의 범위

∙ 비파괴검사, 지반･지질･수중조사, 내진평가 등 전문적인 검사･계측･분석･조사･시험･ 

측정의 경우

심사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도급 제한 등을 도입하는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이 개정되어 

후속조치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가능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특수장비 사용 등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하도급 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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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하도급제한에 따른 비용 발생은 미미한 

반면, 무분별한 저가 하도급의 금지로 인한 철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발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솒킪컲 팖헒힒삶 헒줆믾뫎 슿옫믾훎 컲헣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과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 등록변경 사항 규정

심사결과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전문기관의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세규정 

및 변경등록 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 및 변경신고를 통해 철도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도지사의 감독하에 난립을 방지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헣짎힒삶컿쁳많 킲킪핞픦 묞퓯픦줂 쭎뫊 신설

- 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자가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 세부 사항으로 교육기관, 교육 종류 

및 주기, 필수 교육시간 규정

구분
정밀진단 성능평가

신규교육 보수교육(5년주기) 신규교육 보수교육(5년주기)

시간 70시간 14시간 14시간 7시간

심사결과 철도시설은 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와 전철전력･신호제어･통신과 같은 시스템 분야 등 

전문･특수분야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철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므로 전문기술 분야별 교육기관, 

교육종류 및 주기, 필수 교육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도협회 등 

철도 관련기관에서 신규･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정밀진단･성능평가 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시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힒삶 헒줆믾뫎 힒삶�헣핳찒 묺찒 픦줂 쭎뫊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구비해야 할 분야별(구조물･궤도･건축･전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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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어･통신) 진단측정 장비 세부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철도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립 또는 부실화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위해 등록 시 구비해야 

할 분야별 진단측정 장비 세부사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진단측정 장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전문기관 등록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장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 규제의 장비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힒삶 헒줆믾뫎 믾쿮핆엳 핆헣 믾훎 컲헣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확보해야 하는 각 철도시설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직무분야･전문분야) 인정기준 규정

심사결과 철도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립 또는 부실화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위해 등록 시 구비해야 

할 분야별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세부사항으로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강화 1)

심사내용 �풚�엖핆 헣믾팖헒헞멎 맣 강화

-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뿐만 아니라 인상시마다 각각 실시하도록 

실시 시기를 신설하고 점검 횟수를 강화

심사결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타워크레인 전도･붕괴 사고는 설치･인상･해체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지침으로는 설치･해체 시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공사 현장은 타워크레인 인상 시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시 

전도･붕괴 예방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한 동 규제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작업중단 

방지･근로환경 안전 개선에 적합한 수단인 점,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시 작성하는 점검보고서는 현행과 같이 2회로 유지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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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신설 2)

심사내용 MC픦 쪎몋핆많 샎캏, 켆쭎 푢멂 슿 뮪헣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AMC 킮뮪(쪎몋)핆많 킪 매�퍊  줊헏컲찒 켆쭎푢멂 뮪헣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푢믖핳� 쪎몋믖힎 픦줂 쭎뫊 강화

- 택시미터 구조에 (기존) 택시전기식미터 → (추가) 택시앱미터를 도입

- 택시앱미터 요금산정기능의 개조･변경 금지

심사결과 GPS 기술을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앱미터는 탑승 전부터 경로와 운임 예측이 

가능하여 택시 이용 서비스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반면, 무선망을 통한 원격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제작사 등에 의한 요금산정기능 무단 변경의 우려도 크므로, 택시앱미터를 도입하되 

택시 운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공적관리 또한 필수적이어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旣 운영 중인 전기식미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앱미터에 

대해 검정 의무 및 요금산정기능 변경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킪팿짆� 멎헣킮� 픦줂 쭎뫊 강화

- 택시앱미터도 전기식미터와 마찬가지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제작･수리･사용검정을 

의무화

심사결과 GPS 기술을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앱미터는 탑승 전부터 경로와 운임 예측이 

가능하여 택시 이용 서비스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반면, 무선망을 통한 원격 업데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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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제작사 등에 의한 요금산정기능 무단 변경의 우려도 크므로, 택시앱미터를 도입하되 

택시 운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공적관리 또한 필수적이어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旣 운영 중인 전기식미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앱미터에 

대해 검정 의무 및 요금산정기능 변경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솒�얗헪핟칺펞 콚풶펂 많 짝 핆흫짷쩣 훎쿦픦줂 쭎뫊 강화

-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방법별 적용 기준 마련

∙ 기존 기술기준과 마찬가지로 IEC 62279를 적용하되, 사업수행 형태별로 관련 조항을 

재편성하고, 국제표준 면제근거 신설

심사결과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의 합리성 제고와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기존의 

경직된 기술기준을 다양한 사업유형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안 마련 과정에서 차량제작사, 관계기관 등과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사업수행 유형별 세분화 및 국제표준 면제근거 신설 등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멂�줊 �픦 짷믾훎 킮컲 신설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반창호(이격거리 1.5m 초과) 또는 방화유리창(이격거리 1.5m 이하)을 설치토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재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외벽 구성요소인 창호의 방화성능도 확보해야 하나 관련 방화성능 기준이 없으므로, 건축법 

위임에 따라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기준은 창호를 통한 화염 분출 범위 및 복사열을 고려하여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인 점, 동 규제로 인하여 방화유리창 설치비용이 발생하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개정된 건축법의 취지(외벽의 구성요소인 창호의 방화성능도 함께 확보)를 

고려하면 동 규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21 규제개혁백서

326

(58)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쫂칺, 핞솧� 헪핟핞슿펞 샎 핞욚헪�픦줂 쭎뫊 신설

-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기록장치 접근권한 가진 자의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심사결과 자율차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책임 배분 등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기록장치 접근권한 가진 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사고 관계인 또는 관계 

물건 소유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에게 기록장치 등 사고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 등의 제출 및 훼손 금지와 

같은 협조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면서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무 면제 또는 기한 연장 등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송비용 감소(사고당사자), 비용 환수(보험사) 및 자율차의 신뢰도 

향상(자동차 제작사) 등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몮뫎몒핆 슿펞 칺몮뫎엶 핞욚헪��컫핳쫂홂 픦줂쭎뫊 신설

- 사고 관계인 또는 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 소유자 등의 자료 또는 관계물건의 

보존･제출 의무 규정

심사결과 자율차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책임 배분 등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 등 또는 기록장치 접근권한 가진 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사고 관계인 또는 관계 

물건 소유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에게 기록장치 등 사고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 등의 제출 및 훼손 금지와 

같은 협조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면서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무 면제 또는 기한 연장 등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송비용 감소(사고당사자), 비용 환수(보험사) 및 자율차의 신뢰도 

향상(자동차 제작사) 등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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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멂�줊 쭒퍟뫟몮펞 퍊 쁢 칺 �많 강화

-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일 경우, ①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점, ②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점

심사결과 본 규제로 큰 사회적 편익이 확보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쭒퍟몒퍋컪 핟컿 칺 �많 강화

- 수분양자가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 및 주거용 사용금지 대상임을 확인하였음을 

별도 서식에 따라 증명

- 수분양자가 계약해제 가능한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분양건축물 허위･과장 광고 및 

분양계약서상 계약목적 달성 곤란까지 확대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건축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캫쿧짣킪컲 멂�믾훎 신설

- 생활숙박시설의 정의 규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됨에 따라 인근의 학교 과밀, 교통체증, 조망권 침해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해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의 마련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을 차단함으로써 민원 

최소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캫쿧짣킪컲 푷솒쪎몋 킮�픦줂 강화

-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

심사결과 생활숙박시설 관련 문제 해소 및 동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로의 



2021 규제개혁백서

328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에 따른 직접적 비용과 생활숙박시설 관리강화를 통한 지역 민원 최소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을 비교형량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0)

심사내용 �짾컪찒큲칺펓픦 슿옫푢멂 신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일반･시설･장비)

구분 등록요건

일반요건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시설요건

∙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천m2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 화물취급소

∙ 전산망 시설

장비요건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심사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 및 전국적 택배서비스의 안정적 운용과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기존 인정제 

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 요건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 활용, 시설,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기존 인정제 하에서 규정한 

시설･장비요건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 추가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짾컪찒큲칺펓핞픦 폏펓헞펞 샎 뫎읺 픦줂 신설

- 택배사업자에게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조치 등 영업점 관리 의무를 부여

∙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 자료제출 요구･확인 및 시정요구 등을 조치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영업점이 이행하여야 하나, 택배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점 이행관리를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의무화한 입법 취지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자료 확인･조치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정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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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짾컪찒큲칺펓핞 슿옫�콚 �쭒믾훎 신설

- 등록취소 사유(기속･재량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 기준 마련

구분 기속 등록취소 재량 등록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으로 등록･변경등록

∙ 화물법 운송허가 요건 미충족

∙ 등록결격 사유(법6조)

∙택배사업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위반

∙택배사업 일반, 시설, 장비 등록요건 미충족

∙ 변경등록 위반

∙ 개선명령(법39조) 미이행

처분 ∙ (등록취소) 사유발생 시

∙ 1차 경고

∙ 2차 등록취소(단, 경고로 감경 가능)

※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 30일 내 

시정 ②소비자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사결과 등록취소(기속･재량) 사유가 법에 규정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참작하여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는 

고시에 따라 시설 및 장비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를 인정･공고 

하였으나, 법 제정에 의한 등록제 도입으로 피규제자의 사업 가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줊짾콯샎컪찒큲칺펓핞 핆흫 믾훎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으로 ①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품질관리체계, ②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운영체계, ③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가능한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요구

심사결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교통안전 위협･배달사고 등 종사자･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어 법 제정으로 신설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우수 소화물배송업체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인증 상세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유업인 소화물배송업을 

법적 관리체계 안으로 유도하고자 우수업체 인증 상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은 이를 희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인증 시 행정적･재정적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준수가능성이 높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캫줊윦컪찒큲칺펓핞픦 컪찒큲퍋뫎 킮몮 픦줂 신설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소비자의 의무, 운임 청구, 운송물 인도 및 처분, 손해배상･면책 

등 약관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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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생활물류서비스는 화물배송 과정에서 배송상품의 파손･훼손 및 분실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지속 및 분쟁 증가가 우려되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약관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표준약관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서비스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필요･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미 다수의 사업자는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규정에 의거 서비스약관을 시행 중이며, 포함사항에 사업의 종류만 

추가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쭎샇 핂핃픦 쿦� 짝 헪뫃믖힎 퓮 신설

-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행위의 유형 규정

구분 유형

부당한 이익 ‘수취’

∙ 화주가 사업자･영업점･종사자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대가로 지

급하는 금액의 수취

∙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 ‘제공’
∙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운송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주에게 제공

심사결과 관행화된 리베이트, 백마진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택배 거래구조 개선 및 택배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익 수취･제공 금지규정의 행위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택배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근거하여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짾컪찒큲칺펓핞펞 샎 맪컮졓옇 칺 신설

-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 사항으로 ①종사자 보호 및 처우, 

②거래구조, ③표준의 도입･적용, ④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규정

심사결과 택배가격의 지속 하락과 종사자의 과로사 급증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장관의 개선명령권을 

신설한 법 취지에 따라 종사자 보호 및 처우개선, 택배서비스 품질･안전 제고 등을 개선 

명령 사항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근거하여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331

심사내용 픦 컲잋 핆많 푢멂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협회 설립에 필요한 인가 요건 규정

∙ 발기(회원자격 있는 자 1/5이상) → 동의(회원자격 있는 자 1/3이상) →

정관작성(창립총회) → 인가신청

심사결과 법 제정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법 시행 및 협회가 

대표성･정당성을 확보하여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가 상세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협회설립에 필요한 발기･동의 최소 인원과 필수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헪혾픦 컲잋 핆많 푢멂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인증사업자’)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가 요건 규정

∙ 발기(조합원 자격 있는 3인 이상) → 동의(조합원 자격 있는 5인 이상) →

정관작성(창립총회 의결 後) → 인가신청

심사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필수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는 사망･중상 등의 사고위험이 

커서 보험료가 높고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에 신설된 

소화물인증사업자 공제조합이 업계의 대표성･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사업수행능력과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설립 인가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업계 특성인 배달플랫폼 업체,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업체 등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등록･신고가 불필요한 

자유업이므로 정확한 업체 수 파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급성장 중인 소화물배송 업계에 

절실한 공제조합이 신속하게 설립되고 충분한 사업수행능력과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화물인증사업자 3인 이상의 발기, 5인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헪혾픦 풂폏 훎쿦 칺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운영 시 준수사항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의무 규정

∙ (준수사항)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 계상･적립, 재무건전성 기준 

∙ (서류제출) 총수입･지출 편성(예산), 결산보고서(결산) 등 제출･비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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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및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조합의 준수사항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뫃헪혾픦 핺줂멂헒컿 믾훎 신설

- 소화물인증사업자 공제조합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 규정

∙ ①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 ②구상채권 등 보유자산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심사결과 소화물배송업의 필수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의 높은 보험상품 사고율 및 손해율과 저조한 

보험가입률 등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경영 안전성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세기준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본의 적정성･자산의 건전성･유동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상세 기준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힎쭒헏잋 쭒퍟훊�펞 샎 헒잲헪 10뼒, 먾훊픦줂 5뼒 쭎뫊 신설

심사결과 전매제한･거주의무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뫎읺훊�픦 헞멎픦줂 신설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구체화하고 관리주체에게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의무 부여

- 관리주체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실시 및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표 기록 의무

- 관리주체의 매년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의 성능점검 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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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주기 

등 세부적인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설비별 점검수량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성능점검 대상을 축소하고 성능점검시 유지관리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타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기계설비별 점검주기를 차등화하는 해외사례 대비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매년 성능점검으로 인해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효율적･체계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로 기계설비 품질 향상 및 수명연장에 따른 교체비용 

절감,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기계설비법」 제정 및 유지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 이상 성능점검 대상 및 관리･점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동 규제 외에 대안이 없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신설 7)

심사내용 핆헣킮�픦 헪 신설

-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위반행위별로 일정 

기간(6~24개월) 동안 신규 인정신청 불가

- 기존에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및 동일품목에 대한 특정 사유(➀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중, ➁ 인정이 일시정지 중, ➂ 품질시험 실시 중) 발생 시 

인정신청 제한

심사결과 제품 성능시험과 업체의 제조･품질관리능력 평가를 모두 합격한 자재의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화재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므로 인정신청 

제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신규 인정신청 

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인정신청 제한 대상을 ‘동일성능의 동일 인정품목’으로 

한정하여 비례성이 충족되는 점, 내화구조의 인정신청 제한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신청 제한의 

범위･수위 관련 의견이 반영돼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힖킪 헖� 신설

-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한국건설시험연구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게 품질시험 

실시 방법 준수 의무 부여

- 제조업자 본인의 자체적 품질시험 실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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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계열회사에서의 품질시험 실시 금지

심사결과 시험기관이 제품 성능을 시험하는 품질시험의 실효성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방법 및 시험주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된 시험방법을 따르는 등 합리적 수준의 규제인 점, 내화구조의 품질시험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핆헣펓핞 슿픦 핞�힖뫎읺 믾훎 신설

- 인정업자에게 자체 품질관리 실시 후 그 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부여 

- 인정업자가 품질인정내용 및 시공･검사 방법 등을 시공자 등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외부기관의 확인･점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인정업자가 스스로 일상적 

관리를 지속해야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구체적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정업자의 기록보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확인･점검 

이후에는 기점검된 자체 품질관리기록을 인정기관이 보존토록 할 예정인 점, 내화구조의 

인정업자 자체 품질관리 관련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핆헣 핞핺펞 샎 킪 신설

- 인정표시를 인정업자는 제품 표면에, 시공자는 시공부위에 부착해야 하며, 미인정제품･ 

포장에는 동일･유사 표시 사용 금지

- (인정표시) 인정마크와 인정업자 정보(인정번호, 사용부위, 내화시간, 회사명, 공장주소) 

및 시공자 정보(시공회사, 시공책임자)로 구성

심사결과 방화문 등에 신설 도입되는 품질인정제도가 원활한 시행 되고 제품 구매자･시공자 등이 

수월하게 품질인정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정제품 표시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화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표시부착 의무 및 비인정제품의 표시 

제한 관련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힖뫎읺 핆헞멎 믾훎 신설

- 인정업자 또는 시험기관은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장･시공현장･시험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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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에 협조해야 함

구분 공장 시공현장 시험기관

품질관리 점검주기(1年) 2회 이상 1회 이상(1개소 이상) 1회 이상

심사결과 품질인정제도는 부적합 자재의 생산･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시공현장, 시험기관에 대한 점검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설치･유지･관리단계에서 검사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사례 및 내화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 및 공사현장 점검 관련 세부 사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 제품에 대해 잦은 성능시험 응시를 규정한 기존 제도를 완화하는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동 규제를 도입한 점, 공장･시공현장 점검 비용이 발생하나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또한 기대되므로, 비용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핆헣쪎몋 킮�픦줂 신설

-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인정업자에게 인정변경 신청의무를 부여하나 해당 변경이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신청을 제한

심사결과 인정 변경내용을 관리하여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인정 변경신청 의무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정제품의 핵심 사항인 내화성능 변경 

시에는 인정변경 절차가 아닌 신규 인정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외 일정한 사유에 

한해 시간･비용적 부담이 적은 변경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유사입법례인 내화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변경 신청의무 및 발생사유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핆헣픦 �콚 슿 헪핺믾훎 신설

- 인정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개선요청･일시정지･인정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업자의 위법행위별 구체적인 행정제재기준 

(개선요청, 일시정지, 인정취소)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제품의 품질･성능에 

미치는 영향, 위반의 고의성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차등화하였고, 비교적 

약한 수준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인정제품에 대한 생산･판매 중지 없이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할 기간을 보장하는 등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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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내화구조 인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의 제재기준이 동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샎헏핺얗픒 쁦읺쁢 샎� 푷 믾맒 헪 강화

- 화물차(5톤 초과)의 톤급상향 대폐차 주기 제한: 16개월(우수물류기업 12개월)

심사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일부 특수용도형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대하여 신규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바, 대폐차로 인하여 기존 허가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무분별하게 증가될 경우 실질적 증차효과로 화물자동차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톤급상향 대폐차의 기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旣 고시(’07.12∼’19.8)에 의해 운영되던 사항이 

법적 근거 미비로 삭제되었다가 다시 동일하게 재입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칺펓킪핞 힎헣 푢멂 신설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사업시행자의 

대상 및 요건 규정

- 건설업 등록자 및 신탁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 출자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요건 구체화

심사결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담보되는 사업시행자로 

제한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밀억제권역 분산 취지를 

고려해 대상･요건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추가로 인정됨.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시공능력 평가액･사업실적･자산 운용실적 등)을 판단기준으로 각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해당 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를 제시하고, 결격사유인 

제재처분 이력의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규제로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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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헣찒칺펓�뭚 잲핓 픦줂 신설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금액을 규정하고, 매입대상에게 해당 금액만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 의무 부여

매입대상 매입금액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3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면적 3.3㎡ 당 

20,000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허가면적 3.3㎡ 당 

20,000원

심사결과 대규모 공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수적이기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직접 당사자들에게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사도급계약 체결자, 민간사업자, 토지형질변경허가자와 같은 

정비사업의 직접당사자로 한정하여 채권매입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범위를 

최소화한 점, 일정 범위 내에서 시･군등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정비사업채권 매입상당액만큼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천재지변과 같이 정비사업채권매입이 부적당한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방지한 점, 정비사업채권 매입 당시 금전적 부담이 예상되나 원금상환과 더불어 

채권발행 당시의 금리 상황을 고려한 이자 또한 지급되어 실질적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몋폏픦 멂헒컿 믾훎 신설

- 건설업 등록자･신탁업자 및 부동산 개발사업자에게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 신탁업자의 경우 재무･경영 건전성 기준을 미충족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요구

심사결과 사업중단･사업시행자 부도 등이 없는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능력이 

담보되는 사업시행자로 제한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시행능력의 

구성요소인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서 규정한 경영 건전성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본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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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헣찒칺펓�뭚픦 훟솒캏 헪 신설

- 매입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에 대한 중도 상환 제한 규정 신설

- 단,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사유가된 허가･인가의 취소 및 도급계약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존재하는 대상･금액을 벗어난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 

상환 가능

심사결과 안정적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담보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금의 유동성을 제한하여 자금조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상환을 제한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매입 의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초과 매입이 발생한 경우는 매입자의 

권익침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제외하는 등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비례성이 충족되는 

점, 관계 법령 또한 도시개발채권의 중도 상환을 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는바 본 규제의 규제수준을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몋핞솧� 멎칺믾훎 짝 킪헣픦줂 쭎뫊 신설

구분 신설 규정

부적합 판정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작동상태 불량 또는 미설치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 불량

심사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旣 마련된 경고음발생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의 육안 확인에서 전자장치진단기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적정하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용진단기 보급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 육안검사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솧� 멎칺샎핞 짝 힎헣헣찒칺펓핞펞 헣믾멎칺 킲킪핳졂 폏캏뫎읺 픦줂 쭎뫊 신설

- 자동차 촬영 방법(검사 진입(앞면), 진출(뒷면)) 및 선명한 사진(자동차 등록번호판 식별 

可)을 전송 의무 규정

심사결과 정기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부실 검사 방지에 따른 차량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 영상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영상촬영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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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상의 화질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찒펓핞픦 묞퓯 핂쿦픦줂 쭎뫊 신설

- 정비책임자 교육별(신규, 정기) 이수 의무 규정

구분 교육 이수 규정

신규교육

∙ 정비책임자 선임 6개월 이내

(종합*, ･소형정비업) 신규 35시간, (전문**
･원동기 정비업) 신규 14시간

∙ 정비책임자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 재취업시 신규교육 면제

정기교육
∙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주기

(종합･소형정비업) 정기 14시간, (전문･원동기 정비업) 정기 8시간

심사결과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및 고전원 전기장치 등의 신기술 정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정비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비책임자의 자동차 정비 신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비업계에서도 정비인력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을 요구하였고, 정비업 규모에 

따른 교육시간의 차등화, 경과 규정(공포 후 6개월)과 신규교육 이수 간주 규정 등을 두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찒묞퓯믾뫎펞 컪윦짪믗 짝 킪컲핳찒믾훎 훎쿦픦줂 쭎뫊 신설

- 정비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 규정(강의실, 실습실, 전임강사 자격 등)

심사결과 친환경차 보조금･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전기차 신규 출시로 

전기･수소차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비책임자 의무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교육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비책임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비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솧� 묺솧�헒힎 슿펞 샎 멎칺믾훎 짝 짷쩣 신설

구분 신설 규정

검사 기준 및 

방법

∙ 구동축전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 및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진단기 활용)

∙ 경고음 발생장치 및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정상적 작동(진단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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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旣 마련된 경고음발생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의 육안 확인에서 전자장치진단기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적정하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용진단기 보급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 육안검사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①묻�묞�쭎옇펞컪뫃믗쿪퓒슿켆쭎믾훎픒헣몮, ②훊짊뫃앚뫃몮핊1뼒헒쭎��힎읊
콚퓮 핞옪 뫃믗샎캏픒 헣

- 다만, 3기 신도시 등은 보상이 진행 중이며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22.1.1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지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마련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픦퍟솒핆 �힎픦 뫃믗믾훎 뮪헣 신설

-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 부여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구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 제한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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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팖헒힒삶헒줆 컲잋 푢멂 신설

-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시, 회원자격이 있는 전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 및 인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군소협회 난립 방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협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동의 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발기인 요건을 규정한 

타법 사례를 고려 시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현재 안전진단 분야의 

유일한 협회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전문협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칺펓킪핞픦 킪헣졓옇 퓒짦펞 싾읆 �쭒믾훎 신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허가취소) 규정

시정명령 대상 위반 시 처분

∙ 정당 사유 없이 공사착수 지연 또는 공사 완료 예정일 미준수

∙ 준공확인 결과 실시계획과 다른 경우 ‣허가의 조건 위반
허가취소

심사결과 안정적이고 신속한 신공항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이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법에서 정한 처분범위 내 합리적인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시행자의 시정명령 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2차적인 행정조치 수단으로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쿦핞솧�픦 �얗�샇펾 짝 �옇 헪 신설

- 대여사업용 캠핑용 특수차동차의 차령 9년 및 차량충당연한 3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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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차종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신설

경형･소형･중형 대형

차령 5년 8년 9년 9년

차량충당연한 1년 3년 3년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추가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 

및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노후화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충당연한 

및 차령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캠핑용 특수자동차와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한 승합자동차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핂핃뫃퓮 쭒퍟훊�펞 샎 먾훊픦줂믾맒 5뼒 쭎뫊 신설

심사결과 거주의무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6)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핂윪핞솧� 삫 킇핆믾훎 훎쿦픦줂 쭎뫊 신설

구분 신설 규정

기본원칙

(안전기준)

∙튜닝승인 불가대상 신설

- 이륜자동차의 차량중량이 6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 차륜이 변경되는 경우

-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경)하거나 축간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길이･너비 및 높이
∙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를 말한다)로 자기인증하여 제원을 통보

한 차종의 높이 이하로 변경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의 동일한 원동기(부품포함)에 한함

∙튜닝승인 확인 시 해당 규모에 적합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승차장치 ∙ 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 동승자의 탑승이 불가한 구조로 시트를 변경

물품적재장치 ∙ 동일한 차대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적재함 크기와 같거나 작게함

조향장치
∙ 조향장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 차대 및 차체 등 다른 부분과 미접촉

∙ 조향장치 추가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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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튜닝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므로, 불법이륜차 양산 방지와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세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법튜닝 이륜차 양산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이륜차 튜닝 상세 기준(안전 및 

환경 허용범위내)으로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 및 장치’를 마련하여 튜닝승인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승인대상 튜닝 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제59조~제85조)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원칙 중 차량중량(60kg이내 허용), 차륜･차대교체(재조립으로 제작 수준에 해당)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튜닝이 불가하고, 그 외 조향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배출허용의 제한규정은 자동차규칙의 안전기준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허용기준범위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필요･최소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례성이 충족되는 

점과 자동차튜닝 세부기준 및 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관련단체 및 업계에서 

이륜차 튜닝 승인 기준마련을 요구하여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힖핆흫 쫂퐒 헖� 킮컲 신설

- 운영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업자는 이를 보완하여(1개월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여부 확인을 위해 인증업무처리기관장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시정조치 명령 사항 구체화(①해당연도 운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외:안 

제15조①단서), ②보완요청일로부터 90일 내 시료채취 미이행, ③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심사결과 본 규제는 운영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전 단계에서 보완 절차에 

따라 보완토록 한 것으로, 인증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마련하여 인증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인증 사용중지･취소를 방지하여 품질인증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초 품질검사 결과에 한해 

보완요청→개선명령으로 조치를 차등화하고 전체 품질검사가 아닌 보완여부 확인에 필요한 

품질검사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등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부적합사항 보완･결과제출 의무를 

규정한 타법 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규제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구분 신설 규정

∙ 조향장치 변경은 제작사가 같고 동일한 차대로 자기인증된 조향장치로 변경

∙ 조향장치 높이는 좌석으로부터 60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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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헣�쭒 헪핺믾훎 맣 강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강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현행
인증 사용중지 

1개월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개정안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심사결과 품질인증 보완 절차가 신설된다면 인증업체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기회를 부여받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年 3회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비로소 인증 사용중지 

1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행정처분을 축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정명령 위반 시 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가중적으로 제재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있는 점, 인증 관련 타법 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정명령 

전 보완절차 신설에 따라 최초 처분까지 시정기회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핂훊샎�샎캏핞펞 샎 �힎훊� 뫃믗푢멂 맣 강화

-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통상 ‘주민공람 공고’)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거주할 것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또는 종사하였던 날부터 3년이 

미경과한 자)에 대한 공급 제한

심사결과 본 규제로 택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라도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정당보상 원칙이 유지되는 점, 최근 정착금의 지급한도가 상향되어 택지･주택 공급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9)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뫃훟핂푷킪컲뫃훟묞�쿦삶 팖헒쫂멂뫎읺�몒 묺� 짝 핂펞 푢 뫎읺캏픦 혾�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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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용시설 범위 규정)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실내공기질법(가목)･시설물안전법 

(나목)･다중이용업소법(다목) 적용시설 중, 규모･면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 적용 

제외 또는 추가

1호
법

가목

∙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 대부분 적용(약 3.8만개)하되,
①실내주차장 및 ②업무시설 중 주상복합･오피스텔 및 ③전통시장 제외

2호
법

나목

∙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중 △1･2종 시설물 중 대부분은 적용하되, 주상복합･오피스텔, 갑문･수

문･통문･배수펌프장･공동구･상하수도(취수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수원지시설 外) 제외, △3

종 시설물은 일부만 안 제4호에 포함

3호
법

다목

∙다중이용업소법 영업장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의 영업장(법에서 기 규정)

* 영화상영관･목욕장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유흥주점업 등 23개 업종 전부 포함

→ 다중이용업 영업장 총 17.7만여개 중 바닥면적 1천㎡ 이상

4호
법 

라목

∙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로 ①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연장20m 이상)･철도교량, 도로터널･

철도터널, ②2천㎡↑ 주유소･LPG가스충전소, ③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

설 추가

-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조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사업주등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 및 사업주등에게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확인 후 필요시 개선･보완을 지시할 의무 및 안전관리자･점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미이수 시 실시할 의무 부여

심사결과 법 제정 취지가 사업주등에게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재해발생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법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등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의 원활한 시행 

및 사업주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관련 일부 시설에 대한 제외･추가 의견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나,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내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과도한 적용 범위 확대를 방지하고 적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 법률 목적과 안전･보건 

관련 각 규정을 종합 판단하여야 하기에 관계 법령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타당한 점, “적정한 예산”, “인력의 적정규모”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8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핞솧�멎칺 묞퓯 짆핂쿦펞 샎 헣�쭒믾훎 잖엶 신설

- 검사원교육의 의무 위반에 따른 기술인력 제재처분 규정(직무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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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 교육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처분이 

도입되어, 입법 취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인 교육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재규정으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의 

적정제재수준을 반영한 처분기준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핞솧�멎칺 묞퓯 짆핂쿦펞 샎 헣�쭒믾훎 잖엶 신설

- 수검사원교육의 의무 위반에 따른 기술인력 제재처분 규정(직무정지 10일)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 교육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처분이 

도입되어, 입법 취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인 교육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재규정으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의 

적정제재수준을 반영한 처분기준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쿦옪 핆 헒콞 �읺 핞솧�픦 ��읺 믾맒 컲헣 신설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 後 30일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자에게 폐차 의무에 따른 요청 준수기간 신설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폐차 요청 준수기간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근 3년간(’18.4∼’21.4) 보험사(삼성, 현대 등 5개)가 침수 전손처리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소요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30일 초과가 3.2%에 불과하고 ’18.4월부터 

전손처리 후 폐차 결정된 차량의 국내 재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지침으로 ‘폐차이행확인제도’를 운영되었던 점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솧�멎칺 믾쿮핆엳픦 묞퓯믾훎 짝 묞퓯픦줂 쭎뫊 강화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별(신규, 정기) 이수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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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이수 규정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신규 35시간(종합검사 기술인력 대상 확대)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 재취업시 신규교육 면제 신설

정기교육 신설 ∙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주기 정기 14시간,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원의 주기적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 및 신기술 교육을 통한 검사능력 제고와 불법･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권익위에서 정기검사 검사원이 

종합검사 검사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사항에 맞춰 동일 수준(주기, 교육시간)의 정기교육을 추가한 것으로, 시행 후, 

정기교육 이수 간주 규정으로 정기교육의 이수의무는 3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묞퓯믾뫎 힎헣 짝 헪믾훎 신설

- 자동차검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기준(시설, 장비, 강사 기준)

심사결과 친환경차 보조금･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기･수소차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신기술 검사기준과 방법 등의 검사교육 수요 증가하고, 법에서 위임한 자동차검사원 

주기적 의무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지정 해제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찖힟 핂맣헪믖 쭎뫊믾훎 신설

- 시장･군수등의 빈집 안전조치･철거명령을 미이행한 빈집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설정

① 안전조치(3･4등급 빈집)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x 40%

② 철거조치(4등급 빈집)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x 80%

- 다만,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의 50% 이내에서 경감 가능

심사결과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지역슬럼화･범죄 등 위해성이 높은 빈집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 조치 이행을 유도하는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정 상한 내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차등화하고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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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로 각 부과비율의 경감을 가능토록 하면서 빈집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철거비보다 낮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설정하는 등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콚줊짾콯샎컪찒큲칺펓핞 핆흫 켆쭎 믾훎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 및 배점 신설

∙ 3개 평가분야(①종사자 보호, ②소비자 보호, ③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총 5개 

심사항목(➊사고 예방 및 피해 감축 ➋종사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➌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➍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➎지속가능성 확보)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규정

심사결과 소화물배송대행업 서비스 품질향상,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제정으로 신설된 소화물사업인증 기준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우수 소화물배송대행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3개 평가 분야로 분류하고 배점 비중을 특히, 종사자 안전조치, 

배송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운영실태 등에 상대적으로 높여 서비스 품질향상,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비례성 충족되고,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캏푢퓶픒 먾앦많멷 묺맒쪒옪 컲헣 강화

- 일부 구간(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의 상한요율 인하

심사결과 상한요율 인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반대나 이견이 있어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거래금액 상승시 보수급증･역전현상 등 제도상 문제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시장 

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가중,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선권고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제도 대비 거래구간 을세분화하고 요율을 조정하여 

합리성을 보완하는 등 규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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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찒몒컪 �콚쪎몋헣쫂 헪�픦줂 쭎뫊 슿 신설

-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시한 강화

(현행) 인천 비행정보구역 진･출입 최소 2시간 前 → (개정) 최소 3시간 前

- 출발예정 시간 변경(15분 이상) 時 취소 또는 변경정보 제출 의무 신설

심사결과 인천공항의 낮은 정시성은 공항 활주로 등의 인프라 부족,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공역의 

협소 등 교통량 대비 수용능력 초과에 기인하나, 인프라 및 인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고 

입수된 항공정보와 인접국의 제한사항 등을 고려한 신속한 교통량 분산을 통해 항공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비행계획서 제출시한 1시간 

강화, 15분 이상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화는 교통량 변화 예측과 기타 동적요인(기상, 

공항시설운영 등)을 반영한 공항･공역 수용량 분석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항공기 

운항지연 감소 및 운항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최소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 충족된 적정규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뫃칺 핳 맞읺풞 짾�믾훎 신설

- 해체허가 대상 및 일부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해체공사 

전 기간 상주 감리원(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배치 의무 부여(해체 대상 건축물의 

범위･해체방식 등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차등 설정)

배치 대상 건축물 배치 인원 수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 3,000m2 이상 2명 이상

연면적 3,000m2 미만

1명 이상해체 신고대상

中

① 특수구조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다목)

② 해체시 폭파공법 사용하는 경우

③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하여 해체하는 경우

- 필수확인점(감리자의 입회 점검･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 진행이 불가한 ‘공사중지점’) 

해체 시, 해체공사감리자에게 감리자 배치･확인 의무 부여

심사결과 감리원의 해체공사 현장 상주 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된 법률에서 감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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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한바, 감리인력 배치 관련 건축물의 대상･규모･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본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축물의 규모･해체공사 공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장 상주 감리원 

배치 건축물과 배치 인원을 차등화한 점, 감리자 및 상주 감리원의 최소 자격기준을 

차별화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지양한 점, 상주감리원 배치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같은 해체공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또한 기대되는 점, 상주 감리원 배치 건축물과 배치 인원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쾒옪 �엖찒헒 컲� 퓒짦 헣�쭒 믾훎 신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최대 60일) 부과

심사결과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이 마련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CCTV 설치의무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가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 수준이 사업개선명령(운임조정, 시설개선 등) 미이행, 미인가 사업 양도･양수 

시와 동일하면서 처분 개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필요･최소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 충족된 적정규제로 ’14년 법 개정으로 이미 신규 구매차량에 대한 CCTV 설치 

의무가 도입되어 상당기간(약 7년) 설치･운영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9) 건축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뫃핟줊 �혾킮몮킪 뺂컲몒핆컪 헪� 픦줂 신설

- 공작물 축조신고자에게 높이 8m 이상 축조신고 공작물의 경우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제출 의무 부여

심사결과 내풍설계 등 구조안전 설계 의무가 기 부여된 축조신고 공작물에 대해 내풍설계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미비하고 공작물의 전도･붕괴사고는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한 본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을 전도･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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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의무가 부과된 ‘높이 

8m 이상의 공작물’로 한정한 점, 관련 해외사례 및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내풍설계 하던 대상에 대하여 내풍설계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0)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뺂힒컲몒 맣 푢 멂�줊 �많 신설

- 중요도(‘1’) 건축물에 민간데이터센터 명시

- ‘중요도 2(중요도계수 1.0)’ → ‘중요도 1(중요도계수 1.2)’로 상향

심사결과 데이터센터는 대규모의 민감･비가역적 디지털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손상 시 대량 

정보 멸실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 

구조안전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리주체에 따른 보유 정보의 규모･중요성 차이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차등화한 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민간데이터센터는 이미 

내진등급 1등급(중요도계수 1.2)에 준하게 구축되고 있으므로 동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캫쿧짣킪컲 멂�믾훎 신설

-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규정(①｢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 ②프런트데스크･로비 설치, ③린넨실 설치, 
④객실관리(제어)시스템 도입)

심사결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됨에 따라 투기수요 집중, 민원 증가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숙박시설’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숙박업 운영 시 필수 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관련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한 

점,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함을 안내하고 

용도변경 특례기간(’21.10.14~’23.10.14) 동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적용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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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졶픦찒엶핳�픦 힎헣�콚 슿픦 믾훎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항공업계 종사자 대상 항공안전 훈련의 원활한 운영이 요구되는바 이를 저해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통일성･예측 가능성 있는 관리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항공안전 훈련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및 위반의 고의성･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차등화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정지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모의비행훈련장치 인증 관련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전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제도개선 연구반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풂뫎읺칺뫊헣 헒줆묞퓯믾뫎 힎헣믾훎 킮컲 신설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운항관리사과정’ 운영 관련, 지정기준 신설

∙ ①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②교관 확보기준, ③시설･장비 확보기준, ④교육평가방법, 
⑤교육계획, ⑥교육규정 포함사항, ⑦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 수행 규정

심사결과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방법 중 하나로 전문교육기관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를 규정했음에도 

관련 법령･제도의 공백으로 해당 경로의 자격증명 취득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경로 다양화･접근성을 강화 및 교육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운항관리사 인력확보를 위한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육과목･교육방법 관련 

필수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세부 교육시간은 교육기관이 조정토록 재량을 

부여한 점, 교육계획 수립항목･교육평가방법･교육규정 포함사항･과목별 교관에게 요구되는 

자격증명 수준 등이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적정 수준으로 설정된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푆묻핆 묻헪뫃풂콯칺펓핞 헣�쭒 �많 신설

- 소속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적발된 

경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신설

심사결과 소속 조종사의 음주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근거와 기준이 명확한 내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달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비하여 조종사 안전의식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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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항공기 이용자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조종사의 음주 

적발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처분 대상인 

‘소속 종사자’의 범위를 안전에 핵심적인 ‘조종사’로 한정하면서 외항사의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노선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수위를 설정하는 등 필요･최소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조종사의 음주 영향 하 업무 금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표준 사항으로 보편화된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얗뫃믾 혾홓칺 슿펞 샎 헣�쭒 믾훎 졓 강화

-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 명확화

(일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감경사유 명확화

(개별기준) 세부 위반행위별 단일 행정처분 기준 설정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21.2월) 따라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처분의 상한 내에서 위법의 정도･피해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을 

단일화하면서도 일반기준에 근거하여 조종사의 이력･불가피성･피해규모 등에 따라 처분 

가중･감경(2분의 1 범위 내)이 가능토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한 점,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픦퍟솒핆 �힎 뫃믗핞멷 맣 강화

-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대상 한정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픦퍟솒핆 �힎픦 뫃믗믾훎 뮪헣 신설

-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 부여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구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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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에게는 공급 제한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핞솧�샎펺칺펓핞 훎쿦칺 퓒짦펞 싾읆 헣�쭒 믾훎 신설

-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대여자동차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미확인하여 무자격자(무면허, 면허정지, 면허범위 

도과) 대여시, 사업일부정지(최대 90일) 부과

심사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마련되었으므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최소수준(사업일부정지)의 제재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가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 수준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자격자 관리위탁 및 유상운송 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의무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17년 법 개정으로 이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가 도입되어 상당기간(약 4년) 운영(과태료 제재)되어 왔고, 

과징금 조항의 신설로 과징금 부과시, 사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6)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신설 3)

심사내용 뫎읺훊�픦 뫃훟핂푷쭎퓒 멾 FMS 핓엳픦줂 신설

- 관리주체가 시설물 ‘공중이용부위’ 결함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입력할 의무 부여

심사결과 관리주체의 시설물 공중이용부위 결함 통보 방식으로 FMS입력을 특정･의무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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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관련 사후조치 등에 활용되는 해당 정보의 체계적･연속적 이력관리가 미흡하기에 

공중이용부위 결함을 통보받는 경우 FMS에 입력토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토부장관에 대한 공중이용부위 결함 통보의무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기규정된 의무이고 

서면 등 기존 통보 방식과 비교했을 때 FMS 입력방식은 접근･입력･관리의 편리성 및 

사후조치 입력사항과의 연계 편의성이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완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피규제자는 이미 FMS 입력방식으로 

시설물 관련 타 서류제출을 수행하여 해당 방식이 익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뫎읺훊�픦 FMS 핓엳뺂푷 핆픦줂 신설

-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FMS에 입력한 내용과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e-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입력내용)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 기간, 점검진단기관명, 시설물 종별, 책임기술자명, 

비용, 안전등급, 주요 점검진단결과, 주요 보수보강, 환기구, 작성일자, 작성자명

심사결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 내용과 e-보고서의 불일치로 검수 업무 지연 및 시설물 

관리 혼선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원 제출의무자인 관리주체에게 일치 확인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토부장관에 대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 및 해당 내용을 

담은 e-보고서 제출 의무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기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점, FMS에 

입력한 안전점검등 결과는 e-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에 불과하여, 일치 여부를 단순 

확인토록 하는 동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뫎읺훊�픦 킪컲줊뫎읺샎핳  신설

-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관리대장 내용(소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현행화하여 운영기관장(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규모･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주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설물관리대장 정보를 FMS 상에서 현행화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 안전점검등의 

결과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초･필수적인 사항에 한정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현행화하도록 

하고, 기 수행중이던 내진성능평가･유지관리의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FMS 상에 

반영하는 것에 그쳐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변경된 정보의 취득 용이성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 피규제자는 이미 FMS 입력방식으로 시설물 관련 서류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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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해당 방식이 익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7)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힎헏헣�얗샎캏푢멂핆“�힎졂헏10,000ट 핂캏핆�힎맪짪칺펓”펞샇쁢칺펓픒샎
강화

심사결과 토지개발사업 방식이 ‘환지방식’ 또는 ‘수용방식’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면적 1만㎡ 이상의 

토지개발사업 중 사업빈도･사업지속성 등 현행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과 동일한 적용 

기준 하에 사업 7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필요 최소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8) 건축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힖뫎읺 슿 헞멎 멾뫊 퓒쩣칺킲펞 샎 혾� 강화

- (점검) 기 수행중인 「건축법」 제52조의3에 의한 점검 외에, 건축자재 품질 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는 점검 추가

- (조치) 기 수행중인 「건축법」 제52조의3에 의한 점검과 동일하게, 품질 인정기관 점검에서 

위법 사실 발견 시, 위법사실 통보, 사용 중단 또는 영업정지 요청 등 조치

심사결과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자재의 생산･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며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점검･조치의 

대상･사유를 구체화하면서, 기존 국토부장관등의 점검･조치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조단계 이후 유통단계→시공현장 전 주기에서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수준 

확보라는 품질인정제도 취지를 반영한 점, 건축물 화재 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 등’에 

한하여 점검･조치를 규정하고 건축관계자등이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시공부분 시정 및 공사 중단 명령 조치를 규정하는 등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힖핆헣헪솒 헏푷 샎캏 �많 강화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자재의 범위를 규정

(현행) 내화구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추가) 내화채움구조, 강판･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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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및 내화채움구조는 화재 발생 시 화재확산 방지에 중요한 

건축자재이므로 성능기준을 충족한 자재의 유통･시공이 요구되고 방화문 등 타 건축자재와 

마찬가지로 동 자재들의 부적합률이 지속 발생하여 강화된 품질인정제도에 포함･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축자재 관련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힖뫎읺 슿펞 뫎 핞욚 헪� 픦줂 강화

- 품질인정기관의 자료요청(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기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시, 요청받은 자가 자료를 즉시 제출토록 하고, 제출내용이 

부실하거나 인정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보완의무 부여

심사결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상태, 유통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요청 및 확인이 필수적이고, 자료요청 이후 미보유 자료 생성 및 부적합한 

자료가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제출을, 부실 자료 제출로 제출의무 해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제출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서류･피규제자의 범위가 법에서 규정한 

범위와 유사하고 일부 건축자재등은 이미 동 서류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이행 중이기에 

추가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존 내화구조 및 방화문･셔터 품질인정제도 상 

관련 규정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훟맪먾앦킪 맪펓뫃핆훟맪칺픦 핆컲졓 졷펞 “짢삳졂 캏�” �많 강화

심사결과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수차례 협의하여 도출한 안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중개사고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비례성 인정되며, 해외･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펓뫃핆훟맪칺픦콞짾캏�핒쫂핳믖팯캏, �쩣캏훟맪펓픒쿦핖쁢몋푾픦콞짾캏�핒
쫂핳 믖팯 혾헣 강화

심사결과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수차례 협의하여 도출한 안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비례성 인정되며, 해외･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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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훟맪칺줂콚 뺂 칺펓핞슿옫흫 멚킪 강화

심사결과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수차례 검토 및 협의하여 도출한 안이며, 중개거래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핞솧� 팖헒믾훎픦 켆쭎 킪믾훎 짝 킪짷쩣 슿 킪헖� 강화

- 안전기준 개정으로 신설된 ‘수소연료 승합자동차 연료장치’ 및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기준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간접시계장치)’ 및 ‘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동일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도입

심사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자동차 안전성 시험 현장의 혼란 방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UN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국내 자동차의 국제경쟁력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사례에 비춰 과도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작사 등 개정항목에 대한 시험시설 

및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2) 주택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맞읺핞픦 펓줂펞 “솒믗핞픦 핞멷펞 샎 헏헣컿 멎�핆” �많 강화

심사결과 수차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설계도서･시공계획･공정 상황 등을 검토･확인하는 감리자가 건축분야 전문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관련서류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하도급 

폐해를 근절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비례성 충족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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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신설 2)

심사내용 펞뻖힎 칺푷몒 쿦잋 신설

-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시 수립해야 하는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의무부여

①이산화탄소 저감율 25% 이상 온실가스 저감 계획 제시, ②신･재생에너지*의 유형별 

이용범위･발전용량･시설배치 포함, ③에너지저장시스템, 분산전원, 에너지통합플랫폼 

등 도입･통합관리 방안 제시, ④폐열 발생･처리 관련 사항 검토, ⑤집단에너지공급시설 

검토

심사결과 국민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 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산업단지의 高효율･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이 필수적이기에 CO2 25%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에너지이용협의 

시 산업단지의 감축계획 수립수준 및 해외 친환경 산업단지 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본 규제는 스마트그린산단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산업단지에 각종 특례 부여의 근거 마련이 주된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 멂�줊 컿 신설

- 스마트그린산단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 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충족 의무 부여

심사결과 국민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 하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물 친환경화가 필요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해 상향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획득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 1++ 충족 필수) 의무획득 대상 확대가 예정되어있는바 

스마트그린산단 내 대부분 건축물에 동일 수준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 의무가 예상되는 

점,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중 민간･자발적 인증 비율 및 등급별 인증 비율을 

고려할 때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해외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규제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친환경 인증 확보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힖핆헣헪솒 뫎엶 헞멎 뮪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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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품질인정자재등 관련 시험기관, 제조현장, 

유통장소･건축 공사장 점검의무 부여

대상 주기  내용

시험기관 연 1회 ↑
원시데이터,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 일지

(세부사항 고시)

제조업체

제조현장

인정 

유효기간 동안

연 1회 ↑

△원재료･제품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 일치성 

△제조공정 관리 기준 준수, △제조･검사 장비 교정 여부 

△제품의 추적 관리 여부 

(기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

△품질인정자재등의 인정서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인정된 건축

자재등과 동일성 여부(납품확인서, 품질관리서) △건축공사장 시공 상태

(세부인정내용, 설계도서･시방서, 건축공사 감리 세부 체크리스트) 

(기타 국토부장관 고시 사항)

심사결과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자재의 생산･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축자재등에 대한 제조업자･시험기관 등의 계속적 품질 유지･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 대상별 주기 및 확인 내용 등 점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조･유통･시공단계 간 건축자재등 품질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점검 

대상별로 점검 주기 및 점검내용을 차등화한 점, 신규 및 연장 인정이 있는 해에는 제조현장 

점검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고시안) 점검대상별 구체적 타당성을 강화하여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품질인정제도를 기 시행 중인 내화구조 품질관리 점검 규정 

및 점검대상･주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멂컲믾쿮핆픦 핳 짾�믾훎 강화

- 건설기술인 1인이 중복배치될 수 있는 공사 현장 수 축소 

-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공사현장 및 기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새롭게 행해지는 동일 

종류 공사: (現) 3개소 → (改) 2개소

심사결과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빈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 개수를 축소하여 건설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기술인은 시공자 측에서 시공방법･품질, 현장 작업･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문인력으로 중복배치 시 현장별 상주시간 감소가 불가피하여 부실시공･안전사고 

증가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점, 건설기술인의 추가배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규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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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예상되는 점,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쫃핞핺 핺팖헒컿쁳 맣 강화

- (외벽복합마감재료) 전체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 준불연재료 이상에 해당 시, 

각각의 구성재료는 준불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 가능토록 하는 완화규정 삭제

-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복합자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이거나,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에 해당토록 기준 신설

심사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단열재 및 우레탄을 심재로 하는 복합자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개별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가연･난연성 소재가 심재 등에 포함된 실제 마감재료의 정확한 

난연성능 판정을 위해 마감재료의 각 소재별로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할 때의 심재 및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의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것을 명시한 법 

개정(’21.3.16) 취지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1년→3년) 등 규제 부담 완화방안 등을 

고려할 때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복합자재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규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모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푆쪋 잖맞핺욚 킪믾훎 맣 강화

-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및 외벽복합마감재료에 대하여, 

전체재료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 실시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만족 의무 부과

심사결과 실제 화재현장에서 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의 붕괴･훼손･변형 양상 등 화재확산 

시 위험성을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성능시험은 한계가 있는바, 화재확산･건축물 

붕괴 등과 같은 피난에의 영향까지 평가가 가능한 실대형 시험을 도입하여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화재사고 반복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대형 성능시험은 

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가 법에서 규정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정합성이 높은 시험방식으로 소규모 샘플시험과 목적･시험방식･평가항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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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여 추가 도입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대형 시험 면제사유를 정하고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1년→3년)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 규제의 연착륙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대형 성능시험 합격이 가능한 재료표준･시공방법 등 표준모델 도입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솒킪힎펻펞컪 �힎 먾앦몒퍋킪 많많 졂헪쇦쁢 푷솒힎펻쪒 믾훎졂헏 혾헣 강화

심사결과 대도시권 부동산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만 조정하고, 토지거래의 최소단위로 볼 

수 있는「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에 맞춰 조정하는 등 목적-수단 간 비례성이 

있고, 해외 및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핊헣푢멂펞 샇쁢 �힎 �슫킪 핞믖혾삺몒컪 헪� 픦줂 신설

- 순수토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차등화(수도권･광역시･세종은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거래가액 산정시, 계약체결 1년 이내에 연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거나, 기존 취득 토지의 

추가지분 취득 시 거래가액 합산

심사결과 규제가 과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재선정할 것을 개선 권고한 데 대해, 

국토부에서 수도권등의 경우 비지분거래는 1억 원 이상 시, 지분거래는 거래가액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수정. 이에 대해 수도권등에 대해 비지분 거래의 경우 1억 

미만 거래를 제외시켜 규제의 형평성을 보완하되, 지분 거래의 경우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모두 제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므로,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수정안에 동의

(108)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뫟펻묞�맪컮샎� 쿦잋 샎캏 칺펓 쩢퓒 샎 신설

- (제출서류) 주요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전영향평가 의뢰 시 ‘피난계획(피난유도계획 

및 피난동선도)’ 제출 의무 부여

- (검토항목)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피난계획의 적정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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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피난 불안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 고려 시 체계적 피난계획 

수립이 요구되나, ‘先건축 설계 後피난시설 계획’ 관행에 따라 종합적･실효적 피난계획 

정립이 부족하므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 단계에서 ‘피난계획’을 의무제출토록 하고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내용의 대부분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 적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항목만 추가하는 등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막다른 복도의 길이(dead end)의 적정성 관련 미국 등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서 검토받은 항목은 제출을 생략토록하여 

중복규제를 방지한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훟몮핞솧� 컿쁳헞멎핞 핞멷푢멂 킮컲 신설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확대

∙ 자동차진단평가사와 정비･검사 기능사 자격 모두 취득 시 경력요건 완화

(기존) 기능사+3년 경력 요구 → (개선) 진단평가사+기능사+1년경력 요구

심사결과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 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총 5,165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의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63.7%(3,289건)에 해당하고, 성능･상태점검의 부실은 불법행위(허위점검) 

제재의 부재(행정처분 입법 中), 중고차 매매 거래대수 대비 성능점검자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소비자의 피해 저감 및 신뢰회복을 위하여 성능점검자 자격 확대가 필요하며, 

동 규제는 旣 인력기준(자동차정비･검사 기능사)에서 경력요건을 완화(3년→1년)하면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①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외관 평가, 사고･주행거리 조작 식별, 수리이력 확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 등의 특화된 전문자격으로, ②자동차정비･검사 기능사 자격과 정비 또는 검사 또는 

성능･상태업무의 1년 경력을 추가 요구하여 성능점검자 인력확보와 충실한 성능점검을 

유도하기에 적절한 기본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0)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핓훊핞멷 짆�혿킪 쭎뫊쇦쁢 핒샎쫂흫믖 짝 핒샎욚 흫믾훎 컲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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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초과시 0∼30% 할증

- 자산 기준 초과시 30% 할증 

-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구간 초과시마다 5∼15% 할증

-  거주기간 30년 초과 후 최초 갱신계약은 10%, 2회차 이상부터는 20% 할증

심사결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는 데 실효성 있는 할증비율을 설정하는 

등 합리성을 갖추고, 소득･자산･거주기간･공급면적 등 각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와 예비입주자 

유무에 따라 할증 정도를 차등화하면서도, 2개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는 점, 유형별 할증 면제 사유를 규정하는 점, 영구･국민･행복주택 소득 

기준 초과시 할증되는 수준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강화 4)

심사내용 헒핞핓�짷킫픊옪훊�뫎읺펓핞짝뫃칺푷펻칺펓핞읊컮헣쁢몋푾펞‘헏멷킺칺헪’ �많
강화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안을 마련하였고, 그간 적격심사제의 주요 위반사례를 감안할 

때 전자입찰의 도입을 통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핓�핞픦 �많핞멷 헪샎캏펞 ‘믖픒 헪뫃먾빦 헪뫃믾옪 퍋콛 핞’읊 �많 강화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찰공고일 

현재 금품등을 이미 제공받은 자 뿐만 아니라 추후 제공하기로 한 자 또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핓훊�뫎읺펓핞짝푷펻뫃칺칺펓핞펞뫎핓�뫃몮컮헣멾뫊뺂푷픒솧쪒멚킪펞솒�많
뫃맪 강화

심사결과 사업자 선정 등 정보에 대한 입주민등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입찰공고 내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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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핓�킪맒 �콚 강화

- 입찰서 마감 제출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변경

- 개찰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안을 마련하였고, 입찰 과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개찰 

가능시간에 1시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면서, 다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입찰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핓�컪 잖맞 헪�킪맒픒 18킪펞컪 17킪옪 쪎몋 강화

심사결과 입찰 과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개찰 가능시간에 1시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면서, 다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입찰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핒샎칺펓핞 슿옫잞콚 칺퓮 �많 강화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①시장등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②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을 요구하도록 하고,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말소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핒샎�몒퍋�멾킪핒샎칺펓핞많핒�핆펞멚컲졓몮핆픒짩팒퍊칺펞‘쫂흫퍋뫎픦
훊푢뺂푷’픒 �많 강화

심사결과 보증회사가 보증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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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책으로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점, 보증회사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했으며,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4) 항공보안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쫆핆 핊� 펺쭎 핆픦줂 킮컲 신설

-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하는 승객은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심사결과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 확보를 위해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의무 등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법이 개정됨(’21.7.27)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확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이미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항공기 보안 확보에 필수적 사항으로 판단 

후 시행 중인 사항인 점, 상황･피규제자별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고 탑승 노선(국제선･국내선)･ 

수화물 위탁 여부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차등화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 점, 승객 본인 일치 여부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및 미국 

사례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믾훎헪헣믾뫎 힎헣푢멂: 핆엳, 헒샂혾힏, 핺헣헏 팖헣컿픒 푢묺 신설

- 지정 취소 요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심사결과 감정평가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하였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개정 

등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기관의 지정 및 취소 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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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맞헣많쩣핆슿 �� 믾훎펞 힣몒 뺂푷, 쭎솧칾 많멷뫃킪 뫎엶 펓줂 킲헏픒 �많 강화

심사결과 감정평가 의뢰인이보다 적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 

감정평가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맞헣많컪 헏헣컿 멎� 펓줂읊 쿦 맞헣많쩣핆픎 핊헣 푢멂(5뼒 핂캏픦 킲줂몋엳픒
매�많칺옪컪믆맒많킲헏핂100멂핂캏핆핞)픒매�맞헣많칺읊2핆핂캏캏킪몮푷
멑 신설

-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검토평가사)는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검토하여, 검토결과서를 작성

- 검토평가사 명단, 업무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고 의무･감평사협회의 

관리 의무

심사결과 업계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된 안이라는 점,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업무는 전문적 식견과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업무인 만큼, 충분한 경력을 갖춘 법인등이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의 신뢰와 직결되는 업무로서, 최소 2인의 상시 소통을 

통해 검토의 적정성과 품질을 상호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토평가사 

2인 이상 상시 고용(근무)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 따른 검토결과서의 

발급･보존 등은 기본적인 준수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적정성 검토 결과서 또한 감정평가서에 

준하는 정도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고 및 협회의 관리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헪1�킪픒졂헪짩몮맞헣많칺핞멷픒�슫칺앚펞샎킲줂쿦킃킪맒펾핳짝묞퓯펾쿦픦
샎캏뫊 뺂푷 뮪헣 강화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업무정지･자격취소 등 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이론･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25시간 이상 이수 규정

심사결과 감정평가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4주일로 연장함으로써 전문성 및 수습의 실효성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교육연수의 경우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보수교육(15시간)을 감안할 때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25시간)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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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맞헣많쩣핆픦 묺컿 푢멂 강화

-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 10% 이내로

- 전문가 요건: 법무･회계･법무･세무･기술･건축･변리사 등 자격보유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 감정평가사 최소인원: 상시 근무하는 5명 이상

심사결과 입법 취지를 살리되 감정평가법인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10%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전문가 요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감정평가 업무 수행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자격 요건으로 설정한 점, 감정평가사 인원 

감정평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감정평가사 최소 근무 인원을 5명으로 

규정한 당초 입법 취지, 동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인원의 근무형태를 ‘상시근무 인력’으로 한정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볼 수 

있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6)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몒 쿦잋믾훎 �많 신설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추가

- ①해체계획서 작성 전 해체 건축물 주변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의무, 

②도로･보행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 도로･보행로에 

전도･낙하하지 않도록 해체 작업순서 작성 항목 신설, ③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작성 의무

심사결과 해체공사의 증가추세 및 사고 취약성이 높은 공사 특성 고려 시 면밀한 주변조사와 체계적 

해체계획 수립이 요구되므로 해체공사 계획단계부터 인접보행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인근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사고방지 방안을 포함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토록 

작성 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공사장 주변 인접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타법 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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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부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총 5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9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7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어선기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선원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2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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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인정 및 면제선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2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2)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본위원회

(2021.06.25)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3)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공해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2)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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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7)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4) 어장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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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강화 2)

심사내용 푆묻뫊픦 펂펓펞 뫎 헣 퓒짦 킪 �쭒 맣 강화

-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위반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정지에서 1차 취소로 강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어선들의 조업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어업협정 여건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정지처분을 받은 어선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업 시기 어업활동을 지속하고 비조업 시기에 정지처분을 이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 강화가 필요성이 

있음. 어업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허가 제한 기간 이후 재허가가 가능하며, 어업협정 및 

EEZ를 위반하여 조업 감행 시 나포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적 국제법규의 위반과 어업 협정 위반 여부를 분리하여 

처분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한 점, 타법사례에서 조업한계선 등을 위반할 

경우 동일한 처분 기준을 두고 있는 점과 국제수역에 조업하는 어선의 수가 1,000척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샎� 뽆 펂컮픦 혾� 멾뫊 짆헪� 킪 헣�쭒 맣 강화

- 대체되는 노후 어선의 조치 결과를 미제출 시 위반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1차 

경고, 2차 허가 취소에서 1차 허가 취소로 강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어업인들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여 대체어선을 폐선하고 어업에 종사할 때 기존 허가 

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운 어선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어선의 폐선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대체 노후 어선을 불법조업에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3) 선내의약품등비치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5)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77

신설 53, 강화 26

(중요 2, 비중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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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성이 있음. 어업 허가는 대체 

노후 어선의 처리 결과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류 제출까지 6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는 점과 

폐선을 조건으로 신규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숫자가 10,000명 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2020년 7월 ~ 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신설 1)

심사내용 믊핞잫 폲힣펂 �푷펂얗 �많 신설

-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기간 동안 총허용어획량계획(TAC)에 근해자망 어업에 

의한 오징어 어획량 2,648톤 추가하여 규정

심사결과 수산자원은 남획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계획(TAC)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오징어 자원은 매년 감소 중임에도 총허용어획량으로 조업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증하여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한 

근해자망 어업 대상 총허용어획량 설정 필요. 근해자망 어업 및 기존 적용 어업 간 시범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오징어 자원은 낮은 상태에서 보호가 시급한 

점, 동 규제의 어획량 제한은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 및 평균어획량을 고려하여 적정 물량을 

추가하여 설정한 양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 등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어선설비기준 (신설 4)

심사내용 콚믾픦 퓮믾맒 신설

- 어선에 비치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유효기간을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

심사결과 소화기는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장비이나 어선 비치용 소화기의 경우 사용 

기간 제한이 없으며, 분말형 소화기의 경우 장시간 미사용 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주기적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한 바 유통기한 설정 필요. 어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노후 소화기를 적기에 교체할 필요가 있는 점, 육상 비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유효기간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전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이고 규제비용 등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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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삶솓몋쫂맞힎믾 믾훎 짝 컲� 픦줂 신설

- 어선에 일정 요건 충족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구분 내용

요건

∙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내장된 음향장치가 화재를 

알림

∙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다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기기도 화재를 경보하는 연동식일 것

유효기간 ∙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설치

장소

기관실

∙ 총톤수 1,000톤 미만 어선의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설치

∙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시각경보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해야 함

- 다만,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

거주구역,

업무구역

∙ 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다만,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

심사결과 어선은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FRP)으로 주로 건조되며, 소재의 

특성상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발생 초기에 인지하여 진화하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바, 

어업인이 주요 생활구역 내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재발생 시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인 점, 설치 비용이 크지 않은 점, 타법사례에서 유사하게 경보장치 

기준을 설정하고 배치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단독경보형감지기 기준 

및 설치 의무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설치 시 국가보조를 받는 등 규제에 따른 

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풞멷혾빪킮짪킮핳� 믾훎 짝 컲� 신설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원격조난발신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장치와 연동 의무화 규정

-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의 경우 선원실에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규정

심사결과 선박은 해상에서 조난시 신호를 발신하여 구조를 받아야 하나, 기존 법령상 조난발신을 

겸용하는 무선설비는 설치 위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타실에 주로 설치되어 사고 발생 

시 선원실 내 어업인의 대처가 어려워 피해 확산을 야기한 바 관련 기준 개선 필요. 특히,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조타실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 설치가 필요한 점, 타법사례에서도 선원실 내 화재 

인지 및 대응을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규제비용 등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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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훟삶샎 줂컮헒, 삶샎 싢힎� 콯쿦킮 핳� 믾훎 짝 컲� 픦줂 신설

- 근해어선에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 설치 의무 및 설치 기준 

규정 규정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위성항법장치와 상시 연결되어 어선의 위치 자동 입력, 

전력 차단 시에도 48시간 이상 기능 유지 등) 규정

심사결과 바다에서 어업활동 중인 근해어선 등은 어업기지국 등에서 10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 법령상 무선설비는 100km 이내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여 

원거리 조업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원거리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전원 차단 시에도 충분한 시간 동안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함. 

동 규제는 위치 확인이 어려운 100km 이상 떨어져 조업하는 근해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설치 유예기간을 둔 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비가격 일부를 국고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이 수반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칺펓킪핞많 쇮 쿦 핖쁢 짊맒�핞핞 핞멷 푢멂 신설

- 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 규정

심사결과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공 능력,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은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민간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으로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시공업종 등록을 하고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③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⑤ 사업구역 토지면적 1/3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지정함. 타법 사례에서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시행자, 항만재개발 등 사업시행자의 요건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제가 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참여자로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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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퍟�퓮 헒줆핆엳 퍟컿믾뫎 힎헣푢멂 신설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①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 ②적절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③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히 확보, ④ 타당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규정

심사결과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해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세부기준 지정 필요.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수산종자 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타법 사례에서 기관의 지정 요건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제가 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규제대상기관이 

교육기관에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퍟�퓮 헒줆핆엳 퍟컿믾뫎 힎헣헪 신설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 요건으로 ①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③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④ 지원 비용을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규정

심사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지정 기관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 해제의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의 지정해제 요건은 타법사례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와 유사하며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기관도 지정된 양성기관에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퍟�퓮 옪믆앶픦 핆흫믾훎 신설

-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의 적절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안전성 확보, 평가방안 마련 등 규정

- 프로그램 인증 요건에 따른 세부 기준 규정 및 구체적 사항 고시 위임 규정

심사결과 해양치유자원과 시설을 활용한 건강증진, 여가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인증을 부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술영향평가 시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와 중복 가능성이 참고의견으로 제출되었으며, 부처는 세부 인증기준을 고시로 

위임하여 하위법령 제정 시 해당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바 타당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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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자가 소수인 점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쿦읺 혾컮콚 몋찒, 멎캗핆엳 믾훎 맣 강화

-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에서 최근 2년 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비･검색 상시 배치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기준 상향 규정

심사결과 항만보안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경비･검색 인력은 상시 2명 이상 배치하도록 2018년 

개정하였으나, 이후 수리조선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여 배치 기준을 1명으로 완화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수리조선소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보안위험이 높은 수리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필요. 특히, 항만보안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 보안 유지가 필요하며,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한 수리조선소의 사례를 고려할 때 완화된 배치 기준이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강화의 적정성 인정됨. 이해관계자 및 영향평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 점, 타법 사례에서도 필요한 경우 공항 

내 보안검색요원 증원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수리조선소는 10여개에 불과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찒멎캗펓줂 쿦�펓� 힎헣 핞쫆믖 푢멂 강화

- 부산항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규정

심사결과 부산항은 국내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요항만이며 우량 경비업체의 업무 수행이 필요하나 

부산항에서 보안사건이 빈발하여 경비 및 검색 실패를 줄이기 위해 보안능력의 향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바 기존 자본금 기준을 상향 추진이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존 수탁업체 

중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에서도 공항 규모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금액 기준 차이가 개정안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기관은 부산항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한정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은 업체당 5억 원으로 연간비용이 5천만 원에 불과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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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선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픚훊 솒컮킪 헣�쭒 믾훎 맣 강화

- 도선사가 음주 상태로 도선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규정

구분
기존 개정

1차 2차 3차 1차 2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 미만
- - -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0.1% 미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0.16% 미만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상 면허취소 - -

심사결과 선박 입출항을 담당하는 도선사가 음주 상태로 도선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해사안전법｣상 

도선사 벌금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처분 기준을 이에 맞추어 강화 추진한 바 필요성이 

인정됨. 음주 도선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등 

타법상 음주 운항 및 운전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인 도선사의 수는 1만명 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잚 핺맪짪 칺펓킪핞 헣�쭒 믾훎 신설

-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규정

심사결과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관련 사업시행자의 처분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제정 당시 처분 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항만법 시행규칙｣ 

상 항만개발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법 

이전 시행규칙 상 처분 기준이 동일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자가 항만 재개발 

사업자에 불과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어선기관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짾뫎핳� 컲�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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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의 기관실 격벽에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 어창잔수를 별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배관설치 의무 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름오염방지 설비 갖출시 배관설치 의무 

적용 제외 규정

심사결과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해수, 기름 등의 혼합물) 무단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실 내측에 밸브나 콕이 있는 경우 어창잔수가 엔진의 

유류와 섞여 발생하는 것임. 이에 배관장치를 설치하여 어창잔수를 별도 배관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에서 연료유 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을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선저폐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갖출 경우 배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수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짾뫎핳� 컲� 신설

- 총톤수 10톤 이하 어선의 경우 기관실 늑골 하나는 해수와 유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정

- 빌지흡입관 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격벽에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 어창잔수를 

별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배관설치 의무 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름오염방지 설비 갖출시 적용 제외 규정

심사결과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해수, 기름 등의 혼합물) 무단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배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 방지 처리할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에서 연료유 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을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선저폐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갖출 

경우 배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 수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줂컮컲찒 컲� 신설

- 근해어선에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 설치 의무 규정

심사결과 바다에서 어업활동 중인 근해어선 등은 어업기지국 등에서 10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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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 법령상 무선설비는 100km 이내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여 

원거리 조업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원거리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 설치 필요. 동 규제는 위치 확인이 

어려운 100km 이상 떨어져 조업하는 근해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설치 유예기간을 둔 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비가격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수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신설 1)

심사내용 1홓 잚짾삶힎 뫎읺믾뫎 힎헣푢멂 신설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요건 신설 규정

구 분 요 건

조직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 확보

1.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경제학 분야 또는 경영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소지자

4.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심사결과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관련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충족 요건 마련 필요. 동 규제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며, 타법사례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 및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된 현실성 있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기관은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는 기업체에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선원업무 처리지침 (강화 1)

심사내용 킇줂헣풞흫컪 짪믗샎캏 졓 강화

-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을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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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으로, 대상 선박은 그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을 승무시켜야 함. 규정 이행을 위한 해기사 공급 부족 및 선박 구조 변경 부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이견, 중기영향평가 의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함. 피규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발령 후 2년으로 확대하고, 시행 이후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시행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구조변경이 필요한 선박은 3년 후 첫 정기검사 시까지 

시행을 유예하도록 처리.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인정 및 면제선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힎쁳 캏묞�헣쫂컪찒큲 삶잞믾 졂헪 컮짣 신설

-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해상 운항선박에 최적항로, 실시간 전자해도, 위험 경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와 관련하여 설치 필요가 없거나 

설치가 곤란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비어선, 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의 형태별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타법의 무선설비 설치 면제 대상과 동일하거나 완화하여 규제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규제대상자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신설 1)

심사내용 졓옇픦 핂퐒욚 쫂몮 신설

-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후 해당 조치명령 이행 완료 시 명령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오염 원인자가 수거･정화 명령 이행 과정에서 허위･부실 이행 가능성이 있어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보고 규정 신설 필요. 타법에서도 환경보전 관련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 

이행 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규제대상자인 오염 원인자의 수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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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만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잚짾삶힎 핓훊 짝 푾컮핓훊 샎캏 묻뺂쫃뮎믾펓 푢멂 신설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한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으로 제조업 등 8개 업종 규정

- 국내복귀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자격으로 공고일 직전 1년 동안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50% 이상일 것을 규정

심사결과 국내 복귀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되, 입주가능 기업의 범위 및 

우선입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업종의 경우 국내기업의 입주 가능 업종을 참고하고, 

우선입주 기준의 경우 제조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동일한 수준에서 우선입주 요건을 정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국내 복귀기업 수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신설 1)

심사내용 핆흫믾뫎픦 힎헣펞 푢 켆쭎믾훎 신설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시설, 인증업무규정 관련 세부기준 

규정 규정

구 분 내 용

조직 및 

인력

∙ 조직: 인증업무 수행 전담조직은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나타낼 것 등

∙ 인력: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함

① 수산･식품산업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

② 수산･식품 분야 산업기사 자격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품질관리업무 

3년이상 담당한 경력자

③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① 또는 ②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시설
∙ 사무실 및 장비 확보

∙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추는 경우 개별 법령의 공인시험연구기관 관련 규정 준수

인증 업무 

규정

∙ 인증업무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인증업무 실시방법, 인증 사후관리방법, 인증수수료, 인증심사원 관련 사항, 인증 체계 등

심사결과 인증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타법사례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규제대상인 인증기관이 소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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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홚�윦쇪 몮앦윦픦 �읺 믾훎 신설

- 좌초･표류된 고래류는 위판을 제한하고 폐기하도록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 폐기 제외 규정

심사결과 고래류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초･표류된 고래류는 위탁판매 등이 가능하여 좌초･표류된 

고래류 발견 시 방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른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위판 대상 제한 추진. 어업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좌초･표류 고래류에 

한한 점, 해외사례에서 고래류의 보호를 위해 유사하거나 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과 피규제자가 확정되지 

않아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퍟쫂캫줊 �많 힎헣 강화

- 해양보호생물로 3종(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추가 규정

심사결과 국제적 보호가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지정된 3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점, 해외사례에서도 멸종위기 생물종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뫃헪욚 짝 �핒훎찒믖 칾� 짷쩣컪 뫎엶 킮몮 칺 신설

-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작성･변경 시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저축성 공제, 보장성 공제, 갱신･재가입 시 계약체결 비용이 최초 계약 체결비용 

대비 70% 초과하는 공제) 규정

심사결과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 사항이 추가된바,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공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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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규제비용도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핳컿뫃헪픦 뫃헪욚 �많 빷핓 솒 �콚 강화

- 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납입 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 규정

심사결과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이 보장성 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도록 개정된바,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공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타법과 동일한 수준의 납입한도 

기준을 두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훎힎뫃헪팯쫂삲 �뫊 몒퍋�멾찒푷 헏푷 캏 뮪헪 맣 강화

-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은 해지공제액 비교 등 관련 사항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 규정

-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에 대한 해당 상품 사업비를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에 추가

심사결과 금융위원회에서 적절한 원가분석 없이 해약 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공제사업 기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필요. 수협중앙회는 해지공제액 

차감 한도 내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규제 순응에 어려움이 없으며, 타법에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줂(헎)힎믗 뫃헪컲몒 헪 신설

- 무(저)해지환급금 공제의 환급률이 전 보험기간에 걸쳐 100% 또는 표준형 공제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금융위원회에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무(저)해지환급금 

공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 추진. 타법에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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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핳믾콞뫃헪 짝 헪3뫃헪 힎뫃헪팯 칾헣 믾훎 핊풞 신설

- 생명공제와 장기손해공제, 제3공제의 표준해지공제액 산정기준 일원화

심사결과 제3공제는 같은 보장이더라도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 선택 여부에 따라 해지공제액 한도가 

상이하고, 사업비가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 보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기준 일원화 필요. 동 규제는 제3공제와 장기손해공제 공제요율 산출 시 생명공제의 기준 

준용하도록 일원화하였으며, 타법사례에서도 장기손해보험의 기준은 생명보험의 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캏 뫃킪칺 �많 강화

- 수협중앙회가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①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청약철회비율, ②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 불만족도, ③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급기간, 공제금 부지급 사유, ④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추가 규정

심사결과 공제계약자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공시사항 추가 필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민영보험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이미 공시하고 있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핮쿦믾펂펓 핓믾 칺푷혾멂 신설

- 잠수기어업에 대해 5마력 이하 흡입기 사용을 허용하되, 여수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어선은 마을어장과 1km 이상 이격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제한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때 어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어업 및 마을어장과 분쟁 방지를 위해 조건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범사업 수행 시 분쟁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며, 타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개정안의 조건은 여수잠수기 자율관리공동체가 기 

수용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는 이해관계자가 제시하여 수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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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추가 완화 요구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불수용한 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신설 2)

심사내용 쿦칾캫줊 쪟풞� 헪3핞 쭒퍟 짝 칺 뫎읺 신설

- 병원체 제3자 분양을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분양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제3자 분양된 병원체 사용 목적을 시험연구, 숙련도시험,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으로 제한

- 수입된 병원체 및 제3자 분양된 병원체 보유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도･점검･ 

시정요구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내 수입 병원체를 국내 연구자가 다시 사용할 근거가 부족하여 제3자 분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규제 마련 필요. 

타법사례에서 병원체의 분양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칾캫줊 쪟풞� 뫎읺칺 신설

- 수산생물 병원체의 보관, 폐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시설의 준수사항 규정

구분 준수사항

수산생물 병원체 보관
∙ 병원체 관리책임자 지정

∙ 안전한 보관장소 지정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사항 보고

∙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 작성, 보관

∙ 매년 말(12월 31일 기준)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 현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에게 제출

수산생물 병원체 폐기
∙ 수산생물병원체 폐기 시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처리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

수산생물 병원체 이동
∙ 수산생물병원체를 국내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해 운송하는 경우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 후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유지하여 이동

심사결과 수산생물 병원체 유출 시 수산업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운송･관리･폐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제기구의 수생동물 위생규약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기 보기 

어려우며, 타법사례에서 병원체 관리 및 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 유사한 안전관리 기준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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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잖핞짣펞 샎 핆� 퓒컿 헪먾 핓흫짷쩣 뮪헪 신설

- 피마자박에 대해 위험물 운송 규정 적용 제외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 열처리 방법으로 

위험성을 제거했음을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받은 후 해당 열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피마자박은 위험물 포장하여 운송함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선박 산적하여 운송되고 

있으며, 피마자박의 위험성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이 제기됨에 따라 운송 관리 강화 규제 

도입 추진함. 그러나 수입되는 피마자박이 인체에 유해함을 입증할 근거 부족, 관련한 

열처리 기준 및 시험방법이 불명확함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함. 규제를 실시하는 해양수산부가 피마자박 인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입업체가 따라야 할 구체적 열처리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개위는 

피마자박의 인체 위험성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이나 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23)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퓮�핂엳쿦핓쿦칾줊 샎캏졷 힎헣믾맒 펾핳 강화

- 유통이력 신고 대상 지정기간 만료되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17개 품목(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재지정 규정

심사결과 수입수산물의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제에 따른 신고대상 

품목 중 17개 품목이 지정기간 만료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적발이 계속되어 

재지정 추진 필요. 동 규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재지정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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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퓮짷폲솒욚옪 싢푾옮 힎헣 신설

- 디우론(Diuron)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방오도료로 규정

심사결과 디우론은 해양에서 일정기간 잔류하여 해양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방오도료로 사용 금지할 필요가 있음. 디우론 사용에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설정한 점, 해외 국가는 디우론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해성 인정 물질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2020년 7월 ~ 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신설 1)

심사내용 �푷펂얗픦 몒 신설

- 고등어, 전갱이, 붉은 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등 8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설정

심사결과 어종별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은 매년 수산자원 조사 평가에 따라 

재설정되며, 동 규제는 2021년 수산자원 평가를 바탕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사항임.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범위 확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대상 어종별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원평가를 시행하여 객관적 자원 상태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한 점, 기존에도 총허용어획량 배분 범위 

내 충분히 어획하고 있는 등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수산자원의 실태에 따른 어획량 관리계획을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펂컮퓒��헏핳� 믾훎 슿 신설

- 원양어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기술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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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성능 및 

기술요건

∙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운항 정보 자동전송

∙ 운항 정보를 선박운항자가 조작･변경 불가능

∙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선장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수단을 갖출 것

봉인 절차

∙ 장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구조 변경 방지(이하 ‘봉인’) 장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이 

설치하며, 원양어업자는 봉인을 유지하여야 함

∙ 장치 고장, 파손 등 사유로 봉인을 해제해야 할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보고

수동보고

∙ 선장은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함

∙ 장치 정상 작동 전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

- 선명 및 선박

-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

- 위치 일시(세계표준시)

작동 중지

∙ 어선이 1주 이상 항구 정박･계류하며 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서류 제출

∙작동 중지 사유가 해지되거나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장치를 정상작동시키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함

심사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원양어업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지역수산 

기구에서 정한 성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사항 준수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동 규제에 대하여 수동보고 주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기존 어선위치정보 확인 주기가 2시간으로 수동보고 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의견 제출 이해관계자가 해양수산부의 불수용 

의견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수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타법사례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유사한 기술요건을 두고 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선박감시시스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상선박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멎펻킪핳 힎헣 킪컲푢멂 믾훎 강화

-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해외 신종 수산생물질병 피해사례가 보고 있어 검역시행장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 검역시행장 시설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타법사례의 

가축전염병 검역시행장 시설기준과 유사한 점, 기존 검역시행장 중 상당수가 추가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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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멎헣믾뫎 칺뫎읺 신설

- 수산물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사유 및 보고 규정

- 수산물 검정기관의 검정능력평가 의무 및 요령 규정

- 점검결과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

심사결과 수산물 검정기관의 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타 기관의 검정기관과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타법의 위탁기관 사후관리 사항을 참고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우수수산식품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쿦칾많뫃킫 짝 픚킫헞 슿픦 풞칾힎핆흫 켆쭎믾훎 켆쭎칺 신설

- 시설, 품질, 안전 및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 등 원산지 인증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

심사결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하여 왔으나, 이후 수산식품 관련 사항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면서 원산지 인증 기준 정비 필요가 있음. 원산지 인증 기준은 다수의 

법령이 관련되는 등 복잡성이 있어 국민의 기준 이해에 혼선이 우려되어 세부기준이 필요한 

점, 유사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법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이며, 종전 인증제의 

세부기준을 정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믾�슿옫쫂홂믾뫎 힎헣�콚 믾훎 �많 신설

-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 승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심사결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연구자에게 승인을 통해 

보유 자원을 무상 제공하는 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원의 미승인 분양 및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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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등이 나타나 관련 책임 강화 필요가 있음. 부정 분양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 회수가 

어려워 사전관리 기관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점,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수립한 안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처분 절차 및 기준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뫃 헎펾킇펂컮 킇컮 퐃컪쩒 킇컮핊 찒퓶 캏 강화

- 공해 저연승어구 사용 어선에 기존 조업일수 50% 이상 옵서버 승선을 의무화한 것을 

100% 이상 승선 의무화 규정

심사결과 미국의 혼획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혼획저감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혼획저감조치로 옵서버 승선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타 대미 수산물 수출국의 동등성 평가 대응 사례와 유사하며, 기존 관련 

원양어업자 중 상당수가 동 규제 개정사항을 충족하거나 기존 규정보다 상향된 비율로 

옵서버가 승선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 헎�펂컮 퍟퓮윦 헎맞 뫎엶 픦줂 신설

- 공해 저층어선의 혼획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규정

- 공해 저층어선이 해양포유류 혼획 시 즉시 방류 조치 규정

심사결과 미국의 혼획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혼획저감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혼획저감조치로 옵서버 승선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타 대미 수산물 수출국의 혼획 대응 어업관리조치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이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조치를 협의 및 선정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업계와 협의한 사항으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어선안전조업법 (강화 2)

심사내용 믾캏쫂 킪 팖헒 혾� 맣 강화

-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을 금지하고 어선소유자 및 선장에게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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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확인 의무 규정

- 출항 및 조업 제한 위반 및 안전운항 조치 미수행 시 행정 제재처분 규정

심사결과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으나 회항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사전 안전조치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어선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강화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기상정보 확인 의무, 벌칙 규정 등이 있어 유사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기존에도 기상특보 시 실무적으로는 어선 통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펂컮 묺졓혾빊 픦줂�푷 샎캏 샎 강화

- 일정규모 이하 어선에 승선하는 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

- 선장의 구명조끼 착용 명령 의무 규정

심사결과 소형어선의 경우 신속한 구조 지원이 어려워 어선사고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높아 안전조치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명조끼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제화 

외 홍보 및 개발･보급 사업 병행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 일정규모 이하 

어선 선원에 대한 착용 의무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신설 1)

심사내용 쭎칾 솒컮묺 솒컮팖헒헖� 신설

- 안전도선 일반사항, 강제 도선 기준, 도선 속력 및 관련 절차 등 도선구와 관련한 구체적 

안전절차 규정

심사결과 도선 과정에서 도선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도선안전절차 마련 필요가 있음. 기존 부산항 안전도선 매뉴얼 및 

부산항도선사회 도선 표준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안전절차 마련하였고, 

해외 항만 당국이 유사한 안전 지침을 공고하고 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안전확보의 

구체적 절차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에 따라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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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줂핆믾뫎킲푷 핞솧콚핳� 킫킇핆 킪믾훎 �많 강화

-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외관검사, 기능시험, 소화제 요건, 

소화시험, 수동작동 장치 구조 및 기능검사 등) 추가 규정

심사결과 기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소화장치는 수동조작이 불가능하여 조기 진화가 어려운바, 

수동작동 기능 등을 추가하고 그 외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기술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기준으로 적정성이 있으며, 국제 표준 등을 준수하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자동 

소화장치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어선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줂핆믾뫎킲푷 핞솧 콚핳� 푢멂 강화

-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요건에 수동작동 기능 추가하고 관련 관리 기준 신설 규정

심사결과 기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소화장치는 수동조작이 불가능하여 조기 진화가 어려운바, 

수동작동 기능 등을 추가하고 그 외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타법상 적용 기준을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자동 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신설 3)

심사내용 컿쁳핆흫 샎캏 쫂팖멎캗핳찒 신설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로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규정

심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 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바 성능인증 대상 장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유사 제도의 보안장비 종류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보안검사 검색장비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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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팖멎캗핳찒 컿쁳많 킪믾뫎 힎헣 믾훎 신설

-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 지정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 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바 장비의 성능평가를 시행할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유사 제도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에서 유사하게 시험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팖멎캗핳찒 컿쁳많 킪믾뫎 헣�쭒 믾훎 신설

-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 규정

심사결과 성능인증 시험기관이 규정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타법사례의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짪 읺큲엚핂 쇪 쭎 칺푷믖힎 강화

- 어장부표 규격 기준 조항의 고밀도 발포 폴리스티렌 허용 내용을 삭제하고 발포 폴리스티렌 

포함 부표의 사용금지 규정

심사결과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고자 그 원인이 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 규제 필요. 기존 설치 부표는 개정 전과 같이 유지하고 신규 설치부터 적용되는 

점,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교체 지원하고 있는 점, 어민의 자부담 수준을 낮추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점, 해외에서도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의 사용 및 판매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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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쿦칾핞풞픦 핂킫킇핆 믾훎 강화

- 수산자원의 승인 결정 기준을 추가 규정 

-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의 예외적 이식 승인 규정

심사결과 수산자원 이식 시 별표의 세부기준에 따라 이식 여부를 결정하며, 매년 수산자원 수급 

및 외래유입 질병을 고려하여 재설정 필요.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처리 절차, 승인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이식승인 기준변경 

협의회 및 전문기관 적합성 검토를 거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해외에서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법에서 외래생물 등 유입 시 승인 

규정을 유사하게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핺칺몮 폖짷픒 퓒 삶솓몋쫂맞힎믾 컮풞킲 슿 컲� 픦줂 강화

- 총톤수 2톤 이상인 소형어선의 무인기관실과 선원실 등 각 구획(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 

등)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규정

심사결과 어선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여 발생 초기 인지 및 대응이 

중요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 구역별 감지기 설치 필요가 있음. ｢어선설비기준｣ 

개정 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존 어선에 감지기 

무상보급한 결과 화재 사고 예방 효과가 있어 대상 확대 추진함. 기존 소형어선 중 대부분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보급되어 있고, 건조비용 대비 설치 비용이 크지 않으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묺 슿픦 �짛 컲� 믾훎 퐒 신설

- 소형선박 내 해수 및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코밍(Coaming)의 설치를 면제하는 

기술기준 규정

심사결과 소형선박의 경우 갑판 공간이 협소하여 코밍 설치 시 안전사고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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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코밍을 일괄 면제할 경우 해수 유입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기준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소형선박과 유사한 성격의 선박 

검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이며, 해외에서도 규모가 작은 선박에 대해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수산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믊핞잫펂펓 캂폲힣펂 믖힎 신설

- 동해안 및 남해안 일부 해역 내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포획을 금지 규정

- 관련 지방자치단체(부산, 울산, 경북, 경남)에서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부 

오징어 포획 허용 규정

심사결과 오징어 어획량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해자망어업의 어획량이 급증하여 어민간 갈등이 

유발되고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어 관련 규제 신설 필요가 있음. 총허용어획량 설정, 

자율협약 등 자원 갈등에 대응한 타 제도의 효과성이 부족한 점, 해외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는 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어민간 간담회를 다수 진행하여 협의한 최종안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몋 짆많핓펂컮 �쫂 �쿦 샎 짝 쿦 짆많핓펂컮 쿦쭎 �쫂 뮪헣 잖엶 신설

- 해양경찰청 어선원보험 미가입어선 통보 기준을 당연가입 기준과 일치 규정

- 수협중앙회의 미가입어선 정보 공유 의무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상 당연가입 대상어선 기준이 확대되었으나, 시행규칙 상 미가입어선 통보대상 기준에 

대상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연동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절차 법제화 필요. 동 규제는 보험가입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조치 사항으로, 유사한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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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퍟쫂캫줊픦 �� 슿픦 푷 믾훎 신설

- 기존에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한정적 허용 및 이동시 관련 필요서류 규정

심사결과 해양보호생물이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보유기관의 지속적 보유가 인정되나, 해당 기관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정한 시설로의 해양보호생물 

이동보관 규정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해양보호생물 보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법의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절차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퍟쫂캫줊 5홓 킮뮪 힎헣 강화

-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등 5종을 해양보호 

생물로 추가 규정

심사결과 추가 지정된 5종은 국제적 보호가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임.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의 제한이 아니며, 해당 종에 대한 유통 

및 수출입 사례가 적어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어장관리법 (신설 1)

심사내용 펂핳 뫎읺픦줂 짆핂핞펞 샎 핂졓옇 짝 핂맣헪믖 쭎뫊 신설

- 어업권자가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의 근거를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심사결과 어장 청소 의무가 3년마다 발생하나 과태료 규정은 1년 단위로 적용되어 위반차수 가중에 

따른 누적 부과가 불가능하여 의무 위반이 지속되는바 개선 필요가 있음. 해양보호생물이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보유기관의 지속적 보유가 인정되나, 해당 기관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정한 시설로의 해양보호생물 이동보관 규정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해양보호생물 보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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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의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절차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어장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퍟킫홓쪒 펂핳�콚 훊믾 짝 짷쩣 잖엶 신설

- 양식 면허종류 및 방법에 따른 청소 주기 및 구체적 방법 규정

심사결과 어류양식의 경우 양식품종별 유기물 부하량, 시설물 구조에 따라 오염도 차이가 있어 청소 

주기와 방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구체적 주기 

및 방법을 마련한 내용으로, 유사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핂푷많쁳줂핆솒컪펞컪 콚뮪졶 �몮킪컲 많 짝 �콚 신설

-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 제한을 해제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소규모 창고시설 

설치 시 허가 및 취소 규정

심사결과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을 허용하되 공사 시 무인도서의 형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건, 기한 등을 달 수 있도록 단서를 달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정안 실시로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대신 

건축물 허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가 예상되어 규제 합리화 조치로 판단되는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힎헣멎펻줊픦 쩢퓒 핳 강화

-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지정검역물로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양서류 추가 규정

심사결과 양서류의 수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검역 규정이 없어 규정 마련이 필요함. 양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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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험 및 주요 위해요소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관리 및 

검역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양서류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는 점, 

타법사례의 수입 동물에 대한 검역 실시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칾힖쪟뫎읺칺 �짷헒픦 믾핺칺 �많 신설

-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내 기재 필수사항 신설 규정

심사결과 기존 처방전 기재사항은 기초적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필수적 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며, 

잔류 위험이 있는 의약품 관리 및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가적 정보 수집 규정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타법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동 규제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칾힖쪟뫎읺칺 졂픦 �콚 짝 헣힎 슿 헣�쭒 많훟�쭒 믾훎 졓 강화

- 가중처분 시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전 행정처분은 누적차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명확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누적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른 개정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핟컮칺 푆묻핆 힎쭒 캏  혾헣 강화

- 원양어업자로 인정되는 합작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국민 지분율 기준을 외국 법령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24% 이상으로 하향 규정

심사결과 관세법은 원양어업 신고 합작선사에 대해 국민 지분율 기준에 따른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러시아) 법령 개정으로 조업권 유지를 위한 지분율 조정이 시급하여 기준 

개정 필요가 있음. 외국법령 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분율 기준을 재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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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을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 피규제자의 차이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잖읺빦컮짣 헣찒펓 슿옫 쩢퓒 짝 믾훎 신설

- 동력 추진기관을 보유하는 선박(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의 정비업을 등록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구체적 등록 기준 규정

심사결과 마리나선박은 정비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무자격･무등록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체계 마련 필요가 있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기관 고장 등 레저기구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 기준 설정한 점, 타법사례에서 유사한 정비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예기간을 두어 

대응 시간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잖읺빦컮짣 헣찒칺 핞멷�콚 슿 헣�쭒 헖� 신설

- 정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자격 취소 시 반납 등 절차 

규정

심사결과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위반행위 하였을 경우 구체적 처분 기준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타법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처분 기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헒줆핆엳 퍟컿믾뫎픦 묞퓯몒 슿 쫂몮픦줂 신설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계획 및 실적을 매해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시 15일 이내 보고 의무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상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계획 및 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타법 유사사례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401

보기 어렵고,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의 교육계획 등 보고의무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많훟�쭒 퓒짦�쿦 헏푷믾훎 컲헣 강화

- 가중처분 시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심사결과 행정처분 기준 해석 시 법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화하기 위해 부과처분 시 적용차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타법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짷헪쭒샂믖 쭎뫊믖팯 칾헣 강화

-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중 유조선은 14.9%, 유조선 외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경유 제외)은 

13.7% 부과요율 상향 규정

심사결과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 방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부과요율이 ’15년 이후로 동결되어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정 필요가 있음. 일몰 설정하여 향후에도 

요율 재산정 및 규제 차등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사례 및 유사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해당 요율은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묞퓯엶믾뫎, 헒줆핆엳 퍟컿믾뫎 짝 밎칾펓 헒줆믾뫎픦 힎헣 짝 풂폏 믾훎 신설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은 김산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타 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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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선내의약품등비치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컮뺂픦퍋 찒� 믾훎 신설

- 선박 내 비치하여 의료관리자가 취급해야 하는 의약품을 고시로 정하면서 의약품의 

성분, 용량, 단위 등 선박 내 비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기존에 공문 형식으로 정하고 있던 선내 필요 의약품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몰 설정하여 주기적 현행화를 계획하고 있는 

점,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타법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할 시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점에 비추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몮퓒펻 힒핓픒 퓒 팖헒혾� 짝 힒핓 헪 퓒짦킪 졂� 칺퓮 신설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명할 수 있는 안전조치 규정

-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준수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어긴 경우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서아프리카 해역 등지에서 해적 피랍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진입 제한 등 안전조치를 

상위법을 통해 법제화함. 하위법령에서 진입 제한을 대신할 안전조치 및 면책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진입 제한을 대신할 안전조치의 경우 선택지가 부여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해당 해역 인근 입출항 국내 선박의 경우 선택지 중 일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추가 부담이 

미미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해외 및 

타법 유사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핓헞멎 뮪헣 헣찒 신설

-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점검과 관련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 현장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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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및 점검 시 관련 서식 및 이행조치 조항 정비

심사결과 기존에도 선원대피처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 및 현장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해적 피해예방 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타법에서 유사한 자료 제출 의무 및 출입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몰 설정하여 해외환경 변화에 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퓒줊 캏헏 많쁳 쭎숞 힎헣 짝 칺뫎읺 신설

-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지정기준 및 이에 따른 부두(11개, 14개 선석) 지정

- 부두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관리 규정

심사결과 기존 위험물 해상환적은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부두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응하여 법제화된 안전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며 적정 부두 

선정 필요가 있음. 해당 부두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선정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조사 등 적정성 검토 조치 실시 후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를 최종 지정한 점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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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경찰청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중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쫂슿픦 많핓 헣쫂 헪뫃 신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 가입기간, 가입대상, 가입금액 등 보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심사결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기부여되어 있으나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 등이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를 상위법에서 

의무화하였고, 동 규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방법으로 가입기간,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 내 게시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해당 정보는 보험 적용여부 및 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과도한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장 내 공개적 게시가 

적정하다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과 규제대상이 중요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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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펾팖�솧 팖헒핳찒 믾훎 맣 강화

- 연안체험활동 시 성인과 소아 참가자를 구별하여 해당 인원의 각각 11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를 배치하도록 안전장비 기준 규정

- 구체적 성인용 및 소아용 구명조끼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심사결과 착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는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대 및 체구에 따른 구명조끼를 충분히 구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은 구명조끼 수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체험활동 시 특성에 적합한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참가자를 성인 및 소아로 

구분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나이에 따른 일괄적 성인･소아 구분은 

착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 수요 가변성 등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에서의 구체화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참가자 인원 대비 비율을 규정하고 

그 외 구체화된 기준 일부를 고시로 위임함. 운영자가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의 

구명조끼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상황에 따라 참가자 수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게 한 최소 

규제 수준인 점, 타법에서도 성인용･소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펾팖�솧 팖헒묞퓯 퓒�믾뫎 힎헣 짝 �콚믾훎 신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 시설･설비기준 등 지정기준 규정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준 규정

심사결과 기존 안전교육 실시 관련 업무는 레저스포츠 관련 학부 등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교육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부실화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 인정됨. 교육 대상자와 기존 위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경력 등을 기준에 반영한 점, 기존 훈령 및 타법 사례를 참조하여 적정 수준의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한 점, 일몰을 설정하여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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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농림･산림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식물방역법 등 총 1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8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격리재배 검역요령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농어업회의소법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6) 수의사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7)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8) 식품산업진흥법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8.0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0) 식물방역법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10.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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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몋뽛펂펓 묞퓯엶믾뫎픦 캏믊맣칺 핞멷 믾훎 신설

- 교육훈련기관의 상근강사 자격 기준을 ① 표준 교재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②친환경농어업 인증에 필요한 실천방안과 취급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 ③친환경농업 

이행 과정을 기술한 표준 재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

심사결과 내실있는 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상근강사 역량 담보를 통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한 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상근강사로 활용할 수 

있어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점, 친환경농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우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어 타법사례 대비 완화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픒 헪쁢 줊힖 쏞쁢 칺욚픦 쩢퓒퐎 헪믾훎 신설

-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허용되는 에톡시퀸의 양을 기존 300ppm(300g/1톤)에서 전면 

금지로 강화(단, 비의도적인 20ppm미만의 혼입은 허용)

심사결과 어체 내 유해물질인 에톡시퀸 잔류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에톡시퀸의 인위적 혼입을 원천금지하면서 비인위적 혼입은 허용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기존 사료업체가 대체 원료로 생산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뱀장어 등의 어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점, EU 등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전통식품 표준규격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8
신설 23, 강화 5

(비중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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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미 원천금지하고 있어 국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뽛펓믾몒 킪샎캏 샎(4홓→ 41홓) 강화

- 테프론스티커를 농업기계 형식표시판 재료에서 제외하고,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표시방법 강화

심사결과 농업용 기계 표시 사항을 위･변조한 농업기계 유통･판매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부착 용이성을 고려하여 본체와 엔진에 따라 교체가 편리한 테프론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시행 후 경과규정을 두어 비례성을 확보한 점, 

등록된 모든 건설기계에 등록번호를 새기도록 한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의무 표시대상을 완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격리재배검역요령 (강화 1)

심사내용 멷읺핺짾 멎펻 샎캏핆 킫줊홓 �많 강화

-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5종,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8종, 기타 유사종 2종 추가 

심사결과 금지병해충의 대상이 되는 기주식물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식물종을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확보한 점, 피규제자인 수입업자도 상품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재배 후 유통하여 

격리재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농어업회의소법 (신설 6)

심사내용 뽛펂펓픦콚픦 헣�헏 훟잋 픦줂 뮪헣 신설

심사결과 농･어가의 의사를 조직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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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뽛펂펓픦콚픦 컲잋핆많 짝 핆많 �콚 칺퓮 뮪헣 신설

- 기초･광역･전국단위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심사결과 농어업인의 대표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가 

및 설립취소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설립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비례성을 확보한 점, 농업협동조합 등 타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핆많뭚핞픦 뽛펂펓픦콚 �헪뭚 뮪헣 신설

- 정관 주요사항(목적, 관할구역, 해산 등)을 변경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권자가 필요 시 회계 조사와 필요 서류 검사 권한 부여

심사결과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주요 사항을 통지 의무 부과, 인가권자의 

조사･검사 권한 도입 필요가 있고, 통지의무 대상을 절차적 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항으로 

한정하고, 타법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뽛펂펓픦콚 샎픦풞 � 묺컿 신설

- (정원) 기초･광역 100명 이내, 전국 300명 이내 

- (성비) 여성대의원 전체 재적 대의원 중 100분의 20이상 

- (특별대의원) 특별대의원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1 이하

심사결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민법 및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정원 및 

여성대의원 비율을 고려하여 규정을 마련한 점, 규제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샎픦풞쪒샎픦풞 슿 핒푢묺 헣혿쿦 짝 쪒풞 샎핞 슿픦 멾멷칺퓮 (신설 2)

- (해임요구 정족수) 재적대의원의 1/3 이상 동의하는 경우 

- (결격사유) ① 비회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 ④ 회생절차, 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년 미만, ⑥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⑦ 해임 후 3년 미만

심사결과 농어업회의소 내 주요 직책의 자격과 해임사유 등을 규정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농업협동조합 등 유사한 성격의 단체의 임원 등의 해임 요구 정족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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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를 규정한 유사입법례보다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수의사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솧줊쫂멂칺픦 핞멷 신설

- (관련업무) ①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교육･상담, ② 동물의 관찰, ③ 기초 건강검진과 

투약 등

- (외국면허) 외국 학교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 이수 후 발급받은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인정되는 외국학교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심사결과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수의사 외의 사람도 

동물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인 점,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하는 점, 간호조무사 등 유사입법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퍟컿믾뫎픦 많핆흫 믾훎 짝 퓮믾맒 신설

- (평가인증 기준) ①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②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③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의 적절성

- (유효기간) 3년

심사결과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인증 기준으로 교육내용 및 

인적･물적자원의 적절성을 요구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보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솧줊쫂멂칺 핞멷킪 픟킪 옎 뫎엶 킲킃묞퓯 믾훎 신설

- 실습교육 항목으로 동물간호와 관련된 7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120시간(항목당 최대 

20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자격시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취지를 고려하여 새롭게 진입하는 자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실습교육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설되는 실습과정보다 교육이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여 비례성을 확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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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3)

심사내용 먾헞삶힎 짝 퓯컿힎묺 뺂 샎쭎몒퍋칺푷많 신설

-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시설 임차희망자에게 사용계획 제출 의무 부여

심사결과 스마트 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해 도입되는 시설 등에 대한 특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큲잖뽛펓뫎읺칺 핞멷믾훎 잖엶 신설

- (교부 요건) ①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② 스마트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교육과정 이수

- (취소･정지요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④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심사결과 스마트 농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전문인력인 ‘스마트농업관리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유사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큲잖뽛펓 헒줆핆엳 묞퓯믾뫎 힎헣 짝 힎헣�콚 믾훎 잖엶 신설

-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근거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식품산업진흥법 (신설 1)

심사내용 킫쿦� 힎풞믾뫎 힎헣�콚 칺퓮 잖엶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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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법한 지정 및 운영을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여 지정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쩚� 샎캏핆 찒욚픦 컿쭒뫊 슿펞 샎 먾힡뫟몮 짝 뫊샎뫟몮 쩢퓒 컲헣 신설

- 거짓광고(“사실과 다르게”)와 과대광고(“오해 유발”) 범위 설정

심사결과 거짓･과대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율적으로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제 사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농약관리법 등의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찒욚캫칾펓쿦핓펓핞픦 헣�쭒 믾훎 잖엶 강화

- 행위별 영업정지 기간을 2배 향상(각 1･2･3개월 → 2･4･6개월)

심사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기간이 짧아 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효성 보완의 필요성이 있고, 농약관리법 등의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식물방역법 (신설 5)

심사내용 쪟� 헣짎멎칺믾뫎 힎헣 짝 힎헣�콚칺퓮 (신설 2)

-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지정취소 사유 마련

심사결과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로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해충 정밀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밀검사 역량이 있는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기술원 등으로 지정대상을 한정하면서 지정 후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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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비례성을 확보하였고, 규제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쪟� 폖�혾칺믾뫎 힎헣 짝 힎헣�콚 슿 (신설 2)

-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은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지정취소 사유 마련

심사결과 상시 예찰활동으로 병해충 발생 사전 발견･방제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예찰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으로 신청 대상을 한정하여 규제의 목적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사회적 편익이 더 큰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뫊쿦풞 핺짾핞 짝 뽛핟펓핞픦 폖짷쿦�픦줂 슿 신설

- 과수원 식물 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예방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및 농가일지 작성 

및 보존 등의 의무를 부여 

심사결과 식물병해충은 작업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병해충 발생 피해를 차단할 1차적인 방지노력이 필요하고, 예방수칙 등은 

농가에서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인 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뽛펂�뫎뫟퍟힎칺펓핞 슿펞 샎 �쭒믾훎 잖엶 신설

- ①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② 성폭력특별법 등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받는 경우 사업정지→ 폐쇄명령의 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숙박업의 특성상 불법촬영 등 성범죄 노출의 위험이 높아 성범죄 발생 사업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하여 범죄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처분사유와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공중위생관리법 등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의 처분기준을 마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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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쿦�핓졷핺폂�읺펓핞펞 샎 헣�쭒 칺퓮 �많 신설

- ① 소독처리마크가 식별불가능한 경우, ②열처리 등 작업 시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참관하지 

않는 경우를 처분 사유 추가

심사결과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업체의 경제적 피해와 대외 검역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현행 규정에서 소독처리마크를 식별가능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유사입법례에서도 전문인력이 참관하지 않는 경우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규제자도 규제도입 필요성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전통식품 표준규격 (신설 1)

심사내용 헒�킫 힖핆흫 샎캏 킫 �많 짝 훎뮪멷 맣 신설

- (강화) 국수류, 미숫가루, 삼계탕, 곰국, 양념육류, (신설) 오미자가공품

심사결과 전통식품 인증대상 품목에 오미자가 추가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위생안전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규격 현행화할 필요가 있고, 적용 기간에 경과기간을 두어 비례성을 

확보한 점, 유사제도인 산업표준(KS)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칺욚 훟 “혾삶짿힖” 컿쭒픦 얗 헪 신설

- 축산용 배합사료 원료에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강화(양돈)･신설(축우･양계 등)

심사결과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여 온실가스와 축산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 내 질소 함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용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단백질 함량 제한의 

시작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신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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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청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도시숲법 등 총 1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임산물 표준규격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3

신설 3

(비중요 3)

(3)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4)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본심사

(2021.10.22)
개선권고2

강화 2

(중요 2)

(7) 산지관리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2

신설 8, 강화 6

(중요 2, 비중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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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임산물 표준규격 (강화 1)

심사내용 핒칾줊 훎뮪멷픦 킪짷쩣 강화

- 임산물(버섯, 산나물, 약초 등) 표준규격품의 포장지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후 

섭취를 권장하는 문구 표시 의무화

심사결과 임산물 소비자가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잘못된 조리방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안전사항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과한 점, 기존 포장재 소모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점, 타법사례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솒킪퀀힎풞켊� 힎헣믾훎 짝 힎헣�콚 믾훎 컲헣 신설

- 도시숲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업무규정 등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설정

심사결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관리조직으로서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등의 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산림교육법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지정기준 등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의 

준수가능성도 확보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졶쩢 솒킪퀀슿픦 핆흫믾뫎 힎헣 짝 힎헣�콚 칺퓮 컲헣 신설

- (지정)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으로 지정가능(전담인력 

1명 추가 필요)

- (기준)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신설되면서 인증제도를 

전담하기 위한 모범도시숲등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을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과도한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점,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인증기준 및 행정처분 사유가 유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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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칾잊핟펓핞 팖헒먾읺 켊컪 슿 힖핆흫 믾훎 잖엶 신설

- (신설 품질인증 품목)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임업용 귀덮개, 휴대용 소형윈치, 수실류 

수확기, 산불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산불진화용 방염장갑,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 산불진화용 방염텐트, 산불진화약제

심사결과 입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에 비해 임업기계는 품질인증만 받도록 

하여 완화된 규정인 점, 독일･오스트리아 등 해외사례에서도 도입 이후 재해율이 감소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던 점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졷핺헪 뮪멷힖 멎칺믾뫎픦 힎헣믾훎 맣 강화

-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판매･유통 시 해당 제품의 규격･품질 검사를 해야하는 검사기관의 

품목별 품질시험기･분석장비의 목록 및 최소사양 변경

심사결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을 반영하여 검사기관이 규격･품질 검사를 

수행하도록 동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지정기관이 이미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어 준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신규 구입장비가 불필요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졷핺묞퓯헒줆많 핞멷킪 쭎헣퓒핞펞 샎 헣�쭒 잖엶 신설

-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심사결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부정행위 발생 시 당해시험 무효 및 향후 응시제한은 공정한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점, 타법사례에서도 부정응시자 발생 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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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칾힎헒푷많킮� 킪 핺퓒컿 멎�픦멺컪 헪� 졂헏 샎 강화

- 산지전용 허가신청 면적 2만㎡이상 → 660㎡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심사결과 5천㎡미만의 면적의 경우 해당 면적에 재해 위험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는 점, 향후 면적확대로 

인한 검토서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다만, 

5천㎡이상의 경우 재해영향평가(근거: 자연재해대책법)와 위험요인 파악･저감대책 마련 

등 분석 항목･수단이 유사･동일하여 이중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18개월의 존속기한 

설정 후 재해영향평가와 차별화되는 재해검토서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의무 폐지를 개선권고

심사내용 칾힎�퍟뫟짪헒킪컲 컲�졷헏 칾힎핊킪칺푷많킮� 킪 핺퓒컿 멎�픦멺컪 헪� 졂헏
샎 강화

-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설치목적 산지일시사용 허가신청 시 기존 면적 2만㎡이상 → 全면적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심사결과 5천㎡미만의 면적의 경우 해당 면적에 재해 위험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는 점, 향후 면적확대로 

인한 검토서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다만, 

5천㎡이상의 경우 재해영향평가(근거: 자연재해대책법)와 위험요인 파악･저감대책 마련 

등 분석 항목･수단이 유사･동일하여 이중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18개월의 존속기한 

설정 후 재해영향평가와 차별화되는 재해검토서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의무 폐지를 개선권고

(7) 산지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퓒짦퓒펞 싾읆 많훟�쭒 쇦쁢 믾맒 샎 신설

-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 → 1년으로 확대

심사결과 법 위반 사유 발생 시 허가 취소･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중처벌을 

위한 기존 6개월의 기간은 누적 위반행위를 가중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소 1년의 가중처분 기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골재채취법 등 타법사례에서도 

동일하게 가중처분이 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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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많빦 킮몮펔핂 푆쭎�컫픒 짦핓쁢 몋푾 헣�쭒 믾훎 잖엶 신설

- 외부토석을 신고없이 반입하는 경우 등 위반횟수에 따라 1차위반 중지→ 2차위반 

허가취소의 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허가 외 외부 토석을 불법 반입하여 쇄골재용 토석으로 가공･반출하는 경우 허가의 주된 

목적이 전도되고 소음･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므로 불법 반입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 위법 사례인 불법채취보다 법 위반의 

고의성이 명백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산림보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칾쭖폖짷픒 퓒 퓒헪 폖푆혾 칻헪 강화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예외사유 축소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상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믈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사문화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산불 방지를 위하여 소각 대신 수거･파쇄 등의 대안을 마련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칾잊믾쿮맪짪헒줆믾뫎픦 헣�쭒 켆쭎믾훎 잖엶 신설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제재처분이 필요하고, 산림보호법 등 타법사례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는 점,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칾잊묞퓯헒줆많 퍟컿믾뫎픦 힎헣�콚 슿 칺퓮�많 짝 헣�쭒 켆쭎믾훎 잖엶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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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계획 미수립･양성과정 부실운영”한 경우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실태조사 결과 양성기관의 평가계획 미수립 등 운영 전반에 위법하게 운영되는 점을 시정하고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위해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적･가중적으로 제재처분을 규정한 점,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제재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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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진흥청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치유농업법 등 총 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8
신설 7, 강화 1

(비중요 8)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퓮뽛펓칺픦 픟킪핞멷 컲헣 신설

- (1급)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 및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 이수

심사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고, 

치유농업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수는 많으나 체계적인 교육 및 자격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점, 등급을 나누어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 점, 타 분야의 조련사,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기준인 점 등을 종합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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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퓮뽛펓칺픦 핞멷 �콚 믾훎 잖엶 신설

- 치유농업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치유농업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뽛펓칺 퍟컿믾뫎픦 힎헣믾훎 잖엶 신설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양질의 치유농업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하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고, 고려되고 있는 양성기관 지정 후보 기관이 대부분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지정기준을 

보완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뽛펓칺 퍟컿믾뫎픦 힎헣 �콚 칺퓮 컲헣 신설

- 지정받은 날부터 ① 1년 이내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양성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도정착을 위하여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퓮뽛펓칺 퍟컿뫊헣 묞퓯뺂푷 컲헣 신설

- 치유농업사 자격기준(1급/2급)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이론/실습)을 

설정

심사결과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할 목적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제도와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양성과정의 교과목과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시험과목을 일치시켜 전문성을 제고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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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퓮뽛펓칺 퍟컿믾뫎픦 힎헣�콚 신설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심사결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제도의 

기반이 되는 양성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뽛퍋픦 쪎몋슿옫핂 헪쇦쁢 칺퓮퐎 졷픒 �많 신설

- “다미노자이드” 품목에 대해 변경등록을 제한하고, 유해 품목 농약으로 정해진 경우 

추가적인 적용 작물 등록 등 변경등록 제한

심사결과 “다미노자이드”는 발암성이 확인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생산이 제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물질인 바, 해당 물질이 포함된 농약의 사용범위 제한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일부 농가에서 아직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확대사용을 금지한 점, 제조업체 

또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관련기관의 논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던 점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뽎 쏞쁢 뽎핂 퓮쇦먾빦 폲폊쇪 풞욚읊 찒욚픦 풞욚옪 칺푷믖힎 강화

심사결과 농지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생활환경이나 토양･수질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를 비료원료로 사용 금지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토양환경보전법 

등 유사입법례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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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필자 ● 연희정 사무관

Tel. 044-200-2420, huijeongyeon@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등 총 2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3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방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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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전자파적합성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헒핞 �헣훊쿦 샎펻 핳 짝 헪묾 킮컲 슿 강화

- 전자파 장해방지(EMI) 시험항목에 대한 측정 주파수 대역 확대

- 전자파 내성(EMS) 시험제품군을 재분류(기존 4개 → 5개 제품군으로 변경)

- 전자파 내성(EMS) 시험항목에 대한 측정 주파수 대역 확대

심사결과 전자파적합성(EMC) 기술기준 등의 개정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EMC 기준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국제표준을 준용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연구실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1.11.26)
개선권고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2

신설 26, 강화 7

(중요 1, 비중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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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가능성을 확보하고 해외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5G 핂솧�킮푷 줂컮컲찒(믾힎묻, 핂솧묻 슿)펞 샎 믾쿮믾훎 맪헣 강화

- 기상위성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기지국･이동국의 일정 주파수대역에 대해 불요발사 조건 

추가

- 기지국 ↔ 이동국간 중계 장치의 송신조건 추가

- 이동국의 출력 허용편차의 상한 제한

심사결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을 사전에 구성･운영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변경된 국제표준에 맞춰 규정하여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SW힒삶힎픦 켆쭎헏핆 힎헣혾멂 뮪헣 강화

- 지정시 ①시행령 제12조제1항 요건(▴25인 이상의 SW사업자 상주 ▴조성지역에 관련 

시설･기관 존재 ▴기반시설 확보) 충족, ②SW사업자 상호간 및 단지 주변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높을 것, ③정주(定住)여건 확보 또는 개선 가능성 존재, ④진흥단지 

지정신청 지역에 기반시설 마련 또는 관할 지자체 등에서 추가 조성 및 개선 계획 확보

- 지정 이후 ①진흥단지 內 SW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 설치하지 않을 

것, ② SW사업자와 SW 관련 시설･기관 등을 명확하게 구분

심사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단지 내 SW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SW산업의 

발전 등 진흥단지의 조성목적을 고려할 때, 입지요건 및 성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쭎많�킮칺펓 킲�혾칺 신설

- 부가통신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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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책 수립의 기반마련을 위한 수시조사(심층조사)

심사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해외나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헣쫂헪뫃핞 슿픦 헣쫂쫂 뫃킪 픦줂 신설

- 일정 기준(법개정 이후 시행령안 마련 추진) 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

-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의무이행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한 점, 해외나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짷콯칺펓핞픦 핺빪짊짷퓒몋쫂짷콯 뫎엶 훎쿦칺 �많 강화

- 재난방송 실시 결과 통보시간 명확화

- 태풍 예비특보 발표 시 국민 행동요령 등 방송 의무

- 재난 주관방송사의 수어방송 및 영어 자막방송 의무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라는 사회적 편익이 큰 

점, 해외나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킲흫옎픦 킮�, 힎헣, 펾핳, �콚 슿 뫎엶 헖� 짝 픦줂쭎뫊 신설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킲흫옎 힎헣핞픦 �핒쫂 많핓 뫎엶 픦줂 뮪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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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사실 증명 의무 부과 및 보험기간 만료일 설정

- 최소 보험금액 기준 및 지급 방식 등 설정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킲흫옎 뫎읺맞솓 짝 멾뫊쫂몮 신설

- 실증특례 지정받은 자의 실증계획서상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증특례 조건 이행 여부 

등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 제출 의무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킲흫옎 힎헣픦 �콚 짝 핊킪헏 훟힎 신설

- 법 제16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명령

- 법 제16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일시적 중지 가능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혾�쭖많 �퍋헞 뫎읺 짝 핺멎� 픦줂 쭎뫊 신설

- 조치불가 취약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

- 조치불가 취약점을 별도로 분류하여 주요시설 보호대책에 증빙자료와 보완대책을 

반영하도록 관리방법 규정

심사결과 취약점 분석평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주요시설 관리기관은 매년 이를 진행하고 

있어 개정사항에 대한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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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퍋헞 쭒컫많 멾뫊 샎푆찒 쏞쁢 쫂팖슿믗 쭎펺 뫎읺 픦줂 쭎뫊 신설

심사결과 주요시설 관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최소화한 점, 발생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퍋헞 쭒컫많 쿦 헞멎졷 �많쪎몋 신설

- 관리적 분야: 정보보호 교육 실시, 운영체제 보안대책 마련

- 기술적 분야: 제어시스템 접근통제 및 복구대응, 이동통신 운영관리 분야 추가

심사결과 추가･변경된 항목의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 점, 발생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푾컮묺잲 샎캏 힎쁳헣쫂헪 멎흫믾훎 신설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청력 보완･대체, 색상 식별 능력

보완, 음성입력 대체 기능 등

심사결과 접근성이 높은 지능정보 제품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과도하게 

제품 생산업체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동 기준에 따라 우선구매 

제품으로 검증될 경우, 제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생기는바, 규제 순응 

가능성 높은 점,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방송법 (신설 1)

심사내용 퓮욚짷콯칺펓핞 킪�핞퓒풞 컲� 픦줂 신설

심사결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적 책무 및 영향력이 큰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한 점, 시행일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방송사에서 이미 설치･운영중이어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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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설 2)

심사내용 핆�뼅 젎짆싢펂 짷콯칺펓핞 핂푷핞퓒풞 컲� 픦줂 신설

심사결과 이용자위원회가 제기한 의견 중 일부만 수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한한 점, 시행일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별로 이미 설치･운영중 

이어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IPTV 칺펓핞픦 많혾멂 퓒짦펞 싾읆 헪핺혾� 신설

- 허가조건 위반시 시정명령하되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심사결과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방송법｣에 따라 IPTV와 같은 유료방송인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자들도 제재(시정명령, 허가취소 등)를 통해 허가조건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규제는 유사사업자간 사업 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신설 3)

심사내용 뫎읺훊�(KT)픦 �킮묺 퓮힎뫎읺 슿 픦줂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해외 및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킮묺픦 헞멎힒삶 �핒믾쿮핞 핞멷 푢멂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뫎읺훊�(KT)픦 뫎읺샎� 슿 쿦잋 픦줂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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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뫎읺훊�(KT)픦 컿쁳맪컮몒 짝 킲킪 멾뫊 쫂몮 픦줂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해외 및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헒줆펾묺칺펓핞픦 킮몮푢멂 짝 헖� 슿 신설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전문인력, 매출액･납품 실적 등의 인적･물적 

요건

- 일부 세부업종과 신규 연구사업자(창업 1년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요건을 적용

- 신고요건 미충족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9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사항 미이행시 신고 효력을 상실

- 사업자의 중요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신고업종)이 변경된 경우, 해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심사결과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창업 후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신고요건을 유예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한 점,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의 지속적인 

증가 및 피규제자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지원･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순응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과조치로 법적 안정성을 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헣쫂�킮잫펾멾믾믾 헣쫂쫂핆흫 믾훎 신설

- 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선택한 인증유형(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에 따라 총 7개 영역 

평가(➊식별 및 인증 ➋데이터 보호 ➌암호 ➍소프트웨어 보안 ➎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➏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➐하드웨어 보안)

심사결과 산･학･연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 본 인증은 최소한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로, 인증 여부는 물론 인증유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주요국도 규제하는 추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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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훊푢�킮칺펓핞픦 짷콯�킮핺빪뫎읺 헒샂쭎컪 쏞쁢 헒샂핆엳 풂푷 신설

-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경우는 전담부서 운용, 그 외는 전담인력 

2명 이상 운용

심사결과 주요통신사업자 중에서도 높은 가입자 수･회선 수와 밀접한 매출액 1조 원 기준으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운용으로 규제를 차등화한 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주요통신 

사업자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2)

심사내용 묻뺂 펂컮픦 삶샎 싢힎� 콯쿦킮 핳�픦 훊쿦 핂짷킫(FSK) �킮뮪멷(샎펻, 킮
헒콯콛솒, 킮 묺컿 슿) 신설

심사결과 국제표준을 토대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규제 

순응도가 높은 점, 해외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핃쿦핞퓒�, 펂잫슿픦퓒�헣쫂읊핞솧픊옪짪킮쁢핞퓶캏줂컮믾믾(AMRD, Autonomous 
Maritime Radio Devices) 뮪헣 신설

심사결과 국제표준을 토대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규제 

순응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TVWS 섾핂��킮푷 줂컮믾믾픦 믾쿮믾훎 신설

-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 이동체(선박, 모노레일)에 설치된 TVWS이동형기기를 고정형으로 

간주하여 출력을 상향(~1W)하되, 기존 이용자(방송사)와의 혼･간섭 방지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 검증 받을 것

-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국립전파연구원 사전 검증 의무를 통지할 것

심사결과 기존 방송채널과의 혼･간섭이 없도록 실증특례에서와 동일한 요건으로 한정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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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 검증받도록 하며, 사전 검증 필요성을 사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킮킪컲 슿믗 힎헣 짝 쪎몋 신설

- 사업자는 서비스 지역 범위, 수용 회선 수 및 기지국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 

등을 고려하여, 중요통신시설을 A~E급으로 분류

심사결과 등급 기준 관련하여, 재난 발생시 피해 범위, 보호가 필요한 수용 회선 수 및 기지국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 등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하고, 기준별 등급이 다양한 경우 

상위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여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강화한 점, 등급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 및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안으로, 규제 준수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훟푢�킮킪컲 뫎읺믾훎 신설

- 현황관리, 우회 통신경로 확보, 전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 재난대응 

전담인력 운용, 통신재난관리 인력 교육훈련, 안전관리 실태점검

심사결과 통신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연구실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푢퍟믗펺 쫂캏솒읊 ‘20펃 풞 핂캏’픊옪 캏 강화

심사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동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이 과다하지 

않은 점, 해외 및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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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푢퍟믗펺 쫂캏솒읊 ’20펃 풞 핂캏’픊옪 캏 강화

심사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동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이 과다하지 

않은 점,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뻲풚� 쫂팖컿 맣 강화

-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 보안성이 강화*된 홈네트워크 설치 의무 부과

심사결과 관계부처･학회･협회･산업계 등이 수차례 논의하여 만든 안으로, 안전한 설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망분리 방법을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필요 최소한의 항목에 대해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 점,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헣쫂쫂 뫃킪 픦줂샎캏 믾훎 신설

- (분야) 기간통신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매출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상장기업 중 연매출액 3천억 원 이상

- (이용자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 (적용제외)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는 자 등

심사결과 공시 의무대상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반대나 이견이 있어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법 개정시 국회에서 논의된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을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개선권고한 데 대해, 과기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매출액 및 이용자수 기준을 상향하고, 적용 제외사항에 전자금융업자로서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를 추가하여 수정. 이에 

대해 국회 논의 취지에 따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상향하여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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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일부를 적용 제외하여 이중 규제 우려 완화하고, 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므로,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수정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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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위원회

집필자 ● 연희정 사무관

Tel. 044-200-2420, huijeongyeon@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힎캏 짷콯칺펓핞픦 훟맒뫟몮 쿦 짝 킪맒(샇 1쭒 핂뺂) 컲헣 신설

심사결과 개정안은 현행 유료방송 중간광고 기준을 지상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수용･반영한 점,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방송 

서비스나 시청점유 수준이 유사하므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한 점,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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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쭎샇컿 삶픦 폖푆칺퓮 묺� 강화

- 부당성 예외사유 항목 수는 축소하되 구체성･명확성은 제고

심사결과 개정안이 기존 부당성 예외사유를 포괄하면서도 예외의 구체성과 명료성은 보완되고, 특히 

방통위의 최종 인정이 필요한 기존절차도 유지되어 준수 가능성이 확보된 점, 타법･해외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칺헒혾�픦줂칺펓핞많�퍊①쭖쩣�폏줊슿퓮�짷힎몒쿦잋킪②쭖쩣�폏줊슿
킮몮킪큲� 묺� ③쭖쩣�폏줊슿 킫쪒 짝 멎캗헪 혾�펞 푢 켆쭎칺 신설

심사결과 사업분야･규모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자별 효과적인 

유통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신고 기능 및 검색 제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예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학계･전문가 등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타법 및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쫂많쭖쩣�폏줊슿펞샇쁢힎읊찒묞킫쪒쁢믾쿮픦컿쁳많믾훎(킫쪒많쁳컿, 핊뫎컿슿) 
신설

심사결과 필요 최소한의 기준만 설정한 점, 학계･전문가 등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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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안전위원회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원자력안전법 등 총 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은 원안대로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6)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1
신설 6, 강화 5

(비중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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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원자력안전법 (신설 1)

심사내용 샎많콛믾킪컲 슿펞 샎 칺헒멎� 헪솒 신설

- 대형가속기 등의 사용을 위해 허가받으려는 자는 사용시설 등 설치 착수 전, 방사선 

안전성에 대하여 미리 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시설구축 시 착수허가･사용허가 등 단계별 허가방식으로 개선하여 방사선원과 주요 구조물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피규제자의 시설보완･변경 등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방사성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 단계별 허가 관련 연구용역 실시 후 대형가속기 

사용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몮믗뫎읺핞 핒졓푢멂 신설

- 미국 ANSI/ANS-3.1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고급관리자(발전소장, 운전실장, 정비실장) 

임명요건 내부지침을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실정에 맞게 본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고 

용어를 명확화함 

심사결과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서, 국내 

운영여건에 맞는 명확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요건 기준을 제시할 필요에 따른 

사항임.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였으며 동 규제 신설에 따라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자가 없다는 점,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임명된 자에 대해 1년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한 점, 미국 ANSI/ANS-3.1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짷칺컮�뫊멎칺 핟펓혾핳 핞멷푢멂 맣 강화

현행 개정안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자격자로서 조장 교육을 이수한 자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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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규칙 이외 상위법령상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장 교육은 요건에서 삭제하고, 

방사선작업을 총괄하는 조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으로 요건 강화

심사결과 방사선 작업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근거가 불명확한 조장 교육을 요건에서 삭제하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조의 관리 및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경력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며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격을 산업기사 이상으로 상향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 인정. 방사선 작업 현장 방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원자력안전법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펾욚훊믾킪컲 멂컲많 헪솒 솒핓 강화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지정제도 폐지

- 타 시설과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사업지정 체계를 시설 기준의 건설허가･ 

운영허가 체계로 개편

- 건설허가 신청 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원자력시설 간의 시설 기준에 따른 허가 체계를 일치시켜 안전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한 점,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해외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지정을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펾욚훊믾킪컲 풂폏많 헪솒 솒핓 신설

-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사업허가･사업지정 체계에서 시설 기준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체계로의 개편됨에 따라 운영허가의 절차, 기준 등을 규정

- 운영허가 신청 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원자력시설의 안전 규제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 시설과 동일하게 단계별 허가기준을 

시설 기준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 신설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관련 동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수용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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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강화 1, 신설 2)

심사내용 풂짦멎칺 쩢퓒픦 샎 강화

- 국내 운반검사 수검자 관련 핵물질을 인수하는 사업소 기준에서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조정하고, 운반검사 범위에서 누락된 구간 추가

현행 개정안

∙ 해당 사업소 외의 장소로부터 해당 사업소로 운반 ∙ 해당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운반

 ∙ 수출을 위해 해당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 

∙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해당 사업소로 운반 ∙ 수입 후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해당 사업소까지 

운반

심사결과 국내 운반검사 수검자 범위를 송화인 기준으로 명확화하여 방호책임을 강화하고, 공백없는 

방호체계 구축을 위해 항구 또는 공항으로 핵물질 수출을 위해 운송하는 경우도 운반검사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자력사업자를 대상 설명회를 통해 본 규제의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검사범위에서 누락되어 추가된 구간에 대해서도 상위법상 규정에 의해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규제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묻헪풂콯짷몒 킇핆킮� 신설

- 핵물질 수출, 수입 및 항구 또는 공항에의 경우･환적 등 국제 운송과 관련하여 물리적 

방호계획인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 범위, 신청서 제출기한 등 내용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핵물질을 국제 운송하는 원자력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관련 작성 범위 및 신청서 제출 등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동 규제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해외 및 유사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함.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일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핵물질 국제운송 시 적절한 방호체계를 구비하고 

국제협약 이행을 통한 국제 신뢰도 제고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묻헪풂콯짷멎칺 신설

- 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에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 핵물질을 수입하거나 핵물질을 실은 선박･항공기를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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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한민국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심사결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검사이행 의무 준수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및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원자력안전법 (강화 1)

심사내용 묞퓯엶 졂헪 샎캏펞컪 짷칺컮팖헒뫎읺핞 헪푆 강화

-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신고사용자의 교육･훈련 의무 부여

- 방사선안전관리자 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신고사용자의 교육･훈련 면제 근거 신설

심사결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기관의 방사선 취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대해 피규제자 작업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동 규제를 마련하였고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훈련에 

따라 규제비용 발생이 일부 예상되나, 작업자를 통솔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칺푷펾욚�읺킪컲픦 헣믾멎칺 훊믾 삶� 강화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하여금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했던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검사 기간 단축

심사결과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주기 단축 조치이며, 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피규제자가 규제강화를 먼저 제안한 사항임. 정기검사 주기 단축에 따라 

비용 발생이 일부 예상되나 원자력시설 또는 유사 대형시설들의 정기검사를 주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및 타법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방사성물질 

관련 재해방지 및 국민 안전 보장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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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짷칺컮찒캏힒욚믾뫎픦 힎헣�콚 믾훎 킮컲 신설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가능

심사결과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방사선 피폭 환자에 대한 비상진료 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국민 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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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집필자 ● 김성수 사무관

Tel. 044-200-2447, kss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6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45건은 원안대로 의결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8)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2021.09.10)
원안의결 5

신설 5

(중요 2, 비중요 3)

(9) 고용보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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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칾펓푷 옪쫕 짷핳�픦 팖헒핆흫샎캏 졷 짝 믆 팖헒믾훎 신설

- 안전인증 대상인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의 품목으로 ‘안전매트’ 및 ‘광전자식’을 규정하고, 

그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대 재해방지를 위해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과 

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인 ‘안전매트’와 ‘광전자식’의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7)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1.2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5

신설 32, 강화 14

(중요 4, 비중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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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준은 기존 안전기준 및 국제표준에 조화된 KS표준을 준용하고 있어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핂삺픦 믾쁳묻핆 컮헣 샎캏 믾훎 잖엶 신설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대상자의 경력기간 및 요건 신설

심사결과 ’20.3.31.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침과 사실상 동일하며, 숙련기술법상 타 숙련기술인 선정기준 및 

타법(식품산업진흥법)에서의 대한민국식품명인과 비교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쫂홂 컪윦 샎캏 샎 강화

- 보존 대상 서류에 법 개정으로 추가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 추가

심사결과 노사 간 근로조건 관련 다툼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규제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합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는 것을 

내용으로, 타법 사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펾콛 킫킪맒 쭎펺 폖푆칺퓮 잖엶 신설

- 신설･확대된 탄력･선택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에 위임된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재난 발생, 인명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도의 내용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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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짪 쏞쁢 핺 슿픒 폖짷믾 퓒 팖헒혾� 픦줂 강화

-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팬, 배풍기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의 조치의무 명시

심사결과 현행 규정은 조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가 필요한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08년부터 ’19년까지 화재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유증기(기름방울이 기화하여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것)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48.4%) 한바, 

유증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환기팬, 배풍기 등 설치 필요. 기존 규정과 같이 자연적 환기로는 

폭발･화재 등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칺펓훊픦 킮몮픦줂(뽆줂헪뫃핞픦 잲풢 쫂쿦팯, 폖쿮핆뽆줂헪뫃핞픦 �칾 슿) 신설

- 보험가입자인 예술인･특고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의무 신설. △12개 특고의 

보수액 매월 신고 △예술인 및 특고가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

심사결과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료징수법상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의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주는 특고 및 예술인의 입직, 이직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기에 적정한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뽆줂헪뫃핞 몮푷쫂욚 몮팯캏킃 �빷핞픦 핆헏칺 뫃맪 신설

- 특고 고용보험료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보험료 등 체납총액이 10억 원 이상)에 대하여 

공개대상 인적사항을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의4를 준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특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을 경우 건전한 보험 질서를 저해하고 

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바 제재수단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됨. 특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개대상 인적사항 등은 근로자･예술인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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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며, 타법 사례와도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핊푷믊옪핞 짝 뽆줂헪뫃핞 슿픦 묺힏믗펺 쭎헣쿦믗펞 싾읆 �많힣쿦 신설

- △추가징수금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증가할 수 

있도록 개선 △추가징수액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즉시 납부 확약 대상을 ‘부정수급액’에서 

‘반환금･추가징수금’으로 변경 △특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조항 신설

심사결과 부정수급 제재 강화라는 개정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특고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추가징수 조항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감면 기준은 부정수급 횟수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을 부과하는바, 부정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커짐. 근로자･예술인과 마찬가지로 특고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조항 적용 필요. 고용보험법이 위임한 

범위(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음) 내에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발생을 억제하고, 

고용보험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횟수를 반영하여 추가징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몮푷쫂 헏푷 샎캏 뽆줂헪뫃핞픦 쩢퓒 신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신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심사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확산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고용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특고를 고용보험 제도 내로 편입시켜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성 

대두. 개정 고용보험법이 ’21.7.1. 시행예정이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을 

조속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고용보험위는 ①보호필요성, ②관리가능성, ③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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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 기 적용 직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재보험 

기 적용 직종이 아닌 방과후강사도 포함하였다는 점, 보험설계사 등 13개 직종은 산재보험 

기 적용 직종으로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었다는 점, 방과후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대표적 특고로 모범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종사자 규모(5만 8천여명)가 크다는 

점, 저소득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8)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훟샎칾펓핺 뫎엶 힏펓컿 힖쪟핞 쩢퓒 신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구체화

심사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 제정, ’22.1.27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의 구체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및 법 적용의 명확성, 이해도 제고 

등 고려 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① “급성중독 등”이란 법 취지 및 인과관계의 명확성, 

예방 가능성, 피해 심각성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 ②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표현 및 경미한 증상 등을 삭제하였으며, ③ 열사병 등 판단기준을 명확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훟샎칾펓핺뫎엶팖헒쫂멂뫎읺�몒묺�짝핂혾�, 뫎몒쩣옇펞싾읆픦줂핂펞푢
뫎읺캏 혾� 신설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이란 정책 목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① “적정한 예산”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한 점, ② 법률의 목적과 

각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종합 판단해야 하기에 관계 법령을 일괄 특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탁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며, 입법예고안의 

제한적인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법령별 특수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점 등을 

인정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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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팖헒쫂멂묞퓯픦 뺂푷킪맒킪믾짷쩣 슿 신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내용･시간 등 규정 △안전보건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 교육을 20시간 범위 안에서 이수

심사결과 안전보건교육 이수와 관련된 세부 내용 구체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국민 안전 

확보 등을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에 대하여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적정성 

등 고려할 때, 규제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훟샎칾펓핺 짪캫 칺펓핳 졓삶뫃 신설

- 중대산업재해 발생 時 공표 대상 및 방법 등 규정

1) (공표내용)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장소 △재해자 수 △재해 내용, 원인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2) (공표기간) 관보 또는 고용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

심사결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를 통한 중대재해 관련 경각심 제고 및 국민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은 의무 

미이행 시 명단공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적정성 등 고려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컪졂핞욚픦 쫂뫎 짷쩣 짝 믾맒 신설

- 제4조, 제5조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심사결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유도 및 자료를 통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와 관련한 서류 보존에 대해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적정성 

등 고려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고용보험법 (신설 1)

심사내용 믾맒헪멺믊옪핞 �칾헒많믗펺캏샇팯 쭎헣쿦믗펞 싾읆 �많힣쿦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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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조항 신설

심사결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억제하고 고용보험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시 추가징수 필요성이 인정됨.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조항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샎힎믗믖 쭎헣쿦믗 �많힣쿦믖 쭎뫊믾훎 잖엶 강화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의 세부 기준을 마련

구 분 추가징수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심사결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부정수급액의 5배 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한다는 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사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특히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허위체불)에 대해 보다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정수급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반복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노사 공모에 의해 체불을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죄질 또는 횟수에 따라 5배 또는 3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는 점을 볼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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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칺푷핞 묞퓯픦 뺂푷 짝 킪맒 신설

- (교육내용) 노동관계법령, 인권, 산업재해예방 등에 관한 내용 6과목

- (교육시간) 과목 수(6과목)를 고려하여 6시간 이상(1시간*6개 교과목)으로 설정

심사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교육 6시간 이수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됨.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1회 노동관계법령, 인권에 관한 사항을 6시간 

이수하는 것은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핒믖졓켆컪 믾핺칺 킮컲 신설

-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 등

심사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됨.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법에서 위임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에 대한 내용에 

국한된다는 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사용자에게 이미 작성의무가 있는 임금대장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임금총액’을 

추가한 것이라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쿧칺 1킲샇 먾훊핆풞 �콚 강화

-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축소(15명 이하 → 8명 이하)

심사결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완화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축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이 대부분 8명 이하라는 점,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453

심사내용 퓒짦퓒쪒 핂맣헪믖 캏팯 핆캏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심사결과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류별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상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가하였으나,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 

절대적 금액(1천만 원) 대신 인상률(50%)을 적용하여 상향한 것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이행강제금을 상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맞킪삶콛헏 믊옪핞 멚킪컲 짝 믊옪혾멂 믾훎 킮컲 신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휴게시설 기준 마련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근로조건 기준 구체화

심사결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길기 때문에 휴게시설 확보와 

휴게시간 보장이 근로여건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행정내부지침 

(’20.6월∼)으로 운영해 오던 휴게시설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추가부담이 적다는 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적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월평균 4회 휴무일 보장의 경우 대다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맞킪삶콛헏 믊옪핞 킇핆 �콚뮪헣 킮컲 신설

-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사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취소사유를 정비하여 승인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감단 승인기준을 충족함에도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용자가 다시 승인 신청을 

하면 바로 승인해야 하므로 취소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1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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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를 처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솒믗핆픦 혾헣픦줂 샎캏 뮪헣 신설

- 화재･폭발 등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간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8가지 유형의 위험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작업의 혼재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 양태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행령에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중심으로 정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짪훊핞 믾쫆팖헒쫂멂샎핳 헏헣컿 멎�읊 퓒 팖헒쫂멂 헒줆많 뮪헣 신설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안전보건전문가의 

범위를 명시

심사결과 안전보건대장의 적정한 작성을 도모하고 건설공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해당하여 건설분야에 대한 산재예방 전문가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개정안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의 자격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파악, 관계자 면담, 국내외 학술자료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 연구용역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20.1.15 제정, 

’20.1.16 시행)에 명문화하여 사회 통념상 해당 자격자가 동 제도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로 

건설업계에서 통용되는 상황이라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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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컲몒쪎몋 푢�샎캏 맪컮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변경 요청대상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과 

동일하게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로 변경

심사결과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변경 요청대상과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을 통일하여 피규제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설계변경 요청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필요최소한이라고 판단되므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믊옪홓칺핞픦 쩢퓒 샎 강화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을 포함하여 

14개 직종으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중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제외한 4개 직종을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으로 추가

심사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5개 직종(①방문판매원, ②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④화물차주(4종), ⑤소프트웨어기술자)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종사자에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바,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이들을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이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그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혾힎풞픦 헒쭎핊쭎 �콚 킪 �많쿦 신설

- 부정수급자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부가금 세부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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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가징수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1호) 취소금액의 5배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호)

취소금액의 2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2호)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2호)

위 2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취소금액의 5배

심사결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받은 경우와 목적 외 사용 등을 한 

후 5년 이내 반복 위반하는 경우 취소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임의매각･훼손･분실･국외이전 

등 보조･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취소금액의 2배를 환수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는 점, 타법 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삺찒몒 홓윦쪒 팖헒핟펓 믾훎 뮪헣 신설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규정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달비계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의무 명시)

심사결과 곤돌라형 달비계 기준과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달비계 작업 3대 기본안전 수칙이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만큼, 이를 풀어 

명시한 개정안은 필요최소한으로 규정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점,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었던 

조치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읺 홓윦펞 칾펓푷 읺 뮪헣 신설

- 삭제한 일반작업용 리프트 규정을 ‘산업용 리프트’로 명칭을 바꾸어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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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산업용 리프트 용어를 신설하여 리프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리프트 사고예방을 위해 종전 

삭제된 내용과 동일하게 복원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규제 목적과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줊힖 �믗 뫎엶 컪윦 뺂푷 짝 쫂홂픦줂 헣찒 강화

- 중대유해물질 취급시 기록･보존해야하는 서류의 내용에 작업자명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의 보존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개정

심사결과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해당 규제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기록 보존토록 한 규정이 있으나, 정보내용이 부족하여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 발생 시 유용한 노출정보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바, 근로자명, 착용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건여부 등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노출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유해물질 취급 상황을 명확히 기록보존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장해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에 있어서 중요하며, 기존에 안전보건기준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따라 작성 중인 취급기록 사항에 일부 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부담은 없다는 점,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엳쫂홂 옪믆앶 쿦잋킪 믾훎 맪헣 강화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기준을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 초과’에서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로 변경

심사결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청력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 기준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기준을 90데시벨로 정하였으나, 1일 8시간 미만 작업 사업장에도 90데시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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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쿦�믊옪홓칺핞펞 샎 팖헒쫂멂혾� 킲킪 픦줂 신설

-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신설

심사결과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취해져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직종별 노무제공 

형태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정하였으므로 그 수단이 

목적에 비례적으로 타당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멂컲펓 퓮퓒짷힎몒컪 핞�킺칺 짝 핆펓� 믾훎 맪컮 강화

- 자체업체 선정일(해당 연도 8.1) 직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자체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고용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사전심사 및 이행확인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 정부는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목표 

설정(’18.1. 대통령 신년사)을 하였으며, ’21년 자체업체(39개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체업체 선정일(해당 연도 8.1) 직전 2년간 사망사고 1명 이상 발생 업체(20개사)를 

제외하면 19개사(48.7%)가 자체업체 해당하는바, 사망사고 절반 감소를 위해 자체업체 

선정일(해당 연도 8.1) 직전 2년간 사고사망 1명이상 발생업체를 자체업체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쫂멂뫎읺헒줆믾뫎 헣�쭒 믾훎 잖엶 신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상태보고서 전산등록 의무 미이행 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전산등록된 안전보건관리 상태보고서의 주기적인 확인 및 개선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質 관리 제고를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제조･서비스업 등)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건설업)은 위탁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이 유사하며, 해당 기관의 수행한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공정성･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행정처분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타법 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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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힏펓캏샂풞 �푷헪솒 맪컮 강화

-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 응시자격 등 개선

심사결과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수시채용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원 채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됨. 직업상담 관련 지식 보유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인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필기시험 실시는 고비용 및 

운영부담이 있어 직업상담원 결원 시 즉시 충원이 불가하며, 필기시험과목도 직업상담사 

시험과목과 중복되어 효용성이 낮아 필기시험 축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은 고용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상담과 거리가 있어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상담사로서 필요한 인･적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검사를 채용과정에서 실시하여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푆묻핆믊옪핞 믾쿧칺 헣쫂 헪뫃 강화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정보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출

심사결과 현재 ‘기숙사 시설표’는 문서로 전달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정확한 기숙사 상태 및 정보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거시설의 상태를 외국인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 사용자가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해야 하는 7가지 주거시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 있는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주거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7가지 주거시설 시각 자료를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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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힏핳쫃뮎몒컪 헪� 샎캏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1호)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2호)되는 자로 하되, 공단이 1호와 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제출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소속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계획을 작성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보험법 

제75조의2 제1항은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장기요양에 

대해 정해진 정의는 없으나, 무장해 요양종결자의 요양기간을 볼 때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캫펾묺핞픦 쩢퓒 신설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규정

심사결과 근로자와 순수 학생 신분 사이에 놓여 있어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큼에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전체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생 중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되, 모든 학위과정 학생과 휴학생･수료생도 포함토록 

규정하여 연구실험 과정에서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하기 전이더라도 학기 시작 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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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맪쪒킲헏푢퓶 헪솒 맪컮 신설

- 원･하청 책임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 사고 다발 대기업의 개별실적요율의 인하 비율 조정

심사결과 원하청 책임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관련, 산재 예방 및 재해방지 노력에 대한 적정요율 

책정이라는 개별실적요율의 본래 취지 고려 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하청재해의 책임을 원청 요율에 반영한 본 개정안에 대해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사고 다발 대기업의 개별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관련, 사고사망발생(중대재해)을 

예방하려는 법 개정 취지 고려 시 개별실적요율 인하 비율 조정은 불가피하나, 이에 따라 

사고 다발 대기업의 경우 상당 수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발생하는바, 본 개정안의 인하비율 

조정수준은 유지하되, 원청의 산재 예방 노력 유도 등 제도의 실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개선권고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뽆줂헪뫃앹칺펓핞픦 핞욚 쏞쁢 헣쫂헪뫃 쩢퓒 신설

- 고용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요청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규정

심사결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피보험자격 관리･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기존 사업주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뽆줂헪뫃앹칺펓핞픦 핞욚 쏞쁢 헣쫂헪뫃 쩢퓒 신설

- 고용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요청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규정



2021 규제개혁백서

462

심사결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피보험자격 관리･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기존 사업주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푢퍟믗펺 킮�킪 칺펓훊 픦멺헪� 캫얃 강화

-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제도 개선

심사결과 장기화 되고 있는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제출 

기한(10일 이내)이 삭제되더라도 사업주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기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의견개진 가능하다는 점, 공단은 현행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 및 산재보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장 현장조사 또는 서류･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의견제출권은 보장된다는 점, 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재해조사시 사업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라는 점,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힏핳쫃뮎몒컪 헪� 믾훎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기한 및 작성항목을 규정

심사결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단은 사업주의 직장복귀 이행 지원을 위해 재해발생 사업장 및 근로자의 정보,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능 여부 및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 사업주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원직장 복귀시 근로자 수행 예정 직무를 예상하여 근로자에게 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훈련 

등을 준비시킬 수 있는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소속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당연의무에 해당하며,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바, 공단은 사업주의 직장복귀 이행 지원을 

위해 재해발생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능 여부 및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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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힏핳쫃뮎힎풞 픦욚믾뫎픦 힎헣 신설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사유 규정

심사결과 산재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직업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재해근로자의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적절한 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직업환경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병원은 67개소에 

불과하여 2개 분야 전문의가 모두 재직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한되는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2인 이상 전문의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직종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직업복귀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1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전문의 부재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산재근로자의 불편이나 직장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 2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므로 전문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재활치료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는 환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기준이라고 

판단되는 점, 의료기관의 신청으로 지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졓삶뫃 믾훎 픦줂몮푷윮 캏 강화

- 공공기관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의 기준이 되는 고용률을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 

미만으로 상향하고, 판단 시점 또한 전년도 12월에서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선

심사결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명단공표 기준을 엄격히 

하여 적극적 고용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장애인고용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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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에 80%만 달성해도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무고용 노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이행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노력을 기울인 곳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의무고용률 100% 미만 공공기관을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될 경우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일부 시점의 고용률만으로 공표여부를 

판단하면서 전년도 월평균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되어도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전에 장애인 채용 

후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용률 조작 행위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바, 전년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될 경우 사전예고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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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

집필자 ● 김수정 사무관

Tel. 044-200-2443, crystalkim@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지하수법 등 총 7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6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1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에 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2)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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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1.04.23)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1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심사

(2021.05.28)

원안의결 3

(부대권고 1)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본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8)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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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심사

(2021.09.1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7)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0)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5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5)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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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6)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8)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1)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3)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7)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9)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14

신설 82, 강화 34

(중요 4, 비중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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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킪핳혾컿핞 픦줂핂 많믾훎 쪎몋 신설

- 호가 스프레드 및 호가 제출시간 기준 상향, 거래체결 가점 변경, 가격변동성 확대기간의 

평가기준 변경 등 평가기준 강화 및 신설

심사결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시장현황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시장 호가 공백을 

해소하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활동 경과(평가실적, 시장조성자 의견)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배출권시장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푆쭎칺펓핆흫 퓮믾맒 컲헣 신설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쇄배출권을 누적하여 일시에 배출권 시장에 유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외사례(EU는 4차 계획기간(’21년~)부터 외부사업 실적을 사용하지 

않음)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핞솧� 뮮펾찒폶킲많큲 �믾 믾훎(’21~’30) 쿦잋 강화

- 자동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20년 기준을 ’22년까지 유지하고 ’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 

심사결과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자동차 산업 생산구조 친환경적 개편, 연비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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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등의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국제동향, 미래차 보급동향, 기준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기 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에 

비해서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짷�믾줊 �읺핂 쫂흫헪솒 쪎몋 강화

- 공제조합･보증보험사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가입하도록 명확화

심사결과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사전에 처리이행 보증금을 적립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로 예산(국비, 지방비)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폐기물은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의 비용으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보증 범위를 확대하였고, 해외에서도 원인자 

부담 원칙 하에 유사한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힎 펻칺 뺂 �핳� 컲� 신설

-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자가 많은 지점에 별도의 정보표출 장치(모니터 등)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역사 내 공기질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 취지(지하역사 PM2.5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에 부합하고, 

지하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해당 공간의 공기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멂�핞핺 폲폊줊힖 짷� 킪믾뫎픦 훎쿦칺 �많 신설

- 건축자재 제조사이면서 동시에 시험기관인 경우, 자사 제품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험기관의 

방출시험 완료 후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준수사항 추가

심사결과 현행법상 시험기관은 자사 제품에 대한 방출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방출시험 

관련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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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개선의 필요가 있고, 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규제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강화 1)

심사내용 힎헣쭎칾줊 짾�칺펓핞픦 컫�핺 핺푷 졷퓶 맣 강화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을 상향(75%→90%)

심사결과 ’97년부터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침을 제정･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5년간(’15~’19)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연간 평균 석탄재 재활용률은 발생량 대비 93%에 달하여 재활용 목표율(75%)을 크게 

상회하여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환급제도 등 피규제자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쿶픎줊쨓싆, 줊핳폲읺폲읒 킃힎쫂힎펻 �핓헪 신설

-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의 출입제한기간 연장

심사결과 해당 습지의 원형보전과 훼손 방지를 위해 단순 탐방목적의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는 국내외 유사사례와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캫�몒퓒푾엲 캫줊 �많 힎헣 강화

- 대서양연어 1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 

등 규정

심사결과 어류인 대서양연어(Salmo salar)는 토착종과 먹이경쟁,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 우려,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어 위해성 2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관리 및 국내 발견 시 방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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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강화 2)

심사내용 헒믾핞솧� 짾�읺픦 쭒읺믾훎뫊 짷쩣 강화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에서 전기자동차 폐차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기준과 방법을 

제정

심사결과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해체시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한 분리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긴요하고, 

현재 사업장 매뉴얼 및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믾핞솧� 짾�읺픦 쫂뫎짷쩣 강화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전기자동차 폐차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을 

제정

심사결과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고밀도의 리튬이차전지로 외부충격, 수분노출, 고온노출시 감전, 

누전, 합선 등에 의한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이 

필요하고, 중국 등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쿦�핓 믾줊 핆몒핆쿦 뺂푷 핓엳 신설

- 폐기물수출입자가 계량값, 수출자의 경우 수입국 통관 전 정보(선박명, 수입국, 선박명, 

통관일) 등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폐기물 불법수출입은 사후 적발시 국가간 분쟁,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 전까지의 유통이력 관리가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컨테이너별 사진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피규제자들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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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쫂흫믖 폖� 짝 쫂흫쫂 많핓 뫎엶 신설

- 보증금 및 보증보험 보험금액 산정방법, 계약 및 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 후 행정청의 반출 또는 반입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를 대집행함에 

따른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칺몮폖짷뫎읺몒컪 핟컿헪� 짝 쪎몋헪� 슿 신설

- 유독물질도 취급수량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유해화학물질별 상위･하위 규정수량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을 구분(1군･2군)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0.3.31)되어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면이 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몮폖짷뫎읺몒컪 멎� 짝 핳혾칺 신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대상(신규 영업허가 대상 시설, 3년 내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위법한 사실이 있는 시설 

등)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획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상대응 체계, 주민 보호대피 

등 지자체와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검토협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점,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몮폖짷뫎읺몒컪 핂 신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시설(1군)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정기 이행점검)하는 주기･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다량 취급자(1군)는 소관기관이 1년 주기로 서면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등 안전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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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현장점검은 일부 완화) 특별 이행점검으로 보완하는 등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고,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몮폖짷뫎읺몒컪 힎펻칺 몮힎 신설

- 매년 홈페이지(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게재 외에 개별설명･집합전달･서면통지, 지자체 

전달을 통한 고지 등 오프라인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지하는 방식은 취급물질의 종류･위험성 등 관련정보의 효과적인 

전달로 주민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이고, 기업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피규제자 부담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칺몮 짪캫 킪 흗킪 킮몮 켆쭎믾훎 짝 뺂푷 신설

- 인명피해, 화학물질 유출･누출량, 인체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15분 이내 즉시 신고와 

긴급한 사유 등으로 해당 사유 해소 시 빠른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고기준을 구체화하고, 화학물질의 유출･누출량이 극소량이고 인명･환경피해 없이 

방제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심사결과 화학사고는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화학사고 발생시 골든타임(30분, 신고 15분, 출동 15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즉시 

신고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자체규개위원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하였고,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뫃뫃핞풞뫎읺킪컲 핓힎 팖펞컪픦 퓒 헪 신설

- 시설 입지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신청서,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공사시행계획서, 지형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의 100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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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해외사례(일본)에서도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변경허가 

및 허가 대상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이며 제출서류는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뫃핞풞뫎읺킪컲 짦핓쿦쿦욚 슿 신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이익금의 배분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반입수수료, 운영이익금의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유사입법례(폐기물관리법)와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에 따른 규제 비용 또한 1개 시설 당 연간 50만 원 이하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뫃뫃핞풞뫎읺킪컲 컲�풂폏믾뫎 힎헣믾훎 신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매립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뫃핞풞뫎읺킪컲 컲�풂폏믾뫎 힎헣�콚 믾훎 슿 신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 시설을 운영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설치･운영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이 필요하고, 해당 규제가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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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퓒짦칺킲픦 뫃 신설

-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실 공표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반 일간신문) 및 내용(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를 한 자,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규정

심사결과 공표내용을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핳혾칺 샎캏킪컲 신설

- 기업이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및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시설 규정

심사결과 종전 제도(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서도 현장조사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점과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칺몮폖짷뫎읺몒컪 �샎쫂퓮얗 칾헣 짝 칺몮킪빦읺폲 뮪헣 쿦얗 잖엶 신설

- 유해화학물질별 상위･하위 규정수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1군･ 

2군･면제)과 영향범위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물질량 산정 방법 신설

심사결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성수준 판단을 위한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및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을 제시하며 각각 해당설비의 특징 및 성상을 고려한 점과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 환경공단의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1푷 � 쫂흫믖 쭎뫊샎캏 �많 신설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477

-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에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커피 등 음료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 매장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자발적 

참여 사업자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규모’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모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규제의 범위가 현저히 넓고, 자발적 참여사업자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률 위임범위 일탈 여부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규모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발적 참여 사업자의 경우 법령 체계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규모･업종을 

합리적으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핞풞쿪쫂흫믖뫎읺켊� 컲잋헖� 신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허가를 위한 설립발기인,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제출서류와 적정 여부 검토사항 등의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사용량이 증가하는 1회용 컵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대책으로 보증금제를 도입(’20.6.9)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않큲 헪혾펓핞읊 핺캫풞욚 칺푷 픦줂샎캏펞 �많 강화

-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자(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추가

심사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국내 재활용 체계 활성화 

및 관련 업계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있는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재생원료사용 의무를 부여하므로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뮪헪샎캏 1푷 졷 �많 신설

-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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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사결과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 및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에도 빨대 및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핺푷 픦줂샎캏헪펞 짪뫟삲핂폲슪혾졓(LED) 졷 �많 강화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의 종류에 발광다이오드조명(LED)제품(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제품에 한정)을 추가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을 신설

심사결과 발생량이 급증 추세인 폐LED조명의 단순폐기가 아닌 적정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크고, 회수체계 시범사업(’20.4~10월)을 통해 LED 배출･수거체계 운영가능성을 입증한 

점, 주로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내조명” 중 전구형･직관형･평판형에 대해 

우선 도입한 점, 재활용기준비용을 형광등의 재활용 기준비용보다 낮게 설정하여 생산자 

부담을 완화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퍟컿뫊헣픦 슿믗쪒 묞퓯뫊헣픦 믾훎 신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1급 및 2급에 대한 총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이수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수도법 시행령에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정하는 것으로, 상수관망의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 과정을 규정하였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퍟컿뫊헣픦 많짷쩣펞 샎 뮪헣 신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 내용(1급 및 2급 과정 평가의 

문제형태, 출제범위, 평가시간, 문항 수 및 합격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교육대상자가 직무역량 확보를 위해 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타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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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캫칾핞�핒핺푷 핳핺픦 숞벦, 캗캏, 핳줂멚찒퓶 믾훎 킮컲 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재질･구조 외에 두께･색상･포장무게 

비율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기존 포장재 규제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과대포장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등에서 결정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규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에서 낮은 두께 및 포장 무게비율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기준 준수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핳핺픦 핺힖쪒 칺푷찒퓶 컲헣 신설

- 플라스틱 용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플라스틱을 캔･유리･종이 재질로 제품군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심사결과 플라스틱 중에서도 회수･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품목은 제외하여 기존 재활용체계는 

유지하고 있는 점, 향후 하위법령 입법 시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 기업의 

규모, 전환목표 등을 규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1푷 뮪헪샎캏 펓홓 샎 강화

- 객실 50실 이상 규모의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법률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유사업종 

및 해외 규제에서도 강화 추세에 있어 일부 적정성은 인정되나 피규제자 수(연간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50실 이상 숙박업(개소수 

기준 5%, 호실수 기준 35%로 추정)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장례식장에서 세척이 

용이한 수저류(’22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도입 예정으로 수용성을 높인 점, 배달음식점의 

경우 유사업종인 식품접객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다만, 

장례식장의 경우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문제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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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1푷 뮪헪샎캏 킪컲펓홓 짝 킮뮪 졷 �많 강화

- 종합소매업･제과점은 현재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고, 음식점･주점업을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추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매장 내 사용억제 품목으로 추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억제 품목으로 추가하고, 대규모 점포에 우산 비닐을 사용억제 

품목으로 추가

심사결과 품목 및 준수사항 관련 피규제 사업자와 이용객을 감안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이고 피규제 

기업의 1회용품 대체에 따른 추가비용과 비닐봉투･쇼핑백 구입에 따른 일반국민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균등순비용이 100억을 상회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해외에서도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해외 대비 1회용품 사용량, 1회용품의 대체방안, 소비자 

인식 및 준수의사, 규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규제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다만, 규제업종 및 업종별 규제품목, 

규제수준 설정 관련 정량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한 바, 업종별 규제품목 사용 추이에 대한 

통계 구축 등 정책환류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권고)

(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강화 1)

심사내용 헎뫃핞솧� 쫂믗졷 맣 짝 킲헏 칾헣짷쩣 쪎몋 강화

- 강화된 차기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 추가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신설

심사결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의 현행 기준(’20년)이 만료함에 따라, 차기 기준 수립과 실적 

산정방법 현행화가 필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준수 가능한 수준의 

보급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대부분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믾줊�읺킪컲 뫊삲�읺 믖힎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처리 금지 규정 추가(다만, 

매립시설은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 금지)

심사결과 과다소각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 피해 및 환경오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입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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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시급하다는 점, 유사입법례에서도 100분의 30을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있는 

점, 해외사례의 10%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폺짢옪킪큲� 핓엳샎캏 샎 강화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를 구체화하고,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관리를 통해 반복되는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인정되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의 범위 및 

규제대상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뫎잲잋 훟 믾줊 뫎엶 핺폖짷 혾� 묺� 신설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모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화재예방조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화재예방조치 내용은 현재 旣 시행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 규제 발생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 점,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유사한 유형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 유사한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믾핞솧� 짾�읺 쿦힟풂짦 짝 쫂뫎짷쩣 신설

-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집･운반 및 보관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로 재사용 제품을 제조하려는 재활용업자는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등을 사전에 측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전기차에서 분리한 배터리는 잔류전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외부충격, 마찰, 단전 등에 

의해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집･운반 및 보관시 안전성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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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인정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쿦콚펾욚뫃믗킪컲 컲�몒 헪�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설치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설치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설치비용 조달계획 등)을 규정

심사결과 사업자의 내실있는 설치계획 준비와 행정기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의 다른 설치계획 승인 내용,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많샎펓픦 슿옫 짝 쪎몋슿옫 믾훎 신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도가 

도입(’21.1.15, 법률 개정)됨에 따라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기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마련하고,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등의 변경등록사항 규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고, 유사입법례의 대행업 

기준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많샎펓픦 슿옫킇몒펓 헖� 신설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필요 서류를 규정하고,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절차 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의 대행업도 등록제 형태이며, 등록절차와 서류 제출의무 등이 다른 대행업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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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많샎펓핞픦 픦줂 신설

- 통합허가서류 보전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대행실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대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해 

평가 신청 절차와 구비해야 할 서류를 규정

심사결과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필요한 준수사항과 영업수행능력 요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의무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많샎펓핞픦 폖푆헏 핺샎 쩢퓒 슿 신설

- 통합허가 대행업무 중에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측정, 

배출･방지시설 설계도 및 공정도 작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 조사 

등을 재대행 가능토록 규정하고, 대행업자가 재대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발주자(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통합허가대행업 도입 취지에 맞는 재대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유사 입법례(환경영향평가업)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현재 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의견(재대행 가능 업무범위)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많샎 믾쿮핆엳 묞퓯 신설

-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전문기술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기관의 기술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보고 의무를 신설

심사결과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계속 발전하는 최적가용기술의 적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통합허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3년마다 보수교육)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쭒픦 켆쭎믾훎 신설

- 통합허가관련서류의 거짓･부실 작성, 대행업 등록기준 미비, 재대행 금지원칙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기준마련

심사결과 대행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사입법례(환경영향평가업)를 

준용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규정하였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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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환경보건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펂읾핂솧뫃맒 몋팖헒뫎읺믾훎(빷) 맣 강화

- 도료나 마감재료(벽지, 시트지 등)에 함유된 납 안전기준 강화(現 0.06%에서 0.009%로 

강화)

심사결과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리사각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영유아의 혈중 납 농도는 미국, 

캐나다보다 높았으며, 규제 수준도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와 비교해 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납 관리기준 강화의 적정성이 인정된 점, 이해관계자 공청회 결과 개정안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펂읾핂솧뫃맒 몋팖헒뫎읺믾훎(�엖핂윦) 맣 신설

- 합성수지(고무) 재질 바닥재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7종) 대상, 총 함량을 0.1% 이하로 

규제하는 기준 신설

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변중 프탈레이트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점,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서도 프탈레이트류 사용을 금지하거나 0.1%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공청회 결과 개정안에 대부분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핞솧� 펾욚�많헪 짝 �잲헪 헪혾펓�픦 쪎몋킮몮 신설

- 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사항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제품명’이 바뀌었을 때)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에 비해 변경신고 사항 및 제출서류 등 절차가 과도하지 않고, 본 규제가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핞펾뫃풞 뫃풞핞펾몋힎묺 뺂 뽛잗 컲�믾훎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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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이동식 가설건축물 

형태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오수의 적정처리 및 허가받은 

농막의 용도폐지 시 1개월 이내 철거 및 원상복구를 규정

심사결과 농막 설치기준의 세부 내용은 「자연공원법」, 「농지법」, 「건축법」, 「하수도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인용하거나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각 조문별 적정성이 인정되고, 중기･경쟁･ 

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쭒읺짾� 킪 솒팖 쪎몋 신설

- 종이팩, 페트병 및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등에 他재질이 혼합 또는 부착 

(도포･첩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도포･첩합마크( )’를 표시하도록 도안 변경

심사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 표시하고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하여, 선별･재활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에서도 재활용 불가한 

경우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과 기술영향평가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신설 4)

심사내용 팖헒핆샎캏캫헪 킮뮪힎헣 짝 팖헒킪믾훎 컲헣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윤활제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윤활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품목, 제품명, 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윤활제는 유해물질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우려됨에도 어느 법령에서도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해성평가 결과 및 시험분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뫎읺 팖헒핆샎캏캫헪 팖헒믾훎 샎 슿 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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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기준 도입당시 

(’14~’15)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장감시, 실태조사 등 주기적인 제품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재설정(함량제한물질 추가, 사용가능 주성분 

기준 재설정 등)

심사결과 연구용역을 통해 총 31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성 재평가 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품목별 물질을 안전기준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술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뫎읺 팖헒핆샎캏캫헪 뫎읺샎캏 샎 짝 팖헒킪믾훎 컲헣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균제 내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용도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쉽게 

사용 및 노출되는 제품으로 흡입, 피부부식성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 방출되고 있어 

관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위해성평가 결과 및 시험분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핆샎캏캫헪픦 쿦 킪칺 맣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세정제 2개 문구, 살균제 

7개 문구 추가)

심사결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용상 주의사항 및 형광증백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기술영향평가 의견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빦뽆줊힖픦 킪핞욚 �많 헪� 강화

- 나노물질의 등록 신청시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에 대한 시험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나노물질의 경우 일반화학물질과 같은 분자식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입자크기,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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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인체･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나노물질의 정확한 유해성심사와 공급망내 하위사용자 등이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시 나노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에서도 나노물질에 대한 제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풂핂윪핞솧� 묞�푷 짾�많큲헎맞핳� 핆흫헪솒 킮컲픒 퓒 핆흫킪짷쩣 �많 강화

- 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고, 

운행 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제도 신설을 위한 인증시험방법을 추가

심사결과 이륜자동차는 도로이동오염원 중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높고(CO 16.6%, VOC 6.3%),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운행 이륜자동차 교체용 촉매(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신설규정이 각각 타당성을 갖추었고,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헪�콚 푷뫟옪 팖헒쨆쯚 맪짷 킪 뫎읺믾훎 신설

- 현행 용광로 관리기준에 부재한, 보수 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의 관리기준(공정개선 

(브리더 개방시 관계기관 보고, 미분탄 투입 조기 중단, 풍압 조정 등),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연간 먼지 배출량 총량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용광로 보수를 위한 휴풍 시 용광로 폭발 방지를 위해 평상시 닫혀 있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용광로 내부 가스를 배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이며 

도입하려는 관리기준이 해외 규제 대비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19년부터 업계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용하는 개정으로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쿦픎헒푷푷믾 믾훎 컲헣 신설

- 수은전용용기의 재질, 크기･용량, 안정성 등에 대한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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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수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수은전용용기’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캫�몒퓒푾엲 캫줊 �많 힎헣 강화

-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 등을 통해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피라냐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수입 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퇴치･제거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생태계에 외래생물의 

확산 및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캫�몒묞앎 캫줊 �많 힎헣 강화

- 브라운송어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사육 및 방출･유기 등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및 그 밖의 교육, 전시 등 목적일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수입 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퇴치･제거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생태계에 외래생물의 확산 및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헒줆핆엳 퍟컿믾뫎픦 힎헣 짝 힎헣헪 신설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지정서 발급 및 공고, 지정해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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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법률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용한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풞욚헪혾줊 뫎엶 팖헒쫂멂뫎읺�몒픦 묺� 짝 핂펞 뫎 혾� 신설

-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일반적인 의무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확인 후 필요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및 교육 

실시 조치 등을 하도록 역할 부여

심사결과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며,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업무처리절차 마련 대상을 정하고 있는 원료･제조물 관련 

별표 5 제12호 규정(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해 적용 범위의 확대가능성을 유지하되, 규정의 명확성이 제고되도록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샎믾짾�킪컲 컲� 많혾멂 쭎펺 신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시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한 허가조건 부여시 고려사항을 구체화(비산 배출,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사결과 대기 배출시설의 허가시에도 허가조건 부여를 통해 주변 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 등을 위해 시설의 입지 여건, 사업장의 배출 특성 등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미미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에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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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헣�쭒믾훎 묺� 신설

-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또는 배출 억제를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심사결과 행정처분 부과에 따른 사익 침해보다 대기질 개선, 국민건강 보호 등의 공익이 크므로 

이익형량 측면에서 적정한 점,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힒훊캏칾삶 뫃뫃쿦�읺킪컲 TOC 쪒솒 짾�푷믾훎 컲헣 강화

- 진주상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설정(“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TOC 배출허용기준을 160mg/L 이하로 

설정)

심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진주상평산단 내 입주업체의 특성, 폐수발생량,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TOC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업종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종 사업장 3개소로 최소화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의하였고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믾줊�읺킪컲 멎칺믾뫎 힎헣 많 짷쩣믾훎 신설

- 지정요건 및 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평가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검사기관의 운영관리능력 및 시설검사능력 세부평가 항목･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점, 새로운 검사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고시를 적용한 

검사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한 점, 관련 규정 및 제도 설명회와 

행정예고기간(5.7∼5.31)동안 제기된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줊�읺킪컲 멎칺믾뫎 칺뫎읺 핳많 짝 쫂퐒혾� 멾뫊 헪�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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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7에 규정된 검사기관 정기점검에 필요한 현장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기관 사후관리 시 발생 된 보완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정기적으로 환경부의 점검을 받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 

(’20.11.27)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검사기관 지정 시 받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한 점,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몋�핒�핞 헒샂믾뫎 힎헣푢멂 짝 몋�컲칺 슿옫샎캏 펓줂 �많 신설

-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 요건(전문인력, 전담조직 등)을 규정하고,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해야 하는 업무로 환경성 표준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관련 업무를 추가

심사결과 환경과 금융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 전문인력 수준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입법예고기간(7.19∼8.30)동안 환경책임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금융회사, 환경컨설팅회사의 의견 수렴 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헣쫂 뫃맪샎캏 샎 강화

-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리스크 증가로 인해 환경요소를 투자에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ESG 평가를 위한 정보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하지 않은 점,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핞욚 짝 픦멺픦 헪� 푢�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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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품의 제품하자, 건강피해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견 제출의무 

대상기관 및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살생물제품 피해 조사,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자료･의견 제출요청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발생 시에도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묺헪믗펺 힎믗믾맒픦 퓮믾맒 컲헣 신설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5년) 경과 후 구제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건강 피해 수준의 변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갱신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해외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점, 소요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힒�푢묺 짝 묺헪믗펺픦 핊킪 헣힎 신설

- 구제급여 지급결정 시 구제급여 신청자 및 대상자에 대한 진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불응 등의 경우 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들이 진찰요구 대상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준에서 규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진찰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진료비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등 통제장치가 필요한 점,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캂캫줊헪 묺헪쭒샂믖픦 쭎뫊 짝 힣쿦헖� 신설

- 피해구제분담금 계산식의 변수 산정방법, 체납 시 가산금 산정방법, 이의신청절차 등 

분담금 세부 부과 절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분담금 및 가산금의 산정방법,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 달성에 부합하고, 피규제자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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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짾�뭚먾앦훟맪칺픦 짾�뭚 킪핳�펺 푷픒 퓒 컲찒 믾훎 신설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설비기준 신설(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

심사결과 그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에 관한 고시가 부재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이 불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중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만 규정하고 있어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지하수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퓮�힎쿦 핂푷몒 킮몮읊 퓒 힎� 뫃칺 퐒욚킪헞 묺� 신설

-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시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위한 지하층 공사 완료 시점으로 구체화(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의 경우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 공사 완료 

시 / 지상 건축물의 경우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시)

심사결과 시설물별 지하층 공사 완료 시점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시점에 대한 혼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시설물 

준공 전인 지하층 공사 완료 후에 하도록 하여, 이용계획이 설계변경 후 시설물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힎쿦 뫎엶 폏펓핞픦 폏펓킲헏 슿 쫂몮 신설

- 지하수 관련 영업자는 업 등록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보고는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 입력으로 갈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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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무자격 지하수 관련 영업자로 인한 부실한 지하수 관정 시공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 환경적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국가지하수정보센터)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체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이행 편의를 도모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6맪 펓홓 킪컲컲�뫎읺믾훎 신설

- 1~4차년도 업종(전기업,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업종)에 대한 시설설치･관리기준을 

5차년도 업종(도축 등 6개 업종)에도 확대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신설

심사결과 통합허가에 따른 매체 통합적 접근을 통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규정을 규정한 점, 개별법상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체별 허가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 업종별 기술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실태를 반영하고, 피규제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규칙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6맪 펓홓 폲폊솒 �헣혾칺믾훎 신설

- ’21년 시행업종(도축 등 6개 업종)의 오염물질 측정･조사기준 신설

심사결과 업종별 배출공정의 특성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미미하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6맪 펓홓 �샎짾�믾훎 신설

- ’21년 시행업종(도축 등 6개 업종)의 최대배출기준 신설

심사결과 업종별 오염배출 특성 및 농도 수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출기준을 설정한 

점,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 기술을 도입하면 누구든지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설정한 점, 업종별 기술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실태를 반영하고, 입법예고 기간(’20.12.22∼’21.2.1) 

동안 제시된 의견은 기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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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힎 핺푷힎헣칺펓핞픦 쿦쭒�헣믾 솒핓 신설

- 폐지의 정확한 수분함유량 계측값 활용으로 객관적 검수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지 수분측정기 설치･운영을 

규정

심사결과 월평균 국산 폐지의 사용량이 5천 톤 미만이거나 설치 공간이 부족한 제지사의 경우에는 

수분측정기 도입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지사의 폐지 

수분측정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고시 발령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한 점,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칺몋묞퓯믾뫎픦 힎헣푢멂 신설

- 법 개정으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도가 도입(’21.1.6)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요건(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을 마련

심사결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규정으로 규제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묞퓯칺픦 핞멷푢멂 헣찒 강화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으로 등급별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환경교육적 소양이 

자격 및 교과목에 충분히 반영되고 급수별 기능 분리와 차별화･전문화 등을 도모

심사결과 역량 있는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유사입법례를 준용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묞퓯칺 퍟컿믾뫎픦 힎헣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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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제도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대상 및 지정요건 

(교육시설･장비, 교수요원, 운영관리 시설 및 인력, 안전 및 편의 시설 등)･절차(지정신청 

및 검토, 지정결과의 알림, 이외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심사결과 환경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관 유형 및 필수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춤으로써 

개정되는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미미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칺몋묞퓯믾뫎픦 힎헣 짝 �콚 헖� 신설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지정신청서, 설립 목적, 인력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권자(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처분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심사결과 사회환경교육기관은 국민에게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정･취소절차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묞퓯칺픦 쫂쿦묞퓯 픦줂 킮컲 신설

- 환경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소속기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법인,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교육방법, 

교육시간(자격을 취득하여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일(7시간)) 규정

심사결과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이후에도 환경 현안, 환경 및 교육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가 필요한 점, 기 배출된 지도사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정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과하지 않은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몋묞퓯 뫎엶 헣헪핺 �쭒믾훎 킮컲 신설

-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을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양성기관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기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497

심사결과 기후위기 등 환경 현안의 해결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기관,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점, 유사 입법례를 준용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몮뽛솒 짆켆젊힎 찒캏헎맞혾� 킪 샎캏 짾�킪컲 �많 강화

- 비상저감조치 대상 배출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된 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장 사정을 고려해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추가

심사결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 사업장을 TMS 업종 특성, 저감 활동 시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한 점, TMS 부착사업장은 1~3종 중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상저감조치 시 실질적인 저감 효과가 큰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삲핂폳킮 �퍟폲폊믾훎 잖엶 짝 �퍟폲폊 멎칺쿦쿦욚 �많 신설

-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하고, 토양오염 검사수수료를 별표에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다이옥신에 대한 국내 토양 분포실태조사, 선진국의 제도 운영 현황 분석과 

위해성 평가 등을 토대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18년에 다이옥신이 

토양오염물질로 우선 지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이 부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과하지 않은 점,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맞읺핆 많믾훎픦 묺� 짝 헣얗 신설

- 평가제도의 투명성 및 평가대상 감리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인 평가기준을 

구체화･정량화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이를 공개

심사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른 감리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나 고시를 통해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평가대상 감리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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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1)

심사내용 푢콚쿦 쿦믗뫎읺 슿 신설

- 요소수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당일 생산량･구매량･판매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위해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한 정부의 조정 명령이 가능함을 규정하면서 요소수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을 위반하여 몰수된 요소수를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21년 11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 중단으로 국내 요소수 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 및 국민적 불안감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요소수의 유통 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조치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그 긴급성이 

인정되고,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점, 이전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유사사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캫헪 슿픦 킪뫟몮 헪 강화

- 제품의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문구를 고시에서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문구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추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 법령은 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 사용 제한’ 문구로서 

‘무독성’ 등 4개와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사성 판단을 위한 내용 

부족으로 정부의 제도운영 및 산업계의 제도 이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점, 유사입법례를 준용하고 있으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미미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하게 반영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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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줊힖 홓헣쫂킪큲� 뫃맪샎캏 헣쫂 샎(훟헞뫎읺줊힖) 강화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내분비계 장애 추정, 잔류성･축적성 등이 우려되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관리 중인 ‘중점관리물질’(672종)을 

기본공개 대상에 반영하고, ’2020년도 통계조사’(’21년 실시) 결과부터 중점관리물질을 

기본 공개 하도록 하며, 비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중점관리물질 

(672종) 취급현황의 기본공개가 필요한 점, 기본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공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현저히 우선한다고 판단되며, 사익 침해 보호를 위해 비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비례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뽇캗킮믾펓 힎헣 짝 힎헣�콚 신설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요건으로 녹색산업 등 매출액이 15%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특허 보유 등의 요건을 설정하고 녹색혁신기업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 검토,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며, 시･도지사가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한정된 예산 하에서 선별적 지원을 위해 일반 입주기업과 녹색혁신기업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마련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과 기업의 성장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표를 설정한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펾묺믾뫎 힎헣 짝 힎헣�콚 신설

-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연구소･단체는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사업화 촉진 역량을 갖춰야 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운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규정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및 심의, 평가, 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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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요건 규정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과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핆엳 퍟컿믾뫎픦 힎헣 짝 힎헣�콚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교육과정･내용의 적절성,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보유, 경비 조달 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중소 녹색기업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최소한의 신청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과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뽇캗킮믾펓 힎헣킮� 신설

- 시행령 제정령안에 규정된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요건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 특허등록증 등) 및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입주기업 중 특별히 육성하려는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 기업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부가 지정서를 발급･관리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하고,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많은 기업이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펾묺믾뫎 힎헣킮� 신설

- 시행령 제정령안에 규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증빙 서류(연구인력･시설･장비 

보유 현황, 관련 운영계획서 등) 및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입주기업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및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 지정 요건의 부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지정서를 발급･관리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하며, 연구기관･연구소･단체의 연구시설･장비의 

보유현황 서류 외에 연구개발된 기술 보급･사업화 및 산학연 협조체계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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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핆엳 퍟컿믾뫎 힎헣킮� 신설

- 시행령 제정령안에 규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증빙서류(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전문교수요원 확보현황 등) 및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녹색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만족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지정서를 발급･관리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전문교수요원 현황 외에 교육 운영계획, 

운영경비 조달계획,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강화 1)

심사내용 짷�믾줊 �읺삶많 핆캏 강화

- 방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비용･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 조정(58개 폐기물 종류 중 55개 

항목 단가 증가, 3개 항목 단가 동일)

심사결과 폐기물은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의 비용으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인정되고, ’19년 말 기존 고시가 개정된 이후 폐기물 처리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민불편 해소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퓮핓훊픦 캫줊 �많 힎헣 강화

-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102종을 추가 

지정하여 수입･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4종의 지정을 

해제(생태계교란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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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의 국내 반입 단계에서 위해성 심사 등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국내 수입･반입을 차단하여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쿦핓믖힎 졷 �많 강화

- 국내 폐기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재활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HDPE, 폐PC, 폐ABS수지, 폐PA는 제외), 폐섬유(양모 80% 이상 

함유 폐섬유는 제외)의 수입금지를 규정

심사결과 국내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여 재활용시장을 

안정화하고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발생량이 적고 재생 원료 공급을 위해 수입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캫칾핞�핒핺푷(EPR) 픦줂샎캏 헪 �많 강화

-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EPR 적용대상 제품에 안전망 등 15개 품목을 추가

심사결과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되어있는 안전망 등 15개 품목을 EPR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5년 이상 장기간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면서 회수･재활용체계가 정착된 품목의 

경우(13개 품목) ’23년부터 시행하되, 역회수 등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이 가능하고 업계의 

조기 시행 요청이 있었던 2개 품목(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은 ’22년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등 시행일에 차등을 둔 점, 2025년까지 매출액 10억 원(수입액 3억 

원) 미만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업체에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 중기 영향평가 결과를 전부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헪줊힖 킮뮪 힎헣 짝 헪뺂푷 샎맣 강화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503

- 그라우트 용도로는 아크릴아미드를 0.1% 이상 함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어린이 목재 장난감용 페인트 내 납의 함량을 0.06%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 대하여 납의 함량을 0.009%로 제한하며, 크로뮴(6+)화합물의 함량을 0.1%로 

제한하는 용도(제한내용)를 건축용 페인트에서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물질별로 위해도가 높은 용도에서 대체물질･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제한물질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고, 신규 지정되고 제한내용이 확대･강화된 제한물질별로 산업계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조･수입 금지의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기술규제 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짎 뫃맒뺂 솧핊킪컲픒 풂폏 훟핆 펓홓펞 샎 샎컲찒 핆헣푢멂 신설

- 반도체 및 표시장치의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대표설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설비로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요건(사고 영향범위를 고려한 별도 안전관리 방안 및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학사고 방지 계획 제시, 유･누출 사전 차단 가능 

구조, 밀폐형 구조, 누출확산 커버 설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마련하여 별표에 규정

심사결과 반도체 및 표시장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표설비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동 규제는 대표설비로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15년 및 ’17년부터 

정부, 학계, 업계 등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현재의 대표설비 인정요건을 협의하여 

기 운영된 제도로 고시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점, 타법 사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핞솧�펾욚�많헪 쏞쁢 �잲헪픦 멎칺짷쩣 쪎몋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시험방법에 대해 변경 및 삭제･추가(총 11개 항목) 등 최신화 및 현행화(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 정비,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방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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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방법 개선으로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제조기준 적합 판정을 위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는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방법,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시험방법 등 공인된 시험방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 달성과 수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뫎읺 슿 헪솒 쫂퐒 신설

- 자동차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시 검사 의뢰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차량으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존에 없던 사후관리 시 검사방법을 새롭게 규정

심사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일부 시험 조건 및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행 

시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규제 시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기술규제 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캫�몒 쫂헒쭎샂믖 힎펻몒쿦펞 캫�핞펾솒 뭚펻힎펻 �많 강화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시 종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계수만 

반영하였으나, 용도에 따른 지역계수 및 생태･자연도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를 

함께 반영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생태･자연도 등급별 지역계수를 설정하되 전체 지역계수(용도별 지역계수 + 생태･자연도 

등급별 지역계수)의 1/2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적절한 

생태･자연도 등급별 지역계수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생태･자연도 지역계수를 입법예고안 대비 대폭 하향 조정한 

안에 합의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9)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1)

심사내용 푢콚쿦 밂믗쿦믗 혾헣혾�픦 퓮믾맒 펾핳 신설

- 국내 촉매제(요소수) 제조사의 원료 재고 부족에 따른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21년1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시장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22년 1월 말까지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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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의 구매자에 대한 정보확인･기록 의무 및 구매한 촉매제에 대한 제3자 재판매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규제 완화

심사결과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21.11.11~)으로 요소수의 생산, 유통 등이 비교적 

안정화 되었지만, 요소 재고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안 요인 재발 시 즉시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점, 비교적 안정화된 요소수의 유통상황으로 불필요해진 일부 규제 관련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일부 규제를 완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몋폏많펓줂픦 핺샎 킇핆킮�컪 �쭎컪윦 �많 신설

-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에 ‘업무 여유도’를 추가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을 예방하고 평가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재대행할 때에 발주자가 해당 

업체의 수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기 위해서는 계약현황 및 기술인력 등 업무여유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미미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및 평가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쭒믾훎 맣 강화

- 기초자료 미보존 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경고→업무정지 1개월)하고,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 구분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해 동일하게 처분(인정정지 6개월)하고 있어 

위반내용의 경중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거짓 작성은 강화, 부실 작성은 현행 유지를 

통해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시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모두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행정처분이 ‘경고’임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및 평가업체의 완화 의견을 수용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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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강화 1)

심사내용 1푷 칺푷뮪헪 헪푆샎캏펞컪 킫헟맫펓홓 칻헪 강화

- 식품접객업소(식당,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플라스틱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심사결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고,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없으며, 전체 식품접객업소의 약 17%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만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유예기간을 부여점(’22년 4월 1일부터 시행)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핆� 맣 핊짦칾펓삶힎 쪒솒짾�푷믾훎 맪헣 강화

-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 1차 금속제조업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T-N 기준을 

강화(55이하 → 50이하)하고, 추가 T-N 처리를 위한 유기물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 ‘음･식료품 제조업(3개), 그 외 업종(6개)’의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COD, TOC, SS 기준)은 현행유지안보다 완화

심사결과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현행 유지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 중 전체 오･폐수 배출량의 약74%(폐수량기준 

94%) 이상 차지하는 1차 금속제조업체에 대하여 T-N 항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입주업체들의 별도배출허용기준(BOD, COD, TOC, SS 기준)은 현행유지안보다 

완화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 점, 규제대상 사업장 및 산단 내 입주업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쿦콯 졷헏 핳핺 핳믾훎 킮컲 신설

- 제품 수송을 위한 1회용 포장에 대한 포장방법 기준을 마련하여 별표에 규정(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 다만, 최소크기 포장재(우체국 택배 1호)로 수송하는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507

경우는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심사결과 온라인 시장 확대 및 비대면 소비 증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포장폐기물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 

목적 포장에 대한 포장 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포장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회 이내 등 포장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추가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관련 업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합의를 도출한 

점(유예기간 2년 부여, 사업자 간 수송 목적 포장(B2B) 및 소용량 제품 적용 제외), 기술규제 

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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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1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3)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

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1
신설 10, 강화 1

(비중요 1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킫킇핆 샎캏 믾캏�믾 뮪헣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10종(온도계, 강수량계 등)을 

명시하고 그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상측기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를 

명확히 하여 기상측기 제작업체 및 사용자인 관측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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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검정대상 기상측기와 동일하게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를 일치시켜 

기상측기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형식승인 대상 측기를 

명시하고 있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킫킇핆샎믾뫎 힎헣푢멂 신설

-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최소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명시

심사결과 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측기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인력, 설비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타분야 형식승인기관의 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검정대행기관에 비해서는 ‘안전성과 내구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서도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킫킇핆픦 킮�짷쩣헖�쪎몋킮�킪믾훎 짝 �콚 뮪헣 신설

-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 형식대행기관의 형식승인 방법 및 형식승인서 

발급방법, 변경신청을 받아야 하는 사항 및 그 절차,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 

형식승인 처분(시정명령, 효력정지, 취소) 기준 

심사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형식승인･변경승인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형식승인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에 대한 절차가 각 조문별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킫킇핆샎믾뫎 힎헣쪎몋힎헣 짝 �콚 뮪헣 신설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변경지정 절차 및 지정변경,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설정

심사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및 출입･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이 유사입법례나 해외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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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캏�믾 멎헣뫊 뫎엶 핞욚헪� 믾맒 쪎몋 짝 뺂푷 �많 강화

- 기상측기 재검정 신청을 검정유효기간 만료 3일전 신청에서 10일전 신청으로 변경하고, 

현장 검정요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기상측기의 검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종이로만 가능했던 신청서를 전자신청서도 인정하고,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검정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 신청하도록 하는 점, 현장검정시 검정요원 안전보장을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캏�믾픦 멎헣짷쩣 뮪헣 신설

- 검정신청을 받으면, 기상측기 검정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정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상측기에 대한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한 검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은 시행규칙상 검정방법과 기준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검정대행기관이 기상측기 검정 시 적용하는 검정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부규정에 비해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믾캏�믾 킫킇핆샎믾뫎 짝 믾캏�믾 멎헣샎믾뫎픦 힎헣 푢멂 신설

- 형식승인대행기관과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 형식승인 시설･장비 및 검정설비 

요건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중 세부요건에 대해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과 유사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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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믾캏�믾 킫킇핆샎믾뫎 칺뫎읺읊 퓒 핞욚헪� 푢� 짝 �핓혾칺 신설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해 연간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계획서 등 제출 자료들, 

출입･조사 시 연 1회 실시 원칙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현장참석 의무 등 규정

심사결과 법률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요청자료 및 출입･조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요청자료 및 출입･조사의 방법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킫킇핆 샎캏�믾 켆쭎믾훎뫊 킫킇핆 킪믾훎짷쩣 짝 킮� 헖� 슿 신설

-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세부기준, 성능시험 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별표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 대상이 되는 기상측기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형식승인 시험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각 조문별로 적정성을 

갖추었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믾캏�믾 멎헣샎믾뫎 힎헣믾훎 뮪헣 신설

- 일정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 등)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준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비영리성, 독립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형식승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킫킇핆샎믾뫎픦 퓒짦퓒쪒 �쭒믾훎 신설

-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고’를 처분기준에서 삭제하고, 법에서 규정한 업무정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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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이 유사입법례의 행정처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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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교육･문화 분야

1 교육부

집필자 ● 이정우 사무관

Tel. 044-200-2436, jwrok64@korea.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건은 개선권고 하였으며, 2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해산된 학교법인등의 기록물 제출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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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해산된 학교법인등의 기록물 제출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칾쇪 묞쩣핆 슿픦 믾옫줊 헪�쩢퓒 뮪헣 신설

-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를 정함

심사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법인 해산 또는 폐교 시 한국사학진흥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폐교 이후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 있음.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기록물 이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경우 자료 유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폐교 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기록물 이관을 도모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한 수단이고, 

각 호별 세부 항목은 관계기관 및 학교 현장 근무자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6.25)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8.1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2

신설 24, 강화 1

(중요3, 비중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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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맞칺핞욚헪� 먾쭎펞 샎 헣�쭒 믾훎 신설

-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

교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

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6개월

심사결과 현재 감사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통해 제재가 가능하나, 실제 

법원 판결은 처벌이 미약(200만 원 이하의 벌금)하여 현행 법령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감사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위반 어린이집에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와 비교 시 처분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됨.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의견은 없었고 경기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다른 규제 수단으로는 감사를 거부하는 극소수 유치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부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묞 풂솧쭎힎솒핞픦 핞멷믾훎 슿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추가

-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및 임용(재임용 포함) 결정 시 고려할 평가항목 추가

심사결과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와 급여 및 임용 결정 시 평가할 사항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 및 임용(재임용 포함)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적은 반면, 기존 

‘실적과 성과’ 위주의 평가로 경시되었던 학생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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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큲� 쭒퍊 핆뭚묞퓯 신설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 시간,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 (방법)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교육 실시

- (시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

- (내용)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그 밖에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심사결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인권교육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인권교육의 시기･방법･내용은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고, 학교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부담은 크지 않으며,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팖헒컿많 샎캏핂 쇦쁢 멂컲뫃칺 신설

- 학교 밖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 범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대상

제정안

<신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영향범위,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L = H(m)

(L=영향범위, H=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높이)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심사결과 도심지 학교시설 주변에 있는 노후건물 환경개선 시 해체공사가 수반되며, 특히 지하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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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존건물의 경우 위협 요인이 많아 공사과정에서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고,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 및 학교 밖 4m 이내 건설공사의 

경우 모두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 경계로부터 4m~50m 범위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한정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고시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공사의 영향범위는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영향범위 산출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유사제도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타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묞퓯킪컲팖헒 핆흫킺칺 믾훎 신설

-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별로 3개의 안전인증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 ①유치원, ②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③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

- (평가항목) 인증 분야별 평가항목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분야 47개 

항목

심사결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지진, 집중호우,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과 

위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한 시설인지 검증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충돌, 끼임,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 및 중금속,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인증 심사기준 제시할 필요성 있음. 인증심사 세부항목 

구성이 타 제도(녹색건축인증) 등과 비교 시 타당성이 인정되며, 교육시설 이용자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동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기타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펾묺쭎헣 퓒핞펞 샎 쿮힎풞 샎캏핞 컮헣 헪푆믾맒 신설

- 교육부장관에게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사업비가 지급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 해당 대상자를 3년간 학술지원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그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진흥법상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던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 설정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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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타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당초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묞뮪�픦 믾핺칺픊옪 펓훟삶폖짷펞 뫎 칺 �많 신설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활동을 기재하도록 함

심사결과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활동을 기재하도록 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본 규정은 기존에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던 학업중단 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여 단위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묞푷힎쩣 샎캏핂 쇦쁢 폲큲�픦 쩢퓒 신설

-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심사결과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 있음.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과 주거용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학교 수요를 발생시키는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여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타법 사례(오피스텔 건축기준 등)를 적용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수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줂킪멎헣 짝 킪멎헣 킮� 킪 픦칺 힒삶컪 헪� 픦줂 신설

- 교육감 또는 교원양성기관의 장에게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성범죄, 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 사회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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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의사의 진단서’ 외에 ‘검진결과 통보서’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법령안에 반영한 점, 타 법령에서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진단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킲킃믾뫎픦 킲킃힎풞찒 힎믗픦줂 신설

- 현장실습을 표준과 자율로 구분하고,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참여 

학생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장학금 형태의 지급 불가

심사결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위하여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마련과 지급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직무수행 중심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와 

직무교육 중심의 자율 현장 실습학기제를 구분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만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를 적용한 것은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실습기관의 

직무교육의 요소를 강조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인정하여 실습기관과 대학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됨. 규제 신설에 

따른 연간 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지만, 발생 비용 모두 정당한 대가로서 학생에게 지급되므로 

사회문제 개선효과 등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묞퓯킪컲 팖헒헞멎 슿 킲킪 킪믾 짝 짷쩣 신설

- (안전점검 방법) 별지 제2호의 점검 총괄표에 따라 점검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교육시설의 장은 연 2회 이상 *(법규정 사항)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별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여 지정된 시설물(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시행령 규정)

- 감독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심사결과 큰 규모의 시설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와 점검항목은 타 법령 및 기존 교육부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용하여 설정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이고 현재 관련 법령과 관련부처 내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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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사립 및 국･공립학교 초중고교와 대학은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약 9.8억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교육시설 안전 확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칺잋퓮�풞픦 헏잋믖  뫃킪졷 신설

- 유치원 공시정보 항목 중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에 ‘적립금 

현황’을 신설하여 적립 및 사용 현황을 연 1회(10월) 공시

심사결과 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 등을 유도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됨. 

대국민 공개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고 사립 대학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묺헪졓옇픦 핂믾맒 신설

-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구제명령이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할 때는 9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교원소청심사委 결정을 미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개념적으로 선행하는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행기간 설정의 근거가 원상회복 소요기간 및 재임용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되었고, 타법 사례(근로기준법 시행령)와 

비교 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핂맣헪믖픦 빷쭎믾 신설

- 교육부 장관 등이 이행강제금 부과 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제도 성격상 필수적인 납부기한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 의무자가 처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늠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채권미수납 

시 후속절차 이행 등 채권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납부기간을 

부여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금전납부에 소요되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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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고려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사전통지를 실시하는 점, 타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핂맣헪믖픦 믖팯칾헣 믾훎 신설

- 교육부 장관 등이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차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

심사결과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부과금액의 상한과 하한이 근로기준법령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이는 

교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의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샎슿옫믖 핆캏윮 퓒짦샎 헣�쭒 켆쭎믾훎 신설

- 대학이 법정 등록금 인상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학생 모집정지 및 정원감축 처분

* (1차 위반) 총 입학정원 3%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총 입학정원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심사결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과 그 제재 한도에 대한 개별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하여 피규제자의 행정처분 내용의 예측 가능성, 법 적용의 명확성 및 이해도 

등을 높여 규제의 남용과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국내 유사 입법례(유아교육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됨.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협의(안)을 행정처분 기준 수정안으로 개정안에 전부 반영하여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쫂멂묞칺 짾� 믾훎 신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대상,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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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대규모 학교에서 보건교사 1인이 전교생 건강관리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 최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교사 추가배치 필요성이 있음. 

보건교사 업무량 분석 결과 37학급 이상･학생수 800명 초과(평균 학급수 36.3)인 경우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므로 ‘36학급’은 적정한 수준이고, 학급수는 학생수보다 

변동성이 적고, 보건수업은 학급을 기준으로 실시되므로 학급수를 기준으로 도출한 점도 

적절하며, 해외사례(일본･미국)와도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개정안을 반영하였고, 추가배치 기준 하향 

등 규제 강화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토의견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샎팖묞퓯믾뫎픦 킪컲컲찒믾훎 슿 신설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사 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완화 가능

심사결과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령기의 아동･청소년들의 안전 및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설･설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됨. 대안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유사한 대안학교를 

기준으로 동일한 교사면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대한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 가능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학생의 안전확보 및 적절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부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샎팖묞퓯믾뫎픦 슿옫 킪 헪�컪윦 신설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

심사결과 실질적인 대안교육기관 관리를 위해 학생 및 교지･교사 현황 확인을 위한 정보 확보 필요성 

인정됨.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취학의무를 위반한 상태일 수 있어, 취학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학생명부 제출이 필요함.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 미운영 중이므로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관할 대안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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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학생정원, 개설연월일은 유사입법례에서도 요구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됨. 이해관계자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수용하여 제정안을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묞풞픦 핞멷푢멂 신설

- 교원의 자격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자격과 함께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자격요건* 제시

* 전문대학 졸업(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1, 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그 외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심사결과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아니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원자격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교원의 자질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어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핒킪핂칺 컮핒 묞쩣핆 핺칾�쭒 믊먾 신설

-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기본서류(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에 

더하여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심사결과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률 위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당 규제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 위원회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중요 규제로 분류하였음. 제1호(긴급한 비용 충당 

입증 서류)는 교직원 임금 지급, 정상적 학사 운영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 등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동시에 

임시이사 법인의 특성을 고려, 재량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함. 이에, 긴급한 

비용 충당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는 임시이사 법인의 재산처분 허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음. 그러나, 제2호(학교 구성원의 동의 확인 서류)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취지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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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기 기구가 법인 재산권과 관련된 기본재산 처분을 

논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며, 兩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학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률(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기구가 법률상 심의사항이 아닌 기본재산 처분 등 법인업무에 관여하고 동의하는 

것은 그 권한 밖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힎펻핆핺 푢멂 묺� 신설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 구체화

①비수도권 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③본인 및 부모 모두가 ①,② 해당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심사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19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요 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우수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지역 거주 요건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지 못해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부모 모두에게 비수도권(중학교) 

및 지방대학 소재지역(고등학교)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거나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서 부모 요건을 제외하거나 부 또는 모에 대해서만 해당 학교 소재지역에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심사내용 힎펻핆핺 컮짪 찒퓶 신설

※ ①, ②, ③ 모두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 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비율 상향

(현행) 30% 권고(강원･제주 15%) → (개정) 40% 의무(강원･제주 20%)

- ②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비율 유지**

(현행) 20% 권고(강원･제주 10%) → (개정) 20% 의무(강원 10%･제주 5%)

*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제주지역의 선발비율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한 10%였으나, 제주대 법전원의 경우 △지원자 수(’18년 

5명, ’19년 2명, ’20년 1명, ’21년 1명) 자체가 적은 점 △4년제 대학이 2개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5%로 하향 

조정(의전원은 의대로 旣전환)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525

- ③ 지방 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지역인재 선발 비율 신설

*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며,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2개교(부산대, 전남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1개교(부산대)에서 

운영 중

(현행) 규정 없음 → (개정안) 40% 의무(강원･제주 20%)

심사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15건의 의견제출이 있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 중요 규제로 분류하였음. 지방대학 의･약계열은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현재의 권고비율을 

맞추지 않고 있으나, 각 대학이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상향을 통해 의무 선발 

비율 충족이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대학 간호계열은 권고비율 충족 

여부를 고려할 때 학교별로 규제 준수에 무리가 따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선발 의무 

비율을 하향조정 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6개교 중 5개교가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20년 기준)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권고비율 충족 여부 및 지역인재 

지원 현황을 고려할 때 학교별로 규제 준수에 무리가 따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선발 의무 

비율을 하향조정 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되며, 학석사통합과정은 

3개 전문대학원 모두 ’21년 기준 선발비율 40%를 상회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간호계열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지원 

및 선발비율 충족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학교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발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둘 것으로 개선권고

심사내용 헎콚슫� 컮짪짷킫 신설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단위별(학과 등)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의 최소 선발인원 신설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신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6항------------------------

------------------------ 입학 ---------

------------.

[별표]

<신설>

[별표]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역 저소득층 등의 학

생 입학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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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사회적 취약 계층인 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의･약학계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입학인원(정원 내･외 포함) 

대비 약 2% 수준 이상으로 선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인구 전체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 대비 여전히 낮고, 타법 사례(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규제 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됨.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법령 해석에 따라,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의 반대의견 철회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해소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현행 개정안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모집단위별 지역 

저소득층등 

최소 선발 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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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체육관광부

집필자 ● 이정우 사무관

Tel. 044-200-2436, jwrok64@korea.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3
신설 13

(비중요 13)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퓯몒 핆뭚� 짝 큲�찒읺픦 킮몮 픦줂핞 힎헣 신설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 및 선수관리담당자(체육지도자 포함)와 △체육단체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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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부 △학교 및 학원 △의료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해당

심사결과 구체적인 신고 의무자의 규정을 통해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필요성 있음. 

신고의무자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규정하는 국내 입법례와 비교 시 적정한 수준으로 판된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컮쿦뫎읺샂샇핞 핞멷푢멂 신설

- 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체육지도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함

심사결과 무자격 선수관리담당자(일명 팀닥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자격요건 마련할 필요성 있음. 특정한 자격소지자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각 종목･분야･팀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수관리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퓯몒 핆뭚� 짝 큲�찒읺 퓮횒멾 헣핞 졓삶뫃맪픦 뺂푷 짝 짷쩣 신설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유죄판결 확정자 명단공개의 내용･방법

- (공개 내용)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 (공개 방법) 관보 게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공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명단공개 내용 및 

방법은 경각심 고취라는 규제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명단공개 사실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규제자의 권익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핒믖 쏞쁢 몒퍋믖팯 �쭖 솓잋헪핟칺 헣쭎힎풞 짾헪 믾맒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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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독립제작사에 대해 투자와 제작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내외로 규정

심사결과 법률에 신설된 ‘독립제작사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상위법 위임에 따라 정부지원 및 투자 배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있음. 기간 설정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타법 규정을 참고하되, 방송분야 

제작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안별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솓잋헪핟칺 킲�혾칺 뺂푷 신설

-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내용 규정

- 독립제작사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독립제작사의 시설 및 

장비 등

심사결과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시장 성장에 따른 시장 현황 분석 및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책 방향 설정, 업계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독립제작사의 영업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할 필요성 있음. 법 개정으로 ‘독립제작사 조사’에 대한 특화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의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고, 이를 통해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제작사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됨.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솓잋헪핟칺 킇몒 킮몮 신설

- 신고 시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

심사결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신고･변경 신고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승계신고 제도 도입, 이에 상위법 위임에 따라 승계 신고의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음. 영업의 승계 신고 도입으로 승계 사유 발생 시 

변경 신고 또는 신규 신고, 폐업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고 

서류도 승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규정하고 타법 규정과 비교 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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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솓잋헪핟칺 헣�쭒 믾훎 잖엶 신설

- 거짓 신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등을 행한 독립제작사에 대한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신고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근거’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타법 사례와 비교 시 처분기준이 과도하지 않고,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용하여 계도기간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 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힏핳풂솧몋믾쭎 쿧콚 뫎읺 신설

- 선수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선수들이 훈련 이후에 거주･생활을 하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기준 마련할 필요성 있음.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합숙소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 위반 시 제재 조항은 없으며 

향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간접 유도할 계획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합숙소 

관리를 위해 일부 비용 발생이 있으나, 그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힏핳풂솧몋믾쭎 풂폏뮪헣 잖엶 짝 훎쿦 신설

- 직장운동경기부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작성하고, 

일부 내용에 대하여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

심사결과 직장운동경기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도자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마련할 필요성 있음. 상위법 위임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훈련 계획 등의 사전 

공지, 단체장과 선수･지도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최소한의 

조치사항을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규제로 판단됨. 또한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관련 제재 조항은 없으며, 향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이행을 간접 유도할 

계획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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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퓯힎솒많 핺묞퓯 신설

-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2년 주기 6시간 이상의 재교육 의무화

- (재교육 대상 범위)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교육시간 등)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교육내용, 연기 사유 등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재교육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재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음. 체육계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피규제집단을 

한정하고, 재교육은 2년 주기로 6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체육계 폭력 

예방 및 인권 의식 향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피규제집단 및 규제내용을 

설정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퓯힎솒핞 핺묞퓯 픦줂 퓒짦 킪 헣�쭒 믾훎 신설

- 학교 및 체육 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의 행정처분

심사결과 체육 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재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제재 조치 마련 필요하고,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재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재교육 이수율 

제고 추진할 필요성 있음. 피규제집단을 한정하여 체육 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만 재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고,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핆뫃팢쪋핳펓픦 킪컲믾훎, �퓯힎솒 짾�믾훎, 팖헒퓒캫 믾훎 신설

- 인공암벽장업의 시설기준,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인공암벽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규정

심사결과 ‘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법에 

따른 규제 적용을 위해 시행규칙에 인공암벽장업의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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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인공암벽장업에 대한 규제 신설은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체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온･오프라인 실태조사와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피규제자들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힎풞믖픃핞믖 쿦 칺퓮 �많 짝 힎풞픃핞 헪 믾맒 뮪헣 신설

- (회수 사유)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로 법률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

- (제한 기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는 3년, 나머지 

사유는 2년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심사결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규제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타법 

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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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청

집필자 ● 김성수 사무관

Tel. 044-200-2447, kss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9
신설 8, 강화 1

(비중요 9)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헣찒묺펻 힎헣 헪팖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제안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규정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가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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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찒묺펻펞컪픦 퓒많 킮�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신설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킪훟핆 뫃칺 슿픦 킮몮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에 신설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펓킪핞 힎헣킮�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신설

심사결과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헣찒묺펻펞컪 퓒 슿픦 헪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535

시행령에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에 위임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비구역에서의 

허가･신고절차 및 허가사항 등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줆핺쿦읺믾쿮핞 짝 줆핺맞읺풞픦 헒줆묞퓯 강화

- 전문교육 이수대상 확대

- 전문교육 시간･주기 확대

심사결과 업체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마찬가지로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점, 정기교육의 시간이 증가하나, 

원격･자율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며, 자율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는 점,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규교육을 자격증 발급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단축시키는 

것은 적정하며, 교육주기에 대한 혼란방지를 위해 정기교육을 5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도 적정하다는 점,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솧칾줆핺 쫂홂�읺몒픦 핟컿 신설

- 동산문화재 조사･분석 준비

- 보존과학업자의 동산문화재 조사･분석 수행

- 보존처리계획서의 내용

심사결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절차의 체계화 및 보존과학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고려 시 사전 

단계인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서 내용과 관련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존과학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19.4월)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며 同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바, 이해관계자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은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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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하여금 실측설계를 하도록 규정하며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홂뫊믾쿮핞픦 핳 짾�믾훎 신설

- 보존처리 착수 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보존처리 예정 금액별 배치기준 규정

심사결과 보존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보존처리의 전문성 제고, 문화재의 안정적 보존 및 가치 계승, 

국민의 문화 향유권 등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존과학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19.4월)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며 同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바,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에 대해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旣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줆핺쿦읺펓핞 슿픦 헣�쭒 믾훎 신설

-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

심사결과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보존과학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문화재수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던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다는 점,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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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집필자 ● 김이석 사무관

Tel. 044-200-2425, kim2seok2@opm.go.kr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3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5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0건 중 50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2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8)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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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21.06.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15)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 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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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헣킮픦욚믾뫎픦 킪컲 짝 핳찒믾훎 강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수에 상관없이 상담실과 

재활훈련실 설치,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 설치, 입원실 면적과 병상수,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 진료실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설치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일반의료기관 수준으로 개선

심사결과 정신의료기관은 감염관리에 취약한 시설환경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쉬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준용하고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을 두는 등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팖헒샂핆엳 짾� 강화

-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심사결과 보안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 폭행, 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등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푾쿦퍋 슿 핆혾칺 신설

- 소속 공무원이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 등에 대해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

심사결과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원사업이 보조금 목적에 맞도록 이행되고 있는지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9

신설 4, 강화 5

(비중요 9)

계 - 원안의결 50
신설 34, 강화 18

(중요 2, 비중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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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내역만으로 실제 친환경 한약재를 원료로 한 

우수한약이 시장에 공급되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고 우수한약 사업단은 공모 과정에서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푾쿦퍋 칺펓 킇핆 �콚 슿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한약을 제조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보조한 예산 반환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함

심사결과 우수한약에 대한 정책적 육성･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고, 사업승인 취소, 보조한 예산 반환 등을 명문화한 

것은 보조금 유용 방지뿐만 아니라 우수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국민 건강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은 규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묻뫃잋펂읾핂힟 풂폏퓒� �콚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와 평가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위탁 취소 근거를 정함

심사결과 위탁계약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와 보육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 취소 규제는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위탁계약시 부정계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운영 위탁계약의 당연 취소 규정 마련은 

국내 유사입법 사례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취소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펂읾핂힟 폏퍟칺 짾� 믾훎 강화

- 영유아 2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단독배치 의무를 두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어린이집은 영양사 단독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심사결과 안산시 소재 유치원 식중독 사건(’20.6월) 등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유아 200명이상 보육 어린이집의 영양사 1명 단독배치 및 어린이집 공동활용 배치기준 

강화(인접 시군구 5개→ 2개) 사안은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이나 유사입법 사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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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영양사 배치기준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제공･관리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펂읾핂힟(21핆 핂캏 50핆 짆잚) 쫂홂킫 쫂뫎 픦줂 신설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심사결과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어린이집 내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급식 관리 규정이 필요하며,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을 위한 냉동고･식기 구입비용을 정부지원으로 보존식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했으며,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과 관리의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맞폊쪟 쏞쁢 맞폊쪟픦킺핞 멷읺혾� 신설

- 어린이집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 등원 중단 및 보육교직원 

휴직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규정

심사결과 긴급히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 진단을 우선할 경우, 선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등원 중단 및 보육교직원 휴직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긴급한 감염병 상황시 어린이집이 

즉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신설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영유아보육법 개정, ’20.12.29)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의 격리의 방법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고, 또한, 감염병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에 따른 피규제 집단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며, 국내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폏퓮팒 슿풞킪 팖헒뫎읺 신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등하원시 보호자 또는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안전하게 인계됨을 확인하는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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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등하원시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어린이집원장에게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재원아동의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확보하면서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규제가 필요하며, 신설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영유아보육법 개정, ’20.12.29)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등하원시 안전관리 및 인계 확인 수단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사안으로 규제 

전보다 미칠 영향은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엖힎섦 핒푷킪픦 믾킪 �콚멷 믾훎 강화

- 레지던트 임용시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퍼센트에 미달하는 전공의는 

임용하지 않도록 정함

심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공의에게 레지던트 수련기회를 제공하고 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도별 

시험결과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타법사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펾묺졷헏 킪�헪뫃믾뫎픦 헣�쭒 믾훎 신설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 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일반기준에서 처분기간의 가중･감경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킪�픦 핊쭎 헪뫃 헖� 짝 훎쿦칺 신설

- 시체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이용 목적 등이 포함된 이용계획서를 

시체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시체제공기관은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 지침에 따른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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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현황을 연4회 이상 기관위원회에 보고, 시체 제공 내역 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함

- 기증자 등의 식별정보와 제공되는 시체의 일부를 분리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익명화하고 

식별정보 보호 방법이 포함된 식별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이 도입 단계로 안정적 추진이 중요한 만큼 제공기관과 

연구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가 연구계획서에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업무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연구의 적절성 심의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료이고 타법사례인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에도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절차 등에 있어서 동 규제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펾묺졷헏 킪�헪뫃믾뫎 많 쏞쁢 쪎몋많픦 믾훎 짝 헖� 신설

- 부검실, 검사실, 시체실, 시체의 일부 보관실, 기록보관실,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도록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함

- 시체 해부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등을 책임자로 두고, 병리 전문의로 진단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인력 기준을 정함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명칭 등 변경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시체제공기관이 시체 일부를 수집･보관･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부패나 감염병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등 허가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시체제공기관의 현황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 관리를 위해 변경허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에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의 경우 동 규제 수준의 

시설 등 기준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인력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등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찒믗펺 힒욚찒푷 슿 혾칺쭒컫뫃맪 샎캏 짝 졷 샎 강화

-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64개 항목 공개에서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확대



2021 규제개혁백서

544

심사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공개의 대상을 병원급에서 병원급 및 의원급으로, 항목을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급여 표준화와 합리적 의료 선택 보장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8)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잲뫃뫃멺쩣핆픦 핆헣 푢멂 잖엶 신설

-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고시 주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후견법인 요건을 

신설하여 참여할 수 있는 법인 범위를 폭넓게 설정

심사결과 지역사회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견 

법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후견법인의 인정 요건 마련은 

치매환자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치매공공 후견법인의 사무수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치매공공 후견법인에 

대한 기준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훊윦뫟몮 믖힎픦 믾훎 강화

-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방송매체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에서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 기준 확대, 교통 시설 및 수단에서의 광고 금지 확대, 건물 외벽 또는 옥상을 

통한 동영상 광고 시간 제한

심사결과 광고매체 등 다변화를 반영하여 주류광고의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류광고 

매출 감소에 비해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프랑스 등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맞폊 폖짷 묞퓯 뺂푷 신설

- 손위생, 개인보호구 착탈의,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세탁 시설설비의 

위생관리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법정 의무교육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관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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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손위생 등 교육내용이 감염사고 예방 목적과 부합하고 기존 교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켆�줊 풂짦 믾훎 강화

- 세탁물 운반 시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밀폐한 후 운반, 의료기관 내 청결세탁물 

운반 시 소독된 운반용기 사용, 운반용기를 덮개로 덮거나 밀폐 등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감염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 특성 상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 

세탁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운반 수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과 처리업자에게 세탁물 운반 시 밀폐 등 조치토록 

한 것은 과도하지 않은 규제이고 동 규제 준수를 위해 별도 인력 채용이 필요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핆킫맪컮묞퓯 킲킪 헞멎멾뫊 잲뼒 뫃 신설

-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점검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표

심사결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표 방법 규정의 신설은 저조한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을 유사 의무교육 

수준으로 높일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 법률처럼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의 수단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점검 결과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픦욚핆픦 퓒 콞캏 퓒 강화

-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 제공으로 인한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대상 매체에 

인터넷 매체 추가

심사결과 대국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라는 면에서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과 차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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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서 오히려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서 사회적 영향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쫂퓯욚 쿦빷 킪 쫂핞 컲졓칺 슿 켆쭎뺂푷 신설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의 권리,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심사결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호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의 

적정한 운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이해도 제고 및 보육 서비스 향상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펂읾핂힟 풂폏헣힎쾒, 풞핳 짝 쫂퓯묞칺 헣�쭒 켆쭎믾훎 신설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보육료 또는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 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중상해시 운영정지 또는 폐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보육료 또는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 시 원장 1년 이내 자격정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영유아 사망･중상해시 원장 및 보육교사 2년 이내 자격 정지)

심사결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한 보육 교직원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로서 보육료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및 어린이집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항목 신설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안전 관리책임 의무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과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547

심사내용 헣믾뫎픦 퓒짦칺킲 뫃샎캏 믾훎믖팯 신설

- 어린이집에서 아래 기준금액 이상의 보육료 또는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① 1회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 

원 이상)

심사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에 

해당 기준 신설이 필요하고, 보육료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위반 사실 공표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국내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찒믗펺 힒욚찒푷 슿 쫂몮 쿦 신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심사결과 의료기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급여 현황을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현행 연 1회 ‘자료 제출’ 방식으로는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비급여 현황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초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연 2회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

심사내용 맞폊뫎읺퓒풞 짝 맞폊뫎읺킲픦 컲� 샎캏, 핆엳 믾훎 강화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기준에 맞추어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 정비

심사결과 계속되는 의료기관 집단감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할 때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규제자에게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용과 

환자 안전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동 규제가 의료관련 감염예방 

관리 종합대책에 반영된 과제로 피규제자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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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훟팧�잲켊�펞 샎 킪헣졓옇 잖엶 신설

-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이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 조치

심사결과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이 법적인 설치･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센터의 역량을 유지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정명령 도입은 필요하며, 국내 

유사입법례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시정명령 외에는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팢캫홂핞�힎힎켊� 짝 힎펻팢켊�픦 힎헣믾훎 신설

-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 조직, 장비 

등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각 센터는 암생존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단위 효율적인 암관리사업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업무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합병원 

등 상위법에서 정한 각 센터별 기준을 고려할 때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설이나 장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킮�힎풞믾뫎 힎헣믾훎 신설

-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관(법인･단체･시설･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 등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청지원기관 지정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신청지원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세부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신청권자에게 적절한 신청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과 기존의 시설･장비도 

활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 기준을 설정하여 신청지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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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및 신청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킮�힎풞믾뫎 힎헣 킮� 짝 힎헣�콚 믾훎 신설

-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으로 취소하도록 함

심사결과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가 신청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신청지원기관이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청권자에게 적절한 신청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신청지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추진’이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헣�쭒픦 믾훎 신설

- 구급차등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에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구급차는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이송수단이므로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실효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타법사례에 비해 처분강도가 높지 않고 재허가 신청의 용이성, 감면 규정 등 법률이나 

행정처분 일반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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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헣쫂뫎읺믾뫎 힎헣 푢멂 짝 훎쿦칺 신설

-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보관･분석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 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구비

-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

심사결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 등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확한 현황 관리와 업계 편의를 위해 변경내용 통보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전담인력 확보와 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은 전문성이 필요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 관리, 통합정보포털과 같은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기준이며,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시 통보하고 지정서를 재교부받도록 한 것은 해당 정보가 기관의 

기본현황이라는 점에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펓줂헣힎 �쭒 믾훎 강화

- 업무정지 처분 기준의 부당비율 최저선을 0.5%에서 0.1%로 강화

심사결과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소규모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부당금액 최저 기준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완화한 

점,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율점검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인 점, 연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 대비 1%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샎뮪졶 칺픦 픟믗픦욚 핆엳 슿 쫂 믾훎 신설

-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 및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응급의료 인력으로 확보하고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을 1대 이상 배치

심사결과 대규모 행사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갖추도록 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이송수단의 세부기준을 정한 필요성이 있으며, 응급구조사와 의사,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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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응급의료 종사자로 자격이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정기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응급의료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점, 대부분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개별법 등에 

따라 동 규제 수준의 인력과 이송수단을 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픟믗묺혾칺킪 픟킪헪 믾훎 신설

-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1회에서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행위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시험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하여 동 규제 수준으로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 법령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2년 간 시험응시를 제한한 반면 개정 법령은 위반의 경중을 반영해 경미한 

경우 1회부터 최대 3회까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므로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픟믗픦욚 핆엳 슿 쫂 픦줂많 핖쁢 칺 쩢퓒 신설

- 국제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 지역축제,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는 공연･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등 중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갖추도록 정함

심사결과 대규모 행사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갖추도록 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안전기본법 등 개별법과 혼란이 

없도록 행사 규모를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으로 정한 점, 지역축제나 

국제경기 등 대부분의 대규모 행사에서 개별법 에 따라 이미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짪삺핳팮핆 훊맒짷뫊 솧컪찒큲 헪뫃믾뫎 힎헣믾훎 슿 신설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의 지정기준인 

시설기준(위치, 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 등) 및 인력기준(배치기준, 자격기준 등) 등 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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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의미있는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적절한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춘 제공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지정기준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질 높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핳팮줊 펔쁢 캫몋 핆흫 픦줂킪컲픦 쩢퓒 샎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신축･별동증축･전부개축･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 의무 대상 확대

심사결과 장애인 등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 

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민간 BF인증 의무 대상 적용 

시설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규제 준수에 따른 인증심사 

비용 추가 발생(1개소당 약 9백만 원)이 크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안전성 

개선 및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뫃뫃펂읾핂힟픦 힎헣 짝 힎헣 �콚 믾훎 슿 잖엶 신설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 요건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어린이집으로 기본적 요건을 정함

- 행정제재 처분(보조금 반환, 지원비용 환수명령 처분 등) 또는 벌칙을 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형어린이집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지자체장의 조사 시에 어린이집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보육수요, 어린이집 공급,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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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시 운영비 지급중단 절차 등에 대해 정하고, 지정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규정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지정 취소 및 운영기준 등 관련 제도의 

원만한 시행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으며, 어린이집 폐쇄,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 기타 영유아보육법상 

벌칙･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중대한 수준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제외･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별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선도하도록 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취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퓮헒핞 멎칺믾뫎 쪎몋킮몮 샎캏 강화

- 변경신고 대상에 검사목적, 목적에 따른 항목을 추가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목적별 신고 방식으로 변경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검사목적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대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정 인력기준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신규 검사기관의 경우 최초신고 과정에서 

변경신고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헣�쭒 믾훎 강화

-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했고 

경미한 사항을 고려해 시정명령 처분을 두어 의무준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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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혾멂쭎 칺푷 픦욚믾쿮픦 쭎핟푷 뫎읺 강화

-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록 유지, 위해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술 사용 중단,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술 사용 중단 가능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거나 일정 조건에서만 사용이 허가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부작용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선진입을 확대하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를 위해 ‘부작용 보고 의무’, ‘중대한 부작용의 경우 

의료기술 사용중단 조치’, ‘미보고 시 기술사용 중단 검토’는 필요최소한의 사후 규제 수단이고 

이미 고시나 지침 등에서 부작용 보고 의무 등 일부가 명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5)

심사내용 퓮헒핞멎칺믾뫎 쿧엶솒 많 신설

- 유전자검사 목적 및 항목에 따른 설명 및 동의, 검사대상물 처리의 적절성 등 숙련도 

평가 사항과 대체 가능한 실적 제출자료 규정

-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 요청과 제출기한 통보, 불응 시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신고된 목적별 검사항목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제도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검사 목적 및 항목에 따라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평가 면제 조항을 두어 평가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점, 종전에도 정확도 평가를 받고 

있어 준수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찒핞 샎캏 힏헟 킪 퓮헒핞멎칺믾뫎 핆흫믾훎 짝 헖� 신설

- DTC 유전자검사 인증 대상, DTC 유전자검사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인증을 위한 

유전자검사기관 역량평가 기준, 인증 및 재인증 절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DTC 유전자검사 제도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 재인증의 기준과 절차,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숙련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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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찒핞 샎캏 힏헟 킪 퓮헒핞멎칺 졷 뫎읺 신설

- 검사항목 허용 및 임시허용, 검사대상자 제공정보 사전 제출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 

심사결과 DTC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항목 오도 우려 여부, 미성년 검사대상자의 관리 

및 보고방안 등 최소한의 심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항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 심의의 특례를 둔 점, 조건부 임시허용과 재평가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헒핞멎칺믾뫎 홓칺핞 묞퓯 뺂푷 짝 짷쩣 신설

- 유전자검사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업무 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함

심사결과 법률에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를 정한 만큼 교육대상과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업무의 종류에 따라 교육주기를 2년과 3년으로 차등화한 

점, 비의료기관의 경우 그 간 지속적으로 교육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짾팒캫컿픦욚믾뫎 훎쿦칺 강화

-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를 신설하고 정자 기증자 보호방안 및 배아･난자 및 정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절차와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배아생성 목적이 다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배아를 생성할 시기 전에 미리 생식세포를 

보관하는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자 기증자 보호방안 마련 등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아생성 동의권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법정 인력기준을 갖춘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뫎퓒풞 슿옫 짝 쪎몋슿옫 푢멂 강화

- 등록 시 연구자･연구공간･연구실적 확인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정하고 기관위원회의 

유형, 운영방법, 기관 담당자 변경 시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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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시 연구대상자에 미칠 위험 방지, 안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연구계획 심의기관으로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바, 원활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관위원회 설치 

대상이 대부분 행정인력이 있는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이고 질병관리청의 e-IRB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또는 변경사항 보고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헒핞멎칺믾뫎 킮몮 믾훎 강화

-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임상유전자검사,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 질병 예측성 

검사,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 등에 관한 검사, 유전적 혈통에 관한 검사 등 

유전자검사 목적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차등화하여 정함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목적별 신고’ 방식으로 변경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검사목적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검사기관은 시행 후 2년 내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도록 한 점, 종전 규정이 구체적인 

장비 명칭을 열거한 반면 개정 규정에서는 보관, 처리, 분석 등 필요한 장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기존 유전자검사기관이 보유한 장비가 개정 규정의 장비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은 점, DTC유전자검사 시범사업에서 동 인력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정한 점, 대부분 검사기관이 두 가지 이상 목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시설 등 공동활용과 인력겸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헒핞멎칺 컪졂솧픦 쩢퓒 강화

- 검사대상물 채취 전 또는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 사항을 

추가함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가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검사대상자 의사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전에도 검사목적 등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고 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헒핞멎칺믾뫎 멎칺샎캏줊 짝 뫎엶 믾옫 믾 슿 헖� 강화

- 폐기 또는 이관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고지하고 처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물과 

기록을 폐기 또는 이관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검사대상물과 기록의 이관 및 폐기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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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으며, 휴･폐업 시 검사대상물과 기록 처리에 대한 입법공백이 보완됨으로써 

피규제자 불편과 질병관리청 행정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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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가족부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묻믖힎 푢� 샎캏 믾훎 신설

- 출국금지 요청 대상 기준 마련(① 양육비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 양육비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심사결과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규제는 아동을 양육하는 

채권자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경제적 고통에서 아동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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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채무자 중에서 양육비 채무액이 ① 5천만 원 이상 ②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자로 한정하는 등 규제 차등화로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사업목적이나 국외 거주 존･비속의 사망 등 출국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어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컿엳 몮��읺 �묺 짝 몮�샂샇핞 힎헣 신설

- 성폭력 방지 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서 내에 공식창구 마련과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심사결과 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의 효과적 이행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상담･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폭력 

고충처리 창구와 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콚뼒쿦엶킪컲픦 훟푢 칺 쪎몋 슿옫 졷 �많 신설

- ①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 증감, ②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 

증감, ③ 정원의 변경, ④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면적의 

변경, ⑤ 수련시설 명칭 변경

심사결과 수련시설의 변경등록 중요항목에 제외되어 있는 항목의 경우, 의무 변경등록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관리 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제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설치운영자가 변경등록 사항으로 확대 요구한 

항목들을 반영하는 등 변경등록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변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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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팒핂솚쫒 훟팧 짝 뫟펻힎풞켊� 힎헣믾훎 슿 잖엶 신설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배치, 시설 및 장비 

기준

- 광역지원센터 관련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중요 변경사항

심사결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5.19)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제공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광역지원센터 중요사항 변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사업참여 여부는 공모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의사가 없는 기관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고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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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필자 ● 김이석 사무관

Tel. 044-200-2425, kim2seok2@opm.go.kr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등 총 3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6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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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0)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4)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9)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본위원회

(2021.11.12)

원안의결 1,

(부대권고)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2)

(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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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폏퍟컿쭒 킪샎캏 킫 샎 강화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유형 61개 추가 확대

심사결과 소비자들이 영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정확한 영양정보(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등)를 식품에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에서 영양성분 분석을 위해 자사분석, 영양성분 산출프로그램 이용, 

유사제품 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발생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핆흫(쪎몋)킮�, 퓮믾맒 펾핳 짝 핆흫 �콚 신설

-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하고, HACCP 

인증 및 변경인증 요건･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중국산 김치의 위생불량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규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HACCP 인증’과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66,

개선권고 1

신설 30, 강화 35

(중요 2, 비중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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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에 대해 HACCP 및 안전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컪윦멎�잚픊옪 킲킪쁢 GMP 킺칺픦 헪�핞욚 �많 강화

- 생산국 정부 또는 생산국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증서 

사본을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확대하고, 제출 자료가 제조소에서 또는 제조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신설

심사결과 서류검토만으로 실시하는 모든 GMP심사에서 제조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고,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며,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모든 

의료기기 GMP심사가 현장조사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업체부담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유지하되 제출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컪윦멎�잚픊옪 킲킪쁢 GMP 킺칺픦 헪�핞욚 �많 강화

- 생산국 정부 또는 생산국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증서 

사본을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확대하고, 제출 자료가 제조소에서 또는 제조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신설

심사결과 서류검토만으로 실시하는 모든 GMP심사에서 제조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고,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며,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모든 의료기기 

GMP심사가 현장조사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업체부담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유지하되 

제출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퍟뼞 몮믾 슿픒 켆�  핺칺푷 퓒 믖힎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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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세척 등 재처리하여 사용 시 

금지규정 및 처분기준(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신설

심사결과 현행 법령에서 양념고기 등에 대해 세척을 통해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행위의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행위는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부패한 원료 등을 재처리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준수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차단과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풞욚픦 폶솒 짝 솧믾훎 �쭒믾훎 맣 강화

-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 위생적으로 해동, 해동 후 조리 시까지 냉장보관, 

재냉동 금지 위반시 종전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각각 영업정지(7일) 및 영업정지 기간을 

확대

심사결과 최근, 온수 해동 등 비위생적인 식재료 관리에 대한 논란 발생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미생물의 오염 방지,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 강화가 필요하고, 

법령 위반 시 기존 1차 시정명령 처분하는 수준에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그 규제가 다소 

강화는 되지만 식품접객업소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킫헟맫펓 혾읺킫 퓮�잲 믖힎 졓 신설

-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에게 판매 금지하고,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준수사항 신설 및 처분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조리식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 유통될 경우 식중독, 교차오염 

등 식품위해 발생 우려가 높아 식품접객업 조리식품에 대해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는 식품접객업 

조리식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금지규정과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식품위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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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헏뫎읺샎캏 픦욚믾믾픦 믾옫 헪� 샎캏 샎 신설

- 식약처장이 정한 의료기기의 경우 매 반기별 기록을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일까지 기록을 제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생명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사용 이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폐업의 경우 추적이 

힘든 점을 감안할 때 폐업 신고전까지 사용기록 제출을 규정할 당위성이 인정되며, 식약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작성과 제출이 용이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뫃솧�핒샎캏 �많 신설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변경 제작에 따른 책임대상에 제조･수입업자를 추가함

심사결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의사의 임상경험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제조기술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제작 시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해 의사 소견과 환자 동의를 전제로 제조･수입업자에게 

변경허가 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면제요건 중 하나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팖헒컿퓮컿 줆헪 풞핞핺 칺푷 픦욚믾믾 �많 강화

- 프탈레이트류를 사용･함유한 경우 제조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

심사결과 프탈레이트류의 부작용, 국제적인 규제강화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직･간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프탈레이트류 사용 제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기관 용역결과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는 프탈레이트류로 인한 위험성이 크고 업계로 수용성이 높으며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쿦� 졷헏픦 �푆힒삶픦욚믾믾 많 슿 푢멂 맣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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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시 감염병 대유행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품목은 첨부자료 제출과 심사 이행을 의무화

심사결과 수출기업이 신종 감염병 진단 등과 같이 제품 특성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 범위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기업은 제조허가 신청 시 자료제출 면제와 별개로 제조업자로서 의무이행과 수출국의 

인허가를 위해 성능 및 품질관리체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헣�쭒 믾훎 강화

-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에서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했고 

경미한 사항을 고려해 1차 경고 처분을 두어 의무준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 

규제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캫줊헏 헪헪 슿픦 쫂뫎쿦콯뫎읺 맣 강화

-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정기적으로 

검･교정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함

- 생물학적 제제 등 소송 시 검증된 수송설비 사용, 수송용기 외부에 내부 온도 관찰용 

온도계 설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온도기록 조작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외부 환경에 민감한 생물학적 제제의 특성을 감안해 보관과 수송의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EU나 WHO 등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백신 품질관리에 경각심이 높아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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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킫팖헒뫎읺핆흫믾훎 묞퓯엶믾뫎픦 힎헣�콚 슿 믾훎 신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교육훈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훈련 수료증을 거짓의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리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규제로 인한 부담 수준은 높지 않고, 국내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교육훈련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킪뫟몮 훟힎졓옇 퓒짦핞펞 샎 헣�쭒 믾훎 킮컲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심사결과 총리령으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식생활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찒핞 팖헒픒 퓒 훊픦칺 킪 킫�많줊펞 ‘팒힖칾빦윶’ �많 강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수산화암모늄 등 13품목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추가

심사결과 식품첨가물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영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직접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 정보가 없어 

직접 섭취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식품안전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주의사항 표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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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주의문구 표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미미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킫푷몲�픦 훟믖콛 믾훎 맪헣 강화

- 식용곤충 적용대상을 4종에서 식용곤충으로 변경 및 통합기준을 적용하고, 총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심사결과 식용곤충의 중금속은 최소량의 원칙에 따라 오염도 자료를 기반으로 중금속 통합기준 

(납･카드뮴･무기비소)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성 인정되고, 중금속은 자연환경에서 비의도적으로 

오염되는 물질로서 기준 설정･관리 이외는 대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없어 식약처 및 

농진청의 오염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부적합률을 고려하여 과학적･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통과정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거나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어 사육 

농가들의 편익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솧줊푷픦퍋 믾훎헏푷 강화

- 국내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에 사용하는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인 0.01mg/kg 적용 근거 마련

심사결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에 대한 현행 3단계 기준 설정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PLS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었으며,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내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킫펞 칺푷 쿦 핖쁢 풞욚픦 칻헪 강화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뉴트리아 삭제

심사결과 합법적인 도축이 불가한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여 안전성이 미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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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섭취를 방지하는 것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합법적인 도축이 불가능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에 이용되지 않는 식품원료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뽛퍋 핢윦푷믾훎 맣 강화

-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

심사결과 병･해충 발생 방제에 필요한 양만 사용･관리가 되도록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바,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일부 강화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더라도 

농약관리법과 해당 농약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에 따른 자발적인 농약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픦욚믾믾 뫟몮 졶삖�잏 신설

-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3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자율심의기구는 사전심의 권한만 있고 심의 후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나 처분 권한이 

없어 심의의 실효성과 심의기구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 결과의 제출주기와 

기한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법에서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주기와 기한을 동 규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율심의기구가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최소한의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핞퓶킺픦믾묺 푢멂 뮪헣 신설

- 의료기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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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로써, 1개 이상 전담부서와 3명 이상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추도록 정함

심사결과 자율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의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운영기준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심의업무 

수탁기관 현황과 비교하여 요건이 과도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요건을 동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삺먎 컮쪒핳 샎캏픒 많헣푷펞컪 펓콚푷밚힎 샎 강화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알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한 

식용 목적의 모든 달걀에 선별･포장 처리 의무부과(가정용 → 가정용 + 업소용(음식점･ 

급식소 등))

심사결과 최근에 선별유통 기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현행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업소용(음식점･급식소 

등) 달걀을 포함하여 국민이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가 필요하고,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정부･업계･관련 협회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4월부터 가정용 

달걀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이미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시 의무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도 있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킫푷앎 컮쪒핳 �읺 핆컪 짪믗 짝 쫂뫎 픦줂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처리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 확인서를 수령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 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심사결과 달걀 추적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의 작성･보관･발급 

의무를 부여하여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달걀의 

위생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수사항으로 

서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용란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써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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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퓒캫 �푷몮 푆쭎 �핓 몋푾 �쭒 맣 강화

- 현재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 영업정지 

3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

심사결과 총리령으로 위임된 행정처분의 위반행위를 신설하여 고질적인 작업장의 위생악화요인 

차단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위해 처분기준 항목 신설은 

필요하고, 위생화 착용은 작업장 위생 악화 방지를 위한 종업원 위생절차 준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미준수에 따른 규제 도입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부담 

수준도 높지 않으며, 국내 유사입법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 식생활과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인 편익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칾줊 핟펓핳 잖큲� �푷 픦줂 강화

- 현재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 영업정지 

3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

심사결과 축산물 작업장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억제 및 축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을 추가하는 규제는 필요하며,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감염병 사전 차단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보건을 위한 사회적인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핳퓯픦 핞많힖멎칺 켆쭎믾훎 믊먾 잖엶 신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품목별로 검사하고,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주기 

등은 고시에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2.29)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되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영업자별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 준수는 

규제 수단의 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포장육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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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펂읾핂믗킫뫎읺힎풞켊� 슿옫 샎캏 믗킫콚픦 쩢퓒 힎헣 신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어린이 급식소 종류 및 그 범위를 

정함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센터 의무등록 대상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무등록 대상 급식소는 

일정 인원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로 범위를 한정하는 등 위생･영양 지원 

강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국내 유사 입법례와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급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팖헒뫎읺핆흫믾훎 킮뮪묞퓯 짆쿦욚 킪 킪헣졓옇 신설

- HACCP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근거 신설

심사결과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6개월 내 수료할 것을 요건으로 인증을 

받고 기한 내 수료하지 않을 경우 HACCP 운영 내실이 저하될 수 있어 시정명령 조치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HACCP 교육 수료는 HACCP 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교육 수료 유예를 인정받은 영업자가 기한 내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조치로써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HACCP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묞퓯쿦욚흫 먾힡쭎헣 짪믗 킪 묞퓯엶믾뫎 힎헣 �콚 강화

- HACCP 교육훈련기관이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교육훈련기관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2차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3차위반시 지정 취소이던 것을 1차 위반시 지정 취소하도록 함

심사결과 교육훈련기관의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고, 교육훈련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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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수단으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지정 취소 처분기준 강화는 필요하며, HACCP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교육훈련기관의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고 교육훈련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헏혾칺 짝 핂캏칺옎픦 쫂몮 짷쩣 신설

- 추적조사 내용과 결과의 제출주기 및 기한, 추적조사 의료제품의 이상사례 보고 기한 

및 내용을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개발･도입되는 조건부 품목허가 의료제품에 대하여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적조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추적조사 지정 기간에만 적용되고 보고(제출) 주기와 기한에 예외를 

두어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조건부 허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이상사례 

관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헏혾칺 샎캏 픦욚헪 뺂펻 슿옫 신설

-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기관 정보시스템에 사용내역을 

등록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을 판매･공급할 때마다 추적조사 실시기관 정보시스템에 

판매･공급 내역을 등록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조건부 품목허가 의료제품과 관련한 이상사례 발생 시 공급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판매･공급 및 사용 내역 등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추적조사 지정 기간에만 적용되고 추적조사 실시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의 편의성, 

첨단재생바이오법 사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공급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의사･치과의사･약사의 경우에도 투여내역 등을 기록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밂믗 캫칾쿦핓 졓옇 헖� 신설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생산･수입 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절차를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적시적소 공급이 중요한 만큼 

긴급 명령의 실행력 확보와 수급 상황 관리를 위해 생산･수입 계획 및 결과를 제출(보고)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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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법률에서 식약처장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사실과 관리계획을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피규제자가 긴급 명령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퓮�맪컮혾� 헖� 신설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 범위와 결과 보고 절차를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국민들에게 원활하고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에서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사실과 향후 관리계획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묞퓯믾뫎 힎헣 믾훎 신설

- 강의실 및 강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정함

- 교육강사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에서 최근 5년 간 50시간 이상 관련 강의 

경력으로 정함

심사결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강의실 면적이나 장비 사양 등 구체적 조건을 두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 기 지정된 교육기관 현황과 비교해 준수 가능한 수준인 

점,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강사 자격 기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쭎샇 킪 쏞쁢 뫟몮퓒픦 믖힎 샎캏 줊 쩢퓒 킮컲  신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추가

심사결과 생활화학제품(구두약, 매직펜, 딱풀 등)과 유사한 식품 유통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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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표시･광고 

금지 대상 범위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고, 식품 등이 아닌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도입 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한 점,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식생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칾퍟퓮픦 팒않�킮 M1 믾훎 신설

-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0.50 ㎍/kg 이하로 함

심사결과 산양유는 유당불내증 또는 알레르기를 가진 영아, 소화력이 낮은 노인 등 민감계층에서 

주로 섭취 중이며, 국내 산양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원유･우유류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플라톡신 M1의 

오염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부적합률을 고려 과학적･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기준 

수준에 맞도록 하고, 규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아 피규자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은 없어 보이는 점, 해외사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점 등 국민 식생활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뽛칾줊 훟 뽛퍋 핢윦푷믾훎 강화

- 국내 미등록 농약(노르플루라존 등 95종, 1,105건)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여 

불검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하고, 농산물 중 농약(글루포시네이트 등 58종, 

184건)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심사결과 병･해충 발생 방제에 필요한 양만 사용･관리가 되도록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바,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및 재평가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재설정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농약의 관리기준을 현행에 맞도록 하여 농약 오･남용 농산물 유통 차단 

및 잔류농약에 의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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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뫃퓮훊짷 풂폏펓핞 퓒캫묞퓯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에게 위생교육(신규교육 8시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행 의무 부여

심사결과 공유주방의 식품 안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공유주방 운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을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으며,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의 

교육시간(신규 8시간, 보수 3시간)과 동일하게 정한 점,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공유주방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퓒캫뫎읺�핒핞 컮핒핒 킮몮 짝 묞퓯엶 슿 킮컲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시에는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기록 의무, 교육훈련 신설

심사결과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절차, 직무수행 내역 등의 

기록･보관 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및 직무기록 의무 부과로 위생관리책임자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점,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의무는 공유주방 내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퓮훊짷 풂폏펓핞 슿 폏펓핞 훎쿦칺 신설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1호, 2호, 3호, 7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3가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소분･조리 

등의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가공･소분･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준수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공유주방은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시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공유주방 영업자 



2021 규제개혁백서

578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유사한 수준 내에서 공유주방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공유주방에서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퓮훊짷 풂폏펓핞 훎쿦칺 퓒짦 킪 헣�쭒 믾훎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차수별로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을 두도록 하고,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1일/15일/1개월의 영업정지, 

별표 17 제9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5일/10일/15의 영업정지, 기타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로 정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유주방 운영업자를 대상으로 법 이행 제고와 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공유주방 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공유주방 운영업체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행강제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다른 영업자 준수사항에 비해 영업정지 5일~7일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뫃퓮훊짷 풂폏펓 폏펓슿옫 짝 쪎몋슿옫 슿 헖�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추가하고,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도록 함

심사결과 공유주방의 경우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시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교차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영업 등록 등 관리가 필요하며, 공유주방 운영자의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절차를 마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으며, 공유주방에서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퓮훊짷 풂폏펓핞 퓒캫묞퓯 짝 훎쿦칺 핂 픦줂 신설

- 식품위생 교육의 대상에 공유주방 운영업자를 추가하고,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적용 

대상자에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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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공유주방에서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주방 

운영업자도 다른 식품 영업자와 같이 식품위생교육과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가 필요하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규제를 도입하여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유주방에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실현을 통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퓮훊짷 퓒캫뫎읺�핒핞 핞멷믾훎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으로 위생사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1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2호),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사람(3호)를 정함

심사결과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고,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유주방 시장의 산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하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퓮훊짷 풂폏펓핞 �핒쫂픦 홓윦 짝 쫂캏뮪졶 신설

- 책임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에 대해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업지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로 하고,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1호). 부상을 

입은 경우(2호),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3호),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4호)별로 금액을 정함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공유주방에서 교차오염 등 식품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책임보험의 종류 및 보상 

규모 등 의무 가입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가 있으며,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운영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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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팖헒칺푷혾� 슿픦 헖� 짝 짷쩣 신설

- 첨부문서에 안전성 정보 등 안전사용 조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사용 

조치 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기한,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현황 작성 내용,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결과 적성 및 보고기한, 의료제품의 

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 명령 등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개발･도입되는 조건부 허가 의료제품에 대하여 사용 

단계에서 위해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조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회수･폐기 등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건부 

허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이자 조건부 

허가 기간에만 부여되는 한시적 규제이고, 개별법에 따라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어 별도 인력 채용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쭒 믾훎 신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위반 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에서부터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을 시의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약품안전규칙 등 개별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적용대상을 해당품목으로 한정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퓒컿많 푢� 혾멂 신설

-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정함

심사결과 공익적 목적의 소비자 위해성평가 요청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 소비자단체 

이외에 법률에서 위임한 개별 소비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무분별한 요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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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잖퍋, 헣킮컿픦퍋 쩢퓒 샎 강화

- 이소토니타젠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

- 디페니딘 등 10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

- 페니부트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파목)으로 지정

심사결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와 국내 신규허가 예정인 의약품의 주성분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취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마약과 화학구조 및 효과 

유사성 등을 고려한 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의료용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점, 17개 물질 모두 국제연합이나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국가에서 규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픦퍋 팖헒컿퓮컿 킺칺�몒 맣 강화

-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기준으로 외국 의약품집 수재 불인정

심사결과 자료 신뢰성 등 우려가 제기된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면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해당국의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는 8개국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사례가 없고, 최근 5년 간 일반의약품 허가품목 중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여 허가한 품목의 비중이 2.3%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헒줆픦퍋 헪혾짷쩣 많  쪎몋뫎읺 맣 강화

-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허가(신고)한 품목의 제조방법은 CTD 자료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세부항목으로 정함

- CTD 허가(신고) 품목의 제조방법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연차보고 

또는 시판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되 서방형제제 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규격 변경은 연차보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

- CTD 허가(신고)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 시 제출자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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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전문의약품 신규허가 시 입증한 안전성･유효성이 제조방법 변경 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경우 허가 시 제출한 CTD로 허가사항을 

총괄관리하고 변경허가 신청 시에도 CTD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 CTD 

허가(신고) 품목에 한해서만 제조방법 변경허가 시 CTD 중 해당 자료를 변경(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한 점, 제출자료 범위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핊푷 헞팖헪픦 핳삶퓒 헪 믾훎 킮컲 강화

- 일회용 점안제의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정함

심사결과 일회용 점안제를 한번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현행 규제가 실제 이행력이 약한 만큼 제조･수입 

단계에서 1회 사용 용량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대부분 업체가 0.5ml 이하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0.5ml 초과 제품의 경우에도 기존 용기에 

충전량 조절을 통해 규제 준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핳푷컿헪헪픦 캫줊헏솧슿컿 많믾훎 맣 강화

- 장용성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를 위해 식후 시험을 추가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장용성제제는 일반제제에 비해 흡수되기까지 체내에 오래 머무는 점이 서방성제제와 

비슷하므로 서방성제제와 동일하게 식이가 의약품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동등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장용성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시 식후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출용 장용성제제의 경우 이미 식후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찒묞푷�킪 솧슿컿 헣믾훎 맣 강화

- 모든 구간의 유사성인자 값으로 동등성을 판정하고 장용성제제와 서방성제제의 경우 

모든 시점에서 평균용출률 차이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용출양상이 다를 경우 인체 내 작용이 달라져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구간에서 용출양상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등성 판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용출양상의 동등성을 유사성인자로 판정하고 있고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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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퓒캫줊쿦멂 뫟흫짿헪 믾훎뮪멷 킮컲 강화

- 위생물수건 위생처리 시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을 정함

심사결과 위생물수건 위생처리 시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최종제품에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을 

신설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형광증백제 유해성 

근거가 불명확하고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하였으나, 식약처는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업계와 소통, 위생적인 물수건 사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시행일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추진경과를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풢 헪혾믾훎 맪헣 강화

- 키친타월 제조 시 재활용 원료 사용 금지

심사결과 키친타월 제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정책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재활용 원료의 유해성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내용이 포괄적인 점 등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식약처는 재활용 원료나 

키친타월의 유해물질 검출 모니터링과 국제 기준 검토 등을 거쳐 원료 단계의 재활용 

기준 설정, 최종제품의 유해성분 규격 특정 등 업계가 따라야 할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

(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뽛칾줊픦 뽛퍋 핢윦푷믾훎 강화

- 국내 미등록 농약(멥틸디노캅 등 39종, 660건)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여 

불검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 농산물 중 농약(이미녹타딘 등 33종, 72건) 잔류허용기준 강화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및 재평가를 통한 

잔류허용기준의 재설정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농약의 관리기준을 현행에 맞도록 하여 농약 오･남용 농산물 

유통 차단 및 잔류농약에 의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고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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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믾쁳컿 풞욚 7홓픦 컻� 킪 훊픦칺 슿 맣 강화

- 인삼, 홍삼 등 7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중금속 기준 강화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정성과 기능성 재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20년에 인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수행하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픦퍋 훎헪혾믾훎 강화

-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을 함유한 의약품의 경우 이상반응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해열진통제의 소아 사용제한 연령을 만2세로 상향

심사결과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최신 안전성 정보를 표준제조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품목신고를 통해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허가를 받은 피규제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최신 안전성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이고 허가 품목의 경우 이미 동 규제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쿦핓킫 쿦핓잲펓핞 슿옫�콚 믾훎 신설

- 영업소에 출입･검사･수거 및 위해 수입식품 등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 시 등록취소 

사유 추가

- 위해 수입식품 회수･폐기 등 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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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회수조치 미이행 또는 회수계획 미보고 시 등록취소 사유 

추가

심사결과 수입식품법에는 수입업자가 위해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해 회수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유통단계 행정질서 유지 제고와 국민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뽛칾줊 훟 뽛퍋(핂짆뽇�싦 슿 30홓, 50멂) 핢윦푷믾훎 강화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재평가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재설정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픦퍋 헪혾잲쿦핓 졷픦 많킮� 푢멂 강화

-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된 자료에 한해 제출을 면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완제약 품목허가 신청 시 원료약 심사자료의 면제 범위와 심사대응 주체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의약품 심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의약품 품질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목적에 부합하고, 미등록 원료약을 사용한 완제약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 시 원료약과 완제약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품질심사를 완료약 제조･수입업체가 

대응하고 있어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픦퍋 풂콯펓줂 훎쿦칺 짝 헣�쭒 믾훎 강화

- 냉장･냉동 의약품 운송 시 운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온도조작 금지, 

온도기록 보관 등 의무를 정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에서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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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의약품공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 보관･유통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등은 저장온도 준수 여부 확인･점검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인 점,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로 정해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점, 의약품 품질관리에 

업계의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픦퍋 솒잲캏 픦줂묞퓯 샎캏 샎 강화

- 모든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반면, 도매상에 대한 법정 교육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의무 신설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격업소(매년)와 

비적격업소(격년) 간 교육 주기를 차등화한 점, 시행시기가 ’23년으로 준비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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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관리청

집필자 ● 김이석 사무관

Tel. 044-200-2425, kim2seok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7
신설 5, 강화 2

(비중요 7)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폖짷헟홓 킲킪 킪 픦줂 강화

-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예방접종 

시행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예진표 작성 권유만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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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예진표를 작성･보관하고 있고 예진표 작성을 위해 

인력, 장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핒캏펾묺믾옫 쫂몮믾 컲헣 신설

- 재생의료기관은 임상연구 기록을 임상연구 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 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최초 등록하고 기록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시 등록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국내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가 도입 단계로 연구대상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연구의 

시작과 진행상황이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기한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상연구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의 편의성과 첫 환자 등록 후 21일 이내 최초 등록하도록 한 미국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폖짷헟홓  핂캏짦픟 킮몮샎캏 쩢퓒 신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추가

심사결과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고 경미하더라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시예방접종까지 이상반응 신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상반응 감시 시스템이 운영 중이고 인력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헣�쭒 믾훎 강화

- 방역지침 위반 시 종전 1차 ‘경고’ 처분을 삭제하고, 종전 2~5차 처분을 개정 1~4차 

처분으로 앞당김

심사결과 국민의 방역 피로도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전파나 집단발생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동안 경고나 계도, 홍보를 통해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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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점,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하게 행정지도를 

한 후 처분하는 점, 방역지침 준수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점,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팖헒뫎읺�핒핞 쫂쿦묞퓯 핂쿦 훊믾 신설

- 선임교육 후 2년 마다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주기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피규제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주기를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피규제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의료인과 의료기사 면허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 점, 원자력안전법 

등 타법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의료 방사선에 대한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여야 할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묞퓯믾뫎픦 핞멷 신설

- 기관･단체 범위를 의료방사선 분야 전문인력과 교육역량을 보유한 협회･학회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 강의실 및 강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인력 기준으로 교육관리자 1명 지정, 과목이나 

분야별 대표강사 1명과 교육강사 3명 이상 확보, 강사는 의료방사선 및 보건의료 분야 

학력 또는 경력을 보유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신설된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범위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등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종전 선임교육 기관이 

갖추고 있는 요건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묞퓯믾뫎 힎헣픦 쪎몋킮� 신설

- 교육기관의 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교육기관 지정 방식이 1개 기관 특정에서 신청에 의한 심사･지정으로 바뀐 만큼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관리와 교육대상자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신청 대상과 기한을 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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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교육관리자 1명을 의무적으로 갖춘 교육기관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수입식품 

등 영업자 교육기관의 경우 동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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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외교부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여권법 시행령 등 총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묻퓒콞캏핞펞 샎 펺뭚짪믗 헪 신설

-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되는 국위손상자의 구체적 범위와 발급 제한 기간 규정

심사결과 기존에 외교부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외공관의 지침 미숙지에 따라 조치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 시행중인 규제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추가되는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규제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여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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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훈처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2) 5･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2)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5
신설 35

(비중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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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7)

심사내용 쿦핃칺펓픦 훊푢 킇핆칺 슿 신설

- 수익사업을 신규로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수익금 사용계획, 

수행자 지정 등 주요 승인사항 규정

-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승인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관련 단체 간의 과잉 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 질서 훼손의 방지 및 수익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5･18민주유공자단체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됨

- 승인 또는 승인된 내용 중 변경승인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무효,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으면, 변경승인도 효력이 없음

- 5･18 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기한을 규정 

(△변경사항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변경사항 신고를 

하였음에도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신규로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승인사항, 승인조건 및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실효성 및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 보훈단체 규칙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핃칺펓픦 킇핆믾훎, 헖�, 퓮믾맒 짝 킇핆픦 �콚 슿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규정(△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자금조달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및 투자 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 등 규정

-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명령 관련 세부 기준 등 설정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단체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체 간의 과잉 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 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단체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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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함은 타당. 사후적으로도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명령의 

세부 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수익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타 보훈단체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몒맞칺 샎캏 칺펓 짝 맞칺 믾맒 뮪헣 신설

-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는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인회계기관은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 연장 가능

심사결과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 보훈단체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킲�혾칺 칺 짝 짷쩣 뮪헣 신설

- 실태조사 사항(△직원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승인기준･승인조건 준수에 관한 사항,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 계약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자적 방식 

사용 가능

심사결과 동 규제는 각 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묻퓮핺칾뫃퓮핺칾 �쭒 킪 쫂몮픦줂 신설

-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계약의 내용과 조건, △계약의 경위 및 이유, 

△처분재산의 처분 이후 사용 용도, △처분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처분재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의무

심사결과 국가는 각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가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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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매매 또는 편법 매입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함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 및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킪헣혾� 신설

- 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시정조치 명령 가능

심사결과 수익사업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일정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수익사업 승인조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사업 운영상 과잉 경쟁 및 운영 질서의 훼손 방지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쫂몮 쏞쁢 핞욚 슿픦 헪� 푢묺 신설

- 국가보훈처장이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가능한 사항 규정 

및 제출기한은 제출 요구한 때로부터 4일 이상의 범위로 하며,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제출 외에도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

심사결과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기에, 

해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 요구사항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여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였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5･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회계 규칙 (신설 6)

심사내용 몒펾솒, �빷믾 헣픦, 몒�읺 풞� 뮪헣 신설

-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며, 회계의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원칙 규정

- 수입 및 지출의 출납기한을 회계연도 일치시킴

-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 구분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단체 등이 공법 단체로서 설립되고 직접적인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해지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특성상 회계처리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 절차와 더불어 

단체별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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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폖칾픦 컿 짝 헪� 신설

- 수입과 지출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 편성 후,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회계는 수입･지출 예산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규정

- 수익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 준예산 및 예비비 규정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 전용 시 필요사항 규정

- 적립금의 보고･사용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에게 보고하며,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하고, 보훈처장은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조치 가능 

심사결과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상당 부분 지원됨에 따라 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며 단체별 상황에 맞는 운영상 탄력성 확보도 필요한 상황인바 동 규제 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핓 짝 힎� 칺줂 뮪헣 신설

-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장은 단체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가능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 담당을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 불가

-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며, 수입금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며 법인통장 사용기록부 작성 의무

-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며 지출원이 

행하고, 지출명령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며, 상용 또는 소액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함

심사결과 재무･회계의 원인행위가 되는 수입･지출에 관한 최소한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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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멾칾픦 헣 짝 헪� 신설

-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수입･지출 내용 확정 후,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 보훈처장에게 보고

- 결산보고에 필요한 첨부서류 종류 규정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및 사용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회계감사보고서

심사결과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에 맞는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해당 결산보고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을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체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에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쭎믖픦 쿦핓 짝 힎� �헪 신설

- 지정기부금 및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물품을 기부금으로 보며,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 확보 의무

- 단체의 회장은 기부금을 받은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함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 전용계좌등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은 기부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

- 후원자 지정 용도 외 기부금 사용금지 및 기부금 수입･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수입･지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함

심사결과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입 및 지출 운용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맞칺 펾 컲헣 짝 맞칺 멾뫊 쫂몮픦줂 킮컲 신설

- 5･18민주유공자단체의 본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 실시 및 지부･지회에 대한 

최대 3년의 자체감사 연한 설정

-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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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 관련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 시 동일 방법으로 보고

- 감사보고서에는 단체의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어야 함

심사결과 일부 보훈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감사의 

연한 및 감사 결과 보고의무를 규정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묻퓮뫃퓮 핺칾픦 푾컮 잲맏 슿 신설

- 매입한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계약을 하려는 경우 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심사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 제공 및 단체운영･회원복지 

보장이라는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계약 내용 및 재산 상태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부정 매입･매각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 신설을 통해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단체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헪샎묾핆 몮푷 푾쿦 믾펓 슿픦 핆흫믾훎, 퓮믾맒, 킮� 짷쩣 슿 신설

- 제대군인 우수고용 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제대군인 고용실적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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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 인증신청 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 △제대군인 고용실적 및 현황,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군 복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그 인력 개발･활용의 

측면에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증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제 신설로 인증기업으로 신청하려는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이 가능하고, 미국의 제대군인 친화기업 인증제도 및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신설 4)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쿦핃칺펓 킇핆픒 짩픎 몮폋헪헒푾픦 쪎몋킮몮 칺 신설

- △보훈단체의 회장 변경,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보훈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바꾸는 경우 등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밟는 대신 신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수익사업 관련 승인사항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하고,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핃칺펓픦킇핆쏞쁢쪎몋킇핆펞샎쭎뫎쭎뫊짝몮폋헪헒푾펞샎킲�혾칺칺 신설

- 국가보훈처장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 운영, 단체 간 

과잉 경쟁 방지 또는 운영 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승인조건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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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 규정(△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승인조건 또는 승인기준의 준수 여부,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 운영에 

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심사결과 승인조건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를 통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동 규제 신설은 필요.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부관 준수 및 실태조사 이행에 따른 

부담이 일부 예상되나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핃칺펓 킇핆�콚 쏞쁢 헣� �쭒믾훎 슿 신설

-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규정

심사결과 법에 따라 위임된 수익사업 승인 취소 또는 정지명령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수익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5･18민주유공자단체 등의 수익사업 승인취소 

또는 정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몮폋헪헒푾픦 묻뫃퓮핺칾 �쭒 킪 쫂몮 믾 신설

- 우선 매각 제도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보훈단체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의 취지를 고려하고 처분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보훈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고,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보고하도록 

함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핺줂몒펞 뫎 뮪� 헏푷 쩢퓒 샎 신설

현행 개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 좌동

∙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

무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각 보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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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보훈단체 전반의 수익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만 적용되면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범위를 보훈단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취지로서, 단체별 수익사업 운영 등 관련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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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1 행정안전부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3)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9)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603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쫂픦 홓윦 슿 신설

- 책임보험의 종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

-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동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광고물(벽보 및 전단 제외)과 그 게시시설로 함

- 책임보험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 또는 재개업할 때,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 또는 재가입하여야 함

-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으로 함

심사결과 최근 옥외광고물의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피해액이 고액화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해당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및 보상한도액 등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협의를 진행하여 별도 이견이 없으며 다른 규제 대안이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0
신설 21, 강화 9

(비중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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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법 시행령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헣칺 펓줂킮몮 믾훎 �많 짝 헣칺쩣핆 펓줂킮몮 믾훎 킮컲 강화

-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기준으로 대한행정사회 

가입을 추가함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규정(△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였을 것)

심사결과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사의 

의무가입을 통해 단일 단체로서의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리고 행정사의 윤리 의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규제 관련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고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쿦핒 헪 샎캏 헣믾뫎 쩢퓒 신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은 수임 제한 대상 기관임

- 다만,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 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행정기관은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음

심사결과 행정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상위법상 수임 제한 규정 신설에 

따라 기관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칺 펾쿦 묞퓯 샎캏핞 짝 킪믾 슿 뮪헣 강화

- 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와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 및 소속 행정사 등은 업무 

신고 이후,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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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상위법에 따라 연수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행정사의 범위 및 연수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이수 및 기회비용 발생 등으로 

규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동영상 교육 등으로 실시하여 기회비용을 줄이고 향후 실시현황 

파악을 통한 부처의 제도개선 계획이 있다는 점, 타법 사례에서 규정하는 교육 주기 및 

시간 등과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칺쩣핆 컲잋 헖� 뮪헣 신설

-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관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 기재 사항 이외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한에 관한 

사항, △총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등기에는 목적, 명칭,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을 포함하여야 함

- 법인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

심사결과 행정사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등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헣칺쩣핆 콞짾캏�핒 쫂핳 짷쩣 신설

- 행정사법인은 법인 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소속된 행정사 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법인당 1억 원 이상의 △보험 가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여야 함

심사결과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제 신설을 통해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세무사법 등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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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샎헣칺 � 쫂몮픦줂 신설

- 대한행정사회는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하려는 취지로서, 동 규제 신설에 따라 행정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책임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공인회계사법 등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행정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쩣윮 맪헣펞 싾읆 펓줂헣힎 �쭒믾훎 맪헣 신설

- 행정사에 부과하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감독관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행정사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던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행정사법인에게도 동일 적용하여 

처분에 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위법행위의 예방 및 행정사 제도의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짊풞 �읺 믾맒  강화

- 현행 제도상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즉시였던 사항을 15일로 현행화

심사결과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바, 

이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처리 기간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부처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15일이라는 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신청 절차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핞퓶멂줊쩖픦 뫎읺 슿 신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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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점검 결과가 설치규격 등에 맞지 않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정정하도록 요청

- 정정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심사결과 소유자 등이 자유롭게 제작･설치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경우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표시사항 오류가 없도록 행정청이 관리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정 요청이 

있을 시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행정청에 결과를 알려야 하는 부담이 일부 예상되나, 

위치 표시 정확성 제고 및 우편 전달 등 주소 생활 편익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짊맒칺펓핞픦 핺줂 멂헒컿 믾훎 뮪헣 신설

-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최소 재무 건전성 기준 신설

심사결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가 가능하고, 사업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이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주민 복리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강화 2)

심사내용 뫃헪욚 짝 �핒훎찒믖 칾�짷쩣컪 뫎엶 킮몮 믾훎 강화

- 중앙회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정

- (보장성공제) 합리적인 사업비를 유도하고, 계약체결에 사용할 금액이 균등 배분되도록,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장성공제를 신고 기준에 추가

- (갱신･재가입) 갱신･재가입 시점에서의 계약체결 비용이 최초 계약체결 비용의 70% 

수준을 초과하는 공제를 신고 기준에 추가

심사결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계약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균등 배분하지 않은 보장성공제와 

갱신･재가입 시의 계약 비용이 최초비용 대비 70%를 초과하는 공제에 대해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이며, 국제협정 사항 반영을 통한 공제상품의 감독 일원화 및 소비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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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헪캏픦 뫃킪 강화

- (공시사항)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제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

- (기재사항)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및 공제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불완전판매비율 추가

심사결과 계약자의 알권리 확대 및 공시상품의 완전 판매 문화 조성 등을 위해 공제금의 부지급률, 

소송 비율 등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제도상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시 내역에 추가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짊짷퓒 몋쫂삶잞핳찒픦 핆흫 슿 신설

-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갖출 것

- (조치요구 사항)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구, 

결과보고, 조사협조 등 요구 가능

- (서식규정)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인증신청서, 인증서 등 서식 규정

심사결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비이며, 

장애･오작동 등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므로 체계적인 민방위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장비 인증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동 규제안을 마련하고 피규제자와 지속 협의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펂읾핂뽎핂킪컲 �먾 �쫂 신설

-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후 관리주체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철거상태를 확인한 후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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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심사결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중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으로 하여금 현실 적합성 높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철거 사실의 통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또는 장비 

철거에 대한 신고 의무 부여와 관련된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펂읾핂뽎핂킪컲펞컪픦 퓒 헪 신설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로서 법에 규정된 훼손, 야영, 취사, 상행위 이외 

△흡연･음주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그 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심사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위임된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고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펂읾핂뽎핂킪컲 뫎읺훊� 핞욚 헪� 쏞쁢 쫂몮칺 강화

- 관리주체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항목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실태 현황 추가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를 지고 있으며, 위험이 존재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측면에서 사고를 사저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관리주체의 자료 제출 

및 보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설의 안전 유지･관리와 관련된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단층 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핺빪뫎읺�핒믾뫎픦 삶� �쫂칺 짝 짷쩣 신설

- (통보사항) 단층 발견 위치 및 일시, 단층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통보자 이름, 연락처, 입력기관, 발주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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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방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활성단층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심사결과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명･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재해의 관측 분석･대응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통보 의무 및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전문가 

및 피규제자와 동 규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킇맣믾 슿픦 헪혾쿦핓펓 쏞쁢 퓮힎뫎읺펓펞 샎 슿옫�콚 쩢퓒 샎 신설

-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승강기 산업의 안전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등록 및 등록취소를 

통한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며, 동 규제는 사실상 영업상태가 아닌 승강기 관련 업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승강기 운영실태 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킇맣믾 팖헒뫎읺핞 컮핒 뫎엶 �쫂믾 삶� 강화

-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

심사결과 승강기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승강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임 사실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및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킇맣믾 칺몮 혾칺 킪 CCTV 폂앚 믊먾 킮컲 신설

- 승강기 사고조사 시 CCTV 영상정보 등을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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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마련

심사결과 최근 승강기 사고가 지속되고 원인도 다양해짐에 따라 사고 당시의 CCTV 열람을 통한 

사고조사 및 원인 판정이 중요하기에 분석 자료로서 CCTV 열람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의견수렴하고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핆흫믾뫎펞 샎 펓줂쿦캏 헞멎 짝 핞욚 푢� 믊먾 킮컲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 가능

심사결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신속･정확한 경보전파를 위한 경보단말장비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인증을 통한 경보단말장비의 보안성 및 호환성 등 검증이 

필수인바, 인증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인정됨. 자료준비 및 제출 등에 따른 부담이 일부 예상되나,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폏퓮팒푷 믾헎뮎묞샎 뮪멷 뮪헣 신설

- △종류(설치형, 비치형),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등 설치, △설치 높이 및 설치 

방법, △내부 치수, 안내 표시 , △구조, 재질 등 안전기준 마련 등, △본체에 제조자명, 

연락처 등 기재, △설치 후 품질 수준, △정기･수시점검 및 시험･검사 방법, △위생시트 

등 편의사항 비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등

심사결과 편의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공중화장실등의 남성･여성 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및 안전규격 미달로 

인한 위협 요소 발생 예방을 통한 국민 신뢰성 강화 등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며, 해외 

및 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용품 안전기준과 비교하여도 동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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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뭚�줂뫎몒 뫎엶 훊짊슿옫 �쫆 묞쭎 킮� 믾훎 캏 강화

- 채권･채무 관계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준 상향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관계에도 상향 기준 동일 적용

- (채무금액) 50만 원 → 100만 원, (통신요금) 3만 원 → 10만 원

심사결과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 해결에 있어,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법인 등의 채권채무관계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피규제자 의견수렴을 통해 동 규제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채권자의 추심권과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확보 측면에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지방공무원 임용령 (신설 1)

심사내용 �푷 찒퓒 뫎엶 멷 짝 핒푷�콚 신설

- 채용비위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 주는 행위를 통칭한다는 

정의 규정 신설

- 합격 또는 임용취소 절차 규정

심사결과 공무원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근절하는 등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체계적인 인사행정 제도 강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며, 부당하게 취득한 신분상 

이득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합격･임용 취소에 앞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취소를 규정한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핂푷믾뫎픦 킇핆믾훎 신설

- 서비스 창구 구비 및 본인 인증수단 마련, 설비 구축, 보안관리 등 이용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이용기관에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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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신뢰성 측면에서 승인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쪎몋핆흫 졂헪 샎캏펞컪 킇맣믾팖헒쭎 팖헒믾훎펞 싾읆 팖헒옪 헪푆 신설

- 부품안전인증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 제외 

및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 제외

심사결과 안전회로의 변경은 제품 작동과 직결되는바 사전 검증을 거친 뒤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재산과 연관된 사항으로 판단됨.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동 규제 신설은 필요하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훟샎 칺몮몮핳 짪캫 킪 멾믾옫 쫂홂 픦줂 신설

- 관리주체 등에 대해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 시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승강기의 

사고･고장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

심사결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된 자이며,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결함기록을 보존하려는 동 규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판단됨.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었으며, 건축물 사고 조사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핒쫂 많핓 칺킲 핓엳믾 뮪헣 강화  

- 보험회사 등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가입 사실을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심사결과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상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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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고 있던 책임보험 가입 여부의 입력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여부 입증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뫎읺훊�많 묻킇맣믾팖헒뫃삶펞 �쫂펺퍊 쁢 훟샎 몮핳픦 쩢퓒 �많 신설

- 엘리베이터 및 휄체어리프트의 중대한 고장 범위에 ‘운반구 또는 균형추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및 그 부속품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한 경우’ 추가

심사결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일시, 장소 등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는바 현행 제도상 중대한 고장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고, 입법 

미비로 인한 부품 추락사고 발생 등의 예방을 고려할 때 동 규제 신설은 필요. 동 규제 

관련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점, 철도차량 

및 장치 고장 보고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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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5)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3) 변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 난민법 개정안
본위원회

(2021.07.12)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5)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변호사법 개정안
심사일

(2021.11.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일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9
신설 12, 강화 7

(중요 2, 비중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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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쭒퍟핞픦 뫎읺삶힟 콚힟�힎 슿 신설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방법 및 건물 전체의 전유부분 중 이전등기를 마친 전유부분의 

비율 등 통지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통지의무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거･영업환경 개선의 이익이 큰 점, 각종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컮핒킮몮 짝 몒맞칺 슿 뫎읺핆펞 샎 픦줂 쭎뫊 신설

- 관리인 선임신고, 회계감사 대상 건물의 범위, 회계감사 결과보고 의무, 감사인 선임 

의무 규정

심사결과 집합건물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적자치를 존중하면서 

투명한 관리비 징수･집행이라는 법적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으로 판단되고, 

각종 영향평가 등 의견이 없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뫃핃쩣핆픦 핆헣 슿 신설

- 공익법인 인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익법인의 인정요건, 공익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공익법인명 사용 금지의무, 공익법인 인정취소 사유 규정

심사결과 현재 공익법인은 각 행정부처에 의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등 폐해가 우려되므로 통일된 기준하에 공익법인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같이 주무관청이 

수행토록 하면서 보충적으로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정 및 인정취소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한 점,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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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뫃핃쩣핆픦 맞솓 슿 신설

- 공익법인에 대한 검사･감독 주체를 공익위원회로 규정, 공익법인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 기준 규정,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 및 공익성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기존 

주무관청에서 공익위원회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의 수준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로 적절한 수준인 점, 규제의 성격상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믾쭎믖픦 졶힟 신설

-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계획을 공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익법인의 인정을 공익위원회가 하도록 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관리･감독 

사무수행 주체도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부금품 모집계획을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등록의무는 면제한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핒풞 멾멷칺퓮 슿 강화

-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를 

추가하고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지 의무 부과

심사결과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 부과를 통해 공익법인 

임원선임 과정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공익법인의 신뢰 제고에 따른 편익이 더 크고,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칺풞�픦 멾픦칺 신설

- 정관의 변경 및 공익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 민법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및 해산을 사원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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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 정비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부담에 비해 법률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수준이 적절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핃쩣핆픦 쪟 신설

- 공익법인은 합병을 위해 사원총회 3/4 이상의 동의, 이사회 의결, 공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합병 후 3주내에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공익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인의 해산 및 신설이라는 우회적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합병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합병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사원총회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타법 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의 수준이 적절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변호사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펾몮뫎몒 슿 컮헒믖힎 샎캏 샎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와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심사결과 전관특혜 가능성을 억제하고, 사건 수임의 투명화를 위해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사무로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피규제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전관 특혜 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큰 점, 규제의 성격상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힏�핒쪎칺 쿦핒헪 믾맒 펾핳 강화

- 공직퇴임변호사 퇴직 시 수임 제한 기간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그 외 공직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전관 특혜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퇴직시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한 점,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장

신
설

·

강
화
규
제
의

심
사

REGULATORY REFORM BOOK

619

심사내용 뫃힏�핒쪎칺 쿦핒 핞욚 헪�믾맒 펾핳 강화

- 공직퇴임변호사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의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상향 조정(2년→3년)

심사결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에 따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 기간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수임제한 의무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수임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규제의 수준이 적절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난민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빪짊핆헣킺칺 핺킮�핞펞 샎 헏멷킺칺 신설

- 난민인정심사 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심사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내 체류연장을 위한 난민인정심사 재신청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지연 및 적체를 해소하여 

보호필요성이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다는 이해관계자 이견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해외사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개별･구체적 판단 실익이 큰 점, 절차적 보완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빪짊핆헣 킮�픦 �맒훊 믾훎 잖엶 신설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후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 등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간주 

기준 규정

심사결과 단순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 후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등의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것을 철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난민인정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됨으로써 발생하는 무용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에게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이 큰 점,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철회간주 관련 사항을 난민신청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보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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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핂픦킮�뫊 헣킺픦 헪 신설

- 난민인정심사 재신청자 중 부적격결정을 받은 자,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한 규정

심사결과 현행 난민법상 난민인정심사에서 불인정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격결정을 받은 자,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허용치 않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명문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해외사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재신청자의 경우 이의신청 기회가 

기보장되어 있는 점, 예비심사의 성격을 가진 적격심사･회부심사에서 당사자 지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로 원안의결

(5)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핆뭚묞퓯 킲킪 픦줂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각급학교 교직원･학생, 구금･보호시설의 종사자･수용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유엔의 인권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교육 제도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엔에서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수단으로서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픦욚믾뫎픦 �캫칺킲 �쫂 픦줂 신설

- 의료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출생아동의 신고 누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대･유기･방치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고, 

의료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 가능하므로 부담을 최소화한 점,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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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펾쿦믾뫎픦 펾쿦몒 헪�쿦헣쫂퐒픦줂 신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대해 연수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하여 합격자의 연수기관 선택권 및 실무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관별 연수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각 연수기관은 연수 운영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의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체계적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연수를 도모하는 공익이 크다고 보여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힎헣펾쿦믾뫎펞 샎 뫎읺맞솓힎헣�콚 슿 강화

- 지정연수기관의 연수 현황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연수기관에 

대한 개선･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지정 연수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연수 운영실태를 

개선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법률사무종사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상 지정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개선･시정명령, 지정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연수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헒핞펂픚 픦줂짪 샎캏핞 쩢퓒 강화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중 법인사업자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심사결과 종이어음은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추가 확대를 통해 종이어음 발행 감소를 유도하고 어음거래의 투명성･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계부처 합동으로 ’23년 종이어음 폐지 계획을 발표한 점(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21.6월), 최근 종이어음 발행량이 급감하고 전자어음이 

기업 간 거래에서 상용화된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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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혁신처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1개 법령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1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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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힎펻핆핺 7믗 컮짪킪 홆펓캫 ��믾훎 맣 강화

- ’23년 선발심사부터 지역인재 7급 시험의 졸업자 추천기준을 졸업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

심사결과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및 수험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졸업 후 1년 경과시 지역인재 

추천 제한 필요하다는 점, 행정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몮퓮킫쪒헣쫂핆 훊짊슿옫쩖 �읺 신설

-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복직 등을 신청한 자가 해직공무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신청자가 해직공무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신청인만의 고유식별정보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개인정보침해평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퍟퓯�핒 쭖핂 퓮혿펞 샎 핺퓮혿믗펺 힎믗 읺 신설

- 양육의무 미이행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유족급여 제한기준 마련(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재해유족급여 감액비율)

심사결과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액비율은 개별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도록 하여 적정하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퍟퓯�핒 쭖핂 퓮혿펞 샎 핺퓮혿믗펺 힎믗 읺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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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의무 미이행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유족급여 제한기준 마련(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

심사결과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액비율은 개별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칺펓훊많 퓮믗많읊 쭎펺퍊 쁢 샎�뫃핊 샎 신설

-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여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현행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근로기준법과 결합하여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대체공휴일 수 확대

심사결과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경일 중 공휴일로 지정된 4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묻�힎훊�뫃칺 �힏핞픦 �펓킺칺 샎캏 샎 강화

- LH 임직원 취업심사 대상확대(임원 → 2급이상), 취업승인시 기관업무기준 판단대상 

확대(임원 → 1급이상)

심사결과 LH의 부동산 관련 발주･심사･관리 분야에서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타 공직유관단체와 비교하더라도 취업심사대상 범위가 적정하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쭎솧칾 뫎엶 펓줂 뫃힏퓮뫎삶� 힎헣 신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고시에 명확히 규정

심사결과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하다는 점,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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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푷 찒퓒 뫎엶핞 멷 슿 �콚 신설

- 채용비위로 합격･임용된 자의 합격･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채용비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채용비위를 통해 채용･임용된 자에 대한 엄격하고 합당한 조치를 단행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특별히 없었던 점, 

합격취소에 앞서 심의위원회 개최, 의견제출기회 보장 등 법령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퍟퓯�핒 쭖핂 퓮혿픦 �힏퓮혿믗펺 힎믗 읺 강화

-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심사결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을 감액하여 급여 수급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규제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퍟퓯�핒 쭖핂 퓮혿픦 핺퓮혿믗펺 힎믗 읺 신설

-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심사결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을 감액하여 급여 수급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규제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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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펓킺칺샎캏믾뫎 찒폏읺쩣핆슿 몮킪 강화

- 1,547개의 비영리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심사결과 불공정한 공무집행, 공공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민관유착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 포괄적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형식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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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집필자 ●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강화 2, 신설 2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몋�뫃줂풞 �푷 킮�멎칺 믾훎펞 줆킮 뮪헣 킮컲 신설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과도한 문신 기준’ 개선

심사결과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경찰청 내부규정으로 운영된 문신 기준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예규)하는 것으로 문신 기준 중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여지가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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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퍟퓯찒 �줂 짆핂핞픦 풂헒졂 헣힎�쭒 신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

심사결과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 채무 미이행 시 

양육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규제 부담이 적고 미국 등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쪒묞�팖헒 픦줂묞퓯 킪맒 샎 강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을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에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확대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1회 한 경우 12시간, 2회 한 경우 16시간, 3회 이상한 경우 

48시간 의무교육 확대

심사결과 음주운전으로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별안전교육을 병행하는 해외 유사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경비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쿦몋찒풞픦 멾멷칺퓮 샎 강화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

* (위임내용)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 

(조울병)･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자 

심사결과 국가중요시설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결격사유 

중 정신적 제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치매･뇌전증 등에 대해 전문의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및 타법의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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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청

집필자 ● 김성수 사무관

Tel. 044-200-2447, kss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총 2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소방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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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많큲뿒컲몋쫂믾픦 핺팖헒믾훎 헪헣팖 신설

-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대상(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및 제품형태(분리형/단독형)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 마련

심사결과 가스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고 및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1.12.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2
신설 25 강화 7

(비중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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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유사하며, 일본의 기술기준과도 동일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강화 1)

심사내용 콚짷픦 핺힖 믾훎 킮컲 강화

-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펌프의 내식성 재질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과 유사하며,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도 유사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큲잏�얺 짾뫎픦 뺂힒컲몒 켆쭎믾훎 강화

- 스프링클러 주요 설비인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정비

심사결과 배관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횡방향과 종방향 버팀대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진하중으로 인한 배관의 파손･뒤틀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중에 따른 버팀대 설치 

간격을 규정하고, 가지배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간격, 설치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신설 1)

심사내용 콚짷픦 핺힖 믾훎 킮컲 신설

-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펌프의 내식성 재질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과 유사하며,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도 유사하게 마련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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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강화 1)

심사내용 줂컮�킮쫂혾컲찒 컲�믾훎 맪컮 강화

- 건축물 안에서 소방대원 상호간 무전교신이 가능하도록 개선

-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여러 대의 무전기가 상호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개선

심사결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대원들이 소방무전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개선 필요성이 인정됨. 당해 규제는 국민의 안전･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로 입법목적 타당하며, 규제수단이 피규제자의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나,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콚짷킪컲펓펞 샎 헣�쭒 믾훎 신설

- 소방공사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제한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으로 추가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타법(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렸다는 점 등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헣캏 헪핺�쭒픦 많훟푢멂 헣찒 신설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규정

-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을 적발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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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가중처분 판단기준이 모호하거나 미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권익위가 제시한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점,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강화 1)

심사내용 퓮솒슿 짝 퓮솒힎픦 핺팖헒믾훎(NFSC 303) 핊쭎맪헣 강화

-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의 통로유도등은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 3선식 유도등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심사결과 어떤 위치에서도 출입자들이 출입구의 위치를 쉽게 볼 수 있고, 화재시 유도등이 미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국민의 안전･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팖헒칺몮 쫂몮픦줂 신설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안전사고 보고 의무 대상으로 신설

심사결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중 비상구 추락사고의 사상자 수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비상구 추락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비상구 추락사고에 대해서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라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타법(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재현장, 구조･구급이 필요한 현장 발견시, 중대재해 발생시,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짷쪒혾칺 멾뫊 뫃맪 신설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기간 및 공개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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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특별조사 항목 중 영업장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사항을 한정하였다는 점, 공개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였으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신설 1)

심사내용 맒핂큲잏�얺컲찒픦 핺팖헒믾훎(NFSC 103A) 신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신설 1)

심사내용 펾멾콯쿦뫎컲찒픦 핺팖헒믾훎(NFSC 502) 신설

-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신설 1)

심사내용 핺혾믾힒팣푷 큲잏�얺컲찒픦 핺팖헒믾훎(NFSC 103B) 신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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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신설 1)

심사내용 폳푆콚헒컲찒픦 핺팖헒믾훎(NFSC 109) 신설

-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신설 1)

심사내용 줊쭒줂콚컲찒픦 핺팖헒믾훎(NFSC 104) 신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신설 1)

심사내용 콚컲찒픦 핺팖헒믾훎(NFSC 105) 신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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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신설 1)

심사내용 콚쿦혾 짝 헎쿦혾픦 핺팖헒믾훎(NFSC 402) 신설

- 소화수조 및 저수조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콚뫃맒푷콚푷묺 졷픦 믾쿮믾훎 킮컲 신설

- 소공간용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

- 소공간용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

- 소공간용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 규정

심사결과 지하구 내 제어반, 분전반에서의 화재방지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공간용소화용구 

기술기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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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몮�펞펂옪홆콚컲찒픦 핺팖헒믾훎(NFSC 110) 헪헣 신설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본 화재안전기준 제정

심사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야 하므로,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대한 설치방법･설치장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등을 동등수준으로 준용하였다는 점, 미국 소방안전규정인 

NFPA 기준(Standard for Fixed Aerosol Fire-Extinguishing Systems)을 동등수준으로 

준용하였다는 점, 화재감지기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과 신뢰도가 높은 화재감지기 2가지만 설치가능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몮�펞펂옪홆핞솧콚핳�픦 킫킇핆 짝 헪멎칺픦 믾쿮믾훎 맪헣 신설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가속노화시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정

심사결과 소공간 및 대공간에서도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사용수명까지 품질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속노화 시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설 3)

심사내용 칺헒핺빪폏많 킮� 신설

-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를 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의무 부과

심사결과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를 하려는 자의 알권리 증진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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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뫒핺빪뫎읺핞 뭚 맣 짝 쭖핂핃 �푾 믖힎 신설

- 총괄재난관리자는 법령 위반사실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의무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따라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 처분 

금지

- 총괄재난관리자는 관리주체가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지할 의무

심사결과 초고층 건축물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관리주체의 조치의무, 총괄재난관리자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몮�멂�줊슿픦 핺빪폖짷 짝 뫎읺읊 퓒 혾�졓옇 킮컲 신설

-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이 유사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 등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관리주체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초고층 건축물 이용자 등의 안전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이 관리주체에게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쭎헣 펞 픦 핺줊 슿픦 �슫 짝 헪뫃믖힎 신설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 금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에서 입찰에 참여한 법인, 대표자, 

상업 사용인, 임원,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제공 

금지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를 통해 관행화된 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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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발주자, 수급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행하는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 

등에서 업체선정시 입찰에 참가한 소방시설업자가 심사위원에게 행하는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칺펓핞픦 맞읺헪 강화

-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시공과 감리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를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관리 감독의 사각을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편익이 크며, 타법사례에서도 법인의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뺂푷펾쿦 몋뫊 콚짷푷 칺푷믾맒 펾핳 짝 멎칺짷쩣 맪컮 강화

-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재검사를 통해 계속해서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경과연수 20년 미만: 3년 △ 경과연수 20년 이상: 1년

- 성능확인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성 및 공정성 확보

심사결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에 대한 성능확인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항목, 

시료발취방법 및 검사시료 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성능이 정상인 소화기의 무분별한 

폐기로 자원 및 비용 낭비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상 성능 소화기에 대한 연장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됨. 강화된 성능확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자원 및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평상시 사용되지 않는 소화기 특성상 내압 확인만으로는 실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방사시험을 통해 실제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검사대상 소화기를 추출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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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방산업기술원이 통보한 소화기를 추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검사시료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산제품검사 시와 동일한 수량을 추출하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컿쁳핆흫킪킪컲 킺칺 묞헣혾 킮컲 강화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자의 시험시설에 

대해 교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시행규칙)에 근거조항 

신설

심사결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에 대해 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체의 시험시설에 대해 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시험시설 

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콚짷핳찒 핆흫졷 �많(뫃믾믾) 강화

-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소방장비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공기호흡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함

- 다만 시설(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되는 민간용 공기호흡기는 사용빈도가 낮아,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하여 인증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형식승인 대상(법정 

의무제도)으로 적용될 예정

심사결과 품질 높은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생산함으로써 소방대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소방장비 인증대상 품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기호흡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현재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시 제출해야 하는 수량과 동일하여 과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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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곤란하다는 점, 견본품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소방용 

공기호흡기 표준규격*은 유럽규격 수준을 준용하여 제정하였다는 점 등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시험시설 일부가 추가되나, 표준규격으로 생산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뫃칺샎믖힎믗픦 쫂흫 슿픦 짷쩣 짝 헖� 신설

-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 규정

- 공사대금지급 보증시기 및 방법 규정

심사결과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 시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을 통한 거래안전 확보 및 분쟁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공사대금지급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발주자의 부도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악화 및 연쇄부도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콚짷믾쿮핞 퍟컿핆헣 묞퓯엶믾뫎 힎헣푢멂 짝 풂폏믾훎 신설

-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 확보

- 전담조직과 인력,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확보,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25% 이상은 실습교육

심사결과 소방기술자 교육내실화를 통한 소방기술력 발전 및 양질의 소방기술자 양성으로 소방시설의 

신뢰성과 화재발생 시 국민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 대상 인원을 

고려할 때 교육받는 자의 접근성을 위해 최소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병행, 전담조직과 인력, 교재 및 강사 매뉴얼,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에 대해서는 

35시간 이상, 설계･감리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35시간 이상 7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공종(건설･전기･정보통신) 교육시간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교육훈련계획을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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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교육이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수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헒믾헎핳킪컲픦 핺팖헒믾훎(NFSC 607) 헪헣 신설

- 전기저장시설 내부에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저장장치의 설치장소,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저장시설 내부에 배출설비 설치 및 전기저장장치의 설치장소, 방화구획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 인정됨. 전기저장시설 내부에 설치된 배출설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연소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여, 폭발현상 및 시야확보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제도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저장장치의 설치높이(지상 및 지하) 제한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연소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제도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저장장치를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다른 공간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제도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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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권익위원회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설 1)

심사내용 힣몒뭚핞펞멚 묻짊뭚핃퓒풞픦 힣몒 푢묺펞 싾읊 픦줂 쭎뫊 신설

-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관련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

-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강제 규정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바,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대한 징계권자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공익 침해행위의 예방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2021 규제개혁백서

644

공익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밀화･지능화되는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뫃뫃믾뫎 힏줂 뫎엶 쭎솧칾 쫂퓮잲쿦 킮몮 뫎엶 쭎솧칾 힏헟 �믗 뫃뫃믾뫎 쩢퓒, 쭎솧칾
맪짪 펓줂 쩢퓒, 킮몮뺂푷 짝 짷쩣 슿 신설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범위 명시

-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여도, 사업 절차상 공공기관의 수행 역할을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업무 규정

- 각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부동산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신고 대상으로 지정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

심사결과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공직사회 관련 국민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동 규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또는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범위를 구체화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동 규제가 시행된 날 이전 지구 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부동산 사업 

정보가 대외로 공개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바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쭎킮몮 쫂캏믖 팯 컲헣 신설

- 부패 신고로 산정된 보상금의 하한액을 20만 원으로 규정

심사결과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수단이기에, 보상금의 적정 하한액을 설정하여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를 

예방하고 보상금 관련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제 시행 전에 부패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유사 타법 사례 대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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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쭎퓒 뫎엶 �펓헪 믾뫎 쩢퓒 샎 신설

현행 개정안

∙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임직원으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출자･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출자･출연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심사결과 사회 전반에 청렴한 풍토를 확립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며, 

동 규제 시행 전 취업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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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총 2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1건에 대하여서는 개선권고하였으며, 13건은 원안대로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본위원회

(2021.04.0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2

신설 6, 강화 7

(비중요 11, 중요 2)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3

신설 7, 강화 7

(비중요 12, 중요 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 6, 강화 7)

심사내용 헣쫂훊� 솧픦 펔핂 맪핆헣쫂 쿦힟핂푷 짝 헪뫃 푢멂 �많 강화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 추가

심사결과 감염병 위기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및 공중위생 등 공공의 필요에 따른 

긴급한 사유 등의 발생 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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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핂솧 폏캏헣쫂�읺믾믾 풂폏 헪 신설

-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촬영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의 경우 규정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 사실을 표시하되 사전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후에 

이를 알리거나 공지함

심사결과 일상화된 이동형 영상기기를 활용한 촬영에 대한 관리상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 보장 및 불필요한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며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핆헣쫂 �읺펓줂 쿦�핞펞 샎 핞욚 헪� 푢묺 짝 멎칺 헏푷 강화

-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 수탁자에 관하여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 법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검사 규정, 법 위반 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부과 규정 준용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역시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무 

규정을 준수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핆헣쫂 믾 픦줂 헏푷 강화

-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범위에서 파기 의무 조항 삭제

심사결과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파기하는 

것이 최소처리 원칙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에 동 규제는 유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이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등의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21 규제개혁백서

648

심사내용 맪핆헣쫂�읺짷� 많헪 솒핓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지침 준수 여부,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리려고 노력한 정도 등에 대해 평가한 후 기간을 정해서 개선권고 가능

심사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절차적･내용적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역량을 높일 수 있음. 동 

규제는 현행 제도상 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핆헣쫂 헒콯푢묺 훎쿦 픦줂 신설

-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 요구 가능

- 전송요구 요건으로는 △개인정보가 동의나 계약에 따라 처리,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가공한 정보가 

아닌 경우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 가능

심사결과 전송의무자 판단기준 및 유예기간의 충분성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자 지정기준은 수용성 제고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시행령상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개위에서 개선권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전송의무 대상자 기준에 산업별 특성을 

추가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재심사 요청. 이에 산업별 정보의 종류･성격, 시스템 구축 등의 정도가 

상이하고,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수정안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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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맪핆헣쫂뫎읺 헒줆믾뫎 힎헣 짝 펓줂 뮪헣 신설

-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정보주체 

지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수행 가능

심사결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통해 데이터의 활발한 확산 속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보장이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핞솧 픦칺멾헣 짾헪 슿 푢묺 훎쿦 픦줂 신설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이의제기권, 설명요구권 등 대응권을 

신설하고, 정보주체의 대응 요구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준수 의무 부여 

심사결과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신설이 필요하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 

형성 및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라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핆헣쫂 묻푆핂헒 뮪헣 짝 훟힎졓옇 신설

-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 등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국외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동 법상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국외이전하는 경우)

- 국외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국외이전의 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는 요건 규정(△국외이전 시 적법처리 요건 위반, △보호수준이 취약한 국가 등으로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로써 국외이전의 중지명령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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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이 보이지 않는바,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사회적 편익 및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 관련 해설서 등 제공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핆헣쫂 쭒햏혾헣헪솒 맣 강화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분쟁 관련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며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

-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사실조사의 권한 수준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이에 대해 규개위는 다수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지원하고 분쟁당사자 간 신속한 합의 등을 위하여 

동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및 당초 장부･서류 등의 복사까지 가능하였던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하여 수정안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제안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핆헣쫂�믗핞픦 칺헏 졷헏 핂푷 믖힎 강화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심사결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및 국민의 이해도 및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맪핆헣쫂 � 킪헣졓옇 맣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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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가능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가능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에서만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하나,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보관 등 

처리되며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에 시정조치 명령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뫃칺퓮 �많 짝 뫃졓옇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 공표 대상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추가하고 공표대상자에 

대하여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과징금 처분을 공표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 처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표 명령을 통해 수범자에게 경각심을 심을 필요가 인정되며, 법규 준수 유도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 1)

심사내용 맪핆헣쫂뫎읺 헒줆믾뫎 힎헣�콚 신설

-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지정취소 가능

심사결과 데이터의 활발한 확산 속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에서 정보 열위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자격 유지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되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지정취소 요건과 관련한 동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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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규제영향분석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1 제도 개요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2)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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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4)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한다.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2 작성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순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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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세부항목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

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관리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규제의 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비용･편익분석

Ⅲ.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규제의 집행 가능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경과, 향후 평가계획, 종합결론

3 작성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및 유형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분석서 작성유형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는 간이형으로 작성하고 그 이외는 표준형으로 작성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서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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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다만,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강화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 2),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차등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19년 7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법 

제5조의2)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아울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성 등 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및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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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예비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개 요건에 해당될 

경우(령 제8조의2)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평가의뢰(국무조정실 → 작업단), ② 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③ 검토의견 제출(작업단 → 국무조정실), 

④ 규제심사(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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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부):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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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697개 법령의 신설･강화규제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총 14건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단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14건 중 9건이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었고, 

5건이 심사 진행중이다.

(6) 2021년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주류광고 금지 기준 

강화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간판, 디지털광고물, 교통수단에 광고

하는 행위”는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한정

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옥외 대형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면금지보다는 광고시간대를 

제한하는 방법 등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행사 후원시 주류제품 광고행위 금지”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 검토 필요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법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의 이용약관(이용요금과 이용조건으로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수용의무까지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 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수용의무는 삭제할 필요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이용자위원회 

설치등

이용자위원회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수용 의무까지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 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자의 수용 의무는 삭제할 필요

4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능인증대상 

보안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5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

정(고시)

본인신용정보관리회

사의 행위규칙 신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가치 3만 원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고, 더불어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

다. 중소기업영향평가

(1) 개념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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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화를 검토하고 차등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법 제8조의2. 2018.4.17개정 

2018.10.17 시행)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21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739개 법령의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32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3건이 반영(반영률 71.9%)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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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요건

시설물관리 전문업체 등록시 기술인력 20명을 의무 확보하는 

기준은 관리대상 시설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므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기술인력기준 완화(20명→10명) 필요

2 환경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 작업자에게 1년 주기의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 법령 교육주기(3년 이상)에 비해 

과도하여,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완화 필요

3 환경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 즉시 신고 

세부기준 및 내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인명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사후대응 절차를 거치게 하여 과도한 행정력 소요가 

발생하므로 화학 경미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자체대응 사후 

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삭제 필요

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주류광고 금지의 

규정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한 주류광고 금지시, 소형간판까지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 가중 우려, 옥외광고물 제한 범위 축소(자영업자 사용 

소형간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필요

5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

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일반요건을 신설하면서 중소 

택배운송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자본금 기준(8억 원 이상)을 요구, 

자본금 기준 삭제 필요

6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리 조선소 경비, 

검색인력 기준 

국가보안기관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비･검색인력 1명 추가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수리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리조선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추상적 요건에 따른 법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국가보안

기관이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시기 1년 유예 필요

7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조사 공지 

시기를 구체적 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아 ‘미리’에서 ‘30일 전’

으로 조사 공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8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입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입력정보 사항을 규정하면서 컨테이너

별로 사진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의 특성상 불필요한 업무중복이 발생하므로 

컨테이너별 사진 제출 의무 삭제 필요

9
공정거래위

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간 분쟁 발생 시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무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플랫폼참여 

감소 및 개인정보 허위 취득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아닌 

제3의 분쟁 해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0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 표시 및 

도안추가

포장재 등에 기타 재질이 혼합 또는 부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도포･첩합표시’를 하는 대상에 ‘멸균팩’을 포함하여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종이팩 배출함과 같은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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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영향평가

(1) 개념

기술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표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도한 시험･검사･인증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유사한 시험검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험･검사 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2) 추진경과

’12.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실 훈령 제696호)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에 신설하였다.(’12.12월)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설정을 위해 ’14.1월 ‘기술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15.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신설･강화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기술규제 기업애로개선지원단(舊,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인프라가 구축되는 추세에 역행하며, X자 모양의 새로운 표시

( )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음. 멸균팩을 새로운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X자 표기를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는 도안(빗금, )으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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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21년 15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개선을 추진하여 기술규제 합리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18.12월에는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국가표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19년부터 범부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9년 28개(개선 21개, 폐지 7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20년 27개(개선 20개, 통합 3개, 폐지 4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21년 33개(개선 

30개, 통합 1개, 폐지 2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정비대상 제도를 발굴하는 등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대상

기술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2021년도 기술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15개 부처(청)의 196개 법령, 341개 규제사무의 기술영향평가를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토완료･회신하였고, 총 131건(38.4%)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5) 2021년도 기술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택시앱미터 

검정신청 의무 

부과

택시 앱미터는 3개월 주기로 사용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시요금제도의 변경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코드의 변경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수리검정을 

받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 3개월마다 사용검정도 받아야 할 

경우 앱미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고급택시 앱미터는 연 1회 이상 상시

검정, 택시전기식미터는 최소 1년마다 사용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택시 앱미터 사용검정 주기 

완화 필요

2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 

재실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상 증가된 경우 당초 건물의 높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건물 높이가 10m 이상 증가하여 교육시설에 직접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범위 한정 필요

3
산업통상

자원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두피관리기성능출력부’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온도요구

사항을 적용할 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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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도입

가. 도입배경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규제로 인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작용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제영향분석은 피규제자 집단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그 밖의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규제 집단에 대한 규제영향 이외에 집단간 영향이나 

일반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반영하였다.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4
산업통상

자원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대상 

물질 추가

동 개정안의 시행일이 7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합성수지가 

포함된 모든 어린이용품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업들이 

시행일 전까지 DIBP 시험을 완료하고 원자재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현실적으로 조정 필요

5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폐배터리의 수집･운반시 전용운반상자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운반상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업계에서 통용

되는 ‘전용운반상자’의 개념이 없어, 피규제자의 혼란이 

없도록 ‘전용운반상자’에 대한 규정 필요 

6 환경부
재활용지정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폐지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수분측정기 도입

자동수분측정기로 폐지의 수분측정시, ‘대기수분 12%는 

포함하고’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산폐지

거래 표준계약 검수시 준수하는 단체표준(SPS-KPRA 

1501-6237, 재활용제지 원료)과 일치되도록 수정 필요

7
산업통상

자원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동 개정안 적용범위에서 마스크를 ‘섬유, 합성수지, 가죽 또는 

모피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록

A의 세부표시방법(예시)에는 모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예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모피재질 

제품에 대한 예시 추가 필요 

8 환경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

(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진주상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별도배출 

허용기준 설정 

피규제자가 동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장의 시설 및 

처리공법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한이 부족하므로, 사업장으로

부터 규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1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등 시행유예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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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피규제 집단(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은 물론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피규제자 이외 집단 + 정부)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에서와 같이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비용･편익분석 작성 구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다. 주요내용

- (분석원칙)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에게 나타나는 비용절감, 영업이익 등 2차적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전체･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생명･안전･환경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정성분석을 실시한다.

- (분석방법)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집단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규제의 분야별 

또는 수단별 유형을 구분한 후 비용･편익에 대한 분야별･수단별 색인표*에 유사한 분석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게시판에 등록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를 찾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국내외 사례를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분야와 진입, 가격, 품질, 거래 등 규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비용과 편익 항목별로 색인표를 구성(사례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분석서게시판> 사회적비용편익분석사례’ 게시)

피규제자 비용･편익

 행정비용

비용 관리제

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사회적 비용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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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형 및 항목내용

비용/편익

비용

(9)
∙ 행정부담, 노동,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 기타

편익

(18)

∙ 시장안정성제고, 산업육성, 경쟁촉진, 공정거래, 비용절감, 매출증가, 환경오염예방, 자원재활용, 

안전사고예방, 자연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 질병예방･건강증진, 사회적 약자보호, 일자리확대, 비용 

절감, 소득(매출)증가

분야/부분

분야

(10)
∙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금융, 농림･어업, 건설･에너지, 산업일반

부문

(10)
∙ 자격, 입지, 가격, 생산관리, 경영관리, 교육훈련, 기업간 거래, 기업･소비자간 거래, 행정, 지배구조

- (심사검증) 각 부처는 규제심사관 사전 협의시 사회적 비용･편익(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정량적 분석 가능성 등을 협의하여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에 반영하고 규제연구센터, 

규제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분석의 색인 사례를 활용하여 심사･검증시 확인하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분석이 가능한데도 누락된 경우, 분석을 보완하여 재심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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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21년 규제혁신 평가

집필자 ● 윤나라 사무관

Tel. 044-200-2452, nemo1934@korea.kr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2021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발맞춘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규제혁신 핵심분야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등 주요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성과 및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홍보 

노력, 규제개혁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지속하였다. 또한, 규제일몰제,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여 신설･강화･존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 종합계획 상 정비과제수, 규제심사 

건수, 부처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10개(외교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를 제외한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35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21개)과 차관급 기관(14개)로 구분하였으며, 2개 분과(장관급, 

차관급)로 나누어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혁신 노력･성과 60%, 규제혁신 제도운영 30%, 규제혁신국민체감도 10%으로 

구성하였다. 규제혁신 노력･성과 항목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수용실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실적 

등 신산업 혁신성과와 민생분야 규제정비 성과 등이 포함되었다. 규제혁신 제도운영 항목에는 국민소통 

규제혁신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05
P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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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과 규제챌린지 추진성과 및 규제비용관리제, 일몰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제 전주기 관리 실적을 

평가하였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규제혁신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2 2021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2021년 규제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2021년 규제혁신의 또다른 주요과제는 국민불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민과 지역기업의 건의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 253건을 해소하였으며. 공장입지 규제개선,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인해 체감도조사 결과가 작년대비 상승하였으나, 국민과 기업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서 규제샌드박스와 로드맵 분야 확대 등 신산업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갈등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5년 이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하는데 지표로 삼아왔다. 기관별로 정책수요자･전문가･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올해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1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만족도 조사결과, 35개 기관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72.65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1.04점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구분하여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0.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80.1점), 해양수산부(77.4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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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60.8점), 여성가족부(63.2점) 등의 순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관세청의 만족도가 8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82.6점), 

국세청(81.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기상청(67.8점), 원자력안전위원회(70.5점) 

등의 순이었다.

종합만족도는 2019년 하락하였다가, 2020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에도 상승추세를 

이어 갔다. 조사대상자별로 비교해보면, 2017년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던 일반인과 전문가의 

경우 2019년부터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2019년, 2020년 비슷한 점수를 보이던 내부고객 만족도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의 경우 2019년에 소폭 하락이 

있었으나,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차관급 기관의 경우 2018년 이후 만족도가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2021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 부처별 평가결과(직제순)

2021년 부처별 평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 챌린지 등 각 제도별 성과를 

확대하고, 신산업 핵심규제 및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로드맵 구축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신산업･민생 핵심분야 규제 

정비(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신산업･민생 핵심분야 규제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샌드박스 성과창출 

지원(조달청, 특허청), 로드맵 구축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해양경찰청)을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전주기 관리가 저조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소방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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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평가결과

가. 규제혁신 플랫폼 내실화 및 규제 관리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 개별 규제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021년까지 총 632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136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하였다. 또한,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총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였다. 29개 특구 운영 및 10건 과제 

임시허가 전환으로 지역의 혁신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래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개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2.0)을 수립하였으며,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132건)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였다. 

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한 규제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였으며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등 9건의 중요 규제를 개선하였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적극행정 노력도 지속되었다. 2020년까지는 적극행정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1년에는 적극행정이 핵심분야에 직접 적용되고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탄소 중립 등 국가 주요정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집중관리하였다.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도입 노력과 함께 규제 비용감축 관리, 일몰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기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규제 완화 및 신설･강화 억제를 통해 약 2,700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69건을 폐지･개선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증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규제혁신의 체계가 신산업･국정 성과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분야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핵심분야별 규제혁신

기업부담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핵심규제를 선정･집중 개선하고, 현장 중심 소통 

및 지역현안에 대한 규제혁신도 강화하였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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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등을 위한 미래 유망 분야 핵심규제를 집중정비하였으며,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ICT 융합, 의료기기 등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부담 해소를 위해 공장입지 규제개선(11건), 중기･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27건) 등을 추진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협･단체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기업애로(131건)도 

함께 해소하였다. 국민생활 속 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불편을 해소(253건)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61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기업･지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정비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고, 방역관리 일상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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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22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기본방향

집필자 ● 강보람 서기관

Tel. 044-200-2397, gelsomino@opm.go.kr

2022년은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플랫폼･핵심규제･적극행정의 양적･질적 성과를 

높이고 확실한 국민체감을 도출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플랫폼 성과를 확대한다. 또한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 세부 추진방향

가. 규제혁신 플랫폼 성과 확대

신산업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과로 확산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신규지정을 통해 규모가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확실한 성과창출을 위해 특구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은 기존에 수립된 로드맵 및 수립될 예정인 로드맵이 기술과 현장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그간의 공급자 중심 

추진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 중심으로 전면적인 규제 재설계를 추진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도입(’16.7월) 이후 성과와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실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 핵심규제 개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핵심분야 규제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기업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신산업 핵심분야별(DNA 산업, 비대면 산업, 탄소중립 등) 주요 규제애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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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흥･촉진･지원제도 등 

영업제한규제 정비, 소부장 산업 등 주력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인구 변화, 건강･안전 이슈, 자원순환 이슈 등 생활･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역현장에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는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다. 적극행정 전방위 확산

공직 일상으로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면책확대, 소극행정 관리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일선 현장으로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현장 적극행정 확대 등 현장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추진한다. 적극행정 문화의 착근을 

위해 적극행정 교육･마일리지 도입 등 확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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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본 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68회

(’21.1.8)

국조실 2020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보고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0 1 0 1

제469회

(’21.1.22)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 보고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70회

(’21.2.18)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0 2 2 6

국조실 2021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보고

제471회

(’21.2.26)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의결 1 0 0 0 1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0 1 0 1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0 1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1 0 2

부록06
P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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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72회

(’21.3.12)

국조실 2020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20년 주요 활동실적 보고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기재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73회

(’21.3.26)

기재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의결 1 0 0 0 1

해수부 선원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74회

(’21.4.9)

산업부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결과 정비실적 및 이행계획 보고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결 1 0 1 0 2

제475회

(’21.4.23)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76회

(’21.5.14)

국조실
2021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 및 

개선방안 
보고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77회

(’21.5.28)

국조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고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0 1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78회

(’21.6.11)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의결 0 0 1 0 1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79회

(’21.6.25)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0 1 1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0회

(’21.7.9)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의결 2 0 0 0 2

제481회

(’21.8.13)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2 0 2

제482회

(’21.8.27)

국조실 제6차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국조실 2021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3회

(’21.9.10)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21년 상반기 

주요활동실적 
보고

국토부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0 0 0 1

고용부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0 0 0 2

환경부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0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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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제529회

(’21.2.2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안건수: 1 　 1 0 0 0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84회

(’21.10.8)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85회

(’21.10.22)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2 0 2

제486회

(’21.11.12)

국조실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고

국조실 2021년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0 0 0 1

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0 1 1 0 2

제487회

(’21.11.26)

고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과기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8회

(’21.12.10)

산업부 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의결 1 0 0 0 1

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9회

(’21.12.22)
국조실 2022년 규제 정비지침(안) 보고

계 안건수: 52(의결안건 39건, 보고안건 13건) 17 6 23 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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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1.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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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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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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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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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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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제6장

부
록

REGULATORY REFORM BOOK

687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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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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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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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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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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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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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2021 규제개혁백서

694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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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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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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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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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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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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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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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 7. 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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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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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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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 8. 23.] [국무조정실훈령 제111호, 2017. 8. 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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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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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3. 삭제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2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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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5. 삭제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자문기구를 

둔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② 자문기구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자문기구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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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제･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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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16.]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 8. 16.,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에는 공동단장 3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공동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각자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추진단은 규제 개선의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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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의 개최)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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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2. 11.] [국무총리훈령 제643호, 2015. 2. 11.,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선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규제개선건의”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규제정보시스템(규제정보의 

제공, 기존규제의 폐지･개선의 요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접수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제3조(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 규제개선건의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규제개선건의의 처리) 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을 정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건의 처리의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은 답변 기한 

내에 규제개선건의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각 처리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답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소명: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3.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재답변: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⑥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규제개선건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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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의 개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건의의 처리 실적,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 

만족도 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운영)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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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11.] [국무총리훈령 제789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유예 등에 관한 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작업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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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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